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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농업용수 공 시스템의 환경 가치평가에 한 연구

1.연구의 필요성 목

1.1경제․산업 측면의 필요성

○ OECD 농업 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련된 지지액(Support)을 계측

하는데 핵심지표는 PSE(ProducerSupportEstimate)며,이를 통해 국

가별 생산왜곡(productiondistorting),생산비(非)연계(decoupled),시

장목표(targeting)등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1988년 이 64(%PSE)에서 2007년도

는 45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우리나라는 70에서 60으로 낮아지긴 했

으나 OECD 평균(23)보다는 아직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한 노력을 진행 에 있음

○ 재 농업용수와 련한 정부보조는 일반지지추정치(GSSE)에 포함되

어 있으나 호주,뉴질랜드 같은 농산물 수출국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

의 왜곡을 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농업용수사용료와 정

부보조 을 PSE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OECD가 농업용수 PSE산정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GSSE

에 해당되는 건설비용,유지 리비용 등을 PSE에 포함시키고,용수사

용에 따른 완 비용회수(FullCostRecovery)를 정책 안으로 제시하

고 있어 이에 해 극 인 응이 필요한 시 임

1.2기술 인 측면의 필요성

○ 농업용수이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

는 농업용수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생산편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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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원 기능(Multifunctionality)에 한 공공재 인 편익이 포함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등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 하지만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농업용수의 다원 기능에 해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의 다원 기능에 해

표 화되고 객 인 도구(tool 는 모델)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증

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임

○ 한 지 까지의 연구는 농업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경

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의 구분 없이 근함으로써 비이상

인 비용환산이 되었고,더욱이 부정 외부효과인 수질오염문제에 해

근이 없었음

○ 정량 제시를 해서는 우선 으로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에 한 구분과 함께 부정 외부효과와

정 외부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LCA1)(LifeCycleAssesment, 과정평가)는 제품이나 활동에 따른 환

경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세계표 화기구(ISO)를 심으로

개발되어 모든 산업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도구로서 농업용

수의 환경 가치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임.

○ OECD국가들을 심으로 LCA를 농업분야에 용하기 시작했고 2006

년 우리나라도 과정평가를 한 기 작업으로 S/W을 개발하 으

나 농업분야와 련된 기 자료(DB)는 없는 상태임.

1.3연구의 목

○ 지 까지 OECD와 WTO,DDA등에서 상과 련하여 요구되는 농

업용수 PSE산정방법을 개선

○ 실증분석이 필요한 농업용수의 가치평가와 련하여 OECD에서 언

하고 있는 환경 외부효과를 기술 인 측면에서 정의

○ 과정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시설의 환경 가치를 평가함

1)ISO국제표 화기구에서 제품(서비스)의 과정에 걸친 잠재 환경 향을 분석하기 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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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내용

2.1OECD 농업분야 논의과정 역사

○ OECD농업분과 분야별 논의내용 응내용

○ 농업보조수 측정의 역사 의미

○ 과정평가(LCA)연구사

2.2농업용수의 외부효과

○ 외부효과 논의배경 분석 정의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량화 타당성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사례조사

2.3농업용수 생산자지지추정치 분석

○ 농업용수에 한 PSE와 GSSE간의 분류원칙 산정기 분석

○ OECD주요국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분석 수 비교

○ 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산정 문제 분석

2.4농업기반시설의 LCA

○ 농업기반시설의 과정평가 목록분석 향평가

○ 농업기반시설의 과정평가 해석

○ 농업기반시설 과정평가결과의 비교분석

3.주요연구결과

3.1OECD 농업분야 논의과정 역사

○ OECD농업 원회의 업무 수행방식은 ①자료수집,②분석실시,③ 문

가토론 회원국토론,④합의의 순서이고 원합의제를 기본으로 함

○ 농업 원회는「농업정책개 」,「농업과무역」,「지속가능한 농업」,

「수산」 등 4개의 주요 분야를 구분됨

○ 농업 원회에서 농업용수와 련이 되어 있는 회의는 농업․환경 원

회 공동작업반(JWP)과 농업정책 시장공동작업반(APM)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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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와 련된 주제는 농업환경평가지표,농업용수이용 투자비

용회수제,농업보조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평가 등임

○ 농업용수 환경평가지표 분야

-JWP에서는 주요 농업환경지표의 개념,정의,측정 방법 등에 해

논의를 통하여 개량화 상지표,개념화 상지표,개발제외 상지표

로 분류하여 최종 으로 13개 지표를 개발키로 결정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 결의안제시를 통해 논농사 주의 아시

아 몬순기후지역에서 행 제시된 물 사용지표(Vol.3)는 합하지

않으므로,지역 여건이 고려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

○ 농업용수이용료 투자비용회수제

-2005년 호주에서 개최된 APM회의를 통해 논의가 본격 으로 진행

-농산물수출국에서는 농업용수에 해 이용료 부과와 농업기반시설

에 해 완 한 투자비용회수제의 도입을 주장

-한국과 일본은 투자비용회수제는 회원국별로 수자원 환경에 맞도록

용하는 것이 합리 임이고,물 리 수질오염 리를 해 농민

의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소작농 주의 논 농업 심 국가는 담수 개로 인해 밭농업에

비해 상 으로 용수사용량이 많고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며

농업 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 기능이 있음을 강조함

○ 회원국의 농업보조 의 평가

-JWP에서는 투자비용회수제 도입을 제하에 농업보조 에서 한

OECD의 근법과 방법론 회원국의 보조 수 평가방법에

해 논의하기 시작

-OECD에서는 농업보조 평가식을 만들어 농업과 련된 여러 가

지 보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한 평가방법을 논의

※ 농업보조 평가=생산자보조+소비자보조+일반서비스보조

-OECD 사무국의 기본 인 은 농업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유지

리비용을 모두 생산자보조 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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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익 성격과 이․치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농업기반

시설비용을 일반서비스보조에서 생산자보조로 이 하는 것에 해

분명히 반 함

○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평가

-JWP(2007)에서는 농업환경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 졌으

며 ‘환경기 수조건부 농업지원보고서’가 공개승인 요청됨

-EC EU회원국이 강력히 반 함에 따라 사무국과 별도 의 등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결정키로 함

-JWP(2008)에서는 농업용수의 환경 지속가능한 이용과 한국과 일

본의 물값 사례에 해 토론함

3.2농업용수의 외부효과

○ 환경 외부효과 논의배경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도입배경은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농

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서 논의 되면서 출발됨

-주요 쟁 사항은 농산물수입국의 경우 농업의 다원 기능을 통해

농업생산이라는 계량 효과뿐 만아니라 홍수조 ,농 경 같은

비계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농산물수출국의 경우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

용으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를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한 주요쟁 사항

- 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토

양오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의 포함여부

- 농업보호수 의 감축과 무역자유화가 다원 기능에 미치는 향과

자가 후자에 부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

- 다원 기능은 식량과 동시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가

능하지에 한 문제

- 다원 기능의 경제 측면 외에 통문화 보존,사회통합,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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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 등 사회 문화 기능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

o우리나라,일본,노르웨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

- 다원 기능이 농업보호감축과 무역자유화에 부정 외부효과를 가져

오지 않음

- 농업의 경제 측면외에 통문화,사회통합,지역특성 등 사회 문

화 기능을 고려해야 함

- 다원 기능에 식량안보 문제를 포함해야 함

- 다원 기능 달성을 해 국내농업의 정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함.

o다음은 호주,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 주장하는 사항

- 식량안보는 다원 기능에 포함될 수 없고 감상 인 차원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함

- 다원 기능 분석작업은 무역자유화 등 이미 합의된 국제규범에 부

합되게 추진되야 함

- 부정 회부효과,공공재여부,시장실패,비농업부문에 의한 결합성

에 한 객 분석 필요

- 정 외부효과와 농업생산과의 분리(De-linkage)가 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 가능

o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의

- 외부효과(Externality)는 정 외부효과(Positiveexternality)뿐만 아

니라 부정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가 있음

- OECD에서는 농업에서도 부정 외부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비용회수가 필요한데 기존 물가격 정책은 부정 외부효과 비용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 결함이 있다고 지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해서는 부정 외부효과를 고려한 비용 산정이 필요함

- 우리 정부에서는 세제,규제를 통해 농업의 부정 외부효과는 상쇄

가 가능하고 한 정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비

용 회수(세제혜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o농업용수 외부효과의 정량화 타당성 검토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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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해 표 으로 정 외부효과인 농업용

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과 부정 외부효과로 시비 농약살포에 의

한 수질오염량에 해 계측사례를 조사하여 객 인 정량화 방안

이 무엇인지 도출함

- 조사결과 계측의 결과로만으로는 외부요인이 무 많아 농업용수로

인한 정 는 부정 외부효과의 정확한 기여율이 얼마정도인지

를 악할 수 없음

- 따라서 외부효과를 정량화하기 해서는 국제 으로 개발된 모형

는 도구(tool)을 이용한 검토가 바람직함

o농업용수 환경 외부효과의 정량화 방안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는 농업용수의 가치를 비용의 개념으로 환산할

때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로 구분되어야 함

- 한 기존의 외부효과에 한 비용환산은 정 ,부정 외부효과

를 구분하지 않았고,환경 외부효과 한 구분하지 않으므로써 국

제사회에서 농업용수의 가치환산이 무 주 이라는 지 받음

- 따라서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과학 이고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

으로 객 화할 필요가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인 과정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논농업을 한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향정도를 정량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3.3농업용수 생산자지지추정치 분석

○ 농업용수에 한 PSE와 GSSE간의 분류원칙 산정기 분석

- OECD에서 개발한 PSE측정은 재정비용만을 우선 으로 고려함

- 따라서 PSE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시장지향성 평가에만 편향되어 있어 농업이 제공

하는 농산물 생산 외의 다양한 순기능(식량안보,수질 개선,경 유

지,홍수조 ,생물다양성보존)과 식품안 등에 한 정책평가를

한 도구로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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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농업용수 련된 지지정책이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일

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어디에 할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

제에 하여,하나의 정책이 농가 개별 (on-farm)지지의 요소를

포함하느냐,아니면 집단 (off-farm)지지의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 분류지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Off-farm과 on-farm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임. 개기반시설의 범

를 용수원( , 수지,하천 보, 정),취수시설, 개수로,각 농

장이나 경작지 입구(Farm Gate)까지의 과정으로 본다면,이 과정은

off-farm(upstream)으로 인식되어야 하며,그 이후(downstream)는

on-farm으로 인식되어야 함

- 다목 수자원공 사업의 경우에,농업용수에 한 지원수 을 산

정하기 해서는 체 수자원 에서 농업용수 부문이 차지하는

유율을 알아야 함.합리 인 유율의 산출방법을 마련하여,필요시

에 OECD회원국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업용수 PSE산정을 한 빌딩블록방법은 시설의 유지 리,행정비

용,자본투자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개의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

용 추계의 상 어려움 때문에,유지 리비만을 주로 반 하고

있음.즉,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용을 PSE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업생산에 한 지지수 을 온 하게 추산하기 해서는 기반시설

의 건설 / 는 복원과 련된 자본투자비용의 용과 산정방식

의 선택이 고려되어야함.

○ OECD주요국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분석 수 비교

- 각국별 PSE수 을 비교해보면,EU가 제일 높은 수 을,미국과 일

본은 서로 유사한 변화양상을,호주는 가장 낮은 수 으로 멕시코

와 유사한 양상을,한국은 미국과 호주의 간수 을 유지하며 변

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PSE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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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세로 변했다.반면에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 비 (%PSE)을 비교

해보면,한국이 가장 높은 수 으로 나와 있으며,일본,EU,멕시

코,미국,호주의 순서로 나타남

- 각 국별 농업용수 PSE(즉 WPSE)수 을 비교해보면,한국과 호주가

가장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은 2008년도에 미국과

EU가 비슷한 수 이며,일본과 멕시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용수PSE비 (%WPSE)의 변화추이를 보면,한국과 EU가 가장

낮고,다음이 일본과 미국이며,호주와 멕시코의 순서로 높아짐

○ 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산정 문제 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PS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농업용수정책의 목 ,

내용, 지지의 수 에 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매년 OECD에

통보하는 각국의 채 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하며,각국이 그 정보

를 공유해야 함

- 매년 각 회원국이 통보해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변경사항

이 자주 발생하면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음.정책분류의 일 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서 OECDPSE매뉴얼에 있는,정책분류

를 한 Flowchart를 좀 더 이용자편의를 한 내용으로 재의 체

제를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PSE산정에 있어서 국가 간에 상이한 자연조건 정치,경

제 발 단계를 고려해야 함

○ PSE와 련한 제언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를 구분하

여 PSE산정에 반 될 수 있도록,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와 국제연구기 들과 지속 인 공조노력이 필요함

- PSE산정에 반 하기 한 농업용수 련 정책의 분류가 일 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PSE항목 분류의 이용자편의성을 도모하기

한 Flowchart형식의 매뉴얼작성이 필요함

- 다목 수자원시설에 한 농업용수 부문의 이용 유율을 추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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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강구하여 필요시에 각 회원국의 경우에 원용하도록 OECD

사무국에 건의해야 함

3.4농업기반시설의 LCA

○ 농업기반시설물의 원료물질 취득 단계부터 건설,운 ,폐기단계까지

의 과정의 환경 향을 평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에 사용된 소 웨어는 네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7.1

이고,경기도 안성에 치한 이동 수지(기 시설)와 은산양수장(비

교시설)두 종류의 농업기반시설에 해 비교 과정평가를 실시함

-비교를 한 기능단 는 15억㎥이고,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이 2,156ha

에 70년간 농업용수를 공 할 수 있는 양으로 선정하 고 사용된

환경 향평가 방법론은 Eco-indicator99임

- 수지와 양수장의 건설,운 (이용 유지 리),폐기단계로 구분하

여 평가한 결과 과정에서 수지에 의한 농업용수 공 이 양수장

에 의한 용수 공 보다 환경친화 인 것으로 분석됨

- 수지의 경우 건설단계의 환경 향이 크고,양수장의 경우,운 단

계에 환경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단계별로 환경 향은 수지는 건설단계에 건설재료 를 들어

미콘,시멘트 등이 환경부하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이고,양수장은

이용단계에서 용수공 을 한 기사용에서 기인하는 데,이는

력생산시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소비가 많기 때문임

○ 결론 으로 지역 인 조건,지형 인 여건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설

치에 향을 받기는 하지만, 수지가 양수장보다 환경친화 인 시설

이라고 할 수 있음

4.연구의 기 효과

○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사회․경제 측면의 연구에서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해 기술․환경

인 측면의 근을 통해 실증분석을 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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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수와 련된 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일 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 농업용수 물값,보조 과 같이 농업용수 정책에 민감한 사항 등이 포

함되고 있는 농업용수 PSE산정에 한 지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재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용수 련 보조

에 해 수출국에서 주장하는 PSE산정으로의 이동 문제에 해

응논리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시설설치비와 유지 리비에 한 국제사회의 오

해를 다소나마 불식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용수비용부담체계를

논리 으로 제시하여 국제사회에서 농산물 시장형성과 농산물 무역에

있어 왜곡의 최소화와 자원의 낭비와 오염의 방지를 주장하는 국가들

과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 활용 가능함

○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에 해 표 화되고 객 인 분

석도구인 LCA 수행을 통해 논농업과 논용수사용이 환경측면에서 유

해하지 않다는 비교 우 를 주장함

5.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

○ 국제사회로의 농업용수 물값징수 농업기반 보조 삭감 요구에

한 응방안(OECD농업용수 련 분과회의 응자료로 이용)

○ 농 용수 보조 삭감 등 외 농업정책 압력에 한 응자료 제공

○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산정에 한 정책 기 자료로 활용

○ 정부의 농업용수 련 정책 수립시 기 자료로 활용

○ 향후 국제 농업용수 응연구의 근거 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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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valuationofEnvironmentalValues

atAgriculturalWaterSupplySystem

1.Background

◦ In early 1980s,OECD sta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market-economic principle in world-trade by

reducing every country's subsidy to agriculture to resolve the

problemsofoverproductionofagriculturalproductsandnegative

effectstoenvironment.

◦ Particularly,thesubsidy to agriculturalwateruse,an important

inputitem to agriculturalproduction,may causetheproblems:

overuseofwater,environmentaldeterioration,andaverseeffectof

climatechange.

◦ OECD Secretariatencouragesitsmembercountriesthatpolicies

whichhavetheelementofsubsidymustbeclassifiedasPSEitems

by examining theirpoliciesin-depth.Thus,OECD proposed a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system for support level of

irrigationwater-relatedpolicies.

◦ KoreawhichislocatedinMonsoonregionandreliesheavilyon

ricefarming ofhighlywater-consumingexempted farmersfrom

water-usecharge,resultingintheeffectofincreasedPSElevel.

◦ Koreahastoobserveinternationalnormsasan OECD member

countryrelyingontrade.Anditshouldunderstandtheimportance

oftheproducersupportestimate(PSE),asanindicatorofshowing

thelevelofinternationaltradedistortion. Thusitisrequir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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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betterthePSEandprepare itsownstrategiesagainst

certainadversesituations.Forsuchapurpose,itisnecessaryto

organizewellthedatafileformostoptimalpolicy-makingsothat

thestatusofamostfavored nation can be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arena.

◦ Particularly,recentlyOECD revisedthemethodofcalculatingPSE

foragriculturalwaterusebyincorporating theconstruction cost

andoperationandmanagementcostofirrigationinfrastructureinto

thePSE ratherthan into theGSSE.OECD also encouragesits

membernationstoobservetheprincipleoffullcostrecoveryfor

irrigationwateruse.Thusitbecamenecessarytocomeupwith

goodstrategiestocopesuchasituation.

◦ Informationonthepolicytypesandlevelsofagriculturalsubsidy

ofOECD key-membersisgatheredandexaminedtohelpKorean

preparersinchargeofPSEcalculationofimprovedobjectivityand

sinceritywhichisacceptabletoOECD.

2.Objectives

◦ ImprovedmethodsofPSEcalculationforagriculturalwatersubsidy

considering conditionsspecificto Koreaarestudied.Particularly,

the scope of whether the cost related to agriculturalwater

infrastructurecanbeclassifiedasgeneralservicesupportestimate

(GSSE)itemsisstudied.

◦ Possibilityofapplyingthemulti-functionalitysuchasthepositive

effectofagriculturalwatertotheenvironmentisexaminedforthe

PSEcalculation.

◦ ToexpandtheopportunityoffindingpossibilitiesofimprovingPSE

calculation procedurefurtherwith easeofusecompared tothe

currentone,itisrecommended tostudyfurthertheOECD 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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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in2010.

3.MajorAchievementsandConclusions

Themainfindingsfrom analysisofPSEareasfollows:

◦ AccordingtothecomparisonofPSE levelsofthenations:USE,

Mexico,EU,Australia,Japan,andKorea,EU showedthehighest

level,USA and Japan had similarity,and Koreaexperienced to

maintainthemid-levelbetweenUSAandAustralia.

Korea'slevelincreasedslowlyfrom 2003to2007andthenchanged

tothemodeofdecreasein2008.Incontrast,forthecaseof%PSE,

Korea's%PSE wasthehighest,and thelevelof%PSE forthe

nations ofinterestwas in the orderofJapan,Mexico,USA,

Australia.

◦ AccordingtothecomparisonWPSElevels,thelevelsofKoreaand

Australiashowedtheleast,thenextlevelbelongedtoUSAandEU

withasimilarpattern,thehighestlevelwenttoJapanandMexico.

Forthecaseof%WPSE,thelowestlevelswereearnedbyKorea

andEU,thenJapanandUSA inthemiddle,andthenAustralia

andMexicoshowedthehighest.Itisnotedthatifthedenominator

of%WPSE,id estPSE,islarger,thevalueof%WPSEtendsto

becomesmaller.

◦ Theinformationonorganizationalstructurewhichisresponsiblefor

thePSEdatamanagementshouldbesharedwithOECD member

nationstokeepconsistencyindefiningandclassifyingpolicytypes

withcorrespondingsupportlevels.

◦ Itwouldbemuchmorejustifiabletoconsiderthefactorsofthe

differentconditionsofnature,politicalsituations,stageofeconomic

developmentbetweennationsinagriculturalwaterPSEcalculation.

◦ TheOECD methodofcalculatingPSElevelconsidersonly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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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Thus,PSEisameaningfulindicatortoevaluatetheefficiency

ofresourceallocationbuthaslimitasatooltoevaluatepolicies

relatedtovariouspositivefunctionsofagriculturalwatersuchas

food security, water quality improvement, flood control,

conservationofbio-diversity,sceniceffect,etc.

◦ OECD definesthatifasupportistransferred to'on-farm',itis

regarded asaPSE and ifto'off-farm',itcanbeaGSSE.This

principleisconfusing.

◦ Mostofcountriesunderstandthenecessityofapplyingtheportion

ofwateruseby theagriculturalsectorformulti-purposewater

resourcesprojects.However,seemingly thisfacthasneverbeen

applied correctly in the PSE calculation as OECD admits the

necessityofresearchworks.

◦ OECD proposedtousethebuildingblockapproachinestimating

PSE by considering financialcostofO&M,administration and

capitalinvest.Thecapitalcostseemshardtoconsiderallocatingit

toPSE.Thecaseofconsideringthiscostcouldnotbefoundfrom

theOECDreportsandseemedneglected.

Themain findingsfrom thecomparativeLCA ofirrigation facilities

from resourceextractiontodisposalareasfollows:

◦ SoftwarefortheassesmentisSimapro7.1developedbyPre,the

Netherlands.ThereferencefacilityisIdongdam locatedinAnsung

city,andthecomparisonfacilitiesisEunsanpumpingstation.

◦ Thefunctionalunitforcomparisoncanbedefinedasa 1.5billion

㎥ tosupplyirrigationwatertothepaddyfieldof2,156hafor70

years.TheEco-indicator99Ehasbeenusedforimpactassessment

method.

◦ Itis apparentthatdam is more sustainable in terms o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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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impactcategoriesexceptrespiratoryinorganicsthan

thepumpingstation.Dominantimpactcomesfrom theconstruction

stagein thelifecycleofdam;operation stagehasadominant

impactforthelifecycleofpumpingstation.

◦ Incaseofdam LCA,itisderivedfrom theuseofconstruction

materials in the construction stage like concrete and cement.

Electricityconsumptionisakeyissuesofpumpingstationinthe

operationstageduetothefossilfueluse.

◦ Inconclusion,useofdam forirrigationwaterintheprojectpaddy

field ismoreenvironmentallyfriendlythan theuseofpumping

station.

4.Futureutilizationofresearchresults

◦ Touseastheinformationtohelp understand thecharacteristics

andcontentsofindividualcountry'ssupportpolicies

◦ To help understand better agri-water related PSE calculation

proceduresofOECD

◦ TouseasareferencefortheimprovementofKorea'sPSElevel

◦ Tojustifytopaydirectsubsidiesfortheroleofagriculturefor

environmentalimprovement

◦ Touseassystematicand realisticdataatinternationalmeetings

and/ornegotiationtablesrelatedtoagri-waterissues

◦ To useasadatabaseformid-orlong-rangepolicy plansfor

chargingwater-usetodecreasePSElevel

◦ Toprovideafundamentalinformationtoguidethedirectionof

policy-making for the fullcostrecovery ofagriculturalwater

supplyif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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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OECD 농업 원회 산하조직 에 농업정책 시장작업반(APM)2),농업

환경합동작업반(JWPAE)3)이 있으며,APM에는 농업정책 검 평가,농업

정책목 달성수단 분석기법의 개발 등을 담당하고 JWPAE에서는 농업과

환경간의 상호 계 분석,농업환경지표 개발,환경 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진시키기 한 방안을 담당하고 있다.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이들 분

과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안건의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농업

용수 정책 기조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는 것이다.특히,농업용수

와 련한 보조 과 물값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농 환경을 제 로 반 하

지 못하고 있으며,기존의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

되는데 있다.

한 분과회의에서는 각국의 농업지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무역을 왜곡시

키는 지원을 여나가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도록 해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 나가고자 나라별 생산자지지추정치(PSE)4)산정하고 있다.하지만 수

도작 주의 작부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농 주인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물

소비가 크고 많은 농업수리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이나 EU,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농업정책과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PSE를 동일한 기 으로

용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논의에 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송주호,2008).

지 까지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에 해 기술 인 측면보다는 사

회․경제학 인 측면에서 많은 근 시도가 있었다.왜냐하면,우리나라 같

은 아시아 몬순기후 국가나 수입국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 기능

(multifunctionalityofagriculture)에 해 수출국입장에서는 경제학용어인

외부효과(externality)를 언 하면서 다원 기능 분석 작업을 무역자유화 등

이미 합의된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부정 회

부효과(negativeexternality),공공재(publicgood characteristics),시장

2)농업정책 시장작업반 (AgriculturalPoliciesandMarkets;APM)

3)농업환경합동작업반 (JointWorkingPartyonAgricultureandtheEnvironment;JWPAE)
4)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SupportEstimate;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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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marketfailure),비농업부문에 의한 다원 기능의 효율 발휘가능

성(Jointness)등에 해 보다 객 인 분석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

하 기 때문이다.그 결과 다원 기능을 공 하기 한 정책수단 선택은 농

산물 생산과 비시장재와 결합성의 존재,시장실패,공공재 성격에 한 실

증 분석과 정책 련 거래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편익 등에 한 실증분

석의 문제로 남겨놓아 수출․입국간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다(강혜정,2007).그리고 OECD 사무국에서는 지 까지의 사례연

구나 문헌으로는 농업의 다양한 기능 부정 외부효과(수질오염)는 결합

성이 입증되나 부분의 외부효과와 농업생산물의 결합성은 약하며,설령

결합성과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더라도 부분이 순수 공공재가 아니기 때

문에 정부의 직 개입보다 시장조성이나 민간․지방 정부에 의한 공 을

권장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요한 부분인 농업용수 정책에

해 국제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기 한 실증 이고,구체 인 종합자료의

구축이 시 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응하는 방식이 구체

계획이나 종합 인 략 없이 단편 으로 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송주

호,2008).그리고 OECD에서 벌어지는 논의에 해 극 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 하기 해서는 문가 육성 같은 인 기술개발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용수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해 기

술 (환경 )측면의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 에 도달하 다.

본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OECD 농업용수 기반시설 물 보조

에 한 응방안 연구(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 공사, 2008)’에서는

OECD 사무국에서 제시한 농업용수정책과 다른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정책

기반시설보조 황자료를 수집․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기본 인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하지만 각국의 농업

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PSE추정방법은 1999년도 처음 도입된 뒤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도에 구성내용이 바 게 되었는데 항목이 매우 구

체 이고 세분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업 PSE산정시

생산 무역왜곡정도를 제 로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농업의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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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이다(송주호,2008).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 까지 OECD와 WTO,DDA등에서 상과 련하여 요구되는 농

업용수 PSE산정방법을 개선하고,실증분석이 필요한 농업의 다원 기능과

련하여 OECD에서 언 하고 있는 환경 외부효과를 기술 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과정평가(LCA)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의

환경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1.1연구의 내용과 방법

농업용수와 련된 정책을 일 성 있게 추진하기 해서는 범 하게

분포되어 있는 자료의 수집과 함께 기술 측면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

정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연구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목표는 농업의 다원 기능과 련하여 농업용수의 가치를 평

가하는 것으로 OECD에서 언 하고 있는 환경 외부효과를 기술․환경 인

측면에서 정의하고,농업용수 기반시설에 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용수의 환경 가치를 종합 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농업용수 PSE의 산정방법의 개선이다.농업용수

PSE산정시 사용되는 지표에 해 생산 무역왜곡정도가 잘 반 되어 있

는지를 평가하고,다원 기능과 련된 내용이 PSE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 다.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ECD 농업분야 논의과정 역사

○ OECD농업분과 분야별 논의내용 응내용

○ 농업보조수 측정의 역사 의미

○ 과정평가(LCA)연구사

□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 환경 외부효과 논의배경 분석 정의

○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정량화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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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사례조사

□ 농업용수 PSE분석

○ 농업용수에 한 PSE와 GSSE5)간의 분류원칙 산정기 분석

○ OECD주요국 농업용수 PSE분석 수 비교

○ 우리나라 농업용수 PSE산정 문제 분석

□ 농업기반시설의 LCA

○ 농업기반시설의 LCA목록분석 향평가

○ 농업기반시설의 LCA해석

○ 농업기반시설 LCA결과의 비교분석

1.2기 효과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사회․경제 측면의 연구에서 수출입국간 입

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에 해 기술․환경

인 측면의 근을 통해 실증분석을 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농

업용수와 련된 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일 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그리고 농업용수 물값,보조 과 같이 농업용수 정책에 민감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있는 농업용수 PSE산정에 한 지표 측정방법을 개선

하여 재 GSSE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용수 련 보조 에 해 수출국에서

주장하는 PSE산정으로의 이동 문제에 해 응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시설 설치비와 유지 리비에 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다소나마 불식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용수비용부담체계를 논

리 으로 제시하여 국제사회에서 농산물 시장형성과 농산물 무역에 있어

왜곡의 최소화와 자원의 낭비와 오염의 방지를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마찰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GeneralServiceSupportEstimate;G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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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2.1OECD 농업분과 분야별 논의내용 응내용

2.1.1OECD 농업 원회 분야별 논의내용

OECD(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에서

는 회원국의 농업 식량정책의 조화로운 발 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농업

정책에 한 검토와 농산물 수 망 처방안 강구를 목 으로 농업

원회(AgricultureandFisheries)를 두고 있다.그리고 농업 원회의 업무 수

행방식은 ① 자료수집,②분석실시,③ 문가토론 회원국토론, ④합의의

순서로 진행되고 최종보고서는 원합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정책논의 집행을 한 농업 원회와 분석 제안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체제로 되어 있다.

<그림 2-1>농업 원회 구조 운 체계

농업 원회에서는 <그림 2-2>와 같이「농업정책개 」,「농업과무역」,

「지속가능한 농업」,「수산」 등 4개의 주요 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며,농

업용수와 련된 주요주제는 농업환경평가지표(EnvironmentalIndicators

forAgriculture),농업용수이용 투자비용회수제(WaterPricing& Full

CostRecovery),농업보조 평가(AgriculturalSubside)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평가(SustainableAgri-Environment)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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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OECD 농업 원회 분야

다음 <그림 2-3>은 농업 원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4가지 분야 농업용

수와 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세부주제이다.

<그림 2-3>농업용수와 련된 농업 원회 분야별 세부주제

농업 원회에서 주 하는 회의 에서 농업용수와 련이 되어 있는 회

의는 1991년에 설치된 JWPAE와 APM이 있으며,1993년 9월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농업용수와 련된 회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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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업정책개 (Agriculturalpolicyreform)

농업 원회에서는「농업정책개 」에서는 회원국의 ‘농업정책개 방법의

분석’과 ‘농업지지와 정책평가 모니터링’,‘회원국 생산자 지지추정치 계산’,

그리고 ‘농업의 다원 기능’의 세부주제를 두어 회원국의 농업정책개 을

담당하고 있다.다음은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한 OECD 농업 원회의 시

각이다.

○ 농업분야는 국가의 국민소득과 일자리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각

정부들은 국내와 해외시장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농업에 한 정부의 개입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고 개발도상국들

의 성장을 방해하며 생산보조 이나 무역장벽 등을 통한 무역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결국 소비자와 납세

자가 경제 부담을 하게 됨.

○ 농업생산에 한 정부지원(2008년 OECD평균 265billionsUS$)이 비록

지원수 이 낮아지고 있고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개선되고 있

으나 여 히 지원 이 높은 상황으로 신흥경제국인 국, 라질,러

시아 등은 농업에 한 지원이 훨씬 낮은 상황임.

○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농업정책 담당자들도 생산보조 과 련된 측

정방법(식품의 질과 양,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 지원,환경보존을

한 노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 OECD국가들은 우선 으로 농업기반과 농산물에 한 농가보조를 끊

어야 함.6)그리고 그 후에는 특정결과에 한 특별정책들을 수립해야

함 이러한 농업정책변화는 더욱 무역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키

고 낭비와 부 한 결과를 감소시킬 것임

○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정책과 학술발 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어

떻게 OECD 정책이 회원국의 경제발 에 기여할 것인가에 해 지속

으로 연구하고 있음.그리고 정책의 일 성은 OECD국가들의 정책

6)농업지원이 농업생산과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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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때 발생되는 부작용을 이기 하여 필요함

나.농업과 무역(Agricultureandtrade)

회원국의 생산 장려나 소득증 와 같은 목표의 국내 정책들(식품의 안

과 품질의 국내규제,환경 는 동물복지는 한 상당한 규제의 향을 끼

칠 수 있음)종종 보호무역의 원인이 된다.「농업과 무역」주제에서는 농

업과 무역을 연계하여 회원국 간에 필요한 이론을 개발하고 OECD목표에

부합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이를 해 ‘농업과도하’,‘농업 망‘,’농

산품가격’등의 세부주제를 다루고 있다.

1)농업과 도하 (AgricultureandDoha)

WTO에서 상 인 도하개발아젠다(DDA)무역 상은 농업분야에의 교역

자유화에 한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하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무역 상 에서 농업분야는 합의도출이 가장 어려운 분야 에 하나

이다.OECD에서는 각 정부들에 이슈에 한 이해를 돕고 여러 상황에 따

른 가능성을 도출하여 상에서 쟁 이 되는 경제부분의 분석 자료를 제공

한다.

2)농업 망 (Agriculturaloutlook)

각 회원국들은 농업과 식품,농산품의 생산과 수요부분의 거 신흥시장

의 역할에 한 망에 해 심이 높아지고 있다.OECD와 WTO은

공동으로 약 15가지 농산품에 한 재 사업과 련된 시장 분석 자료를

10년 이상 연간 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OECD-FAO 농업 망은 OECD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국, 라질,러시

아,아르헨티나,남아 리카공화국 등 다른 개발 상국들의 시장 망 보고

서를 통하여 경제발 과 정부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가를 설

명하고 있다. 한 시장 망의 불확실성을 집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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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산품가격 (Foodprices)

바이오에 지 공 원료에 한 곡물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신흥경제

국으로부터 수요가 증가하며,가뭄과 다른 여러 요소의 복합으로 인해 농산

품에 한 가격이 크게 올랐다.이 몇몇 요인들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몇 농산품은 기록 인 가격으로 치솟을 것이

다.그래서 농산품가격은 부분 나라나 OECD에서도 심을 갖고 있는 주

요 이슈이다.특히 식량안보 문제나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주의하고 있다.

다.지속가능한 농업(Agricultural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매우

심 있게 각 회원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인 분야이다.특히,

매년 각 회원국별 ‘농업과 환경 행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별로 환경보

호를 해 만들어지고 있는 법령과 정책 그리고 연구 에 해 정보를 수집

하고 있다.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 지고 있는 분야이다.

1)농업과 환경(Agricultureandtheenvironment)

정부의 많은 농업정책들로 인해 물과 토양자원을 소비되고 있다. 은 범

의 농업환경측정은 다른 농업정책들로부터 상쇄하기 한 방법으로 특히

정책수립 시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의 향에 응하기

해 지속가능성을 언 하고 있다.많은 정부들은 농업생산성이 환경 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 에 기여를 하는 것을 증명하길 원한다.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자원의 효과 인 사용과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식품

과 비식품의 요구에 만족시키는 것에 필수임을 인식하고 있다.

2)농업과 물 (Agricultureandwater)

농업용수,산업용수,생활용수의 수요증가로 각 정부들은 수자원과 환경

유지 리의 우선권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우선권과 농업정

책들의 모순은 여 히 존재하고 있고 결과 으로 농민들에게 모순된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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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가 지 되고 있다.이런 상황은 물의 과잉소비와 오염을 악화시킨다.

2.1.2 농업용수 련주제별 응과정

가.농업용수 환경평가지표

농업과 련된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먼 추진한 사항은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이다.1994년 JWP에서는 주요 농업환경지표의 개념,정의,측정 방법 등

에 해 논의를 통하여 농업투입재 련지표 8개,농업의 환경 향 지표 7

개,기타 6개를 포함한 20개 지표를 선정했다.1995년 10월,12월 JWP회의에

서는 기존의 20개 지표를 개량화 상지표,개념화 상지표,개발제외 상지

표로 분류하여 최종 으로 13개 지표를 개발키로 결정하 다.이에 해

2003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농업환경지표(물사용,수질지표) 련 문가 회

의를 개최하여 앞서 결정한 OECD 농업환경지표 13개에 해 회원국들은

농업용수 보조 (기반조성비용,유지 리비용)과 농업용수의 오염과 련된

비용과 편익에 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제출토록 하 다.본 회의에서 한

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 결의안제시를 통해 논농사 주의 아시아 몬순기

후지역에서 행 제시된 물 사용지표(Vol.3)는 합하지 않으므로,지역

여건이 고려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나.농업용수이용료 투자비용회수제

농업용수와 련하여 OECD에서 제기된 요한 사항은 농업용수이용료

(WaterPricing) 투자비용회수제 문제로서 2005년 호주에서 개최된 APM

회의를 통해 논의가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서 호주,뉴질랜드,EU등 농산물수출국에서는 농업용수에 해

이용료 부과와 농업기반시설에 해 완 한 투자비용회수제의 도입을 주장

하면서 농산물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 민한 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OECD 회원국 농정평가보고서(AgriculturalPoliciesin OECD

Countries:MonitoringandEvaluation)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농업용수 사

용량이 많고 물사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효율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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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해 물사용료의 부과와 투자비용완 회수제7)를 도입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FCR도입과 농어용수이용료 부과는 기술 신,물이용 효율

제고 오염 감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의견을 나타냈다(단, 농에 의

한 환경의 부정 ,환경 측면 고려 요망).

이에 해 한국과 일본은 투자비용회수제도 도입에 해 이의 제기하

다.한국은 2005년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자원 환경이 다른 회원국간의 완

비용회수제도의 용은 건조지 와 반건조지 몬순지역 등 수자원 환

경에 맞도록 용하는 것이 합리 임을 주장하 다.특히,한국의 경우 소

작농 주의 논 농업 심 국가에서는 담수 개를 하기 때문에 밭농업에 비

해 상 으로 용수사용량이 많고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며 농업

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 다.일본의 경우 농민

조합이 물이용 효율제고 수질오염 리를 철 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완

비용회수의 이행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수 을 당

한 수 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 다.

다.회원국의 농업보조 의 평가

2006년 12월 JWP회의 그해 열린 문가회의에서는 투자비용회수제도

도입을 제하에 농업보조 에서 한 OECD의 근법과 방법론 회원국

의 보조 수 평가방법에 해 논의하기 시작하 다.

OECD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농업보조 평가식을 만들어 농업과

련된 여러 가지 보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한 평가방법을 논의하 다.

농업보조 평가(TSE8)(총보조 )=PSE(생산자보조)+CSE9)(소비자보조)+GSSE(일반서비스))

특히,농업용수와 련하여 OECD 사무국의 기본 인 은 「자본비용

7)투자비용완 회수제 (FullCostRecovery;FCR)

8)총농업지지추정치 (TotalSupportEstimate;TSE)
9)소비자지지추정치 (ConsumerSupportEstimate;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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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용자가 투자비에 한 비용을 부담해야함」과 「유지 리비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출시( 부 는 일부)농업보조로 간주」 한다는 것으로

회원국의 농업보조 농업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유지 리비용을 모두 보

조 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한 정부의 생산자지원정도

를 측정하는 PSE계산방법에 해 PGA10)와 BBA11)를 제안하 다.

2007.5월 APM회의에서는 농업보조 평가방법에 해 지속 으로 논의

를 가졌으며 요이슈로 농업용수 련비용 투자비용 회수제도 용범

에 해 논의하 는데 농업용수 정책을 두고 PSE 는 GSSE 용방

안에 한국,일본 등의 수입국과 캐나다,미국,호주 등의 수출국의 의견이

나뉘었다.특히 농업용수와 련하여 한국농어 공사에서 건설하는 농어

용수개발사업 등 정부 보조 이 투입되는 사업과 이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농업용수이용료에 해 이를 PSE( 재는 GSSE에 포함되어 있음)로 이동해

야한다는 주장에 해 우리나라 정부의 극 인 응이 필요한 시 이 되

었다.회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농 진흥청,농어 공사 담당자

들의 책기구를 구성하여 OECD보고서에 제시한 의제에 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① 물값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조 이 PSE이동을 반 함

② 투자비용회수제는 FCR가 아닌 ACR12)로 우리나라의 기본방향으로 결

정함

2007.11월 AMP작업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PSE산출시 물 련한 보조

범 측정에 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국이 먼 기반시설비용을

GSSE에서 PSE로 이 하는 것을 반 하 다.본 회의 시 한국의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4개국(미국,스페인,일본, 랑스)한국에 지지의견을 4개국

(호주,멕시코,캐나다,뉴질랜드)반 를 나타내었다.

10)PGA;PriceGapApproach

11)BBA;BuildingBlockApproach
12)ACR;AdequateCostRecovery



-13-

① 부분의 농업수리시설은 이수기능과 치수기능 함께 가지며 두 기능

에 한 비 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② 몬순기후 에서 치수기능은 매우 요하며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됨

③ 한국의 농업기반시설분야는 공익 성격이 강하므로 재와 같이

GSSE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④ OECD국가 몬순기후 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뿐이니 특이성을 고려

해야 함

⑤ 농경지가 도시화되어 이수기능이 소멸된 수지들도 치수기능을 해

유지 리 되어야함

2007.5월 OECD 사무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용

수이용료에 해 별도의 용역(일본인 컨설턴트)을 수행하여 2008.5월에 최

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하 다(Agriculturalwater pricing ;Japan and

Korea).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용수 물값에 한 사례(Case

study)로 각 국 농업용수의 물값 황 소개 평가하 다.최종보고서에

포함된 한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o2000년 3개 기 이 통합하여 한국농어 공사(KRC)가 출범되면서 국

논의 60%에 한 물 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농조건이

상 으로 양호한 우량농지 지역 주로 구성되어 있음.나머지 40%

지역은 시군 할지역으로서 소규모 수리계 단 는 개별 으로 물

리를 수행하고 있음.KRC 리구역에서는 KRC가 물 리를 수행하

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물값을 받지 않고 있으며,시군 할지역에

서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서 농민들의 노동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o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에 인정이 되는 행수리권과 하천법에 의

거한 허가수리권으로 구분됨.KRC 할 구역에서는 KRC가 수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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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직 수리권을 가짐.시설개발

단계에서 물에 한 지배권을 놓고 국토부와 농식품부,그리고 환경단

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함.과거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에는

의 설치목 과 규모가 다르므로 마찰이 없었음.

o한국은 가용수자원 이용률은 35%로서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높

은 국가 의 하나임(일본보다 높음).한국의 몬순기후는 일본보다도

벼농사에 합하여 추가 인 개의 필요성이 비교 낮음.

oKRC이 시기에는 물값이 부과되었으나 1988년 이래로 물값의 부과

기 이 차로 낮아짐.당시 ha당 260kg이었던 물값은 1988년에

100kg으로 낮아짐.그 다음해에 다시 반으로 감소되었으며,1996년

에는 으로 변환되어 ha당 60,000원(75USD)로 낮아짐.2000년

KRC가 출범하면서 노동력 제공을 액으로 환산한 가치를 포함하여

농민들이 부담하는 재정 부담은 29USD/ha에서 6USD/ha로 낮아짐.

oKRC가 리하는 구역내 리비용의 완 보조를 하여 KRC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 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이 아님.한국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리효율

의 개선 등을 통하여 리비용의 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o 구획 지역의 제 보조 체계와 소규모 지역의 미보조 체계는 형평

에 어 나며 소규모지역에 불리한 체계임.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획

지역이 논농업으로 용도가 제한된 반면,소규모 지역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음

한국 일본의 물가격 보고서에 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 다.

oKRC 할지역은 노동을 포함하여 농업용수가 무료라고 주장하나 농

민들의 노동이 있어 실제와 다름

o농업용수 값을 받지 않는 것에 해 한 근거나 당 성이 언 되

지 않아 한국 농업정책이 표 비난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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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C 할 외 지역을 치,상황 등 구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지 면 만으로 정의,KRC 할지역과 KRC 할 외 지역에 한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비난

o한국 농업정책에 한 부정 망 자극 단어표 존재,농업용

수 무료지원이 그 원인 하나라 주장

o농민들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조합자산이 KRC와 합병으

로 인해 KR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KRC의 자산매각으로 인한 유지

리비 충당은 공사의 보조 이라 할 수 없음.즉,조합자산으로 농업용

수의 유지 리비를 충당하는 것임.따라서 아직까지는 한국 농업용수

정책이 FullCostSupport라고 할 수 없음.

특히,공사유지 리 국고지원 (8천만$,한화 760억원)에 해 PSE로 분류

되었으나 2008.10월 회의보고서에 GSSE로 재분류되도록 한국의견을 제출

한 상태이지만 지 까지는 GSSE로 분류되어 있지만 향후 물 분야에서는 사

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토록 권고 평가받게 될 수

있으며 KRC구역내의 유지 리 국고지원 이 PSE로 분류될 경우 농업용수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할 망이다.

라.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평가

2007년 12월 JWP회의에서는 농업환경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

졌으며 「환경기 수조건부농업지원」(EnvironmentalCrossCompliance;

ECC)보고서가 공개 승인되었다.하지만 EC EU회원국이 강력히 반 함

에 따라 사무국과 별도 의 등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결정키로 하 다.한

편,일본은 농림수산성 주 으로 OECD 사무국에서 개발한 SAPIM13)

(StylizedAgri-environmentalPolicyImpactModel)모델을 2008년까지 논

농업에 용하겠다는 계획과 일본정부의 지원하에 사무국에서 추진 인

13)농업정책과 연 된 환경분석 모델 :

Analysinglinkagesbetweenagriculturalpoliciesenvironmental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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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서식지 행렬지표 연구를 실시함을 설명하 다.JWP(2008.12)회의

에서는 농업용수의 환경 지속가능한 이용과 한국과 일본의 물값 사례에

해 토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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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농업보조수 측정의 역사 의미

2.2.1농업보조수 측정의 역사

가.보조수 평가방법의 변천

농산물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장경제원칙의 왜곡수 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PSE개념의 등장․변천과정을 개 하고,농작물을 생산하

기 한 요소의 하나인 농업용수에 한 지원정책의 분류방식과 OECD의

논의과정을 소개한다.

1)OECDPSE설정 배경

OECD는 1961년 발족 이래 무역확 와 시장경제질서에 기 한 세계경제

발 을 추구하는 경제 의체로서 선도 역할을 해왔다.OECD의 목 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세계경제발 에의 공헌,개발도상국에 한 원

조 등을 목 으로 하는 경제 력기구이다.WTO와 같이 시장개방이나 국가

간 무역 분쟁해결을 한 상 내지 국제규범을 직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무역확 와 시장기능 활성화에 의한 세계경제발 을 추구

하는 경제 의체로서,발족이후 시장지향의 무역질서 확립과 자원배분의 효

율성 향상을 한 노력을 해왔다.

1940년 이후,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의 목표는 1차 으로 식량증산에 있

었다.이를 한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한 심의 증 로 이어졌다.1980년 에 농산물 과잉공 문제가 두되었

다. 속한 기술발 과,농업생산의 구조 인 변화와 연계되어,무역장벽과

국내농업생산보조수단은 농업에 있어서 잉여생산 재고증가를 래하

고,추가 인 보조 지 은 수출 증가와 수입억제로 나타났다.따라서 온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재고보 창고비용과 수출보조 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시장보호국들의 국민들은 높은 농산물가격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고,기타국가들의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들은 그러한 시

장에 한 근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한 농산물 생산의

증 를 한 비료,농약, 개용수 등 투입재 사용의 과도한 증가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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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수질 토양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결과,1980년 ,OECD는 국제 인 농산물 공 과잉과 환경에 한

부정 향을 해소하기 해서 각국이 농업보조수 을 삭감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개 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OECD에서 회원국들의 농정평가를 한 주요 지표로서 PSE가 출 한 배

경은,종래에 국제무역이론에서 사용되어온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농업

보호수 을 측정하던 명목보호율(Nominalrateofprotection:NRP) 는

실질보호율(Effectiverateofprotection:ERP)만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농업

에 한 포 인 의미에서의 농업보호 지지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농업부문에 한 세나 보조 이외에 다양한 농업정책 시행으로 명시

는 암묵 으로 발생하는 지지효과를 포함하는 포 개념으로 농업

에 한 보조수 을 측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두되었다.1970년 기에,

Jostling(1973,1975)이 PSE의 개념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업무와 련

하여,농업보조 의 측정연구에 이용한 것이 효시이다.이때의 PSE는 기존

정책수단을 폐기할 경우에 감소될 생산자의 수입을 보 해주기 해 농업

인에게 지불할 액이라는 뜻이었다(OECD2008b:PSEManual).

이러한 "보조 상당치(subsidyequivalent)"개념은 세의 향을 평가하기

해 1960년 에 개발된 보호경제이론에서 연유한다(Corden,1971).이 이

론에 의하면,어떤 정책수단의 "생산자보조 상당치"는,수입 세정책,수출

보조 정책,단 생산량 는 경작면 에 한 지불정책 등 어떤 것이던

간에,단 생산량에 한 정부의 지불이다.이때 어떤 정책수단이 생산에

미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보조를 뜻한다.

1982년에 농업정책의 개 을 해서,경제,무역 외교 분야와 일부 농

업 련 각료들로 구성된 OECD 각료회의가 열렸다.이때 의된 결의안은

농산물교역이 개방주의와 다자간 무역제도의 틀 속에 통합되어야함을 제

로 하고,OECD회원국들이 국가 간 품목 간에 균형을 유지할 때,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의 진 감소와 자유무역의 실 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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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 다. 한 OECD각료들은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의 수 을 모니터

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OECD에 요청하 다.이에 따라 농

업보조를 측정하는 한 수단으로서 술한 Jostling의 PSE개념이 채택되

었다.

1987년에는 OECD의 "국가정책과 농업무역(National Policies and

AgriculturalTrade)"이라는 보고서에 생산자를 한 보조 인 정부의 재정

지불을 의미하는 "생산자보조상당치 (ProducerSubsidyEquivalent:PSE)"라

는 용어가 등장하 다.그후 1999년 애 의 PSE명칭인 "생산자보조상당치

(ProducerSubsidy Equivalent)"는 "생산자지지상당치 (ProducerSupport

Equivalent)"를 거치면서,"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SupportEstimate)"

로 정착되었다.

OECD의 농업용수에 한 국제 인 논의는 1993년 9월 OECD JWPAE회

의에서 회원국들의 농업환경상태를 비교 평가하기 하여 농업환경지표 개

발에 포함된 물 이용지표(수질지표:waterqualityindicators)에 한 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OECD농업 원회의 농업정책

시장작업반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2005년 12월에 농업용수기반시설에 한 투자비용완 회수와 농업

용수이용료 부과 등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OECD에서는

농업용수이용에 한 보조 은 용수가격을 하시켜 과다한 농업용수 이용

을 통해 토지생산성을 하시키고 수질악화 등 환경 해를 래하는 요인

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 공사,2008).

2006년 12월에 농업용수보조 산정과 지속가능한 물 리를 주제로 문

가회의가 개최되었고,2007년 5월에는 PSE에 농업용수 보조 을 포함시키

는 방식에 해 OECD 제43차 농업정책 시장작업반회의에서 논의가 되

었다. 한 PSE의 산정방법으로 재정비용,자원비용,환경비용 에서 화폐

액으로 표시가 가능한 재정비용만을 고려한 "빌딩블록방법"을 제안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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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SE분류항목의 변천

(1)PSE의 의미

1990년 를 거치면서 PSE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PSE는 매년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 이 되는 총화폐액으로 표시된다.여

기서 이 을 유발하는 보조 지원정책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1)수입품가격인상(시장가격지지:MarketPriceSupport-MPS)에 따른

지지와 투입재가격인하(비료 보조 등),고정자본비용분담,정부의 직

지불,세 양여(taxconcession),세 환불, 는 농업인 개인에 한 무상서

비스(농 지도)등 2)각종 정부의 재정지불(BudgetaryPayments:BP)을 들

수 있다.이는 농가 매(on-farm)단계에서 측정되며,그들의 특성,목

는 농업생산 는 수입에 계없이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부터 발

생된 것을 의미한다.즉,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지원,농업투입재지원 등

정부재정지원,농업에 한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등 특정국가의 농업분야

지원을 수치로 나타낸 개념이다.이는 결국 완 자유경쟁시장상태와 실

인 실제시장상태를 비교하여 지지(support)의 수 을 측정하려는 수단이다.

(2)PSE분류항목의 변천

PSE에 한 정책의 분류에 있어서,1980년 반 이래 도입된 보조 정

책의 범 가 확 됨으로 인해 체 으로 3차에 걸친 변화가 나타났다.

◦ 1987년의 정책분류<표 2-1>는 보조 수단의 형식에 따라 시장가격지

지(MarketPriceSupport),직 지불(DirectPayment),투입재비용경감

보조(Reductionininputcosts),일반서비스(GeneralServices) 기타

(Others)5가지항목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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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987분류항목

A.시장가격지지 (MarketPriceSupport)

B.직 지불 (DirectPayment)

C.투입비용경감 (Reductionininputcosts)

D.일반서비스 (GeneralServices)

E.기타 (Others)

1999개정

A.시장가격지지 (MarketSupportPrice:MPS)

B.직불(생산기 지불:Paymentsbasedonoutput)

C.직불(경작면 /가축두수기 지불:Paymentsbasedonareaplanted/animalnumbers)

D.직불(과거실 기 지불:Paymentsbasedonhistoricalentitlements)

E.투입재사용기 지불 (Paymentsbasedoninputuse)

F.직불(투입재제한기 지불:Paymentsbasedoninputconstraints)

G.기타 (Miscellaneous)

<표 2-1>PSE분류항목의 변천(1)

◦ 이로부터 1999년에 개정된 세부지침은 정책의 용방법에 따라 분류

된 정책과 련하여 7가지 항목의 보조정책수단<표 2-2>으로 좀 더

세분화되었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Round:UR)가 끝나면서

90년 에 들어와 자유시장원리의 강조와 무역왜곡의 축소를 한 정

책들의 도입으로 미국과 EU의 생산제한직불제도(BlueBox)가 등장하

고 이를 반 한 것이 경작면 /가축두수를 기 으로 한 직 지불이

다.허용보조(GreenBox)에 포함된 생산비연계소득지원과 환경직불을

반 한 것이 재 생산이 아닌 과거실 을 기 으로 하는 직 지불과

투입재 사용을 제한하는 직 지불이다.

<표 2-2>PSE분류항목의 변천(2)

PSE의 개념과 비하여,생산자 개인이 아닌 집단을 상으로 공 되는

보조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게 되었다.이는 GSSE로서 일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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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A.생산품목기 지지 (Supportbasedoncommodityoutput)

A1.시장 가격 지지 (MarketPriceSupport:MPS)

-농가 매단계에서 측정된 특정 농산물의 국내 매가격과 국경가격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

는 정책수단으로 인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 되는 화폐액

A2.생산물 기 지불 (Paymentsbasedonoutput)

-특정농산물의 생산량에 근거한 정책수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 이 되는 화폐액:

농업안정법 - ,우유,기타 작물 등

B.투입재 사용 기 지불 (Paymentsbasedoninputuse)

-농가단 에서 농업생산을 한 투입재 사용에 한 정책수단에 기인하여 납세자로부터 농

업생산자에 이 되는 화폐액

B1.가변 투입재사용 (Variableinputuse)

-농업생산을 한 가변투입요소 비용을 경감하는 목 의 이 (유류세 환불,수세 감면 등)

B2.고정자본형성 (Fixedcapitalformation)

-농장건물,장비,농원설립, 개장비,배수 토양개량에 소요되는 농가 투자비용을 경감

하는 보조:재산세감면, 이자율 용,농가단 의 기반시설에 한 자본 보조

B3.농장서비스 (On-farm service)

-농업인 개인에게 공 된 기술,회계, 고, 생 식물 생 등에 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경감액 :농업용수의 효율 이용을 한 지도,병해충 리

C. 재의 경작면 /사육두수/수령액/수입 기 지불 (실제생산활동필요)

(PaymentsbasedoncurrentA/AN/R/Iproductionrequired)
C1. 재의 수령액/수입 기 지불 (BasedoncurrentReceipts/Income):소득세 감면

C2. 재의 경작면 /사육두수 기 지불(BasedoncurrentArea/AnimalNumbers):

-곡물 보험 지불,유기농,농업환경성 지조성 보조

D.과거 경작면 /사육두수/수령액/수입 기 지불 (실제생산활동필요)

(Paymentsbasedonnon-currentA/AN/R/I,productionrequired):

- 우유생산자들에 한 구조 인 지불

비스에 한 지원을 뜻하며,이 에는 PSE에 포함되었었다.그러다가 이 지

표는 PSE의 산정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PSE는 재 생산자들이 개인 으

로 수취하는 지지만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한,결과 으로,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부문으로 이 되는 총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방법은 총

보조 상당액(AggregateSubsidy Equivalent:ASE) 는 총 이 액(Total

Transfer:TT)으로부터 TSE로 변경되었다.

◦ 2007년에,<표 2-3>와 같이 PSE의 분류체계가 새로이 개발/도입/ 용

되어 소기의 농업정책의 목 을 더욱 잘 반 할 수 있도록 농업지지

와 련된 지표들이 개정되었다.이때 1999년의 틀을 그 로 유지하면

서 직 지불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개념을 약간 바꾸었는데 이 한 각

국의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배종하,2008).

<표 2-3>PSE분류항목의 변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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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과거 경작면 /사육두수/수령액/수입 기 지불 (실제생산활동불필요)

(Paymentsbasedonnon-currentA/AN/R/I,productionnotrequired):

E1.가변율:CounterCyclicalPayments

E2.변동율:일시지불

F.비농산물 기 지불 (Paymentsbasedonnon-commoditycriteria)

-장기간 휴경을 한 농민에게,특정 품목 는 일반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농업인을 상으

로 한 정책으로,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 되는 화폐액

F1.장기 자원은퇴:삼림조성,보 로그램

-생산요소를 농업생산으로부터 은퇴시키는 가로 지불하는 이 ( :농업용수이용권,즉

수리권 유보에 한 보조)

F2.특별 비품목 생산

F3.기타 비품목 기

G.기타 지불 (Miscellaneouspayments)

-정보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이상에 분류된 직 지불에 합산 는 배분되지 못한 납세자로

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 되는 화폐액

1.ThelettersstandforArea(A),AnimalNumbers(AN),Receipts(R)orIncome(I)

2.PSE=A(=A1+A2)+B+C+D+E+F+G=MPS+BP

3.BP(재정지불:BudgetaryPayments)=A2+B+C+D+E+F+G

우선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와 "생산품 기 지불

(Payments based on output)" 두 항목을 합하여 "생산품목기 지지

(Supportbasedoncommodityoutput)"라는 항목으로 통합되었다.이는 거

의 모든 국가가 생산량을 기 으로 하는 직 지불을 감소 는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라 이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007년의 PSE분류방식은 직 지불항목을 더욱 세분화하여,각 회원국들

이 시장왜곡 인 성격의 정책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 지불정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 다.이러한 직 지불항목들은 다음 3가지의

기 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 과거에는 농업생산량의 증 를 유도하기 하여 생산량을 기 으로

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량

의 증 가 이루어져 과잉생산의 문제까지도 발생하고,여러 가지 기

들 에서 가장 시장과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높으므로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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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에 한 지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생산량에

한 직 지불에 신하여 경작면 (area),사육두수(animalnumber),

농가수입(receipts),소득(income)등 다양한 기 을 이용하여 지불을

하려는 경향이 발생하 다.이에 응하여 시장왜곡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항목들도 PSE의 측정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 직 지불을 때 재 는 과거 어느 시 을 기 으로 삼아서, 농

활동에 한 지지를 공 하느냐가 문제인데,과거를 기 으로 하는 것

이 개념상 생산활동과의 비연계성을 실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간주

하여 과거실 을 기 으로 한 지불정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도 생산자에 한 지지를 통하여 무역왜곡을 조장하게

되므로 PSE항목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 재 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보조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비록 이것이 생산과의 비연계성

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성격을 가지므로 PSE측정

상이 된 것이다.

참고로,국가간․품목간 는 연도별 비교의 편의를 해 화폐단 나 농

업의 규모 구조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PSE 액 신에,총농업생

산자수취액(농산물생산액과 재정지불액의 합)에 한 PSE의 비율을 나타내

는 %PSE를 사용하기도 한다.

%PSE=100*PSE/(농산물생산액 +재정지불액)

(3)PSE정책의 생산,소득,환경에 한 향

OECD는 의무 인 감축률 지지상한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PSE

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의 농가지지수 그 변화의 흐름을 평가하여 회원

국들의 농정개 을 유도하고 있다.이외에 시장가격지지(MPS),생산기 지

불(Paymentsbased on output) 투입재기 지불(Payments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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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은 생산․무역왜곡이 상 으로 크고 소득이 효율성은 낮다는 분

석을 바탕으로,이들 세 가지 지지의 합이 PSE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

하여 국별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

OECD분석에 의하면 각 PSE항목의 생산 무역에 한 왜곡 순 는 다

음과 같다:

① MPS: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왜곡시켜,무역왜곡이 가장 큰 정책

② 생산기 직불:생산에 한 효과는 MPS와 유사하나 소비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에서 MPS보다 무역왜곡정도는 낮음

③ 투입재 사용기 직불:특정 농산물 생산에 필수 인 특정가변투입재

(Variableinputs)에 한 지불이 높을수록 생산 집약도가 높아져 생산

무역 왜곡 효과가 크고,고정 투입재(Fixedinputs)에 한 지불의

생산유발효과는 가변투입재에 비해 낮음

④ 경작면 /사육두수 기 직불:집약 생산 유인 효과는 없다는 에

서 상기 정책과 비교해 생산효과가 낮음

⑤ 과거실 기 직불:지 조건으로 경작이나 사육의무가 없으므로 생산

효과가 낮음

⑥ 투입제한 기 직불:제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투입을 제한한

다는 에서 생산 감소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⑦ 농가소득기 직불:농가소득을 조건으로 한다는 에서,생산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으나,생산 무역 왜곡가능성이 가장 낮음

소득과 환경에 한 PSE항목의 향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PSE항목의 순서는 소득기 직불→투입제한 기

지불→과거실 기 지불→경작면 /사육두수기 지불→생산기

지불 MPS→투입재 사용기 지불 순이며;

② 환경에 한 부정 향을 주는 정도는 단종경작․집약 경작․환

경에 민감한 토지 사용의 경우에 환경 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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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순 는 MPS/생산기 지불→투입재사용기 지불→경작면 /

사육두수기 지불→과거실 기 지불/농가소득기 지불→투입제한

기 지불인 것으로 보인다.

(4)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ServiceSupportEstimate:GSSE)

GSSE는 농업생산,소득,농산물의 소비에 한 향이나 정책의 목 ,성

격에 계없이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산업 체에

한 일반서비스제공과 련된 연간화폐가치로 표시되는 지표이다.

그 상은 체 인 농업환경활동과 농업생산성 개선(연구개발),농업훈련

교육(농업학교),품질 리,식품,농업 투입재 환경의 안 (검사서비

스),농업 ․후방 산업을 포함한 기반시설에 한 투자,생산물의 마

매 진,농산물공공비축에 한 감가상각 처분 등이다<표 2-4>.

PSE이 과는 달리,GSSE는 생산자나 소비자 개인에게 이 되지 않는다.이

러한 정책들은 장기 으로 농업생산역량에는 향을 수 있으나,PSE로

분류되는 정책들에 비해 무역,생산,농가소득에 한 직 효과는 다.

<표 2-4>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분류항목

2007년 개정

H.연구개발 (Researchanddevelopment)

I.농업훈련 교육 (Agriculturalschools:Training)

J.검사 서비스 (InspectionService)

K.기반시설 (Infrastructure)

L.마 매 진 (Marketingandpromotion)

M.공공비축 (Publicstockholding)

-공공농산물재고에 한 감가상각 처분에 소요되는 재정 지불

N.기타 (Miscellaneous)

PSE에 있어서는 이 항목을 구분하는데 용기 이 이용되는 반면에,

GSSE로 분류되는 항목의 정의와 항목에 한 정책수단의 할당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며,5가지 주요 서비스항목에 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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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H.연구개발 (Researchanddevelopment)

농업기술과 생산방법에 련된 연구를 하는 기 에 한 지불이 포함된

다. 개,사립연구기 농업 학에 주어지는 공공자 으로 조달되는 연

구개발보조 뿐만 아니라 주로 농업 련 부처의 산집행을 통해 공공연

구기 에 공여되는 지불이 이에 해당한다.

나)I.농업훈련 교육 (Agriculturalschools:Training)

이 항목은 농업부문에 한 구체 인 목표를 상으로 하는 문 인 교

육훈련에 소요되는 공 기 을 포함한다.기본 인 학교교육을 한 재정지

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농업을 한 직업학교와 농업인을 한 훈련

에 지출한 재정지출은 포함된다.교육시설이 기본 인 농업이상의 훈련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오로지 농사에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포함하도록,

당한 산정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J.품질검사 서비스 (InspectionService)

이 서비스는 식품의 질,가축건강,농업 투입재를 리하는 기 의 재정

을 해 제공되는 지불이다. 개의 경우,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기 에 의

해 재정 도움을 받는다.따라서 이러한 기 들의 재정지출이 GSSE로 분

류될 수 있다.이러한 서비스가 사설기 들에 의해 제공된다면,이러한 기

들에 교부된 재정지출액만을 GSSE로 고려해야 한다.병충해 등 집단 인

방역에 련된 지출은,농가단 에 용된다 할지라도,GSSE로 간주된다.

라)K.기반시설 (Infrastructure)

농 지역에서 생산과 련된 기반시설의 개발과 확충을 한 공공 지불,

즉 개별농가에 한 직 인 지불이 아닌 경우에는,이 항목으로 분류된

다.개별 인 농장과 직 인 련이 있는(on-farm)기반시설과 농장과

련이 없는(off-farm)기반시설 간의 지지를 구분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를 들어,농장정리,농장에서의 개선된 개․배수기반시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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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수단의 확충을 해서 개별 농가에 직 투자한 사항은 지원으

로 간주하여 PSE로 분류된다.기반시설에 한 지불을 PSE 는 GSSE로

분류하기 한 물리 인 on-farm과 off-farm의 원칙은 각 국가들 간에 다양

한 기반시설 로그램을 일 으로 취 하기 해 필요한 일종의 약이다.

마)L.마 매 진 (Marketingandpromotion)

이 항목은 농산물시장의 개발과 농업부문의 구조 인 조정과 경쟁력 향

상을 해 공 으로 지출되는 투자활동이다. 한 기본 인 농산물의 매

진,즉 농산물 시,박람회(fair),홍보활동, 고 출 과 같은 정부의

지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바)M.공공비축(PublicStockholding)

농산물을 시장가격으로 수매하여 일정물량을 비축하는 이 제도는 시장가

격지지가 아닌 공공의 식량안보를 한 물량비축으로 분류되어 GSSE의 범

주에 속한다.

(5)총농업지지추정치(TotalSupportEstimate:TSE)

농업정책시행으로 발생하는 납세자 소비자로부터 농업부문에 이 된

연간 총 화폐가치이다.TSE는 PSE,GSSE 납세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이

액의 합으로 표시되나,편의상 PSE와 GSSE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한

%TSE는 국내총생산(GrossDisposableProduct:GDP)에서 TSE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농업용수와 련된 PSE의 변천

1993년 OECD내에 JWPAE를 설치하 고,공동작업반은 1994년 12월 농업

환경 문가 회의에서 20개의 지표를 제안하 다.1995년 12월 농업환경지표

보고서 안에 한 토의 지표와 농업정책연계방안을 제시하 다.농업

원회농업정책 시장작업반은 농업정책과 교역을 연계하려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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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2005년 12월에 농업용수이용료에 한 완 회수개념이 논의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농업용수 보조 산정과 지속가능한 물 리를 주제로

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2007년 6월에는 그동안 이용되어 오던 PSE산

정에 있어서 단 들을 보완하기 해 농업용수보조 PSE계산방법 개선안

에 한 의제가 제43차 OECD 농업정책 시장 정기회의에서 제안되었다

(김춘기,조진훈,2007).2007년 11월에 열린 문가 회의에서 몇 가지 PSE

산정방법 에서 투자비용완 회수의 원칙에 기 하여 산정 가능한 '재정비

용'을 감안한 빌딩블록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PSE GSSE의 분류항목 에서,농업용수와 련된 사

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PSE의 B항목인 "투입재 사용기 지불 (Paymentsbased oninput

use)"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농가단 에서 농업생산을 한 여러 가

지 요소 투입재 에 농업용수가 그 의 하나가 될 수 있다.여기에

는 필요량의 농업용수를 생성시켜 농가단 에 공 하기 한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투자비용과 시설의 운 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

가단 의 생산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에 PSE추산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GSSE항목과 련해서는, ․후방 연 산업을 포함한 개,배수시

설 등과 같이 농업용수와 련되어 농가단 의 생산기반(시설)개량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GSSE의 항목이 아니라,PSE에 포함되어 농

업생산자가 개인 수혜자가 된다.

술한 기록을 기본으로 OECD의 농업용수이용료 보조 과 련한 활

동의 연 을 <표 2-5>에 정리하 다.



-30-

<표 2-5>농업용수이용료 보조 에 한 OECD정책 변천과정

연도 활 동 내 용

'87.09
농업정책 시장에 한 작업반 (WorkingPartyonAgriculturalPolicies

andMarkets:WPonAPM))설립

'89.07
G-7 경제정상회담( 리)에서 환경지표(Agricultural Environmental

Indicators:AEIs)개발을 OECD에 구

'91. OECD이사회는 환경지표개발을 환경정책 원회에 요청

'93.01

OECD에 농업/환경정책 원회 공동작업반(JointWorkingParty:JWP)설

치,OECD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를 비교평가하기 한 농업환경지표 즉 물

사용지표(Wateruseindicator) 수질지표 (Waterqualityindicator)개발

'94.12 농업환경 문가회의에서 20개의 지표를 제안

'94.12∼'98.10
JWP는 9차례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 으며, 13개의 농업환경지표

(Agri-EnvironmentalIndicators:AEIs)개발 추진

‘03.10 농업환경지표(물이용,수질지표) 련 문가 회의

‘05.12
농업환경지표 (물이용,수질지표)보고서 안에 한 토의 지표와 농업정

책 연계방안 제시

‘05.12
체비용완 회수(FullCostRecovery)와 물이용료 (WaterPricing)부과

도입 주장 두

‘06.01 OECD환경정책 원회 주최 환경성과지표 련 회의(환경부)

‘06.10
OECD농업환경지표보고서에 한 의견을 서면 제출 요청하여 10월까지 최

종보고서 작성

‘06.12

농업용수보조 (*ProducerSupportEstimate:PSE)평가의 OECD 근법

방법론 (자본비용,유지 리비용,자원비용,환경비용 모두 보조 으로

간주해야 하고,O&M평가방법)논의

‘07.04

제42차 농업정책 시장 공동작업반 정기회의자료 배포

1.PSE산정에 있어 농업용수 생산자보조 의 범 /측정의 개선 제안

2.상기의 방법에 따른 OECD회원국들의 PSE 비검토

'07.05/06

제43차 농업정책 시장 공동작업반 회의

1.OECD사무국 농업용수 보조 측정에 한 근방법론 제시

2.농업용수 련 PSE산정을 한 빌딩블록방법 제시

'07.10

제44차 농업정책 시장 공동작업반 정기회의자료 배포

1.PSE추산에 있어 농 용수 생산자보조 의 범 /측정 (빌딩블록)

2.OECD회원국들에 한 PSE 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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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농업용수 련 PSE의 최근 동향 (빌딩블록방법에 의한 PSE)

농업용수 PSE의 산정과 련하여,농업용수지원정책의 시행에 따른 효과

를 화폐가치로 표 하기 해, 실 으로 측정이 가능한 비용만을 고려하

여,OECD가 제안한 방법은 "빌딩블록방법"이다.

가.농업용수 PSE에 한 최근 OECD동향

2006년 12월 11-12일 “농업용수 보조 측정”에 한 문가 청 토론/

의회가 개최되었다(참고:OECD 2006a).이 회의에서 농업용수보조 측정

에 한 OECD의 행 근방법에 을 맞추어,PSE산정 행 농업용수보

조 평가방법과 농업재정지출의 분류와 평가방법,농업용수 가격정책에서

기인되는 보조 측정에 주안 을 두었다.

이 문가 청 토론/ 의회의 결과를 토 로 PSE산정에 있어서,농업용

수보조 측정방법의 개선책을 확립하고,데이터의 한계성을 악하고,

행 산정방법의 일 성개선과 범 확 를 한 자료가 “농업정책과 시장에

한 42차 작업반 회의(42APM,2007.5.9-11)에서 제안되었다.

2007년 5월31일-6월1일에 개최된 제43차 APM에 한 작업반회의에서,사

무국은 2006년 12월11일-12일에 개최된 "농업용수에 한 보조 측정"에

한 OECD 청 문가 회의에서의 토의를 근간으로 농업용수보조 측정에

해 근 가능한 방법 "ProposalstoImproveCoverageandMeasurement

ofWaterSubsidiesinthePSECalculations(TAD/CA/APM/WP(2007)8"에

한 문건을 제출하 다.이 작업반회의에서 련 제목에 한 토의결과에

따라,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농업용수보조 측정방법을 개선하도

록 요청받았다:

◦ 각국의 농업용수이용에 한 정책의 용범 의 개선;

◦ 농업용수보조에 있어 PSE와 GSSE간의 명확한 항목분류;

◦ 빌딩블록방법에 필요한 자료와 그 출처에 한 검토 수행.

이에 한 후속 조치로,제44차 APM회의가 2007년 11월5일-7일에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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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이 회의에서 PSE의 산정방법으로 추정의 간편성,자료수집의 상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빌딩블록방법"이 채택되었다.

나.농업용수 련 비용

술한 최근의 OECD APM작업반회의의 결과물들을 토 로 농업용수이

용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PSE측정을 한 2가지 방법,즉 "PGA"와 "BBA"

에 한 설명과 "BBA"를 PSE산정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하여 설

명한다.

농업용수의 비용은 재정비용,자원비용 환경비용.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재정비용(직 사업비용,WorldBank,2005: 체공 비용,FAO,2004)

은 농업용수의 장 공 에 소요되는 비용이다.자원비용( 는 기회비용)

은 물의 희소가치를 포함한다.환경비용은 농업용수이용으로 인한 환경훼손

(물론 농업용수의 공익 편익도 존재함)에 따른 비용이다.이 3개 요소의

합은 농업용수이용의 체비용(FullSupplyCost)을 뜻한다.농업용수 이용

으로 인한 사회 환경 편익이 존재하지만,이러한 편익은 산정방법의

한계성 때문에,OECD는 편익의 항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 다.

1)재정비용(FinancialCosts)

재정비용은 농업인과 기타이용자에 한 물 서비스를 공 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 유지 리비용 (Operationandmaintenance(O&M)costs),

◦ 물 리 행정비용 (Watermanagementandadministrationcosts),

◦ 자본비용:개보수 투자 (Capitalcosts:renewalinvestment),

◦ 자본비용:신규투자 자본회수 (Capitalcosts:new investmentsand

returnoncapital).

유지 리비용은 농업용수공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는 물과 개시스템에 한 일상 정기 인 유지 리뿐만 아니라,용

수를 공 하는데 필요한 직원,비품,시설 용역비용 등을 포함한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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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의 개 로젝트를 할하는 내무부(DepartmentofInterior)소속

개척국(USBureauofReclamation)은 유지 리 비용을 측량과 조사,노동

력,자산,원료와 비품,엔지니어링,법률업무,감독,행정,간 비,경상비,

검사,특별용역,모든 종류의 손해보상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 건설과 유

지 리를 포함한 제반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미국 회계청 General

AccountingOffice2001)

물 리와 행정비용은 물 공 의 리(control)에 소요되는 비용이다.강

유역 리와 같은 요소와 지하수 취수를 한 허가권설정을 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비용은 출,채권 는 기타 자 조달에 소요된 자산에 한 원 과

이자(원리 )를 상환하는 것과 계되는 비용이다.이들은 개보수 투자와 신

규투자로 구분된다. 자는 개수로에 라이닝을 하는 것과 같이 기반시설

을 보강하는 것이고,후자는 신규 을 건설하기 한 투자이다.OECD 문

가토론회의에서 "개보수를 한 투자는 어떤 국가에서는 유지 리비용의 일

부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자원비용(ResourceCosts,기회비용:OpportunityCosts)

자원비용이란 만약 수자원이 다른 목 에 이용되었더라면 그 수자원이

그 목 에 기여했을 가치로 수자원의 희소성과 련되는 기회비용이다.특

히,지하수와 련하여 자원비용이 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그 가치를 추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자원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미래 용수이용자들의 다른 선택 가능성의 박탈로 연결되는 자원고갈

비용( 를 들어,화석 수층의 고갈)

◦ 수력발 과 같은 타 부문의 편익이 더 큼에도,편익이 낮은 (이 편익

의 부족분은 보조 으로 보 되어야 함)농업용수이용과 같은 부문에

투자함으로서 치러야하는 비용

◦ 자연 인 재생 는 회복 등 처리과정보다 훨씬 우수한 사용법으로

인해 소모된 자원으로 인해 이용자에 의해 발생된 비용( :과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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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취수)

아무런 외부재의 개입이 없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자원비용

은 재정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물이란 매우 드문 자유교환재이기

때문에, 는 농업용수 시장에서 다른 왜곡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를

들어 행수리권),용수이용료에는 일반 으로 자원의 기회비용이 반 되지

않는다.

용수이용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부문에서 보다 타 산업부문에서 더 크

다면,기회비용은 각 부문 간의 부가가치의 차이를 따져 으로써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용수에 한 거래권을 통상 허

용하지 않는다.이는 농업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공 된 용수를 거래함으

로써,농업과 기타 산업부문 간에 나타나는 용수이용료의 차이에 따른 이득

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농업인에게 공 된 물은 농사목 으로

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목 으로의 용수이용의 호환성을 방지

하기 함이다.EU의 물기본법(WaterFrameworkDirective)은 자원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정의한다{EC02(2004)}.실제로 자원비용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OECD 문가들은 자원비용이 요하게 될지도 모를 경우

에,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 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용수의 취수 리와 허가여부

◦ 어느 유역에서의 용수 리와 취수의 허가범

◦ 수리권의 할당방법 (즉,지원순서에 따라 는 경매로)

◦ 거래제도의 유무와 용수거래의 범

3)환경비용 (EnvironmentalCosts)

물의 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은 물이용으로 인하여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

는 손해비용이다. 를 들어,물 생태계의 생태 질의 악화 는 토양의

염화와 생산성 하 등이 그것이다.

Eureau(2004)는 수자원이용의 환경비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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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생환경의 악화와 같은 생태계와 환경에

한 피해비용;

◦ 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구역의 피해비용;

◦ 피해를 입은 자원복원에 필요한 처리비용.

물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의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물의 이용으로 인하

여 환경에 나타나는 악 향의 결과에 한 보상을 하거나 악 향을 방하

는데 필요한 수단 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면 환경비용

의 추산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재정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어떤 경우의 환경비용은 오염비용이 용수공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재정비용에 이미 내재되었을 수도 있다.그러나 실 으로 이 비용의

객 ,보편 산정이 쉽지 않은 까닭으로 OECD는 환경비용을 PSE의 항

목으로 고려하는 것을 주 하고 있다.

농업용수가 비료와 농약의 사용,오염된 생활용수와의 혼합에 의해서 환

경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오

히려 농작물의 오염물질 분해/정화 능력,지하수함양,기온상승의 조 ,인

간과 동물의 수변활동과 연 된 크리에이션 활동의 증가 등 편익의 측면

이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므로 농업용수의 이

용과 환경과의 계를 고려할 때,비용의 측면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4) 체비용회수 (FullCostRecovery:FCR)

농업용수이용에 한 체비용회수의 원칙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수혜

자인 농업인이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으로서,수량의 낭

비,수질의 하를 방지하고,물 약에 따르는 지구환경의 보호와 온난화

의 방지에 기여하며,수익자 부담원칙을 완성하여,국제농산물무역에서의

왜곡 상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체비용은 상기한 재정비용,자원비용

환경비용이다.EU의 물 리기본법(WaterFrameworkDirective)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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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든 용수이용자는 결국 이러한 3가지 비용을 부담하고 오염자부담원칙

을 수함으로서 2010년까지 체비용회수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EU 회원국 체에 걸쳐 실천지침

을 세분화하고 자료보고방법을 설정하는 실질 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물 련 기 은 어떤 범 내에서 체회수원칙을 달성하기

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낮은 수 의 비용회수는 물 련 기 이 운 ,

유지 행정비용,외부재비용,공과 ,배당 등을 회수하는 것이다.높은

수 의 회수는 낮은 수 의 비용회수에 더하여 물 련 기 의 자산에 포

함된 자본의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즉 물 련 기 이 농업용수공

목 이 아닌 다른 목 에 자본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시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농업용수 보조 산정범 개선을 한 제안

2006년에 OECD사무국은 PSE상의 농업용수이용료 지지측정방법의 개선

을 해,"가격차(Pricegap approach)방법"과 "빌딩블록(BuildingBlock)

방법"2가지를 제안했다.

① 「가격차 방법」은 지지수 을 가늠하기 해서 농업과 다른 산업부

문간의 부담 수 차이를 측정하는데 주안 을 둔다.

② 「빌딩블록 방법」은 재정비용부분에 을 두어 투자비용완 회수

의 원칙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이용한다.기본 으로,이 방법은 농업

인들에게 공 된 물의 비용이 지불된 가격으로 충족이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그 차이를 지지(보조)하는지의 요소가 밝

져야 한다는 것이다.물을 취 할 때,자료의 가용성이 제한요인이

될 것이다.그래서 특히 모든 OECD회원국들에 걸쳐서 지지의 범 가

일 성이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실용 인 근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1)가격차 방법

물가격차 방법은 유사한 수질과 상황 하에서,농업부문이 지불한 가격과

기타 산업부문이 지불한 용수가격의 차이를 추정하는데 있다.상이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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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단 용수량에 지불한 가격에 한 국가의 평균 인 자료를 비교함으

로써,간 인 는 추론된 지지수 으로 가격 차이가 산정될 것이다.일

반 으로 많은 OECD회원국들의 경우에,농업용수이용자들이 농업용수이용

료로 지불한 가격은 생활 는 산업용수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격차방법은,최종 인 PSE산정방법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농업용수

사용자들에 한 지지수 을 가늠해보기 한 방법으로 OECD PSE지침

(OECD,2002)에 의해 제안되었다.일단 단 수량에 한 평균가격차이가

정해지면,평균가격차는 농업부문에서 이용되는 물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

된다.이 방법은 한 다른 산업부문의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차 부분뿐

만 아니라 용수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출의 농업으로의 이 부분

을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유지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요한 쟁 들이 해결되

어야 한다.2006년 12월의 OECD 문가회의에서,농업용수의 투입과 출력

가격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인 원가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 되었다.더욱이,물 리가 구역 는 지역수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 평균치를 구하기 해서 개개의 국가에서 여러 지역에 따라,

다수의 가격차들이 필요하게 된다(만약 한 기 가격의 이용이 가능하다

면). 한 타 산업부문의 용수 이용자들이 렴한 가격으로 이용료 보조를

받는다면,가격차방법은 인 보조 수 과 반 로(농업용수이용자들이

받는 보조 의 수 )도시용수와 농업용수간의 보조 차이와 같은 상 인

보조 요율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수질, 치,용수배달의 용이성,신뢰도, 험도,기타 변수에 따라

각양각색의 이용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이한 가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 를 들어,가뭄 시에는 생활용수 이용자들은 용수공 에 우선순 를

둔다.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부지역에서처럼,어떤 농업용수공 의

경우에,낮은 수 의 신뢰도가 용인된다면, 렴한 가격에도 농업용수공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도시생활용수이용자들은 한 장과 수압상승을

한, 는 공 보건을 보호하기 한 수질모니터링 처리와 같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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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비용들도 부문 간의 가격차를 비교

하기 에 감안되어야 한다.어떤 경우에는 농업인이 농업용수를 매하거

나 교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농업과 기타부문간의 용수이용료의 차이를

구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농업용수가격과 타 용도의 가격을 비교하기 해서,"분기 (diversion

point)"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분기 이란 동일한 용수라 하더라도,다

른 이용목 에 따라 그 용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기본 으

로 이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농산물소비라기 보다는,농장에서 출하되기 직

에 CSE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그러면,분기 에서 최종이용자까지의 기

타비용과 송수비용이 계산될 수 있고 최종 이용자가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러나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이 방법은 실질 으로,

일 성,신뢰성을 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이 의 OECD작업결과

에 의하면 농업용수가격과 여타 산업부문의 용수가격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국가들 간의 용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되어

있다:“국가 간의 농업용수가격 비교는 개용수공 단 들에 한 용수공

서비스에 수반되는 (각 비용의)속성들에 한 정보부족 탓으로 더욱 어려

울 것이다."

이상의 토의는 지표수에 계된 것인데,2006년 12월의 OECD 문가회의

에서 가격차방법으로 지하수이용에 따르는 보조 의 산정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하수에 한 재산권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지하수 취수에 한 정확한 자료 취득이 어렵다.

◦ 취수된 지하수량이 농업인 아닌 타 산업분야를 포함하게 될지도 모르

며,자료의 구분이 쉽지 않다.

지하수가 주정부의 책임아래 운 되는 미국에서는 지하수 취수정책에 있

어서 주마다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지하수 취수권과 계된 이용료

는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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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가 높을 수 있다.가격차방법을 지하수이용에 한 보조 산정에 원

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그러나 지하수가 농업에 아주 요한 공

원인 지역에서는 간과하기에는 무 요한 경우가 많다.하나의 제안사

항으로서,지하수를 이용하는 개면 당의 표 가격을 계산하기 해

지표수의 개비용의 유율을 미리정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가,지역, 농방식,작물의 종류 등에 따른 구체 인 용수의 유율을 구

한다는 것이 실 으로 쉽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가격차방법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2)빌딩블록 방법

"농업용수이용에 따른 체비용회수"를 하나의 건축구조물을 만드는 작업

이라 생각하고,구조물의 각 요소를 빌딩블록이라고 가정해보자.각각 필요

한 블록을 모으는 과정은 농업용수공 에 소요되는 각각의 비용을 취합과

정에 해당하며,이 비용의 취합이 온 하게 이루어졌을 때,공 된 농업용

수에 한 체비용회수라는 빌딩을 건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이러

한 맥락에서 OECD는 이러한 회계작업과정을 "빌딩블록방법"이라고 하 다.

농업부문에 제공된 용수에 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시행되는 곳에는 보조 는 지지의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이

런 경우에 정부 산으로부터 명시 는 암묵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따로 악해내거나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미 검토된 된 바와 같이,OECD는 "빌딩블록방법은 체비용회수를

한 재정비용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반 로 자원비용

는 환경비용요소는 농업에 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보조형태로서,PSE

나 GSSE분류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로,기회비용이나 농

업활동에 따른 환경비용을 PSE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

다.정부가 농업인에게 공 하는 용수에 한 유지 리비용의 체 혹은 일

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이를 보조 으로 간주하여 PSE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과거의 기반시설자본비용( 기타 규모 개기반시설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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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이에 한 근거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도,농업과 다른 부문(수력발 ,도시와 산업수요와 환경보호

를 한 최소한의 물 흐름)간의 비용배분이나 이용료를 통한 자본비용의 회

수수 을 추산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빌딩블록 방법에 포함된 각 요소들에 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해서,

재정비용에 한 범 한 용어정의가 <표 2-6>에 정리되어 있다.

<표 2-6>빌딩블록 근방법 -각 요소의 종류와 의미

1.재정비용

1)유지 리비용

유지 리비용은 용수, 개 배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다.신규투자의 자

본비용의 일부인,신규기반시설의 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유지 리비용은 자본 변제비용을

포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그러나 PSE산정목 으로 과거의 기 자본투자가 PSE데이터베

이스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이 비용은 이 항목에 산정되지 않아야 한다.

2)물 리 행정비용

어떤 리/행정비용이 물 는 개서비스(PSE항목으로 측정되지 않는 순수 행정비용에 반

하여)를 공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그런 다음에 농업인에

한 용수가격 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이는 이 항목에 있

어서 지지의 범 가 모든 OECD회원국들에게 일 성이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를 들

어,한 용수구역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나라에서는 용수이용자들에게 이 되거나,

한 국가 내에서도 타 지역에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호주의 경험에 의하면 이 행정비용이

주요부분을 차지한다.

3)자본비용:a)개보수투자

자본비용은 기존 기반시설의 재생, 체/개량, 는 운 신규투자를 한 비용으로 배분

된다.기존 기반시설 는 시설운 의 개보수는 용수서비스 공 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

기반시설의 개선과 같은 기반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측정은 실 으로 유지 리비용

산정보다 더 문제 이 많고,때로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한 이용료부담수 의 추정이

요구된다. 체재정비용( 는 체비용까지도)의 회수여부와 부족분의 범 에 한 정보도

찾아내야 한다.이 때,부족분에 해서는,회수수 의 추정방법에 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

이 수반되어야 한다.

4)자본비용:b)신규투자 자본회수

신규 사업과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이러한 신규투자에 따른 비용은 농업용수정책에 의해

농업에 제공된 기존의 보조 수 에 계속 으로 가산되어야 한다.OECD 문가회의에서,신

규투자비용은 상이한 이용자사이에 배분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신규자

본투자에 한 표 운 차에는 수혜자가 구인지 구체 으로 명기가 된다.설정된 투자기

간에 걸쳐서 표 회계 차에 따라 투자액에 한 할인율이 할당된다.그리고 만약 이용자들이

투자에 한 상환 는 감가상각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PSE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지지요소가 있게 마련이다.실제 으로 이에 한 측정은 매우 복잡해서,감가상각규정,자본

자산평가 자본비용 상환시기와 조건에 한 명확하고 자세한 용지침이 요구된다.

빌딩블록방법에 의한 보조 수 의 산정에 있어서,여러 가지 비용요소들

가운데 재정비용요소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산정방식의 일 성제공,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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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필요한 자료수집의 타당성 신뢰성의 제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더욱이,자료의 질과 용범 가 개선되어감에 따라 용수의 범 를 확장하

는 구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

실제로 운 비용,유지비용 개보수투자비용의 차이 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이 비용들은 빌딩블록 방법에서 각기 별개로 취 될 수 있는

데,이들 모든 비용은 농업인에 한 용수이용료를 감소시키는 투입재보조

으로 취 된다.따라서 어떤 특정의 재정지출이 이러한 분류 간에 잘못

배분된다면,PSE에 있어서 측정된 지지수 에 해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빌딩블록 방법은,자본지출에 한 과거기록이 없더라도,이러한 정부지

출이 PSE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신규농업용수사업( ,신규 건설)에

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지침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신규로 투자된 자

본비용은 신규 로젝트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스템 으로 PSE산정에 포함되

어야 한다.그러나 만약 어느 국가가 농업용수이용에 한 보조 요소를 포

함하는 주요 투자 사업을 종결하려고 한다면,"어떤 방법으로 이 종결되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PSE에 배분되어져야 할 것인가? 는 그러한 보조

지원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사업의 상수명(ProjectLifeSpan)기간에 걸쳐

배분되어야 하는 것일까?"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 신규자본투자와 련해서,사업이 완결되었을 때, 상했던 수혜자

와 실제수혜자가 다를 경우에,농업에 한 보조 의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

어졌는가를 보기 해서,사업을 추진한 용수담당기 의 배경에 한 이해

가 필요하다.

PSE신고사항의 구성요건에 한 보고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보조 항

목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도록 각각의 요소들에 한 확실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재정비용에 한 각 구성요소가 모든 OECD회원국에 걸

쳐 측정상의 일 성을 보장하는 근방법으로서 PSE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

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가격차방법"과 "빌딩블록방법"2가지의 PSE산정방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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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각국 각국 표들은 농업에 한 용수이용료 지원 측정방법개선을

한 최상의 근방법에 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으며,OECD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지사항을 제안하 다.

① 회원국들 간의 동으로 "가격차방법"에 한 비연구수행

② 농업환경정책의 고려와 농업용수 이용에 한 정책들의 용범 의 개선

③ 회원국들의 빌딩블록 방법에 요구되는 자료와 출처(즉 개보수와 신규

투자비를 비롯한,유지 리비용, 리 행정비용과 자본비용 등)검토

④ 농업을 한 지하수이용에 한 정책들이 농업에 미치는 향 즉 보

조 측정방안 연구 검토

⑤ 각 회원국의 농업용수 련 자료의 PSE산정에의 이용성 검토

라.빌딩블록방법에 의한 PSE산정

2007년 5월에 개최된 제43차 농업정책 시장 작업반(APM)회의에서,농

업용수 보조 측정의 일 성과 범 개선을 해서,"빌딩블록방법"이

한 방식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이에 비하여 농업용수와 기타 산

업용수간의 이용료차이의 측정에 의한 "가격차 방법"은 농업용수에 한 보

조수 을 실제로 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단에

따라 유보되었다.

빌딩블록방법은 모든 OECD국가들에 있어,농 용수이용에 한 보조수

의 일 성 있는 측정을 한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때로는 농업용수보

조에 한 자료와 정보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이 방법의 상 인 단순성

덕분에 모든 OECD회원국에서 하나의 거의 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결론이 있었다.

빌딩블록 방법은 자원과 환경에 한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여,농 용수

이용에 따르는 체비용회수에 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보조 수 의 측

정에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OECD 농업보조수 측정을 해서는 재정비

용에 한 것만이 상이 된다.이는 총지지추정치(TotalSupport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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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의 산정에 있어서,기회비용이나, 농에 따른 환경비용이나, 는 농업

부문의 외부재 성격의 편익의 측정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장 는 개별 농가에 한 농업용수공 비용은 운 /유지비용과 자

본비용 2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 운 /유지비용(OperationandMaintenanceCosts)은 통상 주어진 회

계연도 내에 지불되는데, 개 다음과 같은 2가지 비용을 포함:

ⅰ.농업용수공 체계를 운 유지하는 비용(O&M Costs)

ⅱ.농업용수공 을 리하고 집행하는 비용

(Managing&AdministrationCosts)

◦ 자본비용(CapitalCosts)은 형 으로 농업용수공 시설의 개선 는

신설을 해 1년 이상의 사업기간에 걸친 투자비용을 포함:

ⅰ.개보수를 한 투자

ⅱ.신규투자 자본 회수

실제로,공 된 물에 한 비용을 농업부문이 으로 는 부분 으로

지불하지 않는 정책이 용되는 곳에는,보조(지원)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에는,정부로부터 명시 는 암묵 이 되는 보조가 있기 마련인

데,그러한 요소들을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보조지원은 정부의 재

정 지불, 리융자,그리고/ 는 면세와 세 감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O&M 비용

O&M비용은 개시설의 유지 리와 련되는 비용이다.이는 기본비용이

라는 용어로 표 되며,에 지,투입재,부속재료,노역 그리고 기타 투입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농업용수공 과 련한 제반 활동에 소

요되는 비용이다.O&M 비용은 때로는 자본에 한 재지출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이러한 비용들은 빌딩블록 방법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지출의 이 요소가 있는 곳에,이러한 이 항목 모두 보조 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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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농업인들이 자체 으로 O&M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보

조 요소로 보지 않는다.특히 인 이션이 심한 경우,O&M비용에 한

회수율이 조하거나 지연되어,농업용수공 체계의 유지 리에 필요한 재

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해서 는 부채탕감을 해서 정부재정지출이 발

생한 경우에,이는 한 보조 요소로 간주된다.

농업용수공 체계의 리와 경 한 유지 리 비용의 요소를 형성한다.

이 항목은 상기의 O&M비용으로부터 분리된다.왜냐하면,용수 리체계를

리하는 비용을 수혜농업인이 부담하느냐 혹은 정부가 보조 으로 지 하

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OECD회원국 간에 행상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를 들어,어떤 국가에서는 개구역을 장하는 비용이 수혜자에게

부과되거나 혹은 국내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될 수 있으나, 다른 국

가에서는 그 지 않을 수 있다.호주의 경험에 의하면,농업용수공 에

한 서비스 리비용이 상당하다고 한다.농업용수공 련 기 이 공 이

던,사 이던, 는 혼합 형태 등 어떤 것이던 간에 이러한 리비용을 지

출하는 기 에 한 향은 있게 마련이다.

2)자본비용

기존의 농업용수 기반시설의 개보수 는 운 에 한 것은 물 공 을

한 자본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개보수를 한 투자는, 를 들어, 로

젝트에 따라,펌 교체가 필요할 때 는 개수로가 매 5-10년 마다 새로

운 라이닝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자본지출로 고려된다.

메리트(2002)는 한 국가의 공공부문 개계획이 있어서 권장된 유지 련

지출과 실제로 소요되는 지출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해서, 를 들어 설

명했다. 기에는 리시설의 유지비용을 감소하여 지출한다하더라도, 개

용수 공 량에 거의 향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결국에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용수공 에 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결국 유지

리를 게을리 하게 되면,조기에 로젝트의 수명이 다하게 되거나, 개능

력 는 개가 가능한 면 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이는 개보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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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모두 불충분한 유지 리 탓이라는 뜻이 아니고,불충분한 유지 리

와 증가되는 개보수비용 간의 연 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농업용수기반시설의 개보수( 를 들어,기반시설의 업그 이드)비용은 수

혜자로부터의 비용회수에 나타나는 부족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정부보조

로 측정될 수 있다.정부재정지출에 의한 보조에 을 둠으로써,사용자

부담이 비용을 감당하거나 자산 가치 는 감가상각추정이 꼭 어렵다는 것

이 아니다.

신규 자본비용(투자)이란 통상 1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진,집단 인 용

수 공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는 신규기반시

설 는 수지의 공 능력을 증가시키기 한 의 숭상과 같은 기존시설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총지지추정치(TSE)란 농업부문에

한 재정 이 을 산정하는 지표인고로,신규자본투자에 의한 재정의 출

처와는 무 하다.농업기반시설에 한 정부의 부채와 재정투자는 일종의

농업을 한 이 의 형태들이다.실제로,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가 기

재정투자를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농업부문이 그러한 자본투자비용을 상

환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제로,개보수와 신규 자본비용 간의 차이 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특히 정부 산이 그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할 때 는 어떤 로젝트

가 한 개체계의 어떤 요소를 좀 더 우수한 기술 요소를 갖춘 부속장비

로 교체할 때 더욱 애매하다.일반 인 원칙 상,보조 은 투자의 주요 목

이유에 따라 배분되어야한다. 는 보조 은 개보수와 신규 시설 투

자 간에도 배분되어야 한다.상이한 정책의 범 와 다양성에 따라,개보수

와 신규투자 간의 산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분류에 한 실용 인 해석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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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정평가(LCA)연구사

상사업의 환경 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Assesment)가 있으며,환경 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

향평가법에 근간을 두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향을 자연환경,생활환

경,생태환경,사회환경 등으로 분류하여 환경 향을 평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환경 향평가제도는 수질, 기,폐기물 등 각각의 요소에 해 건설

시,운 시로 나 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이들 요소들을 종합 으로

단하는 데는 한계 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이다.

과정평가는 1960년 시작되어 1990년 환경독성학회(SETAC)와 미국

환경청(EPA)를 심으로 연구와 표 화가 진행되어 지역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차원 지구차원의 환경 향을 종합 인 분석하는 도구로 발 해 왔다.

과정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향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평가방법들과 비교하여 객 이라는 장 이

있어 새로운 환경부하 평가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토목․건설분야의 과정평가는 첫째,최종소비산업으로서 환경오염 배출

원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둘째 다른 제품 공정들에 비해 많은

양의 자원과 방 한 항목들이 취 되어 정확한 과정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호식,2006)14). 과정평가방법에

의한 토목시설물의 환경 향평가는 흙 의 LCA(김 득,2003)와 이시

(2008)의 여수로 건설에 따른 LCA 사례가 있으나, 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고 련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김(2003)15)의 흙 의 과정평가에서는 Simapro5.0을 이용해 라남

도에 치한 1개소를 상으로 건설과정을 4단계로 나 어 투

입물과 산출물 분석,Eco-indicator99에 의한 향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에서 건설의 LCA에서 여수토 공정이 가장 환경부하를 크게 발

14) 호식 외 (2006)친환경 설계를 한 과정평가(LCA), 우엔지니어링기술보 제22권 제1

호

15)김 득 (2003)LCAofanearthfilldam,UniversityofSurreyMSc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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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여수토 축조시 사용되는 건설재

료인 시멘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2008(이시 )16)에는 의 비상여수로를 상으로 환경부에서 개발한

TOTAL(3.0)을 이용하여 과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비상여수로

건설-유지 리-해체폐기 과정을 고려하 고,2개의 안에 한 안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이 연구에서는 건설과정이 환경부하가 큰 것

으로 나타났고, 향범주별로는 지구온난화와 화학산화물은 장비사

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 자원고갈은 건설재료인

시멘트, 미콘,철근 등 원자재 소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16)이시 (2008) 과정평가를 이용한 공공시설물의 환경부하량에 따른 환경 향평가에 한 연

구 :S-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사례연구, 한토목학회,제56권제5호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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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용수의 외부효과

3.1농업용수 외부효과 논의배경 정의

3.1.1외부효과 논의배경 분석

가.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논의과정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도입배경은 농업의 다원 기능(Multifunctionality)에

해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서 논의 되면서 출발되었다.농업용수

의 외부효과와 련된 주요 쟁 사항은 농산물수입국의 경우 농업의 다원

기능을 통해 농업생산이라는 계량 효과뿐 만아니라 홍수조 ,농 경

같은 비계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해 농산물수출국의 경우

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토양오

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FAO 로마선언문(1996)에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표 인용 여부를

놓고 우리나라 EU,일본,노르웨이와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립되었

으나 최종보고서에 언 되는 것으로 결론되었고,“OECD회원국 농정검토

평가보고서(1997)”에서 농업의 다원 기능 논의와 함께 외부효과

(Externality)의 연구가 북유럽 국가에서 진행되었다.그리고 OECD 농업각

료회의(1998.3)에서는 다원 기능의 개념과 요성이 인정되어 OECD 농업

각료선언문(Communique)에서 명시하 다.여기에서는 FAO의 선언 언

의 수 을 넘어 개념, 용범 ,다른 농정개 목표와의 계(thesetof

shared goals),보완성(complementary),정책추진요건(policyprinciple)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 다.그러나 농업지원감축과 무역자유화에 의한 시장기

능 강화를 규정한 WTO Article20 Annex2(1997)에서는 장기 추진목

표로서의 농업보조 보호의 실질 이고 진 인 감축을 합의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 기능간의 계설정이 쟁 화 되었다(강혜정,2007).

제127차 OECD 농업 원회(1998.5)에서는 원회의 주요주제로 “농업의

다원 기능”논의를 채택하 다.그리고 다원 기능 논의를 해 개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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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단계),실증분석(2001,2단계)그리고 정책제안(2002,3단계)등의 3단

계 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국의 서면검토의견 제출 후 본격 으로 농업

의 다원 기능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념분석 단계에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한 개념분석보고서

(AnalyticalFramework,2003)가 완성되었고,실증분석 단계에서는 거래비용

(transactioncosts) 공공재정(publicfinancing)분야 농 의 환경 기능

가치를 계측하는 방법에 해 여러 논의를 거쳐 나라별로 실증분석방법을

의하 다.그리고 정책제안 단계는 OECD 워크 (2001.7)을 통해 분석의

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정책작업(PolicyImplicationWorks)의 기본방향을

결정 후 정책합의보고서를 공개승인 하 다.APM(2003.3)에서는 정책제안

의 한가지로 ‘비시장재의 비정부 공 에 한 연구방향’을 발표하 다.그

리고 11월에는 ‘정책거래비용과 최 정책 간 연 성을 분석하는 작업제안

서' ’비시장재의 비정부 공 에 한 작업제안서'에 해 논의하 다.

APM(2004.5)에서는 ‘비시장재의 비정부기 공 에 한 황보고서’,‘다원

기능 공 련 농업 재정지원정책에 한 작업제안서’,‘농가구조와 다원

기능의 계에 한 보고서’를 논의하 고,10월에는 ‘다원 기능의 비정

부 공 련 실증사례연구’보고서가 논의되었다.APM(2005.4)에서는 ‘정

책 련 거래비용과 정책선택에 한 보고서’,‘공공재 공 과 다원 기능

련 농업정책에 한 재정지원’,‘비시장재 공 과 농업의 부정 효과 감축

을 한 비정부 근 종합 사례 연구’보고서에 해 논의하 고 최종

공개승인을 시도하 으나 ‘정책 련 거래 비용과 정책 선택 보고서’에

해 우리나라,일본,노르웨이 등과 사무국간에 거래비용계측의 분석 방법론

상의 견해차이가 좁 지지 않아 공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사무

국은 일본,노르웨이의 추가 의견제시와 우리나라가 지 한 분리비용

(de-linkagecost,다원 기능이 농업생산과 동기에 공 될 때 생산과 분리

하여 지원하는데 따른 비용)문제를 반 하여 보고서를 수정하고 12월

서면 공개승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수입국들의 노력으로 농업생산을

통한 다원 기능 공 이 효율 인 경우(강하 결합성 존재,범 의 경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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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연계지원방식( 세 등 시장가격지지)이 생산비연계 지원방식보다

더 최 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하 다.

APM(2006.5)에서는 세 번째 논의되고 있는 ‘정책 련 거래비용과 정책 선

택 보고서’에 해 수입국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 하여 서면에 의해 공개승

인을 추진하려 하 으나,미국,캐나다 등의 반 로 공개 승인되지 못했고

결국 APM(2006.10)에서 ‘정책 련 거래비용과 정책 선택 보고서’의 부록

에 수입국들의 의견을 반 하여 공개 승인되었다.

보고서 부록에 반 된 주요내용은 “농업생산을 통한 다원 기능 공 이

효율 인 경우(결합성 존재,범 의 경제존재),생산연계지원방식(시장가격

지지)이 생산비연계(decoupling)지원방식보다 최 정책임”이다.

나.외부효과에 한 주요쟁 사항 도출

OECD 회원국 농업각료선언문(1998)에는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 자연경

유지,토양유실방지,생물다양성의 보 ,농 지역의 사회 경제 발

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농업의 다원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라고 명명하 다.이에 반해 호주,뉴질랜드 등 농산물수출국

들은 식량안보는 다원 기능에 포함될 수 없고 감상 인 차원의 논의는 지

양되어야 하며 다원 기능 분석작업은 무역자유화 등 이미 합의된 국제규

범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부정 회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공공재(publicgoodcharacteristics),시장 정부실패(market

failure),비농업부문에 의한 다원 기능의 효율 발휘가능성(Jointness)등

에 한 보다 객 이고도 신 한 분석작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동 논의의 확 가속화를 지코자 노력하 다.

OECD의 논의과정에서 두된 다원 기능에 한 주요 쟁 사항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o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의 포함여부.

o농업보호 감축과 무역 자유화가 다원 기능에 미치는 향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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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부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과 그 지 않다는 주장

o다원 기능은 식량과 동시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가능

한가?이것은 다원 기능을 강화하기 한 정책 수단의 선택과 연

된 문제임.

o다원 기능의 경제 측면 외에 통문화 보존,사회통합,국토의 균

형발 등 사회 문화 기능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

o우리나라,일본,노르웨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포함여부.

다음은 우리나라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o다원 기능이 농업보호감축과 무역자유화에 부정 외부효과를 가져오

지 않음.

o농업의 경제 측면 외에 통문화,사회통합,지역특성 등 사회 문

화 기능을 고려해야 함.

o다원 기능에 식량안보 문제를 포함해야 함.

o다원 기능 달성을 해 국내농업의 정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함.

다음은 호주,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o식량안보는 다원 기능에 포함될 수 없고 감상 인 차원의 논의는 지

양되어야 함.

o다원 기능 분석작업은 무역자유화 등 이미 합의된 국제규범에 부합

되게 추진돼야 함.

o부정 회부효과,공공재여부,시장실패,비농업부문에 의한 결합성에

한 객 분석 필요.

o 정 외부효과와 농업생산과의 분리(De-linkage)가 가능하고 다른 방

식으로 공 가능.

OECD 농업 원회에서의 ‘정책 련 거래비용과 정책 선택 보고서(2006)’

에서는 농업의 외부효과에 한 주요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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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정부는 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수 으로만 지원

해야 함.

o정부의 지원이 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이 바람직함.

o부정 외부효과는 결합성이 입증되나 부분의 외부효과와 생산과의

결합성은 약함.특히,논의결과 결합성의 원인에 해 환경오염 등 부

정 외부효과의 경우 논업생산량과 결합성이 명확하나 홍수조 ,농

고용 등 정 외부효과의 경우 생산량자체보다는 농지,농업용수 같

은 농업자원과의 결합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o다원 기능에서 말하는 정 인 외부효과는 결합성/시장실패가 존재하

더라도 순수공공재가 아니므로 민간,지방정부에 의한 공 을 권장함.

3.1.2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의

가.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한 사람의 행 가 제

삼자의 경제 후생에 향을 미치는 상이나,어떤 거래나 활동에 따른

외부 비용 혹은 이익을 뜻하는 용어이다.외부효과는 정 외부효과

(Positiveexternality)뿐만 아니라 부정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가 있

다.외부효과의 사례를 를 들면 쓰 기 매립지를 건설하게 될 경우 부정

외부효과로 냄새,가스등이 발생하며 주변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 다

른 로 안산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정 외부효과로 안산 지역 집값이 상

승하고 자동차 매가 증가하겠지만,부정 외부효과로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차량증가로 인한 기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부정 외부효과를

이기 한 부담을 가 할 것인가가 요하다.정부는 이를 세제를 통해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나.경제 측면의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농업의 외부효과로는 부정 외부효과로 토양오염,수질오염(상류․하류),

공업용수,생활용수 감소 등이 발생하지만, 정 외부효과로 홍수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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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보,지하수보존,경과조성,생물다양성 보호 등이 나타난다.OECD에서

는 농업에서도 부정 외부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비용회수가 필요한

데 기존 물가격 정책은 부정 외부효과 비용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

결함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해서

는 부정 외부효과를 고려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에 해

우리 정부에서는 세제,규제를 통해 농업의 부정 외부효과는 상쇄가 가능

하고 한 정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비용 회수(세제혜

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OECD는 다원 기능의 문제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를 다루

기에 앞서 1999년부터 2년 동안 정책함의 도출에 필요한 개념 분석 작업을

진행하 다.OECD 사무국은 결합성(Jointness),시장실패(Marketfailure),

공공재의 성격(Publicgoodscharacteristics)등 세 가지 변수가 정책설계에

서 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을 제시하고,각각의 요소가 정책결정에 주는

향을 이론 으로 개하 다.

결합성이란 농업생산 활동으로 산출물 생산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농 활

력유지,농 경 보 등 정 외부효과를 지닌 비시장재(Non-commodity

output;NCO)가 함께 생산되는 상을 의미한다.결합성의 강도 즉,범

경제의 성립 문제는 정 외부효과를 지니는 NCO가 농업생산을 통해 공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요한 개념으로 실에서 농업생

산을 통해 부수 으로 NCO가 공 되더라도 더 낮은 비용으로 농산물과

NCO를 별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결합생산은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

제 이론이다.

농산물과 NCO가 동시에 공 되는 경우의 총비용과 NCO를 다른 방법으

로 공 하고 농산물은 수입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자의 비용이

후자에 비해 작은 경우(경제학 용어로 범 의 경제가 성립할 때)에만 다

원 기능을 이유로 농업생산을 지원할 수 있음.반 의 경우라면,문제의

NCO는 농업생산 이외의 활동을 통해 공 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를 들면,논농사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A지역에서 생산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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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은 100이며,만약 농사를 짓는 신 A지역의 홍수를 막기 해

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이고,같은 양의 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

은 30이라고 가정해보자,이 경우라면 을 건설하여 홍수를 조 하고 은

수입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홍수조 기능을 갖

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논농사를 보호하다는 것은 경제학 논리측면에

서는 어 난다.

시장실패(Marketfailure)는 시장기능에만 맡겨둔 경우 NCO( 는 부정

외부효과)가 사회 필요 수 보다 계( 는 많이)공 되는 상을 의미한

다.농산물 생산량과 NCO간에 강한 결합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시장에

서 결정되는 균형 농산물 생산수 이 후생의 극 화를 가져오는 최 생산

수 보다 높은 경우라면,NCO 공 을 목 으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

다. 를 들면,홍수조 기능의 경우를 살펴보면,만약 재의 한 단 의

생산 감소로 발생하는 홍수조 기능에 한 사회 가치감소가 100이고

생산 감소로 감되는 생산자비용이 500일 때 수입 한 단 의 가격이

400이하라면,농산물 생산이 감소하더라도 시장실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라면 정부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외부효과를 내

부화 하기 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이때 정부정책은 문제가 되는 외부

효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NCO는 배제가 완 히 불가능하며 비

경합 인 순수공공재 특성의 NCO가 있는가 하면,배제는 가능하나 결합

성이 완 하지 않은 클럽재나 공유 재산 성격의 NCO도 존재한다.다양

한 NCO 소비로부터의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나 공유생산 성격의

NCO에 해서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공 보다 민간에

의한 NCO공 (non-governmentalprovision)이 효율 이다.

다.환경 외부효과를 고려한 농업용수의 가치

과거에는 농업용수와 련된 문제는 주로 공학 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

여 수문순환을 진했으며 그로 인해 개농업에 향을 미쳤다.그러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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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에서 이러한 공학 에서의 농업용수에서 물에 한 수요,가

격,가치,비용을 포함하고 수자원시스템에 해 환경 ․경제 행 를 하

는 으로 바 었다.특히,물에 한 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농업활

동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공익기능,역기능)가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

후반부터 물의 정책이 환경 ․경제 차원으로 근하기 시작했다.

“수자원에 한 세계 회의(’92,아일랜드)”에서는 수자원의 보 과 보호를

진하고 효율 이고 공정한 사용을 달성하기 한 주요한 방안은 경제재

로서 수자원을 리하는 것이라고 강조되었고,EU 물 구조법(EU Water

FrameworkDirective)이나 호주 수자원 개 과 같이 OECD 회원국에서 물

사용료 정책과 경제 인센티 제도의 도입 등으로 농업용수에 경제학 인

이 용되기 시작하면서 물의 가치와 비용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

하고,그것들과 물가격을 서로 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

게 되었다.농업용수의 경제학에서는 농업용수의 가치를 단 기능별로 구분

하고 이를 비용의 개념으로 환할 경우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고찰하 다.

<그림 3-1>농업용수 비용과 가치 개념

<그림 3-1>는 농업용수의 가치를 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농업

용수의 가치는 크게 경제 가치와 고유한 가치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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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경제 가치에 포함된 가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고유가치 :생산 활동에 한 농업용수의 고유가치

→ 농업생산,식량안보

○ 회귀수 가치 :지하수함양을 포함한 회귀되는 물의 가치

→ 회귀수의 재이용,수자원함양

○ 간 사용가치 :동․식물 서식지 제공기능 타목 용수로의 이용

같은 간 사용 에 의한 가치.수질오염에 의한 역기능만큼 삭감

→ 순기능 :생태보존,타목 이용, 기정화 냉각,토양보존,폐기

→ 역기능 :수질오염

○ 사회 목 가치 :홍수조 고용효과와 농 의 균형 개발

→ 홍수조 ,지역사회유지,농 활력제고, 통문화,지역균형발

문제는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정량화 하느냐의 것이다.물의 고유한 가

치는 비용의 측면에서는 환경 외부효과로 표 하고 있으며 비용측면의

가치로 표 해야 하는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다음은 고유한 가치에

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물이 있는 경 의 심미 가치나 여가특성 등으로서 농업용수만이 갖

고 있는 고유한 가치

→ 농 경 (어메니티),휴가 여가

농업용수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그림 3-1>와 같이 체공 비

용(FSC,fullsupplycosts), 체경제비용(FEC,fulleconomiccosts), 체비

용(FC,fullcosts)등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체공 비용(FSC)이란 물 소모에 따른 공익기능이나 역기능 는 기회비

용에 한 고려가 없이 소비자들에게 물을 공 하는 것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용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에 한 농업보조

를 측정하는 에서 요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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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리비용 :펌 사용에 소모된 력,노동력,수리비용처럼 매일같

이 물을 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한 비용

○ 자본비용 : 이나 수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반시설에 한

자본투자 비용과 기존의 시설에 한 재개발 투자비용

체경제비용(FEC)은 체공 비용에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과

외부효과의 경제 비용(economiccostofexternality)이 더해진 것이다.

○ 기회비용 :하나의 사용자를 선택해 물을 사용하게 한다면 다른 사용

자가 그 물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게 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때 상실하게 된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함.기회비용은 이미 논의된 환

경의 질에 한 문제에 용된다.

○ 외부효과의 경제 비용 : 개로 인한 지하수 함양 같은 공익기능과

개시스템 내에서 벌어지는 하류로의 오염물질 방출 는 상류지역

에서의 수자원의 용과 같은 역기능으로 구성

체비용(FC)은 체공 비용(FSC)과 체경제비용(FEC)에 환경 외부효

과(EnvironmentalExternality)가 더해진 비용이다.경제 외부효과가 상류

와 하류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

외부효과는 공 보건이나 생태계와 련이 있다.

라.외부효과와 련한 우리나라 응방향

OECD사무국에서는 기본 으로 각 회원국의 농업․환경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권고하고 있으며,이의 핵심은 각 정부가 농업생산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보조 은 삭감해야하고 물사용량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농 의 공익 ,다원 기능과 더불어 농업용수의 다원 기능에

해서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와 ICID(국제 개배수 원회)등 국제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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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우리 농업․농 의 기능을 새롭게 발견하

고 정 인 면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농 의 공익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공

정한 세계무역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공익 기능에 한 평가가 비과

학 이고 객 검증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과학 이고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으

로 객 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인 과

정평가(LCA)기법을 이용하여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정

량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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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홍수조
수자원

함양
기정화 수질정화

기냉각

(기후완화)
기타 계

엄기철(1993)

체비용법
15,824 27,979 59,616 667(토양) 104,086

김동수(1994)

체비용법
16,000 60,000 59,616 2,208 137,824

오세익(1995)

체비용법
1,064 5,879 18,615 4,980

528(토양)

386(폐기물)
31,452

오세익(1995) 9,078

3.2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정량화 타당성 검토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는 술한 바와 같이 정 외부효과와 부정

외부효과로 구별할 수 있으며,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OECD 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증빙자료를 해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이라는 용어에서 농업의 환경 외부효과로의 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에 해 과학 이고 객 으로 정량

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해 표 으로 정 외부효과

인 농업용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과 부정 외부효과로 시비 농약살포에

의한 수질오염량에 해 계측사례를 조사하여 객 인 정량화 방안이 무

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3.2.1정량화 방법의 검토

지 까지 알려진 정량화 방법은 계량 방법과 비계량 방법이 있다.계

량 방법으로는 정량화 항목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직 방법으로는 가

상가치평가법(ContingentValuationMethod,CVM)이 있으며,간 인 방

법으로 내재가격법,여행비용법 등이 있다.반면에 비계량 방법으로는

체비용법이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을 화폐가치

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이 부분이다<표 3-1>.

<표 3-1>농업의 다원 기능의 정량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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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가치평가법

농림부(1999)

체비용법
11,000 3,258 20,114 4,980 1,354(토양) 40,706

서동균(2000)

체비용법
15,271 15,475 20,400 20,881 14,853

9,012(토양)

7,051(폐기물)

11,554(경 )

7,416(휴양)

121,913

농업과학기술원

(2002)

체비용법

146,275 16,517 26,589 21,900 15,510 226,791

임재환(2000)

체비용법
9,954 43,175 33,114 79,957 80,000

894(토양)

15,003(휴양)
262,097

성기석(2001)

체비용법
15,947 16,238 21,055 1,680 15,585

1,354(토양)

47,861(폐기물)

119,720

(257,795)

농업경 정보

실(2002)

체비용법

58,344 14,575 28,446 14,847 6,486 122,698

서울 박성우

체비용법
14,057 23,857 113,705 3,886 2,062 1,648(토양) 159,216

김태균(2002)

가상가치평가법
83,386

오세익(2003)

가상가치평가법
43,000

한국농 경제연

구원(2004)
22,814 41,572 55,889 21,910

9,520(토양)

40,316(경 )

정서함양

21,514(정서)

통문화

16,093( 통)

12,218(여가)

8,165(활력)

16,676(지역)

17,084(안보)

283,771

농어 환경기술

연구소(2005)

체비용법

4,975 8,935 601 14,440 4,348
910(토양)

7,025(경 )
41,234

주)토 양 :토양보

폐기물 :폐기물처리

경 :환경보존 경 가치

지 역 :지역균형발

통 : 통문화

안 보 :식량안보

정 서 :정서함양

활 력 :농 활력제고

여 가 :휴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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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와 같이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량화사례를 살펴보면

부분 체비용법과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 으며 농업의 경제 외부효과

정 외부효과에 해서만 가격으로 환산하 을 뿐 부정 외부효과를

언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따라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정 외부효과를 주장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우리의

농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 외부효과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객 인 방법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 한 지 까지 농업의 정 외부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에 해 OECD 사무국 농산물수출국 입장에

서는 객 이지 않다는 지 을 하고 있다. 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

업용수의 정외부효과가 경제학측면에서 외부효과를 인정받기 해서는

농업생산과의 결합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표 3-1>에서 가치를 환산한 항

목 수자원함양 부분은 생산활동이 커질수록 물소비가 커지고 수자원함량

한 커지기 때문에 결합성이 있으나 그 외 홍수조 과 기정화 등 부

분의 항목은 아직까지 농업생산과의 결합성이 증명 되고 있지 않다. 한,

농업용수의 가치측면에서는 외부효과를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

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 3-1>의 정량화사례에서는 구분 없이 가치를 비용

으로 환산함으로써 비 실 인 액이 산정되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부정 외부효과인 수질오염문제에 해서는 이미 농업생산과의

결합성이 인정되었다.즉,농업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수질오염이 더 많이 발

생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농업용수의 사용이 얼마만큼의 수

질오염을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가치를 정량화 하는 문제의 첫 번째는 우선 으로 여

러 가지 기능을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로 구분해야 하고 두 번

째는 농업용수의 가치를 정 외부효과와 부정 외부효과를 구분해서

용해야 하며,세 번째는 부정 외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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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사례조사

농업용수의 다양한 외부효과를 객 으로 정량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악하기 해 농업용수이용량이 농업생산과 결합성이 있는 정 외부효과

인 농업용수의 지하수 함양율 부정 외부효과인 수질오염량을 계측한

사례를 조사하여 정량화 가능성을 분석하 다.

가.농업용수의 지하수 함양율 산출

농어 연구원에서 운 인 이동 수지 유역의 종합시험지구에서 지하

수 모니터링 자료와 기 운 인 수지․하천수 모니터링 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효율 인 지하수 수량 리 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지하수 수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농업용수사용에 따른 지하수 함양효과를 분석하 다.

1)연구 상지역 방법

<그림 3-2>지하수함양율 산정을 한 연구 상지역(경기 이동지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 설치된 개별 측공의 장기 수 변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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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지역 인 지하수 함양율을 평가하 다.함양율 산정은 연구지역의

개별 정별 류계수와 강우량 장기 지하수 변동곡선을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에 따라 함양율을 산출하 다.

함양 △

△
× 

△h:장기 지하수 변동량

△P: 강우량

Sy:비산출율

2)연구결과

평지로 분류되는 재인,덕성,묘 측공의 경우,함양율이 각기 12%,

13%,10%로 산출되었으며,산지(분수령 인근)로 분류되는 한덕 측공의 함

양율은 3%로 산출되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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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3>지하수 함양 결과 곡선 (a)재인 측공,(b)한덕 측공

3)연구결과 분석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함양 효과를 정량 으로 단하기 해서

는 가능한 강우에 의한 지하수함양 량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연구에서의 결과로서는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을 정

확히 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왜냐하면 각 측공별로 지하수 증가에

기여한 용수는 유역에서 유출된 모든 유출량에 의하기 때문이다.특히,

측공의 유역은 농경지,산지 도심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우에 의한

지하수함량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서 유출된 유출량은 빼야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지하수 함양 효과를 정량 으로 산정하기 해서는 유역

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체 유출량 논경지로부터 유출된 수량을 구할

수 있다면 농업용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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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질오염량 계측 사례

1)연구 상지역 방법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기술 개발(농 진흥청,2008)”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경로를 추 하는 연구를 통해 농업용수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하 다.연구 상지는 왕우 이 농법과 행농법이 실

시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지구와 행농법과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지구로써 농경배

수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향 논에서의 수질정화기능을 분석하 다.

(a)도곡지구 수질조사지 (b)문당지구 수질조사지

<그림 3-4>수질오염량 계측 조사지역

조사방법은 농경방법별,시기별로 농지배수로의 수질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2)연구결과

농지배수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시기 으로 개수에 비해 농경배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경방법(왕우 이 농법,

오리농법)에 따라서는 수질항목별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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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결과 분석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의 기여도를 정량 으로 단하기 해서

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의 양에 해 우선 으로 정량 분석

이 필요하다. 한 지하수함양량 산정사례와 마찬가지로 연구사례에서 조사

된 오염총량은 인 으로 공 된 농업용수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강

우에 의한 배출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기여도를 정

량 으로 단하기에는 자연․인 변수들이 여 히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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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업용수 지지추정치(PSE)분석

4.1PSE와 GSSE간의 산정기 분석

4.1.1일반원칙과 지침

농업용수는 농업생산을 한 투입재 의 한 요소이다.그러므로 투입재

에 한 보조가 어떻게 TSE에 용되는가를 개 해볼 필요가 있다.투입재

에 한 보조 은 투입재에 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한 명시

는 암묵 지불이다.이러한 투입재는 농업인이 지불해야하는 투입재 가

격을 낮추기 해 제공하는 정부재정상의 이 ,이자양여,세 환불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된다.그러므로 정부지출이 을 통하여 농

업인이 감당해야 할 어느 투입재의 가격이 경감될 경우에,그 이 의 수혜

상에 계없이,보조 지출의 요소가 개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O&M

과 자본투자비용을 반 하는 가격으로 농업인이 투입재를 구입하거나,투입

재를 생산 는 제조한 업체가 투입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기반시

설에 한 투입재 보조 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보조 이 이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한다.

4.1.2농업용수보조 에 한 PSE와 GSSE간의 분류원칙

가. 행 분류 지침

농업용수에 한 보조 이 은 농업용수정책의 목 에 따라 분류된다.이

러한 정책목표는 다음 4가지 분야로 별할 수 있다(송주호 외 2인,2008):

○ 개농업에 필요한 투입재로서의 용수( 개용수에 한 이 )

○ 물을 이용한 농활동에 따른 배수 리(배수 리에 한 이 )

○ 홍수 는 가뭄에 한 재난지원(홍수와 가뭄에 한 이 )

○ 농업이 제공하는 수생생태계의 보 에 한 지원(수생 생태계 서비스

에 한 이 )

농업용수 정책수단의 PSE와 GSSE간의 일반 분류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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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소비자나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 되는 년 총 화폐가

치로,이는 농업생산 는 수입에 한 특성,목 는 향에 계

없이,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인하여 발생되며,농가수 (at

farm gatelevel)에서 측정된다.PSE측정의 상은 '집행'을 기 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인 개개인(on-farm)에게 직 이 된 것을 상

으로 한다.

○ GSSE:이는 연구개발,교육연수,검역,마 과 ,기반시설과 같

은 농업에 제공되는 일반 인 용역에 해 이 되는 매년 총 화폐가

치로,농업생산 는 소비에 한 특성,목 는 향에 계없이,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에 기인한다.기 농업분야에 편익으로 작용

하는 서비스로서 그 서비스의 1차 인 수혜자가 농업인 개개인이 아

니어야 한다.즉 GSSE는 개별 생산자(on-farm)에 한 이 은 포함

하지 않는다.개별 생산자에게 이 되는 보조는 PSE에 포함된다.

나.농업용수 련 PSE와 GSSE의 분류항목

1) 개용수에 한 이

(1)PSE항목으로 분류

가)Bcategory:paymentbasedoninputuse(투입재 사용에 한 지불)

농가수 (on-farm level)에서의 유지 리비용에 한 지원 은,빌딩블록

방법을 이용한 지원 산정의 틀에서,PSE의 "B-category(투입재에 근거한

지불)"항목으로 분류된다.실질 으로 이러한 지원항목들은 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용수이용료를 경감시켜주게 되며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체 인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B-category내에서 재 유지 리 비용은 다음과 같

이 할당되는데,그에 따른 몇 가지 정책수단의 종류를 로 들었다.

① B.1Variableinputuse(가변 투입재 사용):농업인에 한 용수이용료

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서,터키에서는 국립 수리사무국(General

DirectorateofStateHydraulicWorks)산하에 속한 용수이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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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료(수세감면)를 낮춰 주는 제도 개양수펌 와 기타 개기

반시설을 운 하는데 사용되는 에 지에 한 지원이 이 항목에 포함

될 수 있다(멕시코와 터키).이러한 에 지 비용이 어떻게 개에

한 PSE에 할당되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 개 많은

국가에서는 농업에 있어서 에 지에 한 지원(주로 디젤세에 한

소비세감소)을 개가 아니라 일반 으로 에 지 지원 항목에 배분한

다.

② B.2Fixedcapitalformation(고정자본형성):농업생산에 드는 투자비

용을 여주는 이 이다. 를 들어, 개장비에 한 농가투자비용을

경감해주기 해,일본의 토지개량구법의 경우처럼,농가에서의 펌 ,

배 개보수비용 지원

③ B.3On-farm services(농가,농장 서비스):농업인에 한 기술

기타 물의 효율 이용과 같은 농장지도에 한 비용을 경감하는 것

이다. 를 들어,호주의 연방정부 용수 기 에 있어서,농가에서의 효

율 인 물 이용기술 향상을 한 지원정책

나)Fcategory:Paymentbasedonnon-commoditycriteria

(비품목기 에 근거한 지불)

① F.1Longterm resourceretirement(장기 자원 은퇴):생산요소를 농

업생산으로부터 은퇴시키는 가로 지불하는 경우이다.멕시코 "수자

원법"의 용을 받는 "수리권에 한 조정"정책은 과도한 수자원의 이

용을 유보 는 제한하여 수자원의 회복을 목 으로 하는 보조 정책

② F.2Othernon-commoditycriteria(기타 비품목 기 지불):농업용수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로그램에 한 보조 정책

(2)GSSE항목으로 분류

가)H category(연구개발)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기 해 개와 련된 연구개발 활동에 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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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것으로서,미국의 로 보면,자원보 과 개발에 한 로그

램 하에, 범 한 농업용수 리 로젝트 기획활동이 이에 해당됨

나)Kcategory(기반시설)

농업생산 장(on-farm)에는 직 으로 이 이 되지 않는 이나 수문건

설과 같은 기반시설 지원비용이다.즉,농업생산 장 외부(Off-farm)의 집단

개기반시설의 개선을 한 재정보조로서,이에 한 보기는 일본의 토

지개량에서처럼 개별 농가가 아닌 어느 지역 체를 상으로 한,

수문 등에 한 개보수 신규투자비용이 이에 해당됨

다)M category(기타)

특정 GSSEcategory로 분류되지 않는 지원으로서 일본의 토지개량법에서

처럼 개수로의 제 나 토사제거 등의 유지 리비가 이에 해당됨

2)배수에 한 이

(1)PSE항목으로 분류

가)Bcategory:paymentbasedoninputuse

(투입재사용에 한 지불)

① B.2Fixedcapitalformation(고정자본형성):농업생산 장에 직 지원

되는 배수 련 지원

3)홍수와 가뭄에 한 이

(1)PSE항목으로 분류

가)Bcategory:paymentbasedoninputuse

(투입재사용에 한 지불)

① B.1Variableinputuse(가변투입재 사용): )캐나다의 가뭄발생시 사

료작물에 해 단 면 당 지원하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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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2Fixedcapitalformation(고정자본형성): )EU의 홍수와 가뭄에

의해 발생한 농업생산피해복구지원

③ B.3On-farm services(농업생산 장 서비스): )미국의 홍수 방을

한 기술지원

나)Ccategory:paymentbasedoncurrentarea/

animalnumbers/receipts/income,productionrequired

( 재의 경작면 /사육두수/수입에 근거한 지불,생산 활동 필수)

① C.1Basedoncurrentreceipts/income( 재 수입에 근거): )노르웨

이의 홍수나 재난으로 인한 작물생산 피해액에 한 보상

② C.2Basedoncurrentarea/animalnumbers( 재의 경작면 /사육두

수 근거): )캐나다의 가뭄 피해에 에 한 단 면 당 보상

다)Ecategory:paymentbasedonnon-currentarea/

animalnumbers/receipt/income,productionnotrequired

(재와 무 한 경작면 /사육두수/수입에 근거한 지불,생산활동 불요)

① E.1Variablerate(가변율): )호주의 가뭄 피해 때문에 최 생계유지

가 곤란한 농가에 한 보상

② E.2.Fixedrates(고정율): )캐나다의 경우 철홍수 때문에 종을

하지 못한 농가에 한 단 면 당 보상

(2)GSSE항목으로 분류

가)Kcategory(기반시설): )뉴질랜드의 홍수방지시설이나 배수계

획에 한 지원

4)수생생태계 서비스에 한 이

(1)PSE로 분류

가)Bcategory:paymentbasedoninput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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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사용에 한 지불)

① B.3On-farm services: )미국의 생물다양성회복을 한 물 보 계획

에 한 기술 인 지원

나)Fcategory:Paymentbasedonnon-commoditycriteria

(비 품목기 지불)

① F.1Longterm resourceretirement(장기 자원 은퇴): )미국의 습지

회복과 보 에 한 지원

② F.2A specificnon-commodityoutput: )EU의 연못이나 습지로

환되는 농경지에 한 단 면 당 지원

(2)GSSE로 분류

가)Kcategory(기반시설): )호주의 통합 수지개발계획에 한 지

원 등

다.PSE와 GSSE간의 구분에 따른 이슈

PSE와 GSSE간의 보조 할당기 에 한 행 지침이 에 지와 같은 가

변 투입재를 분류하는데 하다고 보지만,어떤 경우의 농업용수이용에

한 보조 은 TSE의 분류에 있어서 상이한 배분 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사항에 하여 APM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거론되었

다.

개시설 유지 리와 자본비용에 한 보조 지불의 상이 농가

(on-farm) 는 비농가(off-farm)어느 것이던 간에,농업인이 감당해야할 용

수이용료를 경감시켜주기 때문에,보조 항목분류와는 무 하다.그러므로

GSSE항목상 K-기반시설 항목은 PSE범주(크게는 B2고정자본 형성 항목)

에 할당되어야 한다.왜냐하면,만약 비농가 개기반시설이 건설되지 않았

다면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텐데,이러한 보조 이 투입재비용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생산방법선택에 직 인 향을 주어서 농가수입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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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농업에 한 에 지보조에 용될 수 있겠지만, 재로서는

에 지기반시설(발 소 송 선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정부보조로 간

주가 되지 않고 있다.농업부문에 이용되는 용수와 에 지 투입재 사이의

기본 인 차이 은 개의 에 지공 기반시설은 경제 인 면에서 주로 기

타 부문의 소비자들에 한 편익을 해 공 된다는 이다.OECD회원국

들의 경우에 평균 으로 농업부문이 체 에 지소비의 약 2%를 차지한다

(2002∼2004년 평균).그러나 물의 경우에는 , 수지,수로 등 물 공 체

계의 건설에 따른 주요 수혜자인 농업부문이 OECD 체 산업의 물이용의

44%를 차지한다(2001∼2003년 평균).반면에 농업부문에서 개가 차지하는

부분이 주요 국가들에서 70%이상을 차지한다.

물 련 기반시설건설 유지 리비용에 한 부담을 산업부문간 이용

자 사이에 배분함으로서 실제로 농업부문이 감당해야할 부분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비록 농업용수공 시스템이 주요용수이용자로서 농업부문에

주된 편익을 제공할지라도,많은 경우에,공업 생활용수부문과 같이 다

른 부문도 이러한 투자로 인한 편익을 얻는다.2007년 12월의 OECD 문가

회의에서,신규자본투자 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러 부문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라는 공감 가 있었다.이럴 경우에,신규자본투자의 직

인 수혜자들을 확인하기 한 표 화된 운 차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용수시설에 한 정부보조형식의 신규자본비용지출이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에 계상을 하게 되면,그 연도의 PSE추정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PSE의 기본지침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진 그해에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이 지침이 과 련된 개수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주요 기반

시설에 해 정부가 일시에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한 것일까? 신

에 신규 개기반시설에 한 투자는 로젝트 건설기간(5∼50년)에 걸쳐 배

분할 수 있다.이 게 하는 것이 PSE와 GSSE의 산정에 있어서,일시 인

첨두(off-hike) 상을 피하여,규모가 큰 기반시설 로젝트의 향을 소정

기간에 걸쳐 배분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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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자본투자 사업은 표 재정회계 차(할인율)를 이용하여 소정기간

에 걸쳐 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다.그리고 용수이용자(수혜자)가 자본투자비

용 는 감가상각비용에 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TSE에 해당하는

보조 요소가 개재된 것으로 본다.특히 이러한 경우는,소정 회계연도의

TSE산정에 거액의 보조 할당으로 인하여 아웃라이어가 나타나는 경우로,

규모 기반시설 로젝트들에 용된다.실제로,소규모투자의 경우에는,발

생 시마다 그 때 그 때 보조 이 을 할당하는 것이 더 실질 이고 실용

인 선택이다.

만약 주요 개 로젝트에 한 신규자본투자가 일시 인 할당보다도,소

정의 기간에 걸쳐서 배분이 된다면,과거 10∼20년 에 건설된 처럼,

재 측정기록이 없는 자본투자에 한 보조 을 TSE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

켜야 하는 여부와 포함시켜야 한다면,그에 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여기에 측정을 한 정보와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과거에 발생한 투자 실 치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로, 용방법에 한 명확하고 세 한 지침( :감가상각,자본자산 가

치평가,자본비용 상환기간과 조건 등)의 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체 OECD회원국들은 일 으로 과

거에 이루어진 투자 자본에 한 측정을 배제하고,단지 신규 로젝트만을

측정의 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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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OECD 주요국 농업용수 PSE수 분석

농업용수는 작물의 종류,기후조건,토양조건에 따라 필요한 양이 각각

다르겠지만, 농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농의 투입재,

즉 농산물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원료로서,이 원료의 다과에 따라 생산단가

에 분명히 향을 주게 된다.이러한 까닭으로,한 국가가 이 원료에 한

보조 을 제공하는 경우에,그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지 않은 국가

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격에 있어서,비교우 를 하게 된다.이러한 이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불공정한 상황을 형성하게 되므로,각 국가 간에

이런 불공정 행 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농업용수

에 한 보조 을 받아서 농을 하는 경우에,농업인들은 농업용수자원의

귀 한 가치를 망각하고,물을 낭비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며,이로 말미

암아 환경의 악화와 결부된 부정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OECD는 회원국 간에 농업용수의 이용에 있어서,각 국가

가 그 사용에 한 보조 지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그 방법에 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그 방법의 하나가,각국의

보조 수 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 각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Estimate:PSE)를 고안하게 되었다.1986년부터 매년 이 지표에

한 회원국들의 수 을 취합하여,각 국가의 농업 련 정책의 개선에 피드백

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농업생산 활동의 한 원료로 인식하여,이와 련된 각국의 정

책에 있어서,보조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 를 형성하고,농업용

수 원가계산방법(물값 산정) 는 차,이와 연 되는 정책의 황 는 정

책변화의 방향설정 등에 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특

히 2007년에 OECD 문가회의를 회의를 통하여 "농업용수 보조 의 수

과 범 에 한 평가방법의 개선"에 한 제안이 이루어졌으며,이를 바탕

으로 농업용수보조 수 의 측정에 한 기본 인 차 는 방향이 설정

되고,각 회원국에 이러한 사정이 달되어 어느 정도 상호정보교환을 하

고,농업용수보조 축소에 한 당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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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에서 정리가 된 OECD 주요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련

정책들에 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OECD PSE/CSEdatabase와 2007년

에 문가그룹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OECD 2007b)의 자료를 평가,

분석하여 농업용수 PSE수 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 OECD회원국 에,미국,멕시코,EU,호주,일본,한국의 순서로 농

업용수정책에 따른 각국의 PSE수 을 분석하고,각 국가 간의 수 을 비교

하고자 한다.

각국의 농업용수 정책은 정치제도,물 리기 의 체제,기후조건,주요

농산물의 종류,식생활과 연 된 역사 문화,경제발 의 진 도,지형조

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각양각색으로 다를 것이다.일률 인 잣

로 PSE의 수 을 비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OECD는 PSE의 수 을 측정하기 해 각국에 공통된 산정 차상의 틀로서

"빌딩블록방법"을 제안하 다. 빌딩블록에 들어가는 요소로서,여러 가지

비용이 개입될 수 있으나, 실 으로 산정이 가능한 재정비용만을 고려하

기로 하 다.

재정비용은 유지 리,개보수,신규투자 등을 포함한다.미리 밝 두는 바

이지만,이 비용들을 고려한 PSE의 산정에 있어서,각국은 빌딩블록방법의

차를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데 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수시설의 개보수비,신규투자에 한 잔존가격을 계산하기 한,

이자율,감가상각,시설의 수명 등 여러 가지 자료의 부족과 각 국가 간의

방법상의 표 화 결여로 이에 한 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유지 리(O&M)비용에 있어서도, 개용수를 리하는 기 의 집행

산을 근거로 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각국의 사정에 따라,산정된

보조 액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빌딩블록방법의 한계성으로 인해서,이 보고서에서는 용수정책에

따른 보조 의 내역을 유지 리,시설개보수,신규투자 등의 항목으로 합리

성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분개하여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실이지만,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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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몇 가지 정책들의 해석에 있어서,빌딩블록방법을 원용한 사례가 있으므

로,이를 소개하 다.

한 농업용수이용료에 한 체회수원칙의 용이 보조 요소를 최소

화하려는 목 이므로,농업용수이용료를 나름 로의 차에 따라 책정하여

시행하는 국가들( :호주)의 용수정책도 소개하 다.

각국의 농업용수와 련된 정책들을 에 소개한 OECD보고서들을 참고

로 하여 그 정책들로 인해 지불된 최근 10년간의 보조 수 을 정리하

다.각 정책들의 내용과 성격들이 농업용수와 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OECD(2009b)보고서 "EstimatesofSupporttoAgriculture:Definitions&

Sources(www.oecd.org/tad/support/psecse)"에 나타난 해당국가의 PSE정

책들과 비교 검토하여 단하 다.

참고로 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PSE수 을 나타내는 화폐의 단 는 국

가 간의 비교의 편의를 하여,미국달러로 표시하 다.미국달러에 한

각국의 환율은 OECDPSE/CSEdatabase에 소개된 연평균 환율을 용하

다.

한 국가 간의 PSE수 의 편의를 하여 %PSE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각국의 농업용수로 인한 PSE의 비교의 편의를 하여,%WPSE개념을

도입하 다.%WPSE는 (100xWPSE/PSE)%로 계산된다.여기서 WPSE는 농

업용수와 련된 정책으로 인해 지불되는 액의 합계이다.

이 에서는 미국,멕시코,EU,호주,일본 한국의 농업용수 PSE수 을

각국의 OECD보고내용을 토 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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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미국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미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분석

1)B.1가변투입재 사용(VariableInputUse)

"가변 투입재 사용"항목에 분류된 정책들은 내무성 산하 개척국(Bureau

ofReclamation:USBR)을 통 하여 미국 서부 17개주에 시행하고 있는 " 개

용수보조:Irrigation Subsidies)"와 농무부의 자연자원보존서비스(Natural

ResourcesConservationService:NRCS)를 통한 "농업 리지원(Agricultural

ManagementAssistance:AMA)"2가지가 있다.

① 미 개척국의 농업용수 보조 (IrrigationSubsidyoftheBureauofReclamation)

미국에는 연방 주정부에 걸쳐서 물과 농업에 련된 수많은 정부기

들이 있다.그 에서도 내무성 산하 개척국(BureauofReclamation:USBR)

을 통한 농업에 한 정부재정지원이 가장 많다.1902년 미국개척사업법

(Reclamation Act) CentralValley ProjectImprovementAct(미공법

102-575,34조)를 근거로 시작된 이 기 은 미국의 서부 17개주에 걸쳐서,

수자원의 개발과 공 체계의 운 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개척국은 미 서부의 개사업을 주된 목 으로 하 으나,시

변천으로 생활,농 산업용수 등을 개발,공 하는 다목 물 리 기

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개척국은 체로 3.022x10톤의 장용량을 갖는

550개의 과 348개의 수지를 리하는 미국 최 의 물 공 리기

이다.400만ha이상의 농지에 한 개를 담당하고,58개 수력발 소에

서 매년 평균 420억 kw/hr를 생산하고 있다.31백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 하고,308개소의 크리에이션 장소를 제공하여 연간 연인

원 900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 공사,2008).

이 기 의 수자원개발사업 추진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농림수산식

품부,한국농어 공사,2008):

○ 연방정부 산을 투입하여 수혜자들을 한 수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수

혜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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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투자비가 상환되더라도,사업은 연방정부의 자산으로 남는다.

○ 공사시공은 민간업체가 시공하도록 계약을 맺는다.

○ 미국 개척국은 정부시방서에 맞게 시공되도록 공사계약의 이행에

한 감독을 한다.

○ 시공업체 선정이 여의하지 않는 경우 개척국이 직 시공하는데, 창

기 사업의 추진 시에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 수력발 의 수입은 투입된 사업비 상환을 해 사용할 수 있다.

개척국의 직할사업의 실시 차는 ①개척국 는 사업 련 지역에 의해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내무부장 승인,②연방의회의 해당 사업실시에 한

특별입법,③내무부에 의한 사업지구조직과 내무부장 명의의 용수사용자

와의 계약체결 등이다.개척국의 직할사업에 있어서 농가에 한 우 조치

로 농가의 부담 은 개척사업 법이나 지구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수

에 배분된 건설비로부터 산출되는데,이는 농가경제조사에 의해 결정된 농

가의 지불능력을 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발 등 다른 로젝트에 배분

되며,농가에게는 부담능력에 따른 상환액이 부과된다.상환 기간은 50년이

며,건설기간 상환기간 의 이자는 면제된다.수리사업 보조율은 지구

에 따라 다르나<표 4-1>,90% 이상의 지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농업용수

이용료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도시용수와 비교하여 1/4내지 1/3에

불과하다.이러한 우 조치의 이면에는 면 제한이 있는데,1982년에 제정

된 개척개 법에서는 1농가당 960에이커(약 390ha)까지이며,그 이상의 면

에 해서는 이자 면제조치는 없으나 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사업의 표 인 것으로,소규모 개척사업과 말단 수시설 융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다:소규모 개척사업은 개척국이 소규모개척사업법에 근

거하여 개구 등이 실시하는 소규모 등의 수리사업에 하여 융자

는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융자액은 사업비의 2/3이내,야생생

물의 보호,홍수방지 등의 비용에 해서는 일부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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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 보조율(%) 해당주(state)

태평양지역

동 콜롬비아 분지 97 워싱턴 주

그 랜 91 캘리포니아 주 (미작지 )

산ㆍ루이스 85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 평야 74 캘리포니아 주

콜로라도강 지역
그랜드 평야 85 유타 주

문 호(湖) 57 유타 주

미주리강 지역 하부 이에로스톤 73 몬태나 주

<표 4-1>개척국 직할 수리사업의 보조율

자료:1)원 /US,DOI,AcreageLimitation,Interim Report

2)인용/일본 농업토목학회지,1991.8,勝山達郞 “미국 미작지 의 수리사업제도"

말단 수시설 융자사업은 ‘말단 수시설융자법’에 근거하여 개척국이 시

행하는 직할사업의 말단 수시설 수리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하여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융자액은 사업비 액에 하여도 가능하다.

개척국은 개발 사업으로 서부 17개 주의 농업발 과 정착에 기여하 다.

이미 언 한 로 10백만 에이커(약 4백만ha)의 농지가 개척국 사업으로

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혜택을 받는 이 지역 농지에서 미국의 모든 농작물가치의 약 13%를

생산하고,미국채소생산의 약 60%와 25%의 과일과 견과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애리조나 주는 감귤과 피칸(pecan),콜로라도 주는

복숭아와 체리,아이다호 주는 감자,워싱턴 주는 사과,텍사스 주는 과

콩,네 래스카 주는 옥수수,몬태나 주는 곡물,와이오 주는 사탕무,유

타 주는 옥수수와 콩,뉴멕시코 주는 스쿼시와 멜론,남/북 다코타 주와 오

클라호마 주는 옥수수와 곡물 등이 재배되게 되었다.

USBR의 2005년도 체 산은 37억 달러 다(미국 회계원 자료,OECD

2007b).이 산은 직 인 연방정부지출과 교부 융자를 포함하여 기

타 개척기 (Reclamation Fund),캘리포니아 CentralVall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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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기 ,수자원과 수력발 에 지이용에 따른 기 등 다양한 출

처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다.

확보된 산은 다양한 목 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물과 련된 자원 즉 물과 에 지 리와 개발,토지 리와 개발,수

산 야생동물 리와 개발,시설운 ,시설유지와 개보수 등 기본 인 지

출 외에 일반 행정비용과 기타 특정 목 의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이 게

여러 산업부문에 걸친 다목 사업인 경우에는 체의 지출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다목 수자원사업에 있어서,미

국은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8.7%라고 가정하여 자국의 보조수 을

계산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반면에,미국

개척국이 OECD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하나의 주어진 정책에 배정된 재

정의 85%가 농업용수목 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함으로서 농

업용수부문의 비 을 높 다.이를 근거로,보고서(OECD 2007b)에 미국개

척국이 2006년에 지출한 농업용수 련 비용을 O&M비용, 리&행정비용,

시설복원비용 신규자본으로 분개하여,빌딩블록원칙에 따라 산정한 차

가 제시되어 있다.

② 농업 리 지원 (AgriculturalManagementAssistance)17)

이 정책은 미국농무부의 자연자원보 서비스(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주도아래 2000년 농업 험보호법

(AgriculturalRiskProtectionAct)을 근거로 농업인들의 농활동에 보 의

개념을 도입하여 물 리,수질 토양침식 등의 문제 을 환기시키기 한

목 으로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농업생산자들이 사업의 일부비용을 분담(cost-share)하도록 하

는 자발 인 지원 로그램이다.생산자들은 물 리 구조물이나 개시설의

축조 는 개선,수질개선을 한 방풍림 식재,토양침식제어,통합된 병해

리 는 유기농법채택 등을 포함하여, 농의 다양화 는 자원보 활동

17)AMA:http://www.nrcs.usda.gov/programs/ama/ama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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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토지소유자는 10-15년 정도의 소정의 기

간 동안 비용분담에 의한 보 활동을 유지해야하며,NRCS의 주정부 담당

자는 해당 지역에 당한 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연방정부는 채택된 보

방법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다.이 로그램의

참여자는 인증된 성취도에 따라 보조 이 지불된다.이 로그램에 의한 지

원 은 매 참여자에 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5만 달러를 과할 수 없으

며,역사 으로 연방정부의 곡물보험 로그램에의 참여도가 낮았던 코네티

컷,델라웨어,메인,메릴랜드,매사추세츠,네바다,뉴 지,뉴욕,펜실배니

아,로드아일랜드,유타,버몬트,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 15개 주에 한

정되어있다.참고로 기술 인 지원 분담은 B.3 농가서비스(On Farm

Service)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2)B.3농장 서비스 (On-farm service)

농장서비스(On-farm service)에 분류될 수 있는 정책들에는,상기한 농가

에 한 기술 인 지원(AMA),자원보 과 개발(ResourcesConservation&

Development:RC&D),지하수와 지표수와 련된 친환경동기유발 로그램

(EnvironmentalQualityIncentiveProgram:EQIP),Klamath유역의 EQIP,

재난복구보조 (EmergencyConservationProgram:ECP)등이 있다.

① 자원보 과 개발(RC&D) 로젝트18)

미국농무부 자연자원보 서비스(NRCS)가 장하는 RC&D 로그램은

1962년의 “식량과 농업법”을 시작으로 하여,2002년 “ 농안정과 농 투자

법”의 제정으로 RC&D 로그램의 속 인 정당성이 보장되었다.이 로

젝트의 목 은 ⅰ)사회,경제,환경문제들을 포함한 삶의 질의 향상,ⅱ)자연

자원의 분별 있는 지속 이용과 ⅲ)농무부 련 연방정부기 의 지원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있다.RC&D 로그램은

토지보 ,물 리,경제개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 을 한 기술

재정 인 지원을 한다.RC&D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 성 있는 시

18)www.nrcs.usda.gov/programs/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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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5년 단 의 략 계획을 수립하고,해당

회계 연도에 걸쳐 용된 로젝트들에 한 결과를 RC&D에 보고해야 한

다.참고로 이 재정지불은 농업생산자 개인에 해서뿐만 아니라(B.3농장서

비스),자원의 보 과 개발을 해 범 한 지역을 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의 H-연구개발(R&D)항목으로도 분류된다.

② 환경개선인센티 로그램(EnvironmentalQualityIncentive)19)

EQIP에는 “지하수/지표수”와 “Klamath유역”두 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정책들에는 각각 B.3농가서비스와 F.3기타 비품목 기

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③ 환경개선인센티 로그램(EnvironmentalQualityIncentiveProgram:EQIP)

공공재에 한 투자효과 부족분을 농장주들에게 보상해주고,농장주들의

자연자원유지에 한 장기투자를 유도할 목 으로,1996년 농장법령(Farm

Act)을 근거로 설치되었다.특히 환경 으로 민한 지역에 한 피해의 발

생을 방하거나 피해지역을 복구할 수 있는 토지의 이용과 리에 을

두었다.이 정책은 2002년에 농안정과 농 투자법령(Farm Securityand

RuralInvestmentAct:Farm Bill)의 일환으로 재차 강화 인 되었다.이 정

책의 목 은 목 ,습지,야생생물서식지 문제 등,물과 토양 련된 자

연자원 문제의 감소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EQIP은 농지에 농업인들이

농지에 련 설비를 설치하고 리하는 재정 ,기술 지원을 하기 한

정책이다.이 정책을 통하여 자원보 활동을 유도하기 한 보조 이 지

된다.EQIP활동은 한 자원보 분야의 문제 을 잘 알고 있는 생산자자

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발된 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용분담기 은 어떤 수자원보 활동 ( 를 들어, 개용수 리)비용의

75%까지 지불할 수도 있다.그러나 한정된 자원생산자와 신규농업인들에

한 비용분담비율이 90%에 달할 수도 있다.농업용수와 련하여,EQIP정

책을 통하여 개체계를 개선하기 한 지하수와 지표수보 활동의 장려,

개수 약형의 농산물생산체제로의 변환,지하수재충 물 장 등의

19)Program:EQIP:http://www.nrcs.usda.gov/programs/farmbill/eq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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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통한 용수 장방법의 개선에 한 특별기 을 공 한다.이 EQIP의

일환으로 남부오리건주와 북부캘리포니아주에 걸쳐있는 Klamath유역의 생

물다양성 보 과 복원을 한 물 보 로젝트를 해 농업인들에게 지불

되는 기술 보조 은 B.3농가서비스 재정지불로 분류되며,기타 인센티

는 F.3기타 비품목기 지불항목으로 분류된다.비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지표수 수질 하를 방지하기 해 지불하는 기술보조 과 장려 은 각

각 B.3과 F.3로 분류된다.

④ 비상 보 로그램(EmergencyConservationProgram:ECP)

1978년에 시작된 이 정책과 련된 기 은 미국 농무부의 농업지원청

(Farm ServiceAgency:FSA)산하 각 주 카운티 원회이며, 술한

NRCS가 기술 인 지원을 한다.이 로그램을 통하여 풍식(風蝕),홍수,허

리 인,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재해를 입은 농장을 개보수하기 해 그리고

극심한 한발동안에 기 리를 수행하기 하여 농업인이나 목축업자들에

게 재해 기 리기 이 지불된다.ECP를 통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자연재

해로 피해를 본 농장의 개보수비용을 농업생산자들과 분담한다. 한 극심

한 한해 기간에는 ECP를 통해 목축과 과수원과 포도원에 한 존하는

개체계에 한 비상 용수 지원 을 지불한다.ECP지불에 한 자격조건은

카운티 FSA 원회가 개별 장검증을 근거로 피해의 형태와 크기를 참

작하여 결정한다.

⑤ 보 기술지원 (ConservationTechnicalAssistance:CTA)

이 정책은 1936년 이후,미국농무부의 자연자원보 서비스(NRCS)에 의해

장되고 있으며,토양,수자원보 과 수질개선활동을 해 토지이용자(농업

인),사회공동체,주정부와 지자체 련 단체,기타 연방정부기 들에게 자발

인 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이러한 농무부가 승인한 보

기술을 습득하고 이 기술을 실제 용하고자 하는 농업생산자들에게 보

조 신청자격을 부여한다.이 정책은 OECD PSE/CSEDatabase에 B.3농

장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농업용수이용을 보조하기 한 정책으

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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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3기타 비품목 기 재정지불

이 항목에 배분될 수 있는 정책들은 술한 바와 같이 EQIP에 의한

“Klamath유역 지원”과 “지하수/지표수 련 지원”두 가지이다.

나.미국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분석

토양조사, 설량조사 등과 같은 보 련 활동:미 농무부의 자연자원보

서비스(NCRS)에 한 재정지불로서 유역에 한 연구,조사,측량 기

획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토양과 물을 보 하기 한 수단의 형

성과 시설의 건설 보 계획의 비에 필요한 재정이다. 한 방책을

시행하기 한 기술 인 지원도 필요하다.

1)H.연구와 개발(Researchanddevelopment)

OECD 자료(OECD,2007)는 미국의 농업용수 련 "H-연구개발"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들은 농무부산하 3가지 연구( 산집행)기 을 심으로

추진된다고 보고하 다:

○ 자원보 과 개발(ResourceConservationandDevelopment)

○ 주정부 동연구,교육,농 지도 서비스(CooperativeStateResearch,

ExtensionandEducationService:CSREES)

○ 농업연구서비스(AgriculturalResearchService:ARS)

○ 경제연구서비스(EconomicResearchService:ERS).

① 자원보 과 개발(ResourceConservationandDevelopment)

이미 "B.3-농장서비스"항목에서 취 된 정책이다.OECD(2007b)보고서에

서는 PSE-B.3과 GSSE-H항목에 각각 해당 보조액의 1/2씩 배분되어 있다가,

2009년 OECD PSE/CSEDatabase에는 체배당 액이 부 GSSE-H 연구

개발항목으로 이 되었다.

② 주정부 동연구,교육,농 지도 서비스 (CS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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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S는 경쟁을 통한 연구비 배분을 장하고 각 주의 농업시험장과

land-grant 학들에 의해 수행되는 보 수질 련 연구를 리한다.

한 CREES는 각 주의 농업지도소와 보존구(ConservationDistricts)와 조하

여 토지소유자와 농장운 자들에 기술 지도나 정보를 공 한다.

③ 농업연구서비스(AgriculturalResearchService)

ARS는 농업 련 문제에 한 해답을 개발하고 이 하기 한 연구를 한

다.이와 련된 분야는 개기술의 개선,농 /도시용수의 재활용,비 오

염원의 제어,하천복원,홍수제어구조물개발 등이다.

④ 경제연구서비스(EconomicResearchService:ERS)

이 기 은 수질에 한 농업의 향에 한 연구를 하는데,ⅰ)수자원보

리방법과 개기술의 선택에 미치는 경제 ,환경 , 리기 인자

의 향,ⅱ)농업용수보 과 수질향상을 한 정책 메커니즘,ⅲ)물 리

기반시설의 유용성 등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OECD보고서는 술한 연구 분야들을 GSSE범주에 분류하 으나,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 으며,특히 이 연

구개발에 사용된 산이 구체 으로 농업용수와 긴 한 연 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있다면 체의 산 에서 얼마를 이 항목으로 분개할 수 있는지

를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특히 ERS의 경우에 그 산의

극미한 부분만이 농업용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K.기반시설(Infrastructure)

기반시설항목에 분류되는 정책들은 자원보 과 개발,홍수 방,소규모유

역 로그램,비상유역보호,유역 조사기획,유역복원,유역보호/홍수 방

비상 리 등이다.

① 홍수 방,비상유역보호 유역 조사기획

이 정책들은 미 농무부와 련되는 것들이지만,추가 인 자료가 수집되

어 이 항목에 분류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② 소규모유역 리 로그램,유역복원 홍수 방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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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부터 "유역 홍수보호법령"에 의거 시행되어온 정책으로,주정부,

지방정부 단 기 인디안 부족들의 물 리 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한 것이다.이 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범 는 토양침식

/침 유출방지를 포함한,홍수 방,유역보호 용수공 ,수질 리,

수자원보 ,습지조성/복원,생태수변환경조성,유역내의 크리에이션환경

조성 등이다.2002년 " 농안정 농 투자법령(Farm Bill)"에 의해 더욱 강

화되었으며,농무부산하 NRCS가 이 정책을 장하고 있다.

홍수 방목 인 경우에 설비건설비용의 100%까지 지불될 수 있고,이와

다른 목 의 설비건설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된다.구조물이 아닌 설비

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75%가 지원된다.이 정책은 10만ha미만의 크기를

가진 유역을 상으로 한다.

참고로 이 정책이 수자원분야 반에 걸쳐서 범 하게 용되는 속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농업분야를 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 인

특성을 가진 것인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2005년도 농업용수보조

련 미국의 보고서에는 K-기반시설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가,2006년도부

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행 농업용수보조 정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농업용수에 한 보

조요소가 개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정책들이 보고되었다(OECD2007b).

○ 국경과 물 커미션 (InternationalBoundaryandWaterCommission)

○ 국경 합동 물 커미션 (InternationalJointWaterCommission)

○ 내무부의 인디안문제 사무국

(BureauofIndianAffairs,DepartmentofInterior)

○ 미 공병단,토목업무 (CivilWorks,CorpsofEngineers)

○ 테네시 밸리 당국 (TennesseeValleyAuthority:TVA)

○ 국무부의 토지 리국

○ 사막지역의 말단호수 (DesertTerminal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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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역 커미션 (RiverBasinCommissions)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강 이용계획 (CaliforniaColoradoRiverUsePlan)

○ 칼페드 만 델타 로그램 (CALFEDBayDeltaProgram)

○ 텍사스의 농업용수보 데모 이니셔티

(AgriculturalWaterConservationDemonstrationInitiatives,Texas)

○ 뉴멕시코 주의 개공 건설기 리오그란데 수입기 개선

(IrrigationWorksConstructionFundandtheImprovementofthe

RioGrandeIncomeFund,New Mexico)

○ 한재 목축업에 한 용수공 (DroughtDisasterLivestockWaterSupply)

○ 노스다코타 주 물 커미션의 지원 로그램

(AssistanceProgram,StateWaterCommission,NorthDakota)

○ 아리조우나주의 수자원부 (ArizonaDepartmentofWaterResources)

이 외에도 텍사스,캘리포니아,네바다,유타,아칸소,콜로라도 주 등의

수자원 련 부서에 한 농업용수 련 지원정책의 시행 여부를 악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이들 정책에 련된 자료의 추가 인 수집,검토로 그

들에 한 농업용수지지 분류체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이 어느

정도 물과 련이 있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거의 모두가 농업

용수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생활,산업 등 다목 용수이용과 련이 있

어서,하나의 정책으로 표 이 되더라도 농업용수이용부분만을 분리해 내어

서 수혜 상이 구인가 그리고 수혜가치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이 쉽

지 않다.상기의 정책들 에서 어느 정도의 성격규정과 농업용수지원에

한 산의 범 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을 상으로 부연설

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이 정책들은 용수를 둘러싼 국제간의 계,미국

특유의 원주민과의 계,주정부차원의 용수이용 문제 등 특수 상황이 내재

된 흥미로운 이다.

① 국경과 물 커미션 (InternationalBoundaryandWat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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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은 미국과 멕시코 두 국가 간의 력을 통해 경제 ,환경 ,수

로의 활용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수로의 한 활용,보 ,홍수조

을 수행하고,수질을 개선하는 자세로 두 국가사이에 있는 토와 강의 보

하기 해 설립되었다.이 기 의 미국 측 부분에는 2개의 국제폐수처리

장,다수의 분수용 ,홍수조 과 물 분배를 한 시설들을 운 리하고

있다.2003년에는 국경 양측에 있는 리오그란데와 콜로라도 강의 물로 약

1.1x10m의 농지에 개가 이루어졌다.이 정책과 련하여 다목 용수이

용에 한 산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의 지원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② 내무부의 인디안 문제 사무국

1921년 "스나이더 법령"과 1993년의 "인디안 안 법령"에 근거한 이 정

책의 목 은 인디안 부족들과 알라스카 원주민 보호구역에 시설과 식수

설비와 같은 기반시설의 개발과 유지를 포함하여 보호구역의 수리권 토

지 이용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하여 식수공 ,폐수처리, 개, 안 ,인디안 보호구역의

토지와 수자원에 한 분쟁문제 해결을 한 재정 인 지원을 한다.이 정

책으로 인하여 100개 이상의 로젝트를 통하여 백만 에이커에 개용수를

공 하고 있으며,직 으로 미 서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수시설과 농

업용수 수로시설을 포함한 16개의 개 로젝트가 리되고 있다.인디안

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이 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용수를 이용하고

있다.이 정책의 유지를 한 산 에서 농업용수보조가 차지하는 부분에

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텍사스의 농업용수보 데모 이니셔티

2002년 텍사스 주 물 계획(TexasStateWaterPlan)에 의한 이 정책의 운

기 은 텍사스 물 개발국이며 목 은 수자원의 보 과 효율성을 증 시

키는 효과 인 기술의 시 과 평가에 있다.2004년에 두 가지의 로젝트에

농업용수의 효율 이용에 한 시 과 평가를 한 기 이 제공되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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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련된 산이 재 지지추정치에 반 되어있지 않으나 GSSE의 H-

연구개발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농업용수보조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연방정부,주정부,기타 지

방자치단체 등 정치 인 시스템의 다원화와, 토의 함에 따르는 기후

분포와,작물의 종류와 동일한 작물에서도 품종별 수분요구량의 크고 음

에 따른 농방식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이다.이러한 다양성이 농업정

책,더 세분화 시켜서,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에 한 제도,특히 농업생산

성을 향상시키거나,반 로 농에 따른 환경의 괴와 같은 부정 측면의

감소를 유도하기 한 다양한 정책들을 생시켰다.

라.미국의 농업용수 PSE산정결과

미국의 농업용수 리에는 연방정부와 50개 주에 걸쳐 다수의 정부기 들

이 계되어 있다.연방정부차원에서는 농무부 산하의 자연자원보존서비스

(NaturalResourcesConservationService:NRCS)와 내무부 산하의 미국 개

척국(UnitedStatesBureauofReclamation)이 주요 련기 이다.주정부차

원에서도 각주의 농업특성에 맞추어 농업을 육성보호하기 한 정책들을

주 하는 기 들이 있다.이러한 기 들의 농업용수정책 체의 보조 의

개재 여부와 종류 수 을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미국의 농업용수 PSE

2008년도 미국의 농업용수 련 PSE의 수 은 317.53백만 달러로서 체

PSE의 1.37%에 지나지 않는다.<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농업

용수 PSE는 B.1가변투입재인 개수의 공 에 한 보조,B.2고정자본형

성 B.3농장기술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B.1-가변투입재 항목은 개수의 공 에 한 지원과

○ B.2-고정자본형성 항목은 다음 지원 포함하며

-농업 리지원 로그램(AgriculturalManagementAssistance:AMA)

-EQIP 로그램인 클라마스 유역 생물다양성 지원

-지하/지표수 지원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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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농장기술지원은 다음 기술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Klamath유역에 한 기술지원

-지하/지표수에 한 기술지원

-AMA에 의한 기술지원 비상보존 로그램

반면에 GSSE로 분류되는 정책들은:

○ H-연구개발에 "자원보 과 개발"

○ K-기반시설에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홍수 방(조 ),소유역 로그램,비상유역보호,유역조사․측량기획

-유역복원,유역보호/홍수 방 비상 리

<표 4-2>미국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Ⅲ.1PSE 55,746 52,277 51,040 40,613 36,222 43,174 40,216 31,198 33,962 23,258

농업용수PSE(WPSE) 318.22 312.25 311.20 340.90 369.92 382.80 383.10 372.25 359.47 317.53

%WPSE(%)(100*WPSE/PSE) 0.57 0.60 0.61 0.84 1.02 0.89 0.95 1.19 1.06 1.37

-B.1 개지원 315.70 307.85 300.00 300.00 300.00 269.20 269.20 269.20 269.20 239.55

-B2.고정자본 0.00 0.00 6.72 33.63 55.67 90.32 79.28 75.57 53.67 45.48

-농업 리지원 0.00 0.00 6.72 6.89 0.00 10.27 8.87 0.00 3.40 6.70

-클라마스유역 생물다양성보 0.00 0.00 0.00 1.80 10.64 15.05 5.41 5.57 5.03 0.00

-지하/지표수 0.00 0.00 0.00 24.94 45.03 65.00 65.00 70.00 45.24 38.78

B3.농장기술지원 2.52 4.40 4.48 7.28 14.26 23.28 34.62 27.48 36.60 32.51

-KlamathBasin&

TechnicalAssistance(TA)
0.00 0.00 0.00 0.43 1.73 4.12 3.20 2.55 3.00 0.00

-GSWP--TA 0.00 0.00 0.00 4.75 9.13 14.70 19.09 18.43 24.80 21.22

-AMA--TA 0.00 0.00 1.58 0.00 1.30 3.66 4.33 0.00 1.60 3.28

-ECP--TA 2.52 4.40 2.90 2.10 2.10 0.80 8.00 6.50 7.20 8.00

III.2PercentagePSE 25.53 23.29 22.10 18.58 15.10 16.31 15.11 11.48 10.21 6.85

IV.GSSE 469.94 358.02 514.84 779.07 778.79 850.88 1,212.86 1,125.00 630.76 541.58

H.연구개발 35.00 35.27 41.92 98.97 101.67 103.64 102.23 101.00 53.00 58.00

자원보 개발 35.00 35.27 41.92 95.97 100.67 103.64 102.23 100.00 52.00 57.00

K.기반시설 199.97 143.74 215.50 292.06 288.22 321.80 504.20 462.00 262.88 213.29

-홍수 방(조 ) 7.80 3.30 6.90 9.60 5.90 5.40 5.30 0.00 3.79 3.77

-소유역 로그램 39.80 41.30 48.00 51.50 58.20 41.40 34.90 0.00 16.10 18.78

-비상유역보호 82.20 69.40 118.60 0.00 63.00 149.00 355.00 351.00 149.49 138.23

-유역조사 측량기획 10.37 10.37 10.84 10.96 11.12 10.00 7.00 6.00 6.00 1.00

-유역복원 0.00 0.00 0.00 10.00 29.00 30.00 27.00 31.00 31.00 19.00

-유역보호 비상 리 59.80 19.38 31.15 210.00 121.00 86.00 75.00 74.00 56.50 32.50

VI.TSE 99,315 95,313 97,762 91,089 92,033 103,093 104,519 99,744 102,049 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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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국의 농업용수 PSE수 분석

이상의 미국 농업용수 PSE분류는 OECD(2007b)보고서와 OECDPSE/CSE

database를 참고하여,두 보고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은 은 상호비교

보완하면서 양자를 조정하여 작성하 다.참고로 이 두 보고서 간의 PSE정

책의 분류체계의 차이 을 <표 4-3>에 비교하 다.정책의 해석으로부터 나

타나는 차이 의 원인은 하나의 정책이 개용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

책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를 들어,"자원보존 개발"정책에

의한 보조 의 분류를 처음에는(2006년도)각각 50%씩 PSE의 B.3과 GSSE

의 H(연구개발)항목으로 할당하 으나,차후에 100%를 GSSE의 H로 이동하

다.

<표 4-3>두 보고서 상에 나타난 정책분류항목의 차이

정 책 명 OECD(2007b)분류 PSE/CSE분류 비 고

개지원 B.1 B.1 *주(1)

농업 리지원(AMA) B.1 B.2

자원보존 개발(RCP) B.3 H H *주(2)

지하/지표수 기술지원(EQIP) B.3 B.3 *주(3)

Klamath유역 기술지원(EQIP) B.3 B.3

비상보 로그램(ECP) B.3 B.2

Klamath유역 생물다양성 로그램(EQIP) F.3 B.2

지하/지표수 로그램(EQIP) F.3 B.2

환경개선인센티 로그램(EQIP) 없음 B.2 *주(4)

보존기술지원(CTA) 없음 B.3

EQIP 련 기술지원 없음 B.3 *주(4)

*주(1)이 항목은 미국개척국(USBR)과 련이 되므로 본문에 설명이 주어진다.

*주(2)"자원보존 개발(ResourceConservationandDevelopment:RCP)"정책은 당 에 PSE의 B.3항목에

50%,GSSE의 H 항목에 각각50%씩 할당하 으나,2009년 database에는 100%를 H항목에 할당하고 있다.

*주(3)EQIP:EnvironmentalQualityIncentivesProgram

*주(4)이 두 가지 EQIP 련 정책에 한 부연 설명은 본문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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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개척국(UnitedStatesBureauofReclamation:USBR)과 농업용수

미국서부의 태평양,로키산맥 서부 평원지역에 치한 17개 주에서

체농업용수량의 85%가 취수된다.민 용수기 이 농업용수를

취수하여 공 한다. 한 많은 농장소유주들은 양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개

인소유 우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다.어떤 주들은 지하수 리 로

그램을 운 하여,취수량 지하수개발 등에 한 허가권행사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다른 주들은 이러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많은 민간

는 공 개 련 단체가 간혹 지표수공 을 보완하기 하여 지하수를 취

수하기도 한다.

다수의 수로회사들과 개구가 자신들의 회사를 소유한 농업인단체에게

지표수를 공 한다. 개구의 농장소유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책임자를 고

용하여 용수로를 운 리하고 농업인들에게 용수를 공 할 인원들을 리

하도록 한다.이들 회사나 개구는 용수확보,유지 리,시설개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하여,제공된 용수와 서비스에 한 이용료를 부과

한다.이런 맥락에서,민간 개회사 개구로부터 용수를 공 받는 농업

인들은,비록 그 비용이 항상 이용용 에 따른 부과가 아니라고 해도,그들

이 받는 서비스에 한 체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즉 체비용회수

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미국서부에서 가장 큰 농업용수 공 기 은 미국 개척국(United States

BureauofReclamation:USBR)이다.USBR은 농업인들에 용수를 공 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개구에 도매방식으로 용수를 개발하여 공 한다.1902

년 이래 USBR은 미국서부에서 개면 의 약 25%에 농업용수를 공 할 수

있는 13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했다.이에 한 개발비용은 약 218억

달러에 이른다.많은 USBR사업들은 다원 편익을 제공하는데,이는 수력

발 ,홍수제어, 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한다.일반 으로 USBR사업의

건설비용에 한 의무상환은 해당 사업으로 얻는 편익의 비율에 따라 수혜

자들 사이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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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R탄생의 기본이 된 연방법에 의하면,농업인들은 3가지 형태의 재정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 사업건설비용에 한 무이자 상환.선행이자가치는 기본 으로 연방정

부가 제공한 보조 이다.

○ 상환능력에 따른 상환의무의 경감.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는 체가

농업인들의 상환능력보다 클 때,연방정부는 개목 으로 정해진 비

용의 일부를 타 사업의 수혜자에게 가시킬 수 있다.

○ 특수상황으로 인한 상환의무의 경감.연방정부는 경제 인 고통,인디

안 수리권클 임해결,비생산성 토지, 는 한해와 같은 특수상황에

처하는 특별법을 통해 농업인들의 일부 는 체 상환의무를 폐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된 보조 이 상당한 수 에 이르는

수도 있다.한 로,오 곤주의 USBR투아라틴 개사업의 체 사업비는

58.7백만 달러 다.1976년에 농업용수가 농업인들에게 공 되기 시작했을

때,분석가들은 개목 으로 할당된 건설비용인 31.5백만 달러가운데 5.9백

만 달러만 상환할 수 있다고 하 다.나머지 25.6백만 달러분에 한 상환

의무는 이 사업으로 발 되는 력의 상업 사용자들에게 지워졌다.

연방 개척법은 농업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할당된 사업비를

상환하도록 하 다.투아라틴사업의 경우에,농업인들에게 64년의 비용 상

환기간을 부여하 다.그 기간 동안의 상 상환액의 재 가격은 0.9백만

달러 는 개에 할당된 건설비인 31.5백만 달러의 약 3%에 해당하 다.

고로,상기 사업으로부터 농업인들이 받는 연방정부보조 은 30.6백만 달러

는 할당된 건설비의 97%에 해당한다.

연방개척법은 상환가능 비용과 상환불가능비용을 구별하고 있다.일반

으로,상환가능비용은 한 사업의 특정 이용자들을 한 측정이 가능한 편익

이다.이들은 개,생활,산업용수 공 력에 할당된 비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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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환불가능 비용은 일반 으로 공공재와 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지불한다. 를 들면,수운,홍수 리, 크리에이션, 어류와 야생

동물의 서식지 제공과 같은 어메니티 편익을 제공하는 비용이다.

1994년까지 건설된 133개의 USBR사업에 한 투자비용인 218억 달

러 에서 상환가능비용은 169억 달러이다.이 에 71억 달러가 농업인들

에게 할당되었다.그러나 이 액수는 상환능력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채무

가 경감되었다.그 결과 농업인들의 순 상환의무 액은 의무 상환액의

48%인,34억 달러로 어들었다.1939년의 개척사업법(ReclamationProject

Act)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곡물생산비용에 한 융재정 분석에 근거하

여 상환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개사업에 한 건설비용의 무이자상환 개념은 USBR이 설립된 1902년

의 개척법의 당 의도에 따른 것이다.그 당시 미국은 서부의 주들로 경제

개발을 확장하는데 심이 있었으며, 개가 그러한 목 을 이룰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래서 연방정부는 개사업에 투자한

원 의 상환을 받는데 열심이었다.그러나 농업인들로부터 원 에 한 이

자를 받는 것은 보류하 다.1902년의 개척 법에는 1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

다.나 에 이 법령에 한 수정안에서 상환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때,10년의 개발기간을 포함시켰으며,생산성이 낮은 즉 비옥도가 떨어

지는 토양으로 구성된 지구에서는 그런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의무를

경감시켜주었다.

1980년 1990년 에,농업인들에게 자본비용의 무이자 상환을 허락하는

문제가 상당한 사회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수자원

에 한 경쟁의 격화, 규모 개사업에 의한 환경훼손의 방지,연방정부

의 재정지출의 감소노력 등의 이유로 이자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정책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더욱이 다수의 개구와의 장기 용수이용계약이

1990년 에 만기가 되어가고 있었고,갱신 차를 통하여 계약문건을 재정비

할 기회가 된 것이다.연방정부의 개정책에 한 옵서버들은 물 리개선

을 유도하고 농업인들의 자본비용 상환의무를 강도 높게 이행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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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규계약문건에 더 높은 수 의 용수이용료를 요구하 다.

캘리포니아의 CentralValleyProject(CVP)는 USBR의 수자원사업 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이 사업은 1935년에 시작하여 1942년에 처음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이 사업으로 매년 북부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 밸리와 부캘

리포니아의 샌호아킨 밸리의 농업인들에 74억 톤의 물을 공 한다.CVP의

용수공 의 85%가 개용이며,15%는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이다.새크라멘

토 밸리의 주요 작물은 ,과일, 트,알팔 이며,샌호아킨 밸리의 주요

작물은 목화,곡류,수박류,과일 트,채소 알팔 이다.

1)2006년도 미국 개척국의 산지출

미국 개척국의 2006회계연도 산지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07b):

○ 수자원 련자원의 유지 리를 한 미국 개척국의 미연방 산은

874.7백만 달러이며:물과 에 지 리와 개발,토지 리와 개발,어

류와 야생동물 리와 개발,설비운 설비유지 리,5개 분야를

포함하고;

○ 정책과 행정비용은 57.3백만 달러이며;

○ CentralValleyProject복원기 으로 52.1백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 캘리포니아 만-델타 지역 생태계복원으로 36.6백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 CentralUtahCompletionAct로 34백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미개척국의 사업수입 에 의한 재정투자 로그램은:

○ 콜로라도 강 하류 유역개발기 은 104.7백만 달러로서,잉여 력 매 수

익 이 부애리조나사업의 O&M비용과 자본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 력과 수자원의 매수익 56.3백만 달러가 콜로라도 강 상류유역의

O&M과 콜로라도 강 수사업에 이용되었다.

○ 주로 후버 에서 생산된 력 매로 확보된 81백만 달러가 콜로라도

기 으로 이용되었으며,많은 농업인들이 이 기 의 수혜자들이었는데;

○ 수익 0.3백만 달러는 야생동물보호시설 목 으로 운용되었다.



-97-

368.9백만 달러의 운 자본기 (WorkingCapitalFund)은 이용자부담으로

조성된 기 으로,정보통신(IT),회계,지원서비스,연 설비와 장비 지원을

포함한 행정지원에 이용되었고 정책 행정비용으로 57.3백만 달러가 연방

정부로부터 조달되었다. 개수이용자들의 력사용료 직 부담을 경감하기

하여 40.7백만 달러가 개지구들의 력비용으로 에 지성(Department

ofEnergy)에 직 할당되었다.

2)빌딩블록방법에 의한 농업용수지지산정(2006년도 수치)

술한 미개척국의 산지출은 농업용수부문뿐만 아니라,생활용수,산업

용수 등 타 부문을 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체 지출 에서 농업

용수가 차지하는 부분을 가려내야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체 수자원이용

에 한 보조 에,농업용수가 차지하는 국내 지지비율을 38.7%라고 가정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있다.OECD(2007b)보고서에는 이 숫

자 신에 85%를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추정하고,빌딩블록방법

에 의한 미개척국의 PSE수 을 산정해보이고 있다:

O&M 비용

○ 수자원 련자원;874.7백만 달러

○ 콜로라도 강 하류유역 개발기 ;104.7백만 달러

○ 콜로라도 강 상류유역 O&M과 콜로라도 강 수사업;56.3백만 달러

○ 콜로라도 강 기 ;81백만 달러

○ 에 지성에 직 할당된 개지구의 력사용비용;40.7백만 달러

참고로 이 비용은 개지구의 력비이므로 농업용수이용부문이 100%를

차지한다.이 력비용을 제외한 상기 O&M비용들의 합에 농업용수배분율

85%를 감안하고 력비용 40.7백만 달러를 더하면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O&M비용은 990백만 달러가 된다.

○ 리 행정비용:정책 행정비용;57.3백만 달러

○ 자본비용:개보수 복원투자:0,신규투자:34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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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본기 (WorkingCapitalFund)은 용수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

하고,CentralValleyProject복원기 과 캘리포니아 만-델타 지역 생태계복

원 로젝트들은 농업지원과 무 하므로 농업용수지지추정치 산정에서 제외

되었다.

이상과 같이 OECD의 2007년 APM 문가회의를 통해서 채택이 된 빌딩

블록방법으로 산정한 미국 개척국의 PSE를 시하 다.측정이 가능한 재

정비용 즉 유지 리,행정,자본비용 만을 감안하여 PSE를 산정하려고 해도

실 으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

지 않음을 알 수 있다.행정비용과 자본비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유지

리비용 만을 이용하여 PSE를 산정하 는데,이것마 도,거의 모든 미국개

척국의 사업들이 다목 성격을 갖는 까닭으로 용수이용에 따르는 체 편

익 에서 농업용수부문에 할당해야할 비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따라서

근거가 없는 산업간 배분율을 이용해오는 것이 행이다.이 경우에도 85%

의 배분율을 농업용수에 잠정 으로 용하고 있다.더욱이 이 배분율을 이

용하여 유지 리비용을 계산하 으나, 실제로는 OECD의 PSE/CSE

cook-book(2009년)에 계산된 값이 아닌 수치가 수록되어있다.즉 2006년도

의 B.1-가변 투입재 항목으로 술한 USBR의 O&M 비용인 990백만 달러가

아닌 269백만 달러가 기록되어 있다.

3)환경개선인센티 로그램(EQIP)

이 로그램에 의한 농업용수와 련한 PSE항목으로 지원내용이 OECD

PSE/CSE database에 B.2-고정자본형성 항목에 992백만 달러(2006년)

B.3-농장서비스(기술지원)항목에 265백만 달러(2006년)가 할당되어 있다.이

보고서와 OECD(2007b)보고서에는 이 항목들이 배제되어 있다.배제 이유는

이 정책들이 농업용수가 핵심 인 상이 아니고 환경보존활동 등 일반

인 농활동과 련이 더 큰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가축 목 지,습지 야생동물서식지보존을 포함하여,폐기물

처리설비,토양,물 련 자연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방법을

용하기 하여 생산자들에게 자 (cost-share)과 기술을 지원하기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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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정책과 련하여,보존활동으로 인하여 환경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어도,매 회계연도에 기 의 최소 60%가 축산분야에 용되며,나머지

60%는 다원 자원 리에 배당된다.비용분담(cost-share)지불의 일부 즉 기

술지원 부분만이 "B.3-농가서비스"항목에 포함된다.

EQIP은 KlamathBasin과 련된 정책의 경우에는,2006년도에 "B.3-농가

서비스(기술지원)"항목과 "F.3-기타 비 품목기 "항목에 각각 2.55백만 달

러와 5.57백만 달러가 할당되었다.KlamathBasin 로젝트는 남부 오 곤

주와 북부캘리포니아에 걸쳐 있는 Klamath유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한 수자원보존사업을 해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과 인센티

를 제공하기 한 것이었다.

EQIP"지하수 지표수"보존의 경우는 비 오염에 의한 수질 하문제를

강조하기 하여 기술지원과 인센티 를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2006년도

에 B.3-농가서비스 항목과 F.3-기타 비 품목기 항목으로 각각 18.43백만

달러 42백만 달러를 지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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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멕시코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멕시코의 생산자지지추정치 분석

"연방수세법(1982)"에 의해,취수에 한 이용료체계가 제정되었는데,농업

인들은 비록 동일법령에 따라 1992년에 도입된 수질오염부담 을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그들은 2003년까지 농업용수이용료를 면제받았다.정부의

수자원담당기 인 "국가수자원커미션(NationalWaterCommission:NWC)"

에 한 재정지원이 감소되어 농업인들의 농업용수이용료 부담이 증가되었

다.농업인들은 재,1990년 반의 20%에 비하여, 개용수의 운

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1)B.1.가변 투입재 사용(VariableInputUse)

① 개 :소규모의 개와 시설의 유지 리와 개보수에 한 지원

○ 그랜드(Grande) 개 로그램

○ 페퀴나(Pequena) 개 로그램

○ 사(Presas)의 운 보존 로그램

○ 개보수 로그램

참고로 OECD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 항목으로 분류된 지불이 B.1뿐

아니라 GSSE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자

료에 한 보충 요구가 제기되어 있다.

② 에 지 지불

○ 기 로그램 :에 지사용비용에 한 양여 는 지불로서 특별세에

한 부분환불로 구성되어 있다.이 정책은 2001년이래로 시행되어왔

으며, 농활동에 사용된 기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한 것이다.(참

고:이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확보를 한 양수 작업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농을 한 디젤유에 한 보조 :2001년이래로 상기한 기료에

한 보조와 마찬가지로 연료에 한 특별세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지불한 일부 환불로서 에 지 사용에 한 양여 는 재정지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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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자에 한 개인 인 지원한도는 생산자의 농활동 종류와 그

농활동에 따른 에 지 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개수 공 유지를 한 재정지불 :지하수 양수를 한 력사용료에

한 리베이트 소규모 개시설의 유지 리를 한 재정지불이다.

2)B.2고정자본형성(FixedCapitalFormation)

① ALIANZA의 자본보조 정책에 의한 재정지불

아래의 보조정책들은 개 2002년까지 시행되었던 지원정책들로 개시

설의 개선,염분제거를 통한 농지의 지력향상 등 농업의 생산성 개선을

한 자본의 형성에 일조한 정책들이었다.

○ 개기술(ferti-irrigation):물 이용효율성 제고를 한 최신의 물 약

개기구의 구입과 설치에 한 재정지불로서 1996년에서 2002년 사

이에 시행되었다.

○ 생산 인 기반시설의 개보수:농가수 에서의 소규모 농업 련 기구의

투자에 한 재정지출로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시행되었다.

○ 농업 개 기반시설:소규모 개기반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한

보조 이다.

○ NationalWaterCommission(NWC20))에 한 지원 로그램: 개지

구의 개선, 개수와 력의 효율 이용,기반시설의 효율 이용

NWC사업과의 력 계 등 NWC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에

한 지원으로서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용되었다.

○ FuerteMayo 로그램:소노라(Sonora)와 시날로아(Sinaloa)주의 특정

지역에서의 농장(on-farm) 개기반시설에 한 보조 지불정책으로

1996-2002년 사이에 시행되었다.

○ 개기술개선사업: 개기반시설의 개선을 한 재정지불로서 1996년

시행되었다.

20)멕시코 환경자연자원부 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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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성 향상을 한 자산에 한 투자

농을 한 고정 투입재에 한 지불로 술한 모든 ALIANZA 로그

램과 련되는 것으로,투자지불의 일부가 지원된다.이 정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3)F.1.장기 자원 은퇴

① 수리권조정 로그램-Purchaseofwateruserright:PADUA)

농업인들의 수리권 포기에 따르는 재정지불로서,농지에 개를 하지 않

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자원 보 효과에 한 보상이다.투입재 즉 개

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불된다.1992년의 국가 수자원법에 근

거한 이 정책은 2003년 이래 단속 으로 시행되고 있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GSSE)

1)K.기반시설

소규모 규모 개기반시설에 한 공공지출이 이에 해당한다.멕시

코의 국립수자원커미션(NWC)의 산에 근거하여 농업용수기반시설 지원액

(off-farm)을 산정하여 OECD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산정 차가

명확하지 않다.이해증진을 하여 추가 인 자료가 요청된다.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농업용수에 한 지원요소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수리권취득(AcquirementofTitlesForTheUseOfWater)

○ 수토(水土)에 한 통합 리

○ 개구의 개보수와 화

○ 개구 운 :이 (IrrigationDistrictsinOperation:Transfer):

○ 수력농업기반시설 고도이용 (FullUseOfHydro-Agricultural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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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리권취득(AcquirementofTitlesForTheUseOfWater)

부분 는 인 물 사용권 포기에 한 직 지불로서 수자원의 회복

을 꾀하여 개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한 것이다."지속가능한 농 개

발법"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업,목축,농 개발,어업 식품

부(농축어식품부)가 장하고 있다.

2)수토(水土)에 한 통합 리

개시스템의 화를 통해 수토자원을 개선하고 보 하기 한 정책으

로,시설 설치자( 동집단,마을,농업생산자 회 등)들이 개시스템의 설치

후 최 12개월간의 운 기간동안 기료의 5%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

책으로 "지속가능한 농 개발법"에 의해 1996년 이래 농축어식품부가 장

하고 있다.

3) 개구의 개보수와 화

(RehabilitationAndModernizationOfIrrigationDistricts):

1998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의 목 은 효율 인 물의 이용을 유

도하고 염수와 오수에 의해 오염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기 하여,3.4백

만 ha의 면 에 걸친 86개 개구의 기반시설을 복원하고 화하는데 있

다.

4) 개구 운 :이 (IrrigationDistrictsinOperation:Transfer):

개구의 능력을 개선할 목 으로 1990년에 NWC가 개구를,사용자들

이 주요 개배수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 운 하고,보존할 수 있도

록,사용자단체에게 이 하기 시작하 다.이 정책으로 86개 개구에 466

개의 민간 사용자단체와 12개의 공공 유한책임회사가 조직되어 있다.

5)수력농업기반시설 고도이용

이 정책의 목 은 수력농업기반시설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하여 개구

에서의 용수의 수집, 달,분배를 한 기반시설을 건설,복원,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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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데 있다.이 로젝트는 2001-2006년 사이에 시행되었으며,NWC가

리하 다.

이 로그램에 의한 지원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로젝트인 경우에 한 연방정부보조는 체 사업비의 10%로 한

사업 당 최고 액은 32,280달러이하.

․ 개시설의 복원,개선,확장, 화를 한 사업에 한 연방정부의

보조는 체투자비의 50%가지 가능하나,각 생산자는 최고 30ha내에

서 ha당 884달러까지.

․"농업용수와 기에 지의 효율 이용에 한 로그램"으로부터 이미

보조 을 수령한 자와 지하수 혹은 양수에 의한 개시설의 경우에는

보조 지원불가.

․물과 기에 지의 효율 이용 :NWC 할하의 이 정책은 국가수자

원법과 수리(Hydraulic) 로그램에 근거한 것으로 개구에 있는 개인

우물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한 우물과 양수기의 복원을 통해 물과

기에 지 약을 유도하기 한 목 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멕시코의 개농업은 개면 과 체 개수량의 에서 매우 요하

다.1992년에 수자원법(WaterLaw)통과와 국가물커미션(NationalWater

Commission:NWC)의 창립으로,멕시코는 단 개구들의 물 리를 최

근에 설립된 "이용자 회(WaterUsers'Association:WUA)"로 임하는 획

기 인 정책개 을 하 다.이러한 정책변경으로 유역청과 같은 기 들을

창설하고 WUA에 자본자산과 수자원을 행정 으로 리하는 리기능을

부여하고, 개지구국들을 운 하고 용수이용자들에게 한 이용료를 징수

하는 재정 책임을 이 하 다.

멕시코 법에 의하면,농업인들은 개수이용료의 일부를 개구에 납부하

고,나머지는 국가물커미션(NWC)에 납부해야한다.이 두 가지 경우에,납부

된 이용료는 모든 행정비용과 O&M비용을 충족시켜야 한다.원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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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이용료 부담은,운 에 25%,O&M에 50%,행정에 15%,연방

정부기구의 하나인 개배수 리국에 납부하는 10%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TravaManzanilla,J.L.(2002)의 보고에 의하면(OECD2008f에 인용됨),멕

시코의 비용회수율은 평균 60%에 달했으며, 개시설 면에서 기술 으로

진 된 개구에서는 80%에 달했다.이러한 높은 회수율은 최근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로서 멕시코는 집단 농업용수

련 기 들의 비용회수업무수행능력이 OECD회원국들 가운데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동기는,멕시코의 개

구의 면 규모의 증가에 있었다.농업용수이용자 회 체제로 변화되기까지

는 개구 단 당 평균 7,000ha이었으나,그 후에 15,000ha크기로 바 면

서, 개구들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다.이를 통해 용수공

의 신뢰도가 향상되자,농업생산성과 수출잠재력이 증 되어,농업인들의

수입이 늘고,따라서 농업용수이용료의 납부실 이 호 되는 결과를 낳았

다.

라.멕시코의 농업용수 PSE산정결과

멕시코의 농업용수와 련한 PSE수 은 2008년에 649.47백만 달러에 이

르며, 체 PSE의 10.25%에 해당한다.

1)멕시코의 농업용수 PSE

B.1-가변투입재기 지불항목에 개용수와 에 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들

어있다.이 에 후자인 에 지에 한 지원 수 이 PSE항목 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에 지에 한 지원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재까

지 진행되고 있다. 개에 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그랜드(Grande) 개 로그램

․페퀴나(Pequena) 개 로그램

․ 사(Presas)의 운 보 로그램

․개보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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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멕시코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 율 (MXN/US$) 9.55 9.45 9.34 9.66 10.79 11.28 10.89 10.90 10.93 11.15

III.1PSE 56 7,397 6,480 9,261 6,611 4,180 4,921 5,805 6,438 6,339

농업용수PSE(WPSE) 55.74 57.46 450.86 454.23 504.90 463.91 519.63 604.11 527.51 649.47

%WPSE(%)=(100*WPSE/PSE) 1.07 0.78 6.96 4.90 7.64 11.10 10.56 10.41 8.19 10.25

B.1 개 련 지불 18.82 24.71 61.72 33.51 70.80 54.10 45.84 62.52 60.43 72.40

-에 지 련 지불, 0.00 0.00 346.93 390.08 391.47 389.61 473.79 528.75 467.08 577.07

B.2 개기술 33.41 28.67 42.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토양제염복원 0.62 0.42 0.00 20.69 0.00 0.00 0.00 0.00 0.00 0.00

-기반시설의 기능개선, 0.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농업/ 개기반시설, 0.00 2.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개기술의 개선, 2.31 1.39 0.00 9.95 0.00 0.00 0.00 0.00 0.00 0.00

F.1용수이용권 구매, 0.00 0.00 0.00 0.00 42.63 20.20 0.00 12.84 0.00 0.00

III.2%PSE% 17.26 23.37 18.23 26.85 19.17 11.48 12.78 13.78 13.61 13.07

IV.지지추정치 GSSE 110.62 102.29 154.73 81.55 117.63 117.73 167.16 68.84 124.68 291.06

K.기반시설,Infrastructure 110.62 102.29 154.73 81.55 117.63 117.73 167.16 68.84 124.68 291.06

VI.TSE 6,384 8,697 7,347 10,045 7,596 5,183 5,924 6,830 7,960 7,546

보고서(OECD 2007b)에 의하면,가변투입재보조항목인 " 개용수지원"에

한 지지추정치의 수 을 다음 <표 4-5>와 같이 산정했다:

<표 4-5>B.1 개용수지원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2004 2005 2006

기료 보조 0 0 0

그랜드 개 23.85 35.26 21.74

페퀴나 개 13.30 11.11 19.27

사 운 보존 6.47 15.15 12.11

개보수 107.62 130.12 68.71

합계 151.15 191.64 121.83

페퀴나 개 로그램 할당분(%) 36% 24% 47%

개용수지원 보조 (합계x할당분%) 51.70 45.82 57.25

<표 4-5>에 나타난 해당연도의 개용수지원에 따른 보조 액은 <표

4-4>"멕시코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에 정리한 숫자와 거의 일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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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이 표에 나타난 형식의 산정 차에 의한 결과를 매년 OECD에 통

보하는 것으로 보인다.OECD(2007b)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있듯이,할당분

(%)과 같은 계수의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상기 표의 "구분"항에 한 좀 더

구체 인 설명이 필요하다.더욱이,이 계수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이유에

하여도 구체 인 설명이 필요하다.

OECD(2007b)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으나,OECD PSE/CSE에는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이 B.2고정자본형성 지불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이

들은 <표 4-4>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개기술,토양제염복원,기반시설의 기

능개선,농업/기반시설, 개기술의 개선 항목이다.이들은 개 2003년 이

후에 폐지된 정책들인데,일부는 개기술지도와 같이 "고정자본형성"항목

이 아닌 농장(농가)지원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용수이용권구매"는 F.1-장기 자원은퇴에 한 지불이다.이는 농업용수자

원의 보존을 하여,장기간 농활동을 단하는 농업인들에게 지불하는

보조 이다.OECD PSE/CSEdatabase에 의하면,이 정책은 2003년도에 시

작하 으나,최근 들어 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목 은 분명히 수자원의 보존과 배분의 성을 높여,농업생

산의 지속성을 는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그 다면,이 목 을

유도하기 한 보조 의 지 은 농업인의 장기 인 생산 활동 단에 따른

수입 감소에 한 보상형식이므로 차라리 PSE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멕시코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의 항목인 K-기반시설에

한 정부지불에는,그랜드 개 로그램,목축업 련 지원, Caminos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OECD PSE/CSEdatabase에 이러한 항목들의 합계 액

이 <표 4-4>에 K-기반시설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참고로 OECD(2007b)보

고서에 의하면, 개용수지원과 련된 사항들은 멕시코의 국가물커미션

(NationalWaterCommission)의 농업용수 련 산자료를 근거로 1997년

이래 OECD에 통보되고 있다.그러나 농업용수와 련된 사항에 할당되는

지원이 지속 으로 220백만 멕시코 페소를 유지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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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유럽연합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유럽연합(EU)의 농업용수 PSE구성요소 분석

EU의 PSE 련 자료는 각 회원국 EU 체 수 에서 취합된다.그러나

최종 지지수 은 단지 EU 체 자료로 발간된다.벨기에,싸이 러스,덴마

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아일랜드,리투아니아,몰타,네델란

드,스웨덴 등은 농업용수 지지에 한 정보가 없다.EU의 농업부문은 평균

으로 체 수자원이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개용수의 이용규모와

요성으로 보면,북유럽보다도,60%이상의 수자원이 농업부문에 이용되고

있는 남유럽지역이 훨씬 크다.

"농 지역의 개발 진조치법(Measures for Promoting the Adaptation

andDevelopmentofRuralArea)"하의 EU의 농 개발정책에 의하면,각

EU회원국은 개기반시설에 한 보조를 포함한 농업용수에 한 지원정책

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 다.

EU의 물기본지침(WaterFrameworkDirective:WFD)은 공정한 용수가격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참작하여,이용자부담원칙을 도입하 다.이 WFD에

의하면,각 회원국은 2004년까지 농업용수에 한 비용회수의 수 측정치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2007년 재까지 단지 5개 회원국만이 이에 응하고

있는 형편이다.EU국가들의 행 농업용수비용회수체계에 의하면 단지 재

정비용정도의 회수만을 감안하고 있고 투자비용에 한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정비용회수율에 있어서,남유럽국가들보다 북

유럽국가들의 회수율이 높다.

OECD(2007)의 EU국가들의 농업보조 정책에 한 요약보고에는,EU회

원국에 공통으로 용될 수 있는 PSE에 한 정보는 없으며,단지 GSSE로

분류되는 "농 지역의 개발 진조치법"만이 소개되어 있다.그러므로 이 법

령에 한 간단한 설명 후에,EU 주요회원국들의 PSE 련 정책에 한 고

찰을 하고자 한다.

1)농 지역의 개발 진조치법

권은주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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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forPromotingtheAdaptationandDevelopmentofRuralArea):

이 조치는 EU의 농 개발정책의 일부이며,EU회원국들은 자국의 농 개

발 로그램의 농업용수자원 리계획의 수립 시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이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불은 일단 GSSE로 분류가 되지만,이 지불이 on-farm

성격을 가진 농업용수시설에 한 신규투자이면,PSE의 B.2(고정자본형성)

항목으로, 는 이 지불이 개시설의 운 과 리에 한 지원이면,PSE의

B.1(가변투입재사용)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농업용수와 련한 유럽농업의 특성은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벼농사

를 재배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필요용수량이 낮은 작물과 과수를 상

으로 한 농방식을 택하고 있다.작물생산비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

이 낮은 까닭으로,농업용수가 요한 역할을 하는 미작 주의 국가들에

비하면,농업용수에 한 정부의 보조 지원정책의 다양성이 히 낮다.

EU국가들 에서도 농업용수의 요성이 상 으로 높은 국가들인 랑

스,이탈리아,스페인,터키의 농업용수 PSE 련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출

처:OCED(2007b),"Coverage and MeasurementofPSE Calculations",

TAD/CA/APM/WP(2007)28).

2) 랑스의 농업용수지지추정치

랑스의 집단 개망은 체 개면 의 거의 50%에 구비되어 있다.이

개망이 노후화되어 상당한 개보수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이를 한 비

용은 공공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랑스(CEMAGREF)통계에 의하

면,농업인이 개용수이용료의 60%를 감당하고,나머지 40%는 정부가 부

담한다. 랑스정부에 의하면,농업용수에 한 비용회수율은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경우는 약 85%,반면에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집단 인 개구

역은 40%,개인 인 구역은 100%에 달한다(EuropeanCommission,2007).

랑스의 6개 하천유역 의 하나인 아두르-가론 유역(Adour-Garonne

Basin)에서는 개용수이용료에 한 보조 수 이 아주 높다. 비용회수

(FullRecoveryPrinciple)율은 2002년 기 으로 약 4% 밖에 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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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도 있다21)

가)생산자지지추정치(PSE)분류항목

◦ B.투입재 사용에 기 한 지불(PaymentsbasedonInputUse)

◦ B.1가변투입재사용 :1997년 이후, 랑스정부의 개배수에 한 보

조는,농업용수기반시설개선을 한 국가기 에서 지불되었다.이는

PMPOA라고 불리는 기 의 15%에 해당하며,PMPOA는 개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nitrate(NO 질산염)오염에 한 것이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 K기반시설:해당사항 없음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 농 지역의 개발 진조치법 (MeasuresforPromotingtheAdaptation

andDevelopmentofRuralArea):이는 EU의 농 개발정책의 일부이

며,이 정책아래 "농업용수 리"라는 항목을 두어 2003년에 랑스정

부는 이미 지원 을 지불하 다.

◦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Measures): 랑스의 농 개발사업으

로 2000부터 2006년 사이에 농업용수에 향을 미치는 농업환경 개선

과 투자에 한 지원을 하 다.

◦ 수자원에 한 제8차 재와 리 (8 InterventionProgrammeanc

ManagementofWaterResources):제7차 물 리 로그램은 개기

반시설의 화와 연 이 있었다.제8차 로그램은 이러한 목 에다

가 환경 인 편익의 개념을 추가하 다.이 정책으로 보조 이 개조

건을 개선하기 한 농업용수의 장 수시설과 같은 개체계의

확충뿐만 아니라 력 계체계를 공 하는데 지불된다.이 정책은

랑스의 하천유역청(RhoneMediterraneanCorsicaWaterBasin)에 의

해 리되는 농업용수지원 로그램의 형 인 형식인데 OECD PSE

21)Source:http://www.unesco.org/water/wwdr2/case_studies/pdf/fr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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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는 구체 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이탈리아의 농업용수지지추정치

이탈리아의 물 리체계는 앙집권 이 아닌,다원 으로 분산된 형태로

되어있으며,책임과 기능이 때로는 복되어 있기도 하다.물 련 당국은

11개의 국가 18개의 크고 작은 지역유역기 과 앙정부의 여러 련부

처를 비롯하여 토목,오염처리활동을 하는 89개의 "Ambit"기 으로 구성되

어 있다.농업부가 주요 개망과 국가기 의 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다.

1994년에 Galli법에 의해 아주 렴한 취수세가 농업인들에게 부과되었다.

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개시설자본(신규투자)과 운 비용(시설복

원)에 한 보조 이 지불되었다. 한 2004년의 국가수자원계획에 의거하

여,농업부가 개를 목 으로 한 정책을 세웠다.2000-2006년 사이에 EU의

농 개발과 운 로그램아래 개체계개선을 한 지원을 하 다.

가)생산자지지추정치(PSE)분류항목

◦ 해당사항 없음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 K-기반시설:해당사항 없음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 농 지역의 개발 진조치법 :이 정책들은 지지요소가 개재되어 있으

며,향후 엄 한 검토가 요구된다.

◦ 지역 농업용수사업의 22):지역 으로 농업과 농업용수를 해 용

된 몇 가지 사례가 UNCCD의 이탈리아에 한 보고서

◦ 개투자 (Irrigationinvestments):1998-2004년 사이에,국가차원에서

의 효율성 복원, 개망의 설치완료,용수공 망의 개선, 개를

22)․ 칼라 리아 지역의 개체계와 련하여, 개망의 합리화와 용수 약을 한 투자

․ 아풀리아 지역의 수자원의 지속 인 이용을 한 수자원보 과 리계획을 한 투자

․ 사르디니아 농 지역의 통합된 개체계를 한 리개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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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수의 재이용,용수의 측정과 통제시스템의 확충을 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 개운 에 한 부가가치세(VAT)감면(VATReductionsforIrrigation

operations): 개설설비의 작동 개간과 개를 한 양수와 배수

에 필요한 기 사용량에 한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0%로 경감

시키는 지원이다.

4)스페인의 농업용수지지추정치

최근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스페인의 농업용수 련 정책은 1985-2001

수자원법(WaterAct),2001-2004국가수문계획 (NationalHydrologicalPlan:

NHP) 2002-2008국가 개계획 (NationalIrrigationPlan:NIP),그리고

2004- 재 물 리와 이용에 한 행동(ActionfortheManagementand

UseofWater:AGUA)의 3개 단계로 변화되어왔다.

수자원법이 물 리를 한 15개의 하천유역청(RiverBasinAuthorities:

RBA)설립의 근거가 되었다.각 하천유역청은 수자원 리에 한 근간을

세웠다.NHP AGUA 로그램은 농업용수기반시설 투자에 한 보조

을 통해서 물 기근과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목 으로 도

입되었다.NHP 로그램은 물이 풍부한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재분배

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되었다.

AGUA 로그램은 남부의 소 기가 있는 지하 수층의 물을 취수하여 제

염시설을 건설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었다.1999년 수자원

법을 개정한 이래로 농업용수이용자들은 원칙 으로 체비용회수원칙에

따라 이용수량을 계량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 다.그러나 실제로,하천유역

청(RBA)들의 실 을 보면, 체 개용수공 비용의 20%정도만을 회수했을

뿐이다.

가)생산자지지추정치(PSE)

◦ B.투입재 사용에 기 한 지불(PaymentsbasedonInputUse)



-113-

◦ B.1가변투입재사용 :

․ 개 화행동계획,

․국가 개계획(PNR23)) :농수식품부와 환경부의 할아래, 산의

2.47%가 개인 개시설에 할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06년에

EU의 농 개발정책의 일부인 농 지역개발 진조치법에 근거하여,

EU가 체 사업비의 56%를 지원하 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 K.기반시설 : 개기반시설지원,나바라(Navarra)사업

상기 "국가 개계획"의 나머지 산은 일반서비스(GSSE)의 기반시설에

한 투자로 나바라와 익스트리마두라의 지역 개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투

자되었다.

5)터키의 농업용수지지추정치

개체계의 운 리비용은 정부로부터 지역 용수이용자조직으로 이 된

다.터키의 농업용수 련 정부조직은 규모 개기반시설의 개발과 유지비

용을 담당하는 국가수자원사무총국(GeneralDirectorateofStateHydraulic

Works:DSI)과 주로 소규모 on-farm 개시설을 개발하는 농 서비스사무

총국(GeneralDirectorateofRuralServices:GDRS)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업인들은 매년 생산된 농작물과 경작면 에 근거하여 개용수 유지 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공공기 에 의해 운 되는 경우에는 용수이용료의

납부율이 54%이하로 조하지만,농업인 자신이 운 하는 경우에는 거의

90%에 이른다.

가)생산자지지추정치(PSE)

◦ B.투입재 사용에 기 한 지불(PaymentsbasedonInputUse)

23)ActionPlanfortheModernizationofIrrigation,NationalIrrigationPlan:P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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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가변투입재사용

◦ 농업용수지원사업 :법령6200에 의하여 국가수자원사무총국 (General

DirectorateofStateHydraulicWorks:DSI)이 농업인들을 해 개

기반시설의 유지 리비용에 하여 지불하 다.투자비용에 한 상환

과 농업용수이용자 회에 한 지원 자료는 없다.

DSI는 터키의 농업용수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리를 담당하는 기 으

로 1993년 이후부터 개시설의 유지 리업무를 농업인 조직에 이 해오고

있다.2005년까지 DSI는 2.4백만 ha에 달하는 면 에 개시설이 구비된

1,908개의 개구를 설립하 다. 재 SI는 113,000ha의 면 에 70개의

개구를 운 하고 있고,1.86백만ha의 면 에 걸친 642개의 개구를 용수이

용자 회에 이 하 다.법령 6200은 DSI가 투자한 유지 리 비용은 사업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혜자들의 부담수 은 유지

리비용에 한 할인율을 포함하여 매년 장 회의에서 결정된다.DSI의 주요

재정은 국가 산으로 충당된다.오랫동안 DSI의 투자 산은 국가투자분의

1/3에 달했다.DSI가 2003년에 조사한 용수이용료 회수율은 용수이용자

회가 할하는 구역의 경우는 80%인데 비하여,DSI직할의 경우는 단지 약

40% 다.나머지 개면 406,000ha에 한 개구들은 농 서비스사무총

국(GeneralDirectorateofRuralServices:GDR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지

하수는 지하수 개 동조합들에 의해 개발되었다(GroundwaterIrrigation

Cooperatives:GWICs).이 정책과 련하여 DSI가 농업부문을 지원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유지 리비용이 용수이용자들에게 단순히 가된

다고 하기보다는,그 비용의 어느 수 이 국가재정으로 지불되는가를 구명

할 필요가 있다.즉 기타 모든 유지 리에 한 의무를 용수이용자에게

가하더라도,DSI가 개설비와 기계장비의 유지 리비용에 한 책임을 지

고 있다고 본다.

투자 산의 성격이 on-farm인지 는 off-farm인지 구분되어야 한다.

On-farm 인 경우,유지 리비용에 한 지불이면 PSE의 B.1-가변 투입재사



-115-

용으로 기반시설에 한 투자가 자본비용이면 PSE의 B.2-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투자가 off-farm 성격의 신규 자본비용이면 GSSE의 K-기

반시설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개용 기료 보조 : 개를 목 으로 사용된 기요 에 한 환불

정책이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 K.기반시설 :해당사항 없음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 개 리업무 이 (IrrigationManagementTransfer):DSI는 1993년

이래 개 로젝트의 유지 리업무를 농업인조직에 이 하고 있다.그

러나 개 련 시설과 장비의 소유권과 유지 리업무는 DSI소 이다.

◦ 참여 개 리의 사유화 투자 사업(ParticipatoryPrivatizationofIrrigation

ManagementandInvestmentProject:PPIMIP):PPIMIP-Loan 4235 법령의

목 은,DSI에 의해 개발된 개시설의 유지 리 의무를 임받은 농

업용수이용자 회(WaterUsers'Association:WUA)가 필요로 하는 기

계장비의 구매를 한 재정확보를 한 것이다.이 정책의 혜택을 받

기 해서 WUA는 장비구매가격의 60-80%를 부담하고 PPIMIP는 나

머지 20-40%를 보조해주는 것이다.17개의 WUA가 장비구매비용의

50%를 부담하여 자신들의 개구에서 체 는 일부 장비의 화

와 복원을 수행하 다.

◦ 개시스템복원을 지원하기 한 시범사업

◦ 시범복원사업(PilotRehabilitationProgramme:PRP):2004에 도입된

사업으로 28,000ha에 걸친 16개의 농업용수이용자 회에서 시행되었

다.복원사업에 한 지원이므로 PSE,B1-가변투입재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지하수정책(GroundwaterPolicy):지하수에 한 1960년 법령1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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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DSI 는 GDRS물 련기 에게 지하수운 에 한 권한을

임하 다:

◦ 남동부 아나톨리아 사업(South-eastern Anatolian Project:GAP):

DSI 장하의 GAP사업은 남동부 아나톨리아의 유 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에 개와 수력발 시설을 개발하기 한 13개의 사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2010년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하여,270억 KWH의 력

을 생산하고 1.83백만ha의 농경지를 개발하기 한 것이다.

◦ 농 서비스사무총국 사업(GeneralDirectorate of RuralServices:

GDRS):과도한 강우와 유출을 리하고 처리하기 한 on-farm 물

리 지표/지하배수시설을 축조하고, 개수의 균등한 배분을

하여 자연 인 지형을 고려한 경지정리를 한다.홍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하여 하상복원공사를 하고, 개지역의 침식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한다.공사가 마무리되면,이러한 소규모 개지구는 차

후 리를 해 개 동조합에 이 된다. 한 GDRS는 농경지 통합

리서비스(경지정리:LandConsolidationServices)를 제공한다 :

6)기타 EU의 농업용수지지추정치

가)생산자지지추정치(PSE)

◦ B.투입재 사용에 기 한 지불(PaymentsbasedonInputUse)

․B.1가변투입재사용: 1997년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이 개수에 한 정부보조 을 지불하고 있다(OECD,2009).

․B.2고정자본형성 :1986년 이래로 체코,헝가리,이탈리아,포르투갈,

슬로베니아,스페인 등이 농가의 개설비투자에 한 보조 혜택을

주고 있다.체코에서는 과수원,포도원,호 농장의 개시설투자에

한 보조 을 지원하고 있다. 한 1986년 이래 헝가리,폴란드, 국은

농장의 배수개선을 한 지원을 하고 있다.더 나아가 라트비아,폴란

드,슬로베니아, 국 등은 개배수 목 이 아닌 물 리에 한 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즉 라트비아의 경우처럼 폭우에 의한 하천 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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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한 지원을 하고 있고,폴란드는 배수시설의 유지를 한 보

조, 국은 농업용수자원 리에 한 재정지불을 행하고 있다.

나.EU의 농업용수 PSE산정결과

EU의 체 PSE수 은 1986년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라, 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1986-1994기간에는 12개국,1995-2003년 사이에는 15

개국,2004-2006년간에는 25개국,2007년 이후에는 27개국으로 변화되었다.

1)EU의 농업용수 PSE

<표 4-6>에 보이는 바와 같이,EU의 2008년도 농업용수 련 PSE는

282.50백만 달러로서, 체 생산자지지추정치인 150,445백만 달러의 0.19%에

해당한다.EU 체의 농업용수로 인한 PSE의 수 은 농업 체의 PSE에 비

교하여,매우 낮다. 체 생산자지지추정치 수 은 27개 회원국의 수 을

합한 것이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OECD database에 정리되어 있

는 농업용수 련 정책들은

◦ B.1- 개용수보조

◦ B.2- 개 련 정부지출

◦ B.2-기타 하천제방 련 물 리 정부지출이다.

데이터가 EU회원국 체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 계로,많은 회원국

들 에 어느 국가가 이러한 정책과 직 으로 연 이 되는지 알 수가 없

다.아무튼 유럽은,남부에 치한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매우 낮은 수

의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업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농업용수에 기인한

지원수 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EU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각국

공히 "농 진흥과 개발을 한 정책"을 통하여 농 개발을 한 농업용수자

원을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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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EU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 율 (ECU/US$) 0.94 1.09 1.12 1.06 0.89 0.80 0.80 0.80 0.73 0.68

III.1PSE 114,842 89,257 84,199 99,153 120,128 143,439 130,733 131,041 135,111 150,445

농업용수 (WPSE) 177.22 95.82 114.03 130.51 146.34 254.36 207.37 261.30 518.93 282.50

%WPSE(%)=(100*WPSE/PSE) 0.15 0.11 0.14 0.13 0.12 0.18 0.16 0.20 0.38 0.19

B.1 개용수보조 0.05 0.07 2.77 1.41 0.10 2.08 1.50 1.01 47.51 24.70

B.2 개 련 정̀부지출 76.45 4.72 6.76 20.99 27.85 37.00 32.68 28.04 127.30 50.92

-배수 련 정부지출, 100.72 91.03 104.47 108.03 117.59 170.50 165.94 215.86 333.25 193.68

-기타 물 리(하천제방)

정부지출
0.00 0.00 0.03 0.08 0.80 44.79 7.25 16.39 10.86 13.21

III.2%PSE,% 39.32 33.89 31.60 36.10 36.39 34.57 32.10 30.73 25.48 24.89

IV.GSSE 0.00 222.8 302.9 345.0 585.0 726.6 726.6 1,061. 90.0 206.9

-농 진흥과 개발 0.00 222.8 302.9 345.0 585.0 726.6 761.14 1,061.2 90.0 206.9

VI.TSE 128,255 100,460 96,039 111,697 134,689 162,726 150,621 149,591 153,111 167,591

1)농업용수공 비용의 정의와 구성

가)비용의 분류

농업용수항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공통기 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EU의 용수기본구상(WaterFrameworkDirectives:WFD)은 용수서비스

와 련한 재정,환경,자원비용 간의 차이를 구별하여 정리하고 있다.용수

서비스란 가정용,공공용, 는 경제활동용으로 구분되는데,취수, 류,처

리 지표/지하수의 분배,종국에 지표수로 방류하기 한 폐수수집 처

리설비 등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일반 으로 물 이용자들은 물 서비스의

수혜자들이다.WFD는 3가지 농업용수비용을 정리하고 있다(EC2003):

① 재정비용:행정비용,유지 리비용,자본비용(원 이자 지불),투자

에 한 배당;

② 자원비용:기회상실에 따른 비용;

③ 환경비용:물이용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에 한 손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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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본비용산정 방법

개기반시설의 자본비용을 규정하고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EU의 경우에 3가지 분류항목을 두어 설명하 다:

① 신규투자.신규투자지출비용과 련된 비용(즉 부지정리비용,시작비용

법률수수료).자본비용은 표 화된 연차비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 감가상각.미래의 존재 자산을 체하는 연차비용.그러나 존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 는 산정하는 방법의 선택지침이 주어져 있다.

ⅰ)과거 가치:원래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된 자산.

ⅱ) 존 가치:인 이션지수를 곱한 과거가치

ⅲ) 체 가치방법:이 방법은 동일한 서비스수 으로 어떤 자산을 체

할 수 있는 재비용으로부터 그 자산의 재가치를 산정한다.

③ 자본의 기회비용,즉 체 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산

정.EU의 지침에는 공 수익률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zero)이 아

닌 수익률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 개용수보조 측정(산정)방법

Malik(2008)은 농업용수 보조 측정을 해 두 가지 방법을 평가하 다:

① 첫째 방법은 농업인들의 물 가치와 물 체 비용간의 비교에 근거를

두었는데,농업인들의 물 가치는 "지불의사"와 "물의 생산성"을 근거로

하며;

② 둘째 방법은 농업인들의 체 부담분( 비용회수)과 물 체비용(이

용료)의 비교에 의한 차이에 바탕을 둔다.

WATECO 지침(EC2003)은 Malik의 둘째 방법인 농업인들의 체지불과

체 물 서비스 비용간의 차이를 기 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농업인들

이 지불하는 액이 물 공 서비스로 인한 비용보다 은 경우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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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가 개재하는 것으로 본다.

2006년 12월의 “농업과 지속가능한 물 리에 있어 용수에 한 지지측

정”에 한 OECD 문가회의에서 고려되었던 “빌딩블록개념”은 농업인에

한 용수이용료 보조에 한 체개념이었다. 제조건은 용수비용의 상이

한 요소들이 각각 완 히 다른 특성, 역,시간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더욱이,농업인들에 의해 지불된 용수이용료는 각각 다른 기 (정부부

서,유역청, 개구, 는 용수이용자 회)에 의해 부과된 비용들의 합이 될

수 있다.

보조 에 한 의 규정과 의 규정 사이(Continuum)에는 여러 단

계의 보조 수 으로 설명이 되는데:

① 가장 의 인 규정에 의한 보조 은 농업인들이 직 부담하지 않고

정부나 기 에 의해 지워진 직 인 O&M비용으로,이에는 에 지비

용,인건비 는 지역에 속한 기반시설의 수리 유지비용이 해당되

며;

② 의의 보조 은 신규 는 기존 개구의 기능을 개선하기 한 차

별 인 재정계획으로, 율의 이자를 용해주거나,부 한 회계 산

정수단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③ 의 인 보조 은 일반 기반시설에 용되는, 기 2개 항과 련

되는 것으로,복수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부문 간 교차

보조 제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이는 다목 기반시

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며;

④ 매우 의 인 보조 은 술한 의 인 보조 형태와 자본투자에

비교하여,농업인들에게 는 수 이 낮은 수익을 보여 다.

⑤ 비경제 효율성은 농업용수부문에 비교하여,동일한 수자원이 타 부

문에 이용되었을 때,더 높은 경제 가치가 실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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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들은 각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만약 O&M 비용이 실제로 부과되지만,농업인들이 100% 지불하지 않

는다면,PSE로 취 되어야 한다.만약 O&M 비용이 필요한 만큼 회수

되지 않는다면,자본가치,물과 토지의 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② 자본( )에 의한 보조 은 PSE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목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인들에 한 이론 으로 계산된 최 의

기여분과 그들의 실제지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보조 이 산정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이 용수이용의 주요부문을 차지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농업용수

와 련된 정책들의 시사 에 해 례가 없이 많은 학술 인 연구가 이

루어졌다. 개용수에 한 수요는 비탄력 이라고 한다.이것이 꼭 물 수

요가 안정 이라는 의미는 아니다.정반 로,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물

수요는 농업과 환경정책,농산물 가격,기술의 발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한다.물은 그 자체의 진짜 기회비용으로 가격이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므로,지구별,지역별 는 유역간의 물이용의 차이를 이용료수 의 차

이라고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 공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고,여러 가지의 불확실한 가정에 의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특히,물 공 시설에 한 자본비용의 산정을 해

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많은 부분이 1)다목 기반시설의 경우에

는 여러 부문의 계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며,2)거의 모든 사업들은 수 10

년에 걸쳐 계획과 시행이 조 씩 진 되어 이루어지고,3) 체비용은 산정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실 으로,O&M비용은 그런 로 잘 회수되고,자본비용의 회수는 만족

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자원과 환경비용은 가격정책상 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EU회원국들이 농업인들에게 자본비용회수에

해 차별화된 형태로 보조 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개용수와 같은 투입재에 한 보조 은 농업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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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주기 한 직 이고 단순한 방법 의 하나이다.이러한 형태의

보조 들은 EU,국가별,지역별,지방별, 는 유역별로 무수한 로그램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

① 농업인들의 기여 (농업용수이용료)은 집단 개시설의 운 과 유역

리비용의 일부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 이다.

② 용 단 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기 에 용수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용수가 도매수 과 유역수 에서 할당량이 결정되는 동안,지표수를

공 받는 지역에서는 개별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량을 제재로 리할

수 없다.그러므로 물을 아끼는데 한 경제 인 인센티 는 개별

농가 수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희소한 물을 배분하는데 이용하는 방법들은 쿼터,연간 허용량 등이

다.자원비용 인자는 쿼터,수리권 기타 배 제의 경우에는 암묵

이다.

④ 기반시설의 복원, 화 는 개보수와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에,정

부담당기 은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실제공사를 시행하는 일을 한다.농업인들과 자신들의 용수이

용자 회는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여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납세자들

이 일반 으로 비용의 제일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⑤ 개구의 건 한 경 상태는 농장의 효율 인 개와 직 인 계

가 있으며,오염과 환경 향에 한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제고해

것이다.

참고로 <표 4-7>는 EU의 5개 회원국들과 멕시코의 체 수자원에 한

산업별 수자원이용 유율을 보여주고 있다(출처:OECD 2008f).2000년도의

통계자료이지만,이러한 자료는 다목 개기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농

업용수부문이 차지하는 유율을 알고 있으므로,농업용수이용료 책정에 이

론 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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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각 산업부문의 수자원 이용 유율

구 분 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체 취수량,2000,

AQUASTAT(Km/yr)
39.96 7.76 44.37 78.22 8.44 35.63

농업용수(%),2000 10 81 45 77 75 68

가정용수(%),2000 16 16 18 17 7 13

산업용수(%),2000 74 3 37 6 18 19

경작가능지에 한 개율(%) 9 35 25 20 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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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호주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호주의 농업용수 PSE구성요소 분석

최근 농업용수와 련한 정책은 경제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 :목

에서 화훼로)의 생산과 생물다양성보 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농방식이

변화하고 있다.1990년 반 물 정책개 이 도입된 이래,2003-2004년에

약 4%의 농장에서,비록 지역에 따라서 이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농업용

수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OECD2007).

호주에서는 농업용수 체비용회수원칙의 용을 주요 목표로 하여,물

련 정책의 개 에 있어서 상당한 진 이 이루어졌다.미래의 물 매매시장

의 개발을 진시킬 수자원 측정방법의 개선을 포함하여,물 련 정책개

로그램인 2004년의 "NationalWaterInitiative"가 지속 으로 용되어왔

다. 한 "WaterSmartProgram"아래,농업지역의 수로설치와 물의 재이

용 물 리방법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한 사업들에 한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

가뭄과 물에 한 정책의 개 으로 물에 한 국가 인 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의 범 하고 괴 인 기록 가뭄에 한 응으로 2007년 1

월 호주수상은 75억US달러 산의 "NationalPlanforWaterSecurity"계획

을 발표하 다.이 계획은 국가 인 차원에서 장기 인 수자원을 보장하고,

물 이용효율을 개선하며,농 지역에서의 물의 낭비 문제를 환기시키려 하

려는데 목 이 있다.이와 련한,10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송수로에 한 개기반시설에 한 투자;

◦ on-farm 개기술과 측정 장비의 개선;

◦ 수자원의 보장과 수질확보를 하여 농업용수이용자와 연방정부간에

50:50비율로 용수를 약하는 노력;

◦ 머 이-달링유역(Murray-DarlingBasin:MDB)에서의 물이용권남용문

제 제기;

◦ MDB에서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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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MDB지역에서 지표수이용에 한 상한선 용 주요 엔지니어

링 작업 수행;

◦ 정부와 기업들의 decisionmaking능력을 개선하기 해 필요한 물 자

료공 을 한 호주 기상청의 역할 확 ;

◦ 북부호주지역 토지와 수자원을 탐사하기 한 TFT결성

◦ 규모지하 수층 유역GreatArtesianBasin)의 복원완료.

1)B.1.가변투입재 사용

① 디젤연료환불정책(DieselFuelRebateScheme):

1994년 이래,이 정책은 디젤연료환불계획으로 보고가 되었으며,결국에

는 2003년에 에 지신용정책이 되었고,다시 2006년에 연료세 크 디트로

개명되었다.1994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보고된 자료에는 체 어업과 임산

물 농업품목에 한 연료 환불을 포함하여 모든 1차 생산품목에 한

환불이 포함되었다.1999년부터 재에 이르기까지는 오로지 도로용이 아닌

농업용 연료에 한 환불만을 포함한다.매 2년마다 정확한 재정지불내역이

만들어진다(OECD2009).

② 주(州)별 환경 로그램

이 로그램과 계된 각 주 별 지원정책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Wales):농업생산과 계된 토양오염과 수

질악화 방노력에 한 재정지불이다.

◦ 타스마니아(Tasmania):지표 지하수자원의 하고 지속가능한 공

과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침식과 수자원의 염화를 최소화하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생산자에 한 재정지불이다.

◦ 서부 호주(WesternAustralia):염화방지와 자연자원 리,염화방지,토

양보 과 양분조 ,토지자원측정 모니터링,물 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의 실 을 해서 생산과 지원 의 상한

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변 인 지불율을 용하고 있다.



-126-

2)B.2.고정자본형성

① 1차 생산자들에 한 물 리시설에 한 투자비의 3년 결손처분:

2004년부터 시행한 물 리 시설에 한 세 양여정책으로 1차 생산자들

에게 물 리 시설비에 한 자본지출액의 1/3까지를 지원해주기 한 것이

다.여기에 해당하는 로젝트들은 시설개선 물의 약과 도수시설의 추

가이다.이러한 편익에 한 측정가치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 양

여 정책을 들 수 있다:

◦ 1차 생산자들의 토지보호(Land-care)활동에 한 차감액:1985년 이

에 도입된 이 정책에 따라,1차 생산자 농 토지이용자들은 토

지보호활동에 한 자본지출 경감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토지보호활

동은 토양보존,토질의 오염 방, 는 기타 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 물 련 시설과 개수 공 자들에 한 토지보호에 따른 세 양여:

2004년 7월부터,이 세 양여정책에 따라 일부 개수 공 자들은 토

지보호활동과 3년 간 물 련 시설의 자본지출에 한 경감혜택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 다.

3)B.3농장서비스 (On-farm Service)

① 호주정부의 수자원 기 (AustralianGovernmentWaterFund):

2004년 11월에 공포된 "호주정부의 수자원 기 "은 20억 달러 규모의 호

주정부의 보조 로그램으로 물 련 기반시설 건설,물 리개선 한정

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한 것이다.이 기 은 ⅰ)WaterSmart

Australia,ⅱ)RaisingNationalWaterStandards ⅲ)CommunityWater

Grants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이 기 으로 호주의 물이용 효율제고

와 물 환경개선 등 실질 인 물 련 로젝트들을 지원하게 된다.

"CommunityWaterGrants"는 농업과 련된 로젝트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ECD의 보고 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이 기 에 의해 시행되는 각 로그램의 지원내용을 보면,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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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뿐만 아니라 생활일반,산업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어

느 한 로그램의 사업비 에서 농업용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한

구체 정보가 부족하여 보조 의 수 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첫 번째,"WaterSmartAustria"기 으로 시행된 부분의 정책들은 PSE

의 B.3-농장서비스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그러나 이 에는 GSSE범주로

분류되어야 할 속성을 지닌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OECD 2007b).그리고

두 번째,"RaisingNationalWaterStandards"기 에 의한 정책들은 연구개

발과 직결된 정책들인데,OECD의 보고서에는 B.3-농장서비스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보고서는 첫 번째 기 에 의한 정책들을 PSE범주의 B.3-

농장서비스 항에서 요약 설명하고,두 번째 기 에 의한 정책들은 GSSE범

주의 H-연구개발 항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WaterSmartAustralia:이 로그램의 목 은 호주 역(주정부 별로)에

걸쳐 용수이용과 련하여 우수한 물 리기술(smarttechnology)과 방법

(practice)의 개발과 용을 진하기 한 것이다:

◦ 뉴사우스 웨일즈(NSW)

․유로보달라(Eurobodalla) 로와 수 처리시설 건설:다목 이용에

개수 공 을 한 목 이 포함되어 있다.

․다원 수원(水源)재처리,다목 수자원보 /활용 사업:수혜 상이

명확하지 않다.

․콜림볼리(Coleambally) 개 동조합 사업:농업생산성과 환경개선을

한 정 개기술을 응용하는 사업이다.

․NSW강 환경복원 사업:환경보 물 리기술을 용하는 사업이다.

․ 루스터호수 효율 물 리 사업:수혜 상이 농업인들인지,정확한

지원수 이 불명하다.

․차세 를 한 지속가능한 지하수이용권한 확보사업: 세 의 지하

수이용권한의 제한을 통하여 이 사업의 목 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권한의 포기에 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다.이 경우에는 "F.1-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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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퇴"항목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 퀸즐랜드

맥캐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기존하수처리시설의 개조로 해수침투방

지, 개수공 지하수재충 을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WaterproofingtheSouth:지역하수처리수를 포도농장에 이용하는 사

업이다.

․ 개용수량 원격측정사업:농업용수이용효율의 개선을 목 으로 측정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지원 사업이다.

․호주의 남동 남쪽지역의 통합된 지하수자원 리:

◦ 타스매니아

․용수이용 리 사업:3000개의 용수이용량 자동측정기 설치로 개용

수이용자들을 한 물이용 자료의 수집 리를 목 으로 한다.

․사사 라스-웨슬리 배일 개계획:이 지역으로의 개수의 수송을

한 양수, 로,이용수량 측정장비 설치사업

◦ 빅토리아

․지속가능한 물공 리를 한 하천복원사업:

․매칼리스터 개지구 수로자동화 사업:농업용수자원의 약을 하여

원격 리용 륨수문(flumegate)의 설치와 같은 용수로의 통수량 리

기술을 용하는 사업이다.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off-farm)에 한

것이므로 GSSE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 메라 말리 송수 사업:개수로를 8,800km길이의 수로로 체하

여 일부 농업용수손실의 약을 목 으로 한다.GSSE범주에 속한다.

․벤디고 수로사업:농업용수의 수송과 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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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물 련 계획:농업용수와 무 한 것으로 보인다.

4)E.과거 경작면 /사육두수/수령액/수입 기 지불(실제 생산활동 불요)

(Paymentsbasedonnon-currentA/AN/R/I,productionnotrequired):

① 머 이-달링 유역 소규모구역 개농업인 출구 보조 패키지정책

(Murray-DarlingBasin(MDB)SmallBlockIrrigatorExitGrantPackage)(2008-2009):

2008년 9월 20일에 57.1백만 달러 패키지정책이 공포되었으며 이 정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가뭄과 기후변화에 향을 입은 머 이-

달링유역의 소규모구역 개 농업인들에게 "머 이-달링유역 소규모구역

개농업인 출구 보조 패키지정책"을 통해 개 농을 포기하는데 한

가로 제공하는 지원 이다.

개 농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15만 달러까지의 출구보조 이

지불된다.더하여, 구 인 식재와 기타 생산 련 기반시설의 포기 훈

련과 상담의 경우에도 1만 달러까지의 보조 지 이 가능하다.

② 물( 개) 리 보조 – 상기 로그램의 일부

한 호주정부는 물 리 략의 일환으로 머 이-달링유역의 개 농업인

들에게 2만 달러까지의 보조 을 지 하 다. 개 농업인들의 개수 이용

량 감소의 유도와 제한된 개수량의 이용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농활동을 유도하기 한 보조 이 지 되었다.이 정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지원자들은 특별구호지불(ExceptionalReliefPayment)목 에 합당한 "농

업인"자격을 제시할 의무가 있었다. 한 지원자들은 지원 시에 특별이자율

보조 (ExceptionalInterestRateSubsidy)청구에 용할 수 있는 비농가 자

산(off-farm assets)검증 차를 거쳐야 했다.이 보조 은 머 이-달링유역

내에서 개사업을 하거나 는 개수를 으로 머 이-달링으로부터 끌



-130-

어다 쓴 농업인들에게 제공되었다. 한 보조 신청자격과 련하여, 개

사업의 경우에 25년간의 종사기간이 요구되었으며 호주시민 는 주권자

가 아닌 개사업가들에게도 보조 이 지원되었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H.연구와 개발

국가용수표 향상(RaisingNationalWaterStandards) 로그램:호주정부

의 수자원 기 (AustralianGovernmentWaterFund)의 일환으로 시행된

로그램으로,농업용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양과 질을 측정하고 모니터하며

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이다.

① 개용수량측정기설치와 호주표 의 필요조건에 한 분석연구:용수

량 측정 장치의 정확도와 구성요건에 한 규정과 지침을 개발하기

한 연구사업이다.

② SMART측정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한 연구:GSSE로 분류되는 연

구이다.

③ 농장 개용수이용과 리:호주정부 산에 의한 개농업용수의 이용

과 물 리에 한 국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한 연구이다.

2)K.기반시설

① 연방 로그램

◦ 머 이-달링 유역 2001 로그램:

이 로그램은 머 이-달링 유역의 복원을 한 국립 헤리티지 트러스트

재단(NationalHeritageTrust)에 의한 종합 재정지불정책으로서,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인 목 을 가지고 있다.

․유역 하천의 염분과 질소 인 등의 부 양화물질수 의 감소

․머 이-달링 유역의 통합된 개발계획의 작성

․토지와 수자원의 오염 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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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패리안(Riparian:강 어귀)토지체계와 습지 둔치(floodplains)

의 복원

․주요 하천 생태계의 개선

․염분의 감소와 개지구의 습지화 방지에 의한 생태 으로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의 장려

② 주정부 로그램

․토지와 수자원 보 :

․토지와 수자원보 에 한 주정부의 재정지출

․염분과 물 리를 한 국가 행동계획 (NationalAction Plan for

SalinityandWaterManagement)

이 정책을 통하여 21개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토지경 인들에게 재정 인

보조가 제공된다.이 정책의 목 은 개수로의 보호와 개보수,자생식물의

보호,염분 감과 물 리개선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책

1)조세감면혜택

◦ 경지와 물 리 개선을 유도하기 한 보조제도

2)한해농가에 한 지원

◦ 해당없음

3)뉴사우스웨일즈

◦ 개용수지원:

․경지 물 리기 보조

․한해지원

․머 이와 머룸비지계곡 농업용수이용자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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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비 감

4)퀸즐랜드

․농 조정청의 개발자 출정책

․농 조정청의 자원 리 출정책

․기 산/어업국의 기세경감정책

5)사우스 오스트랄리아

․수자원,토지 생물다양성 보 국의 "자연자원 리 서비스(RiverMurray)"

․수자원,토지 생물다양성 보 국의 "개간된 머 이 개지역의 복원"

․농업용수이용자들에 한 재정지원

6)빅토리아

․지속가능 환경국의 개기반시설의 개선

․지속가능 환경국의 농 용수이용자들을 한 한해지원

7)웨스턴 오스트랄리아

․농식품국의 2006년 농업인에 한 건기 철 지원

․산업자원국의 오드(Ord) 개계획 2단계

8)타스매니아

․산업과 수자원국의 "미앤더 (MeanderDam)"사업

․산업과 수자원국의 "SmartFarmingInitiative"

라.호주의 농업용수 PSE구성요소 분석

1)호주의 농업용수 PSE

호주의 2008년도 체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2,213백만 달러 으

며,농업용수와 련된 PSE는 83.09백만 달러로,이는 체의 3.7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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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표 4-8>는 호주의 농업용수 련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일반서비

스지지추정치(GSSE)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호주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 율(AU$/US$) 1.55 1.73 1.94 1.84 1.54 1.36 1.31 1.33 1.20 1.20

III.1PSE 1,344. 1,176. 1,023. 1,210. 1,298. 1,376. 1,495. 1,833. 2,488. 2,213.

농업용수(WPSE) 0.00 11.58 10.33 13.58 16.20 14.71 15.23 18.83 146.81 83.09

%WPSE(%)=(100*WPSE/PSE) - 0.98 1.01 1.12 1.25 1.07 1.02 1.03 5.90 3.75

B.11차 생산자를 한 농업용

수시설비에 한 3년 감가상각

비 지원
주(1)

0.00 11.58 10.33 13.58 16.20 14.71 15.23 18.83 20.92 20.88

B.3머 이-달링

유역의 소규모 구역 퇴역 개

농지원책( 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7 2.00

E.머 이-달링유역의 소규모

구역 퇴역 개농 지원책
0 0 0 0 0 0 0 0 120.82 60.21

III.2%PSE% 6.52 5.56 4.74 6.28 5.09 4.87 4.85 6.35 6.73 5.85

IV.GSSE 49.99 42.94 40.06 48.56 58.10 90.95 95.67 137.86 129.245 128.99

K. 개 토양보 기반시설 지지 20.46 11.12 12.65 2.13 0.00 0.00 0.00 0.00 0.00 0.00

기반시설 서비스 0.09 0.00 0.09 0.00 0.00 0.27 0.00 0.00 0.00 0.00

기반시설복원, 3.29 2.98 2.29 3.90 0.73 3.38 4.11 3.54 2.31 2.30

배수와 건답염도 리 1.00 0.90 0.65 1.00 5.55 7.54 4.34 1.73 1.31 1.30

농 기반시설 1.71 1.60 1.43 1.50 1.81 2.03 2.10 2.08 2.31 2.30

기반시설-정부의 자본지지 3.24 5.16 0.00 2.77 0.00 5.66 2.67 18.84 20.65 20.61

기반시설서비스 8.78 3.69 0.00 0.00 0.00 2.76 35.50 35.09 8.20 8.18

농 용수 장설비 리와 개선, 11.42 17.49 22.96 37.26 50.01 69.30 35.90 16.87 28.13 28.08

호주정부 물 기 (2005)
(주2)

0.00 0.00 0.00 0.00 0.00 0.00 11.05 59.70 66.33 66.20

VI.총지지추정치 TSE 1,537. 1,335. 1,205.
1,457.4

1
1,674. 1,916. 2,124. 2,524. 3,357. 2,811.

주(1):보고서(OECD2007b)에는 (B.2)고정자본형성 항목으로 분류되었음.“시설투자에 한 감가상각”

비 개념으로 보면,B.1이 아닌 B.2로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음.

주(2):보고서(OECD2007b)에는 (B.3)농장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최근에 GSSE-K로 변경하여 분류

참고:NSW-New SouthWales,NT-NorthernTerritory,SA-SouthernAustralia,WA-WesternAustralia

OECD의 PSE/CSEdatabase에 표기된 농업용수 련 PSE항목으로:

◦ B.1-1차 생산자를 한 농업용수시설비에 한 3년-감가상각비 지원;

◦ B.3-머 이-달링 유역의 소규모구역 퇴역 개농 지원책( 개산업워크

지원);

◦ E-머 이-달링 유역의 소규모구역 퇴역 개농 지원책(물 리보조 )

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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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가지 머 이-달링 퇴역 개농 지원정책들 간의 차이 은 분명하

지 않으나,워크 을 통한 기술지원은 농가 장서비스제공 명목으로 이루어

진 것 같고,물 리보조 지원은 생산활동과는 무 하게 퇴역농업인에게

수자원보존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기할 사항으로는,2007년부터 머 이-달링 퇴역 개농에 한 물 리보

조 정책의 시작으로 PSE의 수 이 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호주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의 농업용수기반시설(K)에 해당하는

정책으로,<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각 주별

토별로 시행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들은 개 토양보 (NWS),기

반시설 서비스(NT),기반시설복원(SA),배수와 건답염도 리(SA),농 기반

시설(Tasmania),기반시설-정부의 자본보조 서비스(WA),농 용수 장설

비 리와 개선(Victoria),호주정부 물 기 (호주연방정부)등이다.각 주와

문이니셜에 한 설명은 <표 4-8>하단에 주어져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2005년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물 기 정책의 경우에,

원래 PSE의 B.3-농장서비스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OECD 2007b),

OECD database에는 GSSE의 K-기반시설 항목으로 변경 분류되었다.이로

써,PSE의 수 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 에서는 호주의 농업용수PSE수 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하여,

호주의 농업용수 리 용수가격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여기에 소개하

는 내용은 OECD자료(Agricultural Water Pricing: Australia:

COM/TAD/CA/ENV/EPOC/RD (2008)48)를 인용,발췌하 음을 밝 둔

다.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농업용수 리기 의 설명과 다른 OECD회

원국의 경우와는 달리,그런 로 "빌딩블록 근방법"에 따른 농업용수이용

료책정 차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으며, 비용회수의 목표(하한가격:

LowerBoundPrice)를 나름 로 설정하여,그 달성 정도에 따라,정부보조

의 존재여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매년 호주정부가 OECD에

제출한 농업용수 PSE항목( 는 보조 정책)과 1:1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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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을 수는 없으나,보조 수 과 용수공 비용회수수 사이에는

한 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농업용수PSE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마.호주의 농업용수

1990년 기에 호주의 정부기 들과 개농업부문은 수많은 도 에 직

면했었다. 개용수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일반 으로 농업용수공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정부소유의 개기반시설은 이익을 고려한 운 이

되지 않았고,용수이용권이나 자격문제 등에도 제 로 된 규정이 없었으며,

국의 강과 지하수 부존자원의 보존상태도 악화되었다.

호주연방제도상,다수의 개기반시설을 소유한 각 주가 물 리에 한

법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이와 련된 농업용수 문제들의 규모와

요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1994년에,호주 수상과 각 주 부속 토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호주정부 원회(CouncilofAustralianGovernments:COAG)가 수자원정책

이 미시경제 인 개 과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 다.

주정부 주 의 개사업들이 상업 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정

부소유법인들이 되거나 는 농업용수이용자들이 직 소유하고 운 하는

조직으로 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각 주들은 농업용수에 한 하한

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용수 련 자산에 한 투자분의 회수를 제외한

유지 리비 용수공 비용을 회수하는 정책을 용하 다.이로 인해 물

련 사업이 형성되었으며,이로서,농업인들은 사업의 고객이 되었고,물은

상품이 되었다.과거 수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보조 지불은 명백한 원칙하

에 이루어지게 되었다.정책시행의 결과가 당 의도 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주 정부는 호주연방정부로부터 인센티 를 받게 되었다.국가경쟁 원

회(NationalCompetitionCouncil:NCC)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어 각

주의 물 리 기타 미시경제학 인 개 의 이행정도를 평가하 다.

2004년에 국가수자원커미션(NationalWaterCommission:NWC)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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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994년 이후 수자원부문의 개 의 진행과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이

기구는 개 을 추진하고 COAG에 자문을 하기 한 법 기구로 설립되었

다.NWC는 주 정부의 용수가격개 과 련된 이행수 을 평가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2005년도 평가의 결과에 의하면,각 주들이 비용회수의 하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치 ,역사 이유로,각 지역에 걸쳐서,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

도,이용료의 수 에 차이가 있다.같은 주에서,각기 상이한 소유주체

요 체계를 가진,수 십 개의 용수공 기 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세부

인 이용료의 책정방법과 수 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퀸즐랜드

(Queensland),빅토리아(Victoria)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Wales)3

개주의 농업용수이용량은 호주 체의 85%를 차지한다.호주의 남부 서

부호주에 치한 주의 주요 농업용수사업은 민간회사가 운 되고 있다.

1)농업용수공 의 특성

호주의 농업용수이용자들은 2가지 범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첫째는

수로와 같은 규모 기반시설에 의해 용수공 을 받는 농업인들과,둘째는

하천수의 양수와 농업인 자신들의 투자로 설치되고 운 되는 농가양수시설

과 같은 민간 기반시설로부터 공 받는 것이 있다.퀸즐랜드 주에서는 약

50%의 농업용수는 농업인 이 직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운 하는 기

반시설에 의해 공 된다.이런 경우는 용수 류 공 이용의 부담과는 별

개의 문제가 된다.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용수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용수공 체계상,농업인들은 일반 으로,용수원에 한 직

인 근권 는 공동 소유권이던,어떤 형식으로든지 용수이용권을 소지

해야한다.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용수이용의 효율성을 장려하고 용수 매를

허용하기 하여 국가 수자원제도 개 추진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계획시

행자들은 면허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을 운 하고 용수이용자에게 물을 공

해야 한다.과거에는,지역개발을 권장하고 유도하기 하여,정부는 농업인

들이 공 시설로부터의 농업용수를 이용료 부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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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그러나 최근에 와서는,신규 용수공 시설을 이용하려면,농업인들

은 그 사업에 한 용수이용권을 소지해야 한다.용수이용권은 경매를 통해

거래하기도 한다.과거에는 용수공 사업의 운 비용에 하여 정부는 지역

개발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엄청난 보조 을 지 하 다.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용수 리기 이 용수공 에 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여러 주에서,다양한 법 ,제도 장치

에 의해 용수공 사업이 민간에 이양되고 있으며,사업 내부 으로도 사업

의 주체가 농업인들에게 이 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물론,주요 수자

원공 시설인 수지 는 을 제외한 용수로 시스템들이 주로 이 되고

있다.

2)호주의 수자원부문 개

호주에서는 각 주가 수자원의 리에 한 법 인 책임을 지고 있다.실

제로 연방정부가,기본 으로 각 주와 연방정부간의 다양한 약을 통하여

재정 인 인센티 를 이용하여,물 리 행을 변경하도록 각 주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경쟁정책(NationalCompetition Policy:NCP)의 용의 일환으로,

1994년 합의에 도달한,수자원개 에 한 호주정부 원회(COAG)의 약은

호주의 수자원개 의 시발 이 되었다.이 약은 효율 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 체 주정부의 공동 작업을 한 틀이 되

었다.2004년에 국가수자원구상(NationalWaterInitiative:NWI)체제로 진입

하게 되었는데,이는 1994년 COAG로 시작된 개 의제를 기반으로 하 다.

국에 용된 물 리원칙들은:

◦ 수자원배분의 기 로서,신뢰성 있는 과학과 수문학 모델링을 토 로

한,수자원계획방법의 개발;

◦ 환경과 결부된 수자원에 한 인식;

◦ 물 련기 의 설치에 있어서 법규와 운 기능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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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들에게 가능하다면,안 한 수리권의 부여;

◦ 용수이용자간의 수리권의 매매허가;

◦ 공 비용을 반 한 이용료 책정 등이다.

3) 개수 비용의 정의와 회수

1994년 COAG 약에는,소비량에 따르는 용수이용료 비용회수 등

의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004년도 국가수자원

구상(NWI)은 용수와 련된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 수자원,기반시설 정부자원의 효율 ,지속가능한 활용을 진하고

◦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서 충분한 수입원을 확보

하고

◦ 효율 인 수자원시장의 활성화를 조장하고

◦ 이용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개시스템 상의 수자원 류와 공 측

면에서 투명하게 이용료를 책정한다.

COAG 약은 환경의 외부재 성격의 비용회수문제를 해결하고,사업성과

독 인 사용료 부과의 허 을 방지하기 하여,물 서비스의 비용회수

원칙과 결합된 정책을 표방하 다. 비용회수는 용수이용료의 하한가를

기본으로 하되,상한가를 목표로 지향한다.장기간에 걸쳐서 비용회수원

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보조 수 을 공개한다.수자원계획/ 리

와 계되는 비용 수리권 보유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분을 악하여

그에 한 비용을 회수한다.투자발생이 에 경제 으로 실행 가능하고 생

태학 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용수의 하한가(낮은 수 의 비용회수)라는 의미는 수자원 사업의 운 에

있어서, 어도 유지 리,행정,외부재,세 는 조세,이자,배당 에

한 비용과 미래의 자산보수/ 체를 한 비비를 포함한 수 이다.배당

은 상업 실을 반 하고 경쟁시장을 자극하는 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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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의 상한가(높은 수 의 비용회수)의 수 은 용수공 사업은 유지 리,

행정,외부재,세 는 조세,자산소모비용(감가상각) 자본비용공 비

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4)농업용수의 효율 공 -국가 이행실 보고

용수이용료의 인상이 그 자체로서 물이용과 공 의 효율성을 진하기

한 충분한 정책이 될 수는 없다.물 공 기 들의 이행실 에 한 연차

보고서를 국가물 원회가 벤치마킹목 으로 편찬하 다.농 용수서비스에

한 보고서가 2006-07회계연도에 최 로 제출되었다.이 보고서에는 호주

체의 주요농 용수서비스 공 기 에 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

며 각 용수공 사업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공 기 에 한 정보도 포함되

었다:

◦ 시스템 특성:형태와 크기 고객 수

◦ 고객서비스지표:불만 건수

◦ 환경지표: 력소모 온실가스방출

◦ 재정 지표:자산 가치( 체 상각가치),수익(각기 상이한 요 요소들

에 한),보조 과 같은 명목인 공동체서비스의무(CommunityService

Obligation:CSO)제공에 한 지불,자본,유지 리 행정지출

5)농업용수공 에 한 비용회수

농업용수공 비용 회수 수 의 지표로 책정된 하한가(1994년에 책정된

COAG의 2001년 목표)가 애 계획보다 조하게 달성되고 있으나,최근의

추세는 부분의 정부소유 용수공 사업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어가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법인들이 하한가보다 더 렴한 가격으로 농업인들에게 용수공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곳에서는,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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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서비스(CSO)의무지불이라는 명목으로 보 해 다.이러한 지불의 수

은 각 용수공 법인의 하한가 목표의 달성도를 설명하는 지표가 된다.

◦ 퀸즐랜드 SunWater는 2008/2009회계연도에 자체 수입의 5%정도를

CSO명목으로 보조 을 받았다.2010/2011회계연도에 이 액수는 반

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빅토리아의 3 농 용수공 당국(주:구체 인 명칭은 뒤에 소개함)

은, 재 비용회수수 이 하한가 이상이므로, 보조 을 받지 않

고 있다.공 당국은 가 평균에 의한 자본비용에 하여 순 자본수익

을 거두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 수자원공사는 이 공사가 공 하는 용수량의 95%이

상을 차지하는 유역에서 2009/2010회계연도까지 하한가수 의 비용회

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정부는 소수의 소규모 물 리 사업을 승인하 다.이런 사업을 운

하는 기 (회사)들은 자력으로는 좋은 경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따라

서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의 CSO보조 지불에 의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에서는 호주 체농업용수의 85%를 이용하고 있는 퀸즐랜드,빅

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3개주의 용수 리주체, 개용수 이용료의 산

정 차,비용회수수 보조 수 에 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한다.

(3)퀸즐랜드 주의 개용수 이용료

퀸즐랜드 주에서는, 개용수의 부분이 주정부소유공사인 SunWater에

의해 공 되고 있다.이 공사는 27개 용수공 사업을 보유하고 운 하고 있

는데,5500명 정도의 고객을 상으로 물을 공 하며,그 상의 부분이

개 농업인들이다.SunWater의 사업은 주로 하천용수확보와 력에 의한

물 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퀸즐랜드 수자원 리를 장하고 있는,"자연자원과 수자원 국"이 각 유

역의 수자원확보와 자원운 에 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비록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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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서비스(사업)의 수 (개소) 36

하천 길이 3,647km

수로 873km

로 1,087km

고객 수 5,852

용수공 량 1,047,399ML

재정운용

농 용수서비스 수입 $40.0million

운 비용 $17.6million

행정비용 $13.8million

유지비용 $16.5million

자본비용 $9.10million

에는 용수이용권을 사업수행기 이 보유할지라도,용수이용권을 개인 용수

이용자에게 이 하기도 한다.

"자연자원과 수자원 국"이,SunWater가 수자원계획,운 허가권과 략

자산 리계획에 부응하여 운 을 제 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해,

SunWater에 한 법 리감독권한을 행사한다.SunWater가 용수이용자

와의 의에 따라 용수이용료를 책정할 의무가 있다.주와 지방정부의 독

인 사업 활동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조사보고 목 으로

설립된,독립기 인 "퀸즐랜드 경쟁국(QueenslandCompetitionAuthority:

QCA)"이 물 이용료에 한 감독을 한다.

<표 4-9>는 SunWater가 보유하고 있는 용수 련 자산의 종류와 규모

자산의 운 에 따른 재정수입과 비용의 수 을 보여주고 있다.SunWater의

2006/2007회계연도의 재정운 상황을 보면,농업용수서비스로부터의 수입이

4천만 달러(호주)에 이르며,운 /행정/유지/자본 비용의 합계인 5천7백만

달러에 비하여 1천7백만 달러의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4-9>SunWater의 자산과 재정운용

가)물 가격책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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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SunWater는 2006-2011기간에 용할 요 체계를 발표하 다.

이 가격들은 퀸즐랜드 주정부의 가격책정의 틀 내에서 결정되었다.

물 가격책정순서는:

◦ 공 비용 즉 하한비용에 향을 서비스표 의 결정;

◦ SunWater의 효율 인 하한가의 결정:독립 인 컨설턴트가 SunWater

의 사업비용에 한 비용면의 효율성 검토;

◦ 컨설 서비스,수력발 과 같이 용수공 사업과 무 한 사업의 제외;

◦ 사업의 직 간 비용의 비율의 산정;용수공 사업의 직 인 유

지 리와 구분되는 본사와 지방사무실의 비용은 간 비용에 포함;

◦ 용수 공 과 기타 목 간의 개별 인 사업비용의 배분;사업이 용수

공 과 홍수 리목 으로 기획되었을 때, 리비용의 일부는 홍수 리

기능으로 할당;

◦ 개와 비 개 고객 간의 비용 배분이다.

개별 인 용수공 사업 수 에서는,배분된 비용이 용수이용요 으로 환

산되었다.

나)요 체계

개별 사업들은 용수공 신뢰성,산업특성,고객 수,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공 특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특성들이 요 의 형태와 크기

에 향을 다.SunWater의 요 결정구조는 "고정부담분"과 "변동부담분"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가격결정 체계로서 기 "참조요 "이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다.이 체계는 "고정부담분"이 하한가의 70%를 회수하고,

나머지 30%는 "변동부담분"으로 구성되도록 하 다.별도의 검토에 의하면,

SunWater의 "고정부분"이 체하한비용의 약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참조요 "은 소정의 기간 동안에 필요한 평균 수입을 확보하기

하여 측된 용수사용량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참조요 "은 다시 지역상황에 한 조건을 고려하기 하여,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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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업인들과 토의를 통하여 조정되었다.이 조정에서는 농업인들과

SunWater간의 편익에 한 균형과 가뭄과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의 경감된

부담을 고려하 다.

다)비용회수와 이용자공동체 서비스 의무

SunWater에 한 정부보조 은 이용자공동체의 서비스의무( 수수 )에

한 지불 방식으로 제공된다.이러한 지불은 해당 용수사업의 비용회수수

으로 설정한 하한가격달성도를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즉 비용회수

의 수 에 한 벤치마킹 역할을 하는 것이다.즉 용수 리회사가 정부보조

을 받았다는 것은 용수이용료의 회수가 조하 음을 의미한다.

2006/2007회계연도에 SunWater는 체수입의 14%인 약 5.6백만 달러를

농 용수공 에 한 보조 으로 받았다.그러나 용수이용료의 증가 즉 용

수공 수익의 증가로 2008/2009회계연도에는 CSO지불 수 이 5%이하로 되

면서,지속 으로 떨어질 것이다.

(4)빅토리아 주의 개용수이용료

빅토리아 주의 개용수는 주정부소유의 3개 사업기 에 의해 공 되고

있다:굴번-머 이 농 용수공사,깁스랜드 남부농 용수공사 First

Mildura 개트러스트.빅토리아 지속가능/환경부가 수자원 리를 담당하

고 있다.이 기 이 농 용수사업에 한 이용권을 리하고 있다.빅토리

아 필수서비스커미션(VictorianEssentialServicesCommission:ESC)이 가

격통제 서비스표 을 포함한 경 을 책임지고 있다.빅토리아 주에서는

용수이용권(유용한 수자원의 공유권)과 공 권(용수분배체계의 용수량 확보

권)에 한 제약이 완화되었다.이 제도는 용수이용자에게 자신의 용수이용

권을 사업권역의 외부에 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이런 경우에는

가 공 분을 소유하던지 간에,어느 군가가가 그 공 분과 계된 고

정된 이용료부담에 한 책임을 져야한다.그럼으로써 용수공 설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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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근방법이 용

수이용권이 외부에 매됨으로 인해서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험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용수의 최 이용기간과 련한 용

량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다른 호주의 주에서도 용

수공 자의 수입기반을 보호하기 하여,용수이용권이 한 사업단 에서 외

부로 이 되기 에,필히 "출구요 (exitfee)"이 지불되어야 한다.

가)물 가격책정 방법

수자원산업 법령 2003(WaterIndustryRegulatoryOrder:WIRO)에 주정

부의 수자원 사업과 련 자산의 유지 리를 해 필요한 비용회수수 을

포함하여 물 가격책정에 필요한 차와 법률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WIRO는 농 도시 용수사업에 필요한 "WaterPlan"이라고 하는 계획서

를 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자들은 이 계획서를 통해 용수가격수

을 제안하고 그 용수가격이 어떻게 서비스제공에 필요하고 충분한,즉 비용

회수와 련한 WIRO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필요한 공 기반시설을 유

지하고 운 할 수 있는,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WaterPlans"가 ESC에 수되면,ESC는 WIRO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수

자원사업의 수자원이용료에 한 결정을 한다.ESC는 이용료를 승인할 때,

수입규모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를 검토한다.

◦ 운 ,유지, 행정비용

◦ 기존자산의 개보수 복원을 한 지출(유지,개보수에 한 연간회

수, 는 소정의 기간에 걸친 투자비용의 회수 등의 지출에 한 분류)

◦ 과거투자에 한 수익률

◦ 신규투자에 한 수익률

ESC는 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 지출계획이 'WaterPlan'에 설명되어 있는 제안사항의 결과가 효율

으로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의 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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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요소 이용료의 서비스/비용 속성 이용료 구성요소의 용근거

서비스 수수료 수리권 행정비용 재산 단 별

권리 류수수료 수확과 류비용
백만리터(ML)단 고객의 수

리권별

기반시설 근 수수

료

고정유지비용 수로체계의 신규개보

수비용
매일 공 지분별 유량(ML)별

기반시설이용료 수로체계운 을 한 가변비용
공 된 유량별 (상한:매년허

용치)

캐주얼 기반시설 이

용료

수로체계운 의 가변비용 수로체계

의 유지와 개보수를 한 고정비용에

한 기부

공 된 유량별 (매년허용치

과)

◦ 사업이 효율성의 개선을 유도할 인센티 의 제공여부;

◦ 용수이용료 수 는 산정방식에 한 고객의 이해용이성.

나)굴번-머 이(Goulburn-Murray)농 용수 이용료

굴번-머 이 사업은 빅토리아 주의 3개의 농 용수사업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이 사업의 용수이용료(요 )구성요소는 <표 4-10>와 같다.

<표 4-10>굴번-머 이 사업의 용수이용료

빅토리아 주의 물 리기 들은 정부로부터 CSO지불을 받지 않았다.이는

모든 개사업의 비용회수 목표인 하한가격이상으로 이용료(요 )수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5)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개용수이용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수자원과 에 지부(DepartmentofWaterand

Energy:DWE)가 수자원 리에 한 책임을 지고 있다.주 수자원공사(State

WaterCorporation:SWC)가 20개의 과 280개 이상의 보를 보유․운 하

고 있다.주 수자원공사가 개구역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직 물을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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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의 주요 개구들이 1990년 에 소유권과 리의무가 개구내의 농

업인들에게 이 되면서 민 화되었다. 술한 StateWaterCorporation과

머 이 개유한회사,콜림볼리(Coleambally) 개 동조합유한,머럼비지

(Murrumbidgee) 개유한회사가 주요 물 리기 들이다.

가)물 가격 책정방법

IndependentPricingandRegulatoryTribunal(IPART)이 수자원부문을

장하면서 정부독 사업에 의해서 공 되는 도시 농 용수서비스에

한 가격을 책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그러나 민 화된 개구역에서의 용

수가격책정업무와는 무 하다.용수가격을 결정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제공에 한 효율 비용의 설정

◦ 정부를 통하여 홍수 리 는 환경보호활동과 같은 일반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용수이용자로부터 회수되는 비용의 분담율의

결정

◦ 필요한 수입 수입원의 결정/자본지출에 한 감가상각 자산에

한 수익

◦ 수입의 이용자분에 한 수입달성을 한 가격 용방법의 수립

나)비용회수수

단기간에 걸친 규모 용수이용료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

여 여러 가지 비용회수방법이 고안되었다. 행 가격체계상으로는 4개 유역

의 이용료가 소정의 기한 내에 비용회수원칙에 따라 회수될 것이다.회

수율은 95%이상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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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본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일본의 농업용수 PSE구성요소 분석

지역에 따라 통 으로 내려오는 물 사용자조직인 토지개량구가 자발

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물 이용료를 부과하여 용수시설의 유지 재해 비

에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개량구와 별도로 양수조합이

구성되어 양수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이런 소수의 외와는 별도로 비

리,비과세 조직으로서 토지개량구가 1949년에 농지개량법에 의거 설립되었

으며 물값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농림수산식품부,농어 공사,2008).

원칙 으로 각 토지개량구가 개배수기반시설에 한 자본비용과 유지

리비용을 면 비율로 배분하여 회원들에게 부과한다.그러나 이러한 부과

은 평균 으로 토지개량구의 총 운 비용의 약 25%정도이다.일부사업은

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보조 으로 충당되며 이러한 보조 의 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개시설의 축조 개선과 리,환경보 사업 교육훈

련사업 등이 있다.일부 토지개량구의 경우에는 사업목 외의 용수 매,

양어장 제공 배수개선 수탁사업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한

토지개량구의 농업인들은 수로의 수 정리 토사제거 등을 통한 유지

리를 통한 노역제공을 하나,이에 한 경제 보상은 없다.

토지개량구 사업시행을 한 재원에 한 리는 고정우 리로서 기

5년간 자본비용의 유 를 포함하여 25년간 분할 상환한다.

1)B.2고정자본형성(FixedCapitalFormation)

① 기반시설( 앙정부 (1986- 재) 지자체 (2007- 재)): 개배수시설과

농지재조정을 포함한 농가단 (on-farm)기반시설개선사업에 한 재

정지불이다.토지개량법을 근거로 , 수지,양수장,개수로, 수로,

취수문 등 농업용 개배수시설을 개배수 목 으로 건설하고 개보

수할 수 있다.다목 의 건설은 하천법의 용을 받는다.참고로

2006년의 보고에는,이 로그램의 일부는 off-farm 요소로서 GSSE의

K-기반시설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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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복구( 앙정부 (1986- 재) 지자체 (2007- 재)):농가단 재해

복구에 한 재정지불이다

③ 이자비용양여(2006년 이후): 앙정부 지자체 리 출 로그램에

한 재정지불로서,지불 의 반 은 가변투입재구입을 한 출액이

며,나머지 반 은 고정투입재구입을 한 출로 나타난다.

나.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K.기반시설

① 개배수(off-farm)시설

농업생산외부(off-farm)의 집단 인 기반시설의 개선사업에 한 재정지불

로서,여기에는 개배수시설,자연재해 방 로그램,도로축조,하수시설,

공 생 크리에이션시설 건설 등이 해당한다.지자체에 의한 지출은

2007년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②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농업생산외부의 집단 시설의 복구를 한 재정지

불이 이에 해당한다.지자체에 한 지불은 2007년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2)N.기타

농 지원 사업:공동자원의 질을 보존하기 한 농 활동에 따른 농 조

직에 한 재정지불이다.지역생물다양성의 보존, 개수로의 청결유지,경

작도로 농 경 의 개선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다.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책

일본 농업인들은,토지개량법이 제정되기 에,각 지역에 개수를 배분

조정하고, ,수두공 개배수로를 포함한 공동 개시설을 유지․ 리

하는 개 리회를 자치 으로 조직하 다.이 법령이 시행된 후에,이러한

조직들은 공 인 법 지 가 주어졌으며,토지개량구로 환되었다.토지개

량구는 개배수 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시설을 포함하여 공동이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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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배수시설의 유지 리업무를 제공한다.이 과정에서 암묵 인 지원이 개

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토지,기반시설,교통부(성)의 할 하에 있는 주요

물 련법들로는 하천법,하수법,수자원개발 진법 일본하천청법이 있

다.이러한 법령들 가운데 하천청은 수자원기본계획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

하고 이용하는 (다목 )시설의 건설 유지 리를 담당하는 기 이다.일부

다목 수자원시설이 농업용수를 공 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 인 자료의

검토를 통해 농업에 한 지원의 요소가 있는지 단해보아야 한다.지방자

치단체인 (prefecture)들의 농업용수이용에 한 보조 의 수 을 악해

볼 필요가 있다.사가,교토,시즈오카 같은 지방정부는 홍수조 ,하천개

발시설,도로,항만,농업용수로 건설유지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

다.농업용수에 한 보조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일본의 농업용수 PSE산정결과

1)일본의 농업용수 PSE

<표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일본의 2008년도 농업용수 PSE수 은

594백만 달러로, 체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의 1.43%에 해당하 다.

일본의 농업용수 련 PSE는 B.2-고정자본형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개배

수 련 지원이다.이에는 앙정부와 (Prefecture)과 같은 지방정부들이

개배수,농(경)지정리 / 는 재해복구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

함된다. 한 , 수지,보,양수장,수로, 수로,수문 등 개시설에

한 투자비용에 한 이자부담의 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 경우에 개별

인 농가의 부담 분(on-farm)을 결정하는 논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에 “K-기반시설”과 “N-기타”두 가지 분류항

목을 포함시키고 있다.K-기반시설에 계되는 정책들은 오수처리시설 건

설,공 건강증진/오락시설 설치,집단 재해복구,농업인 조기퇴역에 한

보조(일종의 연 제도)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집단 재해복구”를 제외

한 나머지는 거의 농업용수와는 무 한 사항들이다.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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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하나 있다.그것은 기타 사항으로,2008년도에 597백만 달러가 지불

되었는데,구체 인 설명이 없이(OECD database상으로는) 지 않은 보조

이 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4-11>일본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백만US$

년 도

내 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 율 (JPY/USD) 114 108 121 125 116 108 110 116 118 103

III.1.PSE 51,859 54,065 44,213 43,773 47,102 48,073 44,329 39,356 35,581 41,622

농업용수PSE(WPSE) 1,172 970 672 530 552 592 505 444 508 594

%WPSE(%)=100*WPSE/PSE 2.26 1.79 1.52 1.21 1.17 1.23 1.14 1.13 1.43 1.43

B.2고정자본형성 260 229 167 139 139 137 128 115 108 124

-개별농가에 한 앙정부의

개배수 련 지원
260 229 167 139 139 137 128 115 108 124

-개별농가에 한 지방정부의

개배수 련 지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5.50 88.02

- 앙정부의 농지정리지원 705.08 585.14 408.28 324.14 347.46 343.98 316.99 281.90 180.03 205.05

-지방정부의 농지정리지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3.74 143.15

-이자양여(이자차이지원) 151.81 120.80 78.98 55.29 45.47 38.00 33.91 18.61 6.22 28.02

- 앙정부의 재해복구지원 55.32 35.24 17.29 11.98 19.83 72.83 26.46 28.16 14.74 5.55

-지방정부의 재해복구지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II.2%PSE,% 59.96 59.71 56.33 57.24 57.51 55.94 53.74 51.51 47.54 47.81

IV.GSSE 2,256 3,448 4,157 4,365 5,570 3,657 2,691 2,406 2,339 2,394

K.오수처리시설 건설 1,335 1,512 1,101 908 684 577 383 180 604 686

-공 건강증진/오락시설 설치 977 915 664 620 657 665 554 547 182 213

-집단 재해복구비 710 461 235 160 259 968 352 374 216 80

-농업인 조기퇴역에 한 연 740 781 694 673 727 708 707 675 611 571

-기타,Other -1,720 -447 1,262 1,809 3,034 739 696 631 509 597

N.농 지원 사업 0 0 0 0 0 0 0 0 217 247

-기타,Other 214 226 200 194 210 0 0 0 0 0

VI.TSE 64,884 67,579 56,060 55,109 59,536 58,738 53,617 47,670 45,584 52,374

개별 농가(on-farm)들이 농업용수공 에 따른 실질 인 혜택을 얻었다 하

더라도 이 액이 집단 인 개념(off-farm)에 따른 공 으로 해석이 된다면,

GSSE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를 환언하면,개별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장 바로 직 까지의 시설(용수로 등)을 공공 는 집단 개념으

로 보면,PSE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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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농장주가 소유한 농장이 까지의 용수공 시설비용은 사회 체가

집단 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보며,농장내의 시설에 한 것은 개 농장주

스스로 비용부담을 한다.만약,농장내의 개시설을 농업용수공 회사나

정부가 감당하 다면,해당 농장주는 이에 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

하다.

2)일본토지개량구의 사업비 구성

평균 으로,일본 토지개량구의 지출항목들은 <표 4-12>에 나타난바와 같

이 유지 리(19%),건설 개보수(7%),정부사업에 한 기여 (8%), 출

상환 (25%), 비비(9%),기타지출(7%), 립 (25%)으로 구성되어 있

다.건설 로젝트들은 개와 련된 것뿐만 아니라 습지배수문제와 같은

토지개량과 같은 형태의 사업들도 포함된다.

<표 4-12>일본토지개량구의 사업비구성 (2004년)

(단 :US$/ha)

수 입 2,027 구성비 지 출 2,027 구성비

농업인 부담
유지 리비용 264

26 유지 리
운 209

19
자본투자비용회수 272 리 183

보조

앙정부 153

17

건설 개보수 145 7

지방정부 193
정부사업에 한

기여
159 8

출 184 9 출상환 501 25

기타수입 374 18
비비 181 9

기타지출 144 7

이월 587 29 립 506 25

**자료: 국토지개량조합연합회 설문조사 (농림수산성 MAFF);"OECD (2008),"Agricultural

WaterPricing:JapanandKorea",COM/TAD/CA/EPOC/RD(2008)50

**수혜경지면 :약 3백만ha

**농업인의 노동력 기여분은 포함되지 않음.

한편,수입 항목은 농민부담(26%),보조 (17%), 출(9%),기타수입(18%)

이월 으로 구성되어 있다.평균 으로 농민부담은 이월 과 재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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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을 포함한 체지출의 1/4를 약간 넘는 수 에 해당한다. 앙정부와

지자체들은 토지개량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하여 여러 가지 보조 을

제공하고 있다.토지개량구는 건설비용 에서 자신들의 분담 분을 해결하

기 하여 공공은행인 일본재경공사부터 출을 받는다.이자율은 유리한

수 이며,10년의 유 기간을 포함,고정 리의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출

은 개 건설 는 개보수사업을 한 것인데,자 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보 하기 하여 빚을 얻기도 한다.어떤 토지개량구의 경우는 낚시터 운

으로 수지를 여하거나 배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기도 한다.

2006년 일본의 농업인에 한 토지개량구의 평균부담액은 O&M만을 고

려했을 때,매 ha당 258US$이었고 자본회수를 포함하고 토지개량에 한

요 을 고려하면 ha당 430US$ 다.일본농림수산성의 2005년 연구결과에

의하면,미작농가는 개시설운 과 계된 활동에 ha당 18.3시간을 썼다고

보고하 다.일본농림수산성의 생산단가산출에 이용된 시간당 노동비용

13US$/hr을 감안하면 이러한 활동에 한 비용은 매 ha마다 237US$로 산

정된다.그 결과, 액으로 환산된 노동비용을 포함한 O&M에 한 농업인

부담액은 586US$/ha으로 산정된다.이 결과,농업인의 노동력 제공이 체

O&M비용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M비용에 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토지개량

구 할하에 있는 개시설을 한 거의 모든 O&M비용에 의무 인 노동력

제공을 포함한 농민부담으로 이루어진다.여기에 계되는 시설은 앙

는 지방정부에 의해 건설된 주요설비들이 포함된다.이러한 시설들은 재정

지원이 없이 토지개량구에 O&M업무가 이 된 것 들이다. 수지 주요

수로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주요 시설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정부가

직 리한다.

자본회수와 비용분담에 한 사항으로서 개별 건설 사업들에 한 비

용분담 비율에 한 정부지침이 존재하지만,이 수치들은 각종 비용과 비용

할당에 한 포 인 수치들과 시스템 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한

체시스템 련 당사자들이 각각 분담해야 할 비용의 수 에 한 신뢰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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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들이 없다.이는,제각각 다른 사업의 건설시기의 차이,이자율의 변

화,재투자,건설과 재투자간의 시간 차이 등,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

생한다.일반 으로 개 련 사업을 토지개량사업과 분리하기가 어렵다.

토지개량구의 비용회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보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평균 으로 앙정부 지방정부가 토지개

량구 수입의 14%를 보조하고 있다.O&M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정책

견지에서,이러한 보조 은 건설/개보수 로그램,생활오수 배출용 농장배

수시설 이용,자연보 ,신규시설이용에 한 훈련 등 기타 여러 가지 목

을 핑계로 제공된다.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일본의 체농업용수의 비용회

수율 는 분담률을 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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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가.한국의 농업용수 PSE

<표 4-13>에 한국의 농업용수 련 PSE와 GSSE에 한 정책들과 이 정책

들에 의해 지불된 10년간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2008년도 한국의 농업용수

련 PSE수 은 68.26백만 달러로 체 PSE의 0.37%를 차지하 다.

주요 농업용수 련 PSE항목으로는 B.1-가변투입재사용 항목인 개 련 지

원인데,이 지불액의 산정 근거는 물 리 담당기 인 한국농어 공사의 기

반시설 포함 물 리에 한 연간 유지 리비용의 1/2를 계상하 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에는 상기한 한국농어 공사의 유지 리비용의

나머지 1/2를 포함하여, 개용수개발사업,배수개선사업,농업용수공 시설

개보수, 개용수공 의 자동화 리 비용을 합하여 K-기반시설 항목으로 분

류하 다.

<표 4-13>한국의 농업용수 PSE항목과 수

단 :백만US$

년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 율 (KRW/$) 1,186 1,130 1,290 1,251 1,189 1,145 1,024 951 929 1,100

Ⅲ.1PSE 17,864 19,217 15,705 17,177 17,096 21,664 24,237 25,827 25,988 18,354

-농업용수PSE(WPSE) 30.41 28.45 39.66 49.19 56.67 62.98 70.68 80.27 79.74 68.26

-%WPSE(%)=(100*WPSE/PSE) 0.17 0.15 0.25 0.29 0.33 0.29 0.29 0.31 0.31 0.37

B.1가변투입재사용 30.41 28.45 39.66 49.19 56.67 62.98 70.68 80.27 79.74 68.26

- 개 련 지원 30.41 28.45 39.66 49.19 56.67 62.98 70.68 80.27 79.74 68.26

III.2%PSE% 64.74 66.00 60.28 63.84 60.59 65.78 65.58 65.31 65.09 51.75

IV.GSSE 2,068 1,913 1,773 1,754 2,062 1,644 1,801 1,789 1,954 1,778

K.기반시설(Infrastructure) 2,068 1,913 1,773 1,754 2,062 1,644 1,801 1,789 1,954 1,778

-KARICO운 비용의 반 30.41 28.45 39.66 49.19 56.67 62.98 70.68 80.27 79.74 68.26

- 개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공 시설 개보수

- 개용수공 의 자동화 리

VI.TSE 20,382 22,049 18,372 20,065 20,541 24,485 27,467 29,624 29,594 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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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용수 련 PSE산정은 매우 간이 인 차에 따른 것이다.공

사의 해당 회계연도의 유지 리 인건비,행정비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빌딩블록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이러한 산정방법이 한

국이 OECD회원국이 되기 이 의 자료에도 용이 되었다.

나.농업용수 기반시설 운 유지 리체계

한국의 농업용수 리체계는 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이

하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리기 이 이원화되어 있다.공사

는 수리시설의 수혜유역면 이 50ha이상으로 규모가 큰 리상 문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을 리하고,그 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가 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두 리기 의 수혜 논 면 에 따르는 분담률은 2006년 기 으로 각각

61% 39%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공사와 지자체의 분담률은 각각 63.6%

와 36.4%로 공사의 분담률이 2006년도에 비하여 2.6%증가하 고,반면에 지

자체의 몫은 감소하 다.

1)한국농어 공사 리구역

공사가 리하는 시설은 지자체 리구역의 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크며

내한(耐旱)능력이 높고 재해 방을 한 안 리가 요구되는 주요시설물이

다.따라서 공사가 리하는 부분의 시설은 농업용수확보의 주요 수원공

으로써 체계 이고 조직 인 안 유지 리를 한 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공사 리지역의 농업용수기반시설은 국가와 공사 농업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리하고 있다.국가는 농업용수시설자체 농업용수 리의 공익

,사회간 자본 인 기능에 따른 농업용수 리비용을 매년 정부 산에 편

성하여 공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 리구역내의 수혜농업인은 직 으

로 물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나,용수 리회 는 농업인 자율 리구 등을

통해 농업용수 리의 일정부분에 하여 노력을 제공하는 등의 소극 인



-156-

방법으로 유지 리에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2000년부터 농지개량조합이 폐지되고 공사에 통합되면서 농업인

의 용수이용료 면제가 실시된 이후,국고보조와 공사 자체의 수익사업수입

을 이용하여 물 리 문기술인력이 기반시설의 유지 리를 수행하고 있

다.이러한 공사의 직 리에 더하여,수혜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

여,2001년부터 리구역 면 일부지역을 “자율 리구”로 선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공사 리구역 내 농업인의 물 리 참여조직으로 용수 리

회와 운 의원회를 두고 있다.

공사는 공사 리 구역 내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공사감독 하자 리,수리시설물 정기 검(월1회 이상),농업용수 공

계획 수립,한수해 등 재해 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율 리구의 용수이용자는 구역 내의 배수 리(수원공 취수,노선별

배분),구역 내의 용·배수로 정비작업(수 제거,수로 설),구역 내의 시설

물 검,재해 시 응 복구,수질오염감시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는 농업용수 기반시설의 유지 리,공사 리지역의 설정, 리 변

경 등에 한 자문을 목 으로 본사와 지사에 운 의원회를 설립 운용하

고 있다. 한 운 의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용수 리 원회를 구성하여 농

업기반시설의 보호 리 농업용수 오염방지,농업용수 배수 리 말

단구역 수로 리,농업기반시설 개량,보수 재해복구 의견제시,수혜면

논 농업 직 지불제 조사업무 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 리구역

지자체 리구역내의 시설들은 부분 한해 책차원에서 설치했던 것들

로,내한능력이 낮고 비교 농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자체 리구역내의 농업용수공 시설은 수리계(水利契) 는 개별농가

가 리하는 시설로 구분된다.지자체 리구역은 해당지자체와 농업인이

비용부담 노력을 제공하여 자치 으로 농업용수 기반시설에 한 유지

리를 하고 있다.수혜면 이 5ha이상이고 수혜농업인 수가 5인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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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리계를 조직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운 하고,5ha미만지역은

개별농가가 직 리한다.

다.농업기반시설 설치 운 비용 부담체계

농업용수에 한 OECD PSE산정의 기본원칙은 빌딩블록방법이므로,이

원칙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투자비용과 운 리비용에 한 우

리나라의 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시설에 한 재정비용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와 련되는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의 명칭아래 다음과 같이 5개 분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생산기반확충사업:경지정리,농지조성,수리시설개보수,기계화경작로

정비;

② 농 용수개발사업: 규모 일반용수개발과 물 리 자동화 분야

일반용수개발:지하수/지표수개발,한발 비용수개발,수리시설유지 리비;

③ 단 농업개발사업;

④ 방조제축조사업;

⑤ 농 개발행정.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고보조와 지방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농

민부담과 농지 리기 으로 충당된다.농업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 시설

과 직 으로 련이 되는 분야는 농 용수개발사업,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유지 리 등이다.

우리나라 농업용수기반시설 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사 리구역(구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업용수기반시설의 설치에 한 농업인의 부담은

1920년 이 에는 지주 등 농업인들이 액 부담하 고,1920년 이후 1989

년까지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농업인이 농업용수 기반시설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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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기채(長期債)상환이나 노력부담 등으로 상당부분을 부담했다.그러나

정부의 보조가 확 되면서 농업인의 부담은 차 감소하여,1989년 우루과

이(UR) 상 타결을 앞두고,농업용수기반시설의 투자에 한 장기채상환 의

무는 물론,신규기반시설의 설치에 한 비용부담의무도 면제되었다.

2)시설에 한 O&M 비용

농업용수기반시설의 유지 리비는 1987년까지는 수혜지역 농업인들이 농

지개량조합비 형식으로 매년 액부담 하여 왔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차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농업경쟁력이 하되자,정부는 유지 리비 일부를

보조하면서 차 농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되기 시작하여,1988년에 10a당 조

곡 10kg,1989년에 5kg,1996년에는 6천원으로 변화되었다.더 나아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농지개량조합이 공사에 통합되면서 농업인의 농업용

수이용료 부담이 액 면제되었다.

그로부터 공사 리구역에 한 농업용수기반시설의 유지 리에 한 모

든 업무를 공사가 국고 보조와 자체자 투입을 통해 담당하게 되었는데,

공사는 국가의 보조 을 지원 받으면서도 유지 리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하여,유지 리의 경 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러한 이유로

공사는 자체보유 불용자산의 매각,유지 리 인력의 정화,자체수익사업

의 개발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의 목 외 사업의 활성화 등을 도모

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리구역과는 달리,지자체 리구역은 지자체 자체 산과 리구역

내 수혜농업인 는 수리계원들의 부담과 노역제공으로 농업용수기반

시설에 한 유지 리를 하고 있다.

라.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PSE자료

1)생산자지지추정치 (PSE)

◦ B.투입재사용기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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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가변투입재사용

개시설유지 리사업 - 개에 한 지불(1987년 이후):

1999년 말까지 규모 개시설의 운 리를 담당하다가 2000년 1월에

한국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된 농지개량조합의 운 비용을 보조하기 한 일

반회계법 상의 산지출의 반 이 개 즉 가변투입재 항목에 할당되었다.

나머지 반 은 GSSE의 K-기반시설 항목에 할당되었다(참조:일반서비스지

지추정치 GSSEK-기반시설).

2008년에 정부부처의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기능

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기능이 농림부로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 개

편되었다.이러한 결과에 부응하여,기왕의 한국농 공사는 한국농어 공사

로 변화되었다.물론 농업용수 련 사업의 범 에 있어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

한국농어 공사 할구역 외의 지자체농경지에 있어서 농업용수보조 지

원에 한 더욱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OECD는 2007년 보고서의

부록-2).

2)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 K.기반시설

농어업 농 구조개선을 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재정지불

로서 목 은 ⅰ)경지매립,복구 정리,ⅱ)용수공 개선을 한 개배

수시설의 개발 (참고:B.1가변투입재기 지불),ⅲ)농도의 개설,ⅳ)교육시

설 축조,ⅴ) 방산업 ( 농작업 기계 등) 후방산업(미곡종합처리시설,

장시설,도소매 등 매시설)을 한 설비 시설의 제조/건설 지원,ⅵ)

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과 개선을 한 설비와 시설의 축조를 해 지방자

치단체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한국농어 공사의 주도하에 시행해온 농업용

수 련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시설유지 리사업: 술한 일반회계법에 규정된 산지출의 1/2이

편의상 이 항목에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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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양수장, 개수로,농지조성 등의 건설을 통한 농

업용수공 사업이다.

③ 단 경지정리와 배수개선사업:농업용수로의 개선,경지규모의 확 ,경작

로 개설 기계화에 의한, 농의 편의성과 생산성 증 를 한 사업이다.

특히 상습 인 침수 상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업용수공 시설과 연 하여

사업의 우선순 가 높아진다.참고로 OECD는 이와 같은 농경지 구조개선

련 사업은 EU의 경우처럼 PSE의 B.3-농장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타당하다고 하 다.

④ 개시설개보수사업:농업용수공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공 기능의 하로

정수량의 공 문제뿐만 아니라, 수지의 토사침 ,제방의 수 침수,

방류수로의 크랙 등에 의한 안 문제도 발생하므로, 장기 개보수계획의

수립과 이에 상응하여 보수보강에 한 산이 투입되어야 한다.시설의

화를 통해 비용 고효율의 과학 물 리환경을 조성하여 농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사업이다.

⑤ 농경지 재구성사업: 농의 합리화와 경쟁력강화를 해서 기존의 경지를

집단 으로 재구성하기 한 사업이다.이 사업으로 소유주들의 경지규모와

형태가 변경되며, 개배수로와 농로가 새로 건설되기도 한다.이 사업에

따라 기존 농지소유주들 간에 환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때로는 농 복지

증진시설과 농산물의 처리와 유통을 한 시설부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3) 행 PSE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책

① 시설안 진단 로그램:기반시설의 안 성을 진단하기 한 로젝트이다.

② 물 리 자동화 로그램:홍수가뭄 등에 한 방 재해 리능력과 안정

인 물 리기능의 향상으로 농업인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 하기

해서 자동측정/원격 리(Tele-Metry/Tele-Control:TC/TC)와 같은 미래

정보 리시스템의 도입과 련된 사업이다.

③ 지하수법:이 항목은 단순히 자료제공차원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그러

나 농업과 련 가능성이 있다.“안정 인 맑은 물 공 과 수자원공 의 장기계

획”의 주요과제로 지하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통합된 지하수 리,효

율 인 이용과 보 에 한 지하수 련 문제제시와 해결 목표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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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주요국 농업용수 PSE수 비교

OECD 주요 회원국들의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PSE수 을 검토

하 다. 한 농업용수와 련된 정책들을 고찰하여 각국별 WPSE를 산출

하 고,이를 체 PSE에 비교하여 농업용수와 련된 PSE가 차지하는 백

분율 (%WPSE)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WPSE(%)=(WPSE÷PSE)x100..............................................................식(4-1)

이 지표(%WPSE)는 %PSE가 회원국들 간의 농업생산에 한 지원규모를

비교하는데 이용되듯이,각국의 농업용수에 한 지원수 을 비교하는데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4가지 지표,즉 ① PSE,② %PSE,③ WPSE

④ %WPSE를 이용하여,회원국들 간의 지표의 규모를 비교하고자 한

다.

가.OECD 주요 회원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비교

<표 4-14>은 한국을 비롯한 OECD6개 회원국들의 과거 10년간의 PSE수

을 보여주고 있다(출처:OECD PSE/CSEdatabase,2009).이 표에 나와

있는 각국의 데이터가 <그림 4-1>에 꺾은 그림으로 표시되었다.

<표 4-14>OECD주요회원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 (PSE)

단 :백만US$

년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17,864 19,217 15,705 17,177 17,096 21,664 24,237 25,827 25,988 18,354

일본 51,859 54,065 44,213 43,773 47,102 48,073 44,329 39,356 35,581 41,622

멕시코 56 7,397 6,480 9,261 6,611 4,180 4,921 5,805 6,438 6,339

EU 114,842 89,257 84,199 99,153 120,128 143,439 130,733 131,041 135,111 150,445

호주 1,344. 1,176. 1,023. 1,210. 1,298. 1,376. 1,495. 1,833. 2,488. 2,213.

미국 55,746 52,277 51,040 40,613 36,222 43,174 40,216 31,198 33,962 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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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PSE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상 으로 큰 이유는 여러 회원국

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그림 4-1>에 시기별로 그 크기가 갑자기 증

가를 보이는 이유는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에 의한 향으로 보이며,일단

추가 가입이 된 후에,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이는 신규 회원국

가(들)의 조정과정의 향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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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주요 OECD회원국의 PSE수 의 변화추이

미국과 일본은 양국이 유사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최근에 일본

의 지지정도가 미국에 비해 더욱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와 호주의 경우에는 PSE 값으로 보아,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PSE수 에 제일 많은 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 시장가격지지(MarketPriceSupport:MPS)의 수 이 아주

낮은 탓으로 보인다.한국은 최근 10년 동안에 상당히 안정화된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최근(2008년)에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 에 근 하고 있다.

나.OECD 주요 회원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각국의 %PSE의 자료가 <표 4-15>에 제공되어있다.이 데이터가 각국별로

<그림 4-2>에 국가 간의 수 을 비교하기 하여 그라 로 표 이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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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008년도를 기 으로 한국이 51.75%로 6개 국가가운데 가장 높은

수 을 차지하고 있다.그 다음에 47.81%로 일본이 치하고 있으며,미국

과 호주는 각 각,6.85 5.85%로,아주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 으로 낮은 비율이 이 국가들의 농업생산성이 높고,농산물 수출을 주

도하는 국가들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4-15>OECD주요회원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년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64.74 66.00 60.28 63.84 60.59 65.78 65.58 65.31 65.09 51.75

일본 59.96 59.71 56.33 57.24 57.51 55.94 53.74 51.51 47.54 47.81

멕시코 17.26 23.37 18.23 26.85 19.17 11.48 12.78 13.78 13.61 13.07

EU 39.32 33.89 31.60 36.10 36.39 34.57 32.10 30.73 25.48 24.89

호주 6.52 5.56 4.74 6.28 5.09 4.87 4.85 6.35 6.73 5.85

미국 25.53 23.29 22.10 18.58 15.10 16.31 15.11 11.48 10.21 6.85

<그림 4-2>를 보면,한국의 PSE 치는 크지 않은데,%PSE는 회원국들

에서 가장 높은 수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반 로 미국은

PSE 치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의외로 %PSE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호주는 지속 으로 안정화된 양상으로 농업에 한 정부 지원도

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국의 %PSE가 체 으로 매년 하강하고

있는 경향도 감지해볼 수 있다.



-164-

0

10

20

30

40

50

60

7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도

한국

일본

멕시코

EU

호주

미국

<그림 4-2>주요 OECD회원국의 %PSE수 의 변화추이

다.OECD주요회원국의 농업용수생산자지지추정치(WPSE)

<표 4-16>에 6개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련 PSE 자료가 정리되어있다.

2008년도에 멕시코의 WPSE가 가장 높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다음

이 일본,미국,EU이 따르고 있다.한국은 가장 낮은 수 으로 보이고 있다.

<표 4-16>OECD주요회원국의 농업용수생산자지지추정치(WPSE)

단 :백만US$

년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30.41 28.45 39.66 49.19 56.67 62.98 70.68 80.27 79.74 68.26

일본 1,172 970 672 530 552 592 505 444 508 594

멕시코 55.74 57.46 450.86 454.23 504.90 463.91 519.63 604.11 527.51 649.47

EU 177.22 95.82 114.03 130.51 146.34 254.36 207.37 261.30 518.93 282.50

호주 0.00 11.58 10.33 13.58 16.20 14.71 15.23 18.83 146.81 83.09

미국 318.22 312.25 311.20 340.90 369.92 382.80 383.10 372.25 359.47 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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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는 각 회원국의 WPSE에 한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최근인 2008년을 기 으로 찰해보면,멕시코는 농업용수에

한 지원이 증가하여 제일 높은 수 에 이르 고,일본도 꾸 히 감소해오던

경향이 최근에 EU와 같이 약간 반등하는 양상이다.미국은 주로 USBR의

활동이 심이 되는 계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모양새이다.한국과 호

주는 상당히 낮은 수 으로 표 이 되고 있다.

<그림 4-3>주요 OECD회원국의 농업용수 련 PSE변화추이 (WPSE)

라.OECD주요회원국의 %농업용수생산자지지추정치(%WPSE)

<표 4-17>에 각국의 최근 10년간 %WPSE자료가 들어있다.이 표로만

단해야 한다면,멕시코가 가장 큰 %WPSE를 보여주고 있으며,한국은 체

PSE수 이 원래 높은 계로 EU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인 0.37%로 나와

있다.호주는 치인 WPSE는 상 으로 낮게 추산이 되었는데,%WPSE

는 6개국 에 두 번째로 높은 값으로 나왔다.이는 호주의 PSE가 상

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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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OECD주요회원국의 %농업용수생산자지지추정치(%WPSE)

(%WPSE=100*WPSE/PSE)

년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0.17 0.15 0.25 0.29 0.33 0.29 0.29 0.31 0.31 0.37

일본 2.26 1.79 1.52 1.21 1.17 1.23 1.14 1.13 1.43 1.43

멕시코 1.07 0.78 6.96 4.90 7.64 11.10 10.56 10.41 8.19 10.25

EU 0.15 0.11 0.14 0.13 0.12 0.18 0.16 0.20 0.38 0.19

호주 0 0.98 1.01 1.12 1.25 1.07 1.02 1.03 5.90 3.75

미국 0.57 0.60 0.61 0.84 1.02 0.89 0.95 1.19 1.06 1.37

<그림 4-4>에 의하면,멕시코의 %WPS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EU와

한국이 가장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의 경우에는 원래 PSE수 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낮은 수 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농업용수 련 PSE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 그다지 요하지 않다

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PSE외형수 이 높기 때문에 원천 으로 국제무역

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림 4-4>주요 OECD회원국의 %WPSE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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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농업용수 PSE산정의 문제 개선방안

세계 어느 곳에서나,산업 일반생활 등 기타 어느 부문보다도,농업부

문에 가장 많은 수자원이 이용되고 있다.기술 정치 인 의미에서 세

계인류 모두에게 충분한 물을 지속 으로 공 할 수 있는 문제가 심사로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농업인들 정책입안자들 모두가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생태계보존을 해서,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수자원이 효율

으로 배분․이용되어야 한다는 당 성을 인식하고 있다.

수자원의 농업 이용과 그것이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

하다.수자원의 이용에 따른 농업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향은 심 하

다.수자원을 농업에 이용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수많은 사회 목표,

재산권 조정 련기 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농업부문에 있어서 사

회,경제 환경 요구를 충족시키고,수생생태계의 유지뿐만 아니라,도

시,산업 크리에이션과 같은 부문들과 더불어 농업용수의 정배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리기술능력의 향상으로,지난 수십 년간,농업에 있어서의 용수이용에

따른 생산성이 증가되었으며,식량증산에 요한 역할을 하 다.최근에 들

어,농업활동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소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정책

들은 가끔 반 로 작용하고 있는데,이러한 결과로 비효율 인 용수배분과

수계의 오염이 래되고 있다.이런 상은 농업인들에게 명시 암묵

인 지원이 개재된 개용수를 공 함으로서,생산비를 경감시켜주는 수자원

에 지정책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기도 한다.

세계의 수자원이용에 있어서,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농업부문의 이용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재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회

원국지역에서의 농업용수 사용량이 체 수자원의 40%이상을 차지한다.좀

더 개발된 국가의 사용량은 간혹 75%를 상회하는 수 에 이르고 있다.

개면 의 증가(6%정도)에 따라,과거 약 10년 동안에 농업용수 이용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호주,멕시코,스페인,미국과

같이 개농업이 농업생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추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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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도 개용수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이러

한 상이 농업인들과 기타 부문 간의 경쟁을 가속시킬 것이다

(Tangermann2008).

농업활동에 의한 수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들은:

◦ 강과 호수의 환경유지를 한 필요용수량의 감소;

◦ 지하수의 재충 율보다 더 큰 고갈율의 발생;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에 한 증가;

◦ 농업인들과 수생생태계의 유지를 포함한 기타 부문 간의 수자원이용

에 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농업이 인간과 가축에 음용수의 주요 공 원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자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가축폐기물,비료 농

약유출과 침출수량의 감소로 수질에 한 농업의 향은 지난 수년간에 걸

쳐 약간 개선되고 있다.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에 의한 오염의

수 은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 실이다.산업과 도시오염

원은 감소하고 있는데,농업에 의한 오염원인 질소와 인은 상 으로 증가

하고 있다. 행 기 치를 만족시키기 하여 양물질과 농약성분 등 오염

물질의 처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일반 으로 농업지역의 음용수의 일

부만이 음용수질 권고기 치를 만족하고 있다.그러나 농업지역에서 환경과

크리에이션 목 의 물이용을 한 오염물질의 허용치는 많은 OECD국가

들의 경우에 매우 높다.많은 농지역의 강과 호수의 부 양화 상이 범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하구나 해안에 치한 농업지역

의 양오염물질 한 심각한 녹조류의 번성을 유도하여 해양생물에도 악

향을 주고 있다.

많은 OECD회원국들에서 양 으로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 과 는 수질

유지,어느 것도 지속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많은 사실들이 증거하고

있다.물의 공 량과 수질사이에는 한 상 계가 있다.유량이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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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거나 은 경우에,수계에 있어서 병원체 침 물을 포함하여 비료성

분,분뇨 농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OECD회원국가가 아

닌 곳,특히 빈곤 국가들의 경우에는 물이 충분하게 공 되지 않으므로 인

해서 수질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농업인들에 의한 물의 소유와 이용에 따른 재산권에

한 정의가 확립되어있지 않거나,물은 그 공동의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

다.어느 경우이던,농민 개개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직 인 경제 이득

이 없기 때문에 극 인 자세로 물을 경제 으로 이용할 인센티 가 없으

므로 농업인들은 오염에 해서 무감각해지게 마련이다.재산권은 하늘로부

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법 ,정치 과정을 거쳐 사회 공동체

가치의 진화로부터 나온다.활용되는 개기술의 특성은 경제 인센티 에

달려있으며 정부정책에 의해 향을 받는다.농업생산과 투입재에 해 지

속 으로 보조 이 지 되는 한,거의 모든 OECD회원국들의 수자원은 과

도하게 소비되고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경우에,농업 지원정책들로 인해 농업인들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경

제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OECD 체로 보아서,

모든 농산물의 평균치로 따져서,국내 생산자가격은 국제무역에서 정해지는

수 보다 25%정도 높게 나타난다.어떤 때에는,국내가격이 세계시장가격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그러한 가격지원이 더욱 많은 개

수량의 이용을 유도하여,농업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과도한 농업용수의 이용이 환경에 부정 인 향을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개기반시설자본비용(건설 감가상각)과 시설운 기 비용을

포함한 유지 리비용에 한 보조 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한 용수이

용에 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하여 정부보조 이 지 되어,이것이 수

자원의 효율 인 이용을 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어떤 국가에서는

양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하여 에 지에 한 보조 을 지불하는데,이것

이 지하수의 고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농업에 한 보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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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 간에 그리고 품목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거의

모든 국가가 농업부문에 한 용수와 에 지이용에 한 보조 을 지불하

고 있는 실정이다.

OECD회원국들의 농업부문에 한 지지추정치들에 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2005년에 30개 OECD회원

국 체의 농업부문에 한 지지규모는 OECD지역의 총국내생산액(Gross

DomesticProducts)의 1%를 약간 상회하는 3,850억 US달러에 달했다.

체 총액 에서 2,800억 US달러는 농업인들에게,700억 US달러는 연구개발,

기반시설, 매 진과 같은 농업부문에 한 일반서비스지지에 제공되었다.

나머지 350억 US달러는 식품소비자(주로 미국의 푸드스탬 용과 같은)들에

한 지원이었다.농업인들에 한 체지지(OECD의 PSE로 측정된)가운데,

체의 거의 70%는 렴한 가격,용수와 에 지와 같은 가격지지,생산품에

한 지불과 투입재에 한 지지 등 생산과 무역왜곡에 커다란 향을 미

치는 품목생산과 하게 연계된 정책수단에 의한 것이었다.이러한 후자

의 수단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의 몫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그에 따른 인센티 는,그러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비교하면,여 히 더욱 많은 농산물의 생산과 투입재의 사용을 유도할 것으

로 보인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의 첫째 목 은 농산물 가

격과 생산 활동에 한 명시 암묵 지지의 제공으로 국제무역에 있

어서 왜곡을 방지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농업생

산 활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투입재인 농업용수의 이용과 련해서는,

농업인에 한 지지수 의 증가가 국제경쟁가격의 왜곡에 더하여,지구의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의 낭비를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낭비에 따

른 수자원의 고갈과 수질의 오염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이

러한 결과는 지구환경 특히 최근에 그 징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정 인 기후변화를 래하여 이상기후증세가 생활환경뿐 아니라,농산물

생산에도 악 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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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하여,OECD는 회원국들의 농업용수이용

에 한 지지수 을 매년 악하여 련 정책의 개선과 지지수 의 감소를

한 노력을 하고 있다.농업생산자지지수 (PSE)의 산정에 있어서 각국이

용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설정하여 각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농업용수에 한 지지수 의 측정을 한 방법으로,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들 가운데 실제 산술 계산이 가능한 "재정비용"만을 고

려한 "빌딩블록방법"을 제안하 고(OECD 2007a),각국의 검토의견을 취합

하고 정리하여,PSE산정의 틀로서 제시하 다(OECD2007b).

앞장에서 소개한바와 같이,빌딩블록방법은 체농업용수공 비용의 회수

를 원칙으로 하여,용수공 에 필요한 시설과 련되는 재정비용인 유지

리비용,용수공 리기 의 행정비용,시설개보수비용 신규시설 건설투

자에 한 연차 상환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 다.기회비용의 일종인

자원비용과 농업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외부재 는 공공재 성격인 환경 편

익(환경에 한 역기능 기능은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은 산술 표시

가 가능한 객 인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빌딩블록방법은 우선 으로

재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 다.

농업용수와 련된 지지수 의 산정에 있어서,빌딩블록방법의 일률

용이 개념 이론 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실제로 이 방법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

이다.이 장에서는,OECD가 농업용수공 에 한 지지수 의 측정원칙으로

제안․ 용하고 있는 빌딩블록방법을 주로 하여,PSE산정의 문제 과 가

능하다면 그에 한 개선방안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3.1농업용수 PSE산정의 문제

제4.1 에서 OECD회원국들 미국,멕시코,EU,호주,일본 한국의

농업용수PSE산정기 과 그 수 을 비교하면서,각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수지지정책들을 소개하 다.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치,자연환경(기

후), 농방식,역사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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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에 의해 시행되는 지지정책의 내용 한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

다.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OECD는 보고서(OECD 2007a

OECD 2007b)를 통하여,각국이 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지지정책 는 지

지의 요소가 개재된 정책들을 소개하 다.OECD는 이 정책들을 각국이 제

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지지항목에 따라 분류하고,정책의 명칭, 련

리기 , 계법,목 ,지지수단,지출 산,자료의 출처,자료의 신뢰도

등에 한 정보를 최 한으로 수집,조사,검토하여 제공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자료의 생성,해석, 달의 과정에서,명시 ․암묵 으로 본의가 아

닌 는 의도 오류와 왜곡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상기 OECD의 보고서를 기본으로,각국의 PSE산정과 연 된 문제 을 산

정의 주 (담당)기 ,수자원의 다목 이용(농업용 수자원의 유율),정책

분류의 일 성,회원국별 농업환경과 농활동의 차이,농업으로 인한 외부

재와 공공재의 비용/편익의 처리,PSE와 GSSE간의 차이 ,농업용수기반

시설의 잔존가치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농업용수 PSE산정 주 기

PS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농업용수정책의 목 ,내용, 지지의 수

에 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매년 OECD에 통보하는 각국의 채 이 일원

화되어 있어야 하며,각국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물론 주 기 의 인

터넷 주소라던가 연락처가 참고자료에 첨부되기도 하지만,자료의 시간

일 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각국이 어떤 차에 따라 정책별로

그 내용을 정성 으로 정리하고,지지의 수 을 어떻게 정량 으로 측정하

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려 필요가 있다.

물 리의 주체가 다층화 즉 앙(연방)정부 지방(주)정부로 이원화

는 다원화되어 있다면,더욱 종합 인 PSE의 산정문제가 복잡해지고,산정

치의 신뢰도가 낮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한 정부로부터 물 리

업무를 임받은 공 기 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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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내무부의 기 인 USBR이 미국 내 최 의 수자

원 련 기 으로서 자체 으로 PSE의 수 을 측정하는 방침을 정하여 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외에 농무부 산하의 다수 기 들도 자체 인

PSE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각 주별로도 용수공

지지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이다.어떠한 경로로,각 정부기 의 PSE데이터가

모아져서 가공된 다음에,OECD에 통보되는지 분명하지 않다.OECD에

한 자료의 최종결과를 통보하는 책임기 이 자국의 기 들로부터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었는지에 한 경로와 경과에 해서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

고,이 정보 한 회원국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EU의 경우에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PSE에 의한 농업

생산자들에 한 지지수 을 측정하기 시작했던 1986년에 12개 EC회원국으

로 구성되어있던 것이 2007년에 27개의 회원국으로 불어난 EU는 농업용수

지지추정치의 산정을 각 회원국별로 하여 EU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

어있다.EU사무국은 이를 취합하여 OECD에 통보하고,OECD는 PSE/CSE

데이터베이스에 EU회원국 체의 PSE수 을 입력하고 있다.물론 자료이동

의 흐름을 되짚어 가면,EU 각 회원국의 PSE수 을 악해낼 수 있겠으나,

PSE/CSE데이터베이스에는 나타나지 않고 매몰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나.수자원의 다목 이용(농업용 수자원의 유율)

수자원은 개 그 이용의 상이 농업,일반 산업,도시, 크리에이션 등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다.하나의 수계 는 유역의 산업이 오로지 농업이라

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여러 부문이 확보된 소정의 수자원을 분할하여 이

용한다거나,이용 후에 각 부문 간에 재이용이 된다거나하는 경우에,농업

용수의 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이 유율을 산정하는

목 은 수자원기반시설의 건설,유지 리,투자비용 상환,감가상가 등 체

사업비용 에 농업에 할당해야 할 비용부분을 계산하기 함이다.

OECD도 보고서(OECD 2007b)에서 단 수자원사업 에 농업용수의 비

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 다.이 보고서에 각국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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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수 PSE 련 정책들 에 빌딩블록방법에 따라 비용을 분개한 가 소

개되어있다.이 보고서의 4.2.1 에 설명되어있는 바와 같이,미국 개척국

(USBR)은 2006년도에 집행된 유지 리 산(투자비용에 한 감가상각 등

이자비용 제외)의 85%(일종의 농업용수 유율)를 계산한 후에,OECD에 통

보한 B.1-" 개지원 련"PSE지지수 을,아무런 산정 근거가 없이 축소된

숫자를 제시하 다.

빌딩블록방법에 의한 PSE산정은 아니지만,어떤 국가는 물 리기 의

해당연도에 집행된 유지 리 산을 편의상 분할하여 B.1- 개지원 련 PSE

로 할당하고 있다.OECD(2007a 2007b)의 농업용수 련 보고서에 수록

되어 있는 각국의 농업용수PSE 정책들을 고찰해보면,OECD의 농업용수

PSE산정에 빌딩블록방법의 용이 거의 되지 않고,합리 인 기 이 없이

(Ruleofthumb)농업용수 련 기 의 산 일부를 반 하는 행이 개

재된 것으로 보인다.국가들의 빌딩블록방법에 한 이해가 개선되어,PSE

의 산정이 더욱 합리 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정책분류의 일 성

국가 간 농업용수부문에 한 지원액을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산정과

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일 성,이용 가능성,자료의 객 성 등이 우선 으

로 확보되어야 한다.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행 PSE정책분류는 정책시행

기 에 따라 시장가격지지(MarketPriceSupport:MPS)를 포함 8가지 항목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농업용수와 련된 것은 먼 ,투입재 사용을 기

으로 한 지불인 B.1-투입재 기 지불,B.2-고정자본형성,B.3-농장서비스가

있다.다음으로는 농업용수이용권과 계되는 F.1-장기간 자원은퇴를 한

비품목 기 지불과 농업용수이용의 효율성 개선과 같은 F.3-비품목 기 에

따른 지불에 집 되어있다.더불어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항목 에

농업용수와 련된 것으로는 H-연구개발 지도와 K-기반시설이 있다.

정책은 생성,진화,사멸의 과정을 거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정책의 분

류에 일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최종 으로 분류하기 이 에 정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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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에 한 세심한 검토와 단이 있어야한다.국가마다 정책유형,보

조내역,이자율,물가수 ,환율 등을 일률 으로 용할 수 없는 실 인

문제가 있어서,매년 각 회원국이 통보해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면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목 을 담고 있으면,그에 상응하여 복수의 항목에 배분할 수 있을 것

이다.

를 들어,미국의 "EQIP 로그램에 의한 지하/지표수지원"과 "Klamath

생물다양성" 로그램은 B.2와 B.3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제시되었다.미

국의 "자원보존 개발(ResourceConservation & Development)"정책은

2006년에는 B.3항목과 GSSE-H 항목에 각각 50%씩 분배되어 있었으나,나

에 이 정책에 의한 지지액의 100%가 GSSE-H로 할당되었다.

호주의 경우,OECD보고서(2007b)에 의하면,2005년에 시작된 정책인 "호

주 물 기 (AustralianWaterFund)"는 애 에 체가 B.3-농장서비스에 분

류되었으나,최근에는 GSSE-K기반시설로 변경∙분류되었다.그 이유는 이

기 이 개별농가에게 이 된 것이 아니라,집단 개념으로 체 공동체의

농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 기 때문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별농가에 한 개배수 련 지원을 B.2-고정자본형

성 항목에 분류하고 있는데,용수이용에 한 것이기 때문에,B.1-투입재 기

으로 분류해야 타당할 것이다.만약 이것을 고정자본형성으로 인식하게

되면,개별 농가단 (on-farm)에서 개나 배수시설의 복원이나 설치를 지

원하 다는 의미가 된다. 한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의 K-기반시설 항목에

"기타"사항으로 매년 꾸 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구체 인 설명이

없어서,지원의 성격을 악할 수 없다.규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면,PSE의

틀 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단도 해 볼 수 있다.그리고 일

반서비스지지추정치에 2007년부터,N-기타 항목에 "농 지원 사업"명목으

로 지지가 이루어졌는데,농 체를 상 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했는지 분

명하지 않다.만약 개별 농가를 지원하기 한 사업이라면,분명히 PSE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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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의 일 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서 OECD PSE매뉴얼에

있는,정책분류를 한 Flowchart를 이용자편의를 한 내용으로 재의 체

제를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회원국별 농업환경과 농활동의 차이

각국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농의 역사,문화, 습에 있어서 차이 이

많다.이러한 문제는,특히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 간에 농업-

환경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한 농업용수PSE산정에 있

어서 국가 간에 상이한 정치,경제 발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몬순지역에 치하면서,역사 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한 벼농사에

의지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했었다.물론 필요 용수량이 상 으로 은

는 보리농사에 의하여 보완 으로 식량을 공 하기도 하 지만,벼농사를

근간으로 한 농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몬순기후의 향으로 강우량에

의존한 개농업이 부분이었지만,먼 과거에 국가 인 차원에서, 수에

유리한 지역에 수지,보 등을 축조하여 일부 필요한 용수량을 보충하기도

하 다.일부 농업인들은 약간의 수세를 부담하면서,농업용수이용 회 등

을 통하여 유지 리를 한 노력 사라던가,지역단 로 자체 인 시설의

유지와 리를 하 다.

이러한 사회 인 습에 따른 문화와 통을 이어받은 한국의 농업인들

은 한국의 경제발 의 진 에 따라,농업이 주요산업의 자리를 다른 산업부

문에 넘기면서,농업인들은 농업용수이용료 문제를 정치쟁 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몬순지역에 치하면서,역사 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한 벼농사에

의지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했었다.물론 필요 용수량이 상 으로 은

는 보리농사에 의하여 보완 으로 식량을 공 하기도 하 지만,벼농사를

근간으로 한 농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몬순기후의 향으로 강우량에

의존한 개농업이 부분이었지만,먼 과거에 국가 인 차원에서, 수에

유리한 지역에 수지,보 등을 축조하여 일부 필요한 용수량을 보충하기도

하 다.일부 농업인들은 약간의 수세를 부담하면서,농업용수이용 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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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유지 리를 한 노력 사라던가,지역단 로 자체 인 시설의

유지와 리를 하 다.

한국은 OECD나 더 나아가 WTO가 요구하는 수 의 농업용수이용료 회

수원칙을 수하기 하여 이러한 갈등을 국내 으로 풀어야 하는 당 성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농산물 특히 의 경우에는 가격 으로 국

제경쟁력을 잃고 있고,그나마 일부 주요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

다.더욱이 한국농업은 거 한 토를 가진 미국,호주 기타 회원국들과는

농의 규모와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한국농업인들의 농지

규모는 상 으로 세하다. 단 농지를 보유한 기업농과 같은 규모의

농을 하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농가가 자체 으로 개

시설이나 지하수함양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만약에 정부가

이들을 지지를 해 다면,PSE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농의 규모면에서

농장입구까지의 개시설과 농장내의 시설의 소유에 한 off-farm과

on-farm의 구분을 하기가 상 으로 쉽다.그러나 한국의 농업인들은 소규

모의 농지를 활용하는 농이 부분이므로,off-farm과 on-farm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특히 벼농사와 련해서는 개별농지와 수원공,수로,개

별농장까지의 어디를 off-farm으로 구분해야 할지 더욱 명확하지 않다.물론

개별 농가가 필요할 때에는 자체 인 스 링클러,온실 등 개시설에 한

비용을 지불한다.

마.농업으로 인한 외부재와 공공재의 비용/편익의 처리

OECD국가의 물 리정책은 체비용회수의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수자원 약의 권장,기술 신,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생산,오염 감활동

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물 리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수이용에 한 체비용회수의 방향으로의 노력에 있어서 농업용

수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정 인 는 부정 인 환경 외부재(공공재)

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로서는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외부재의 부정 인 측면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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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의 환경편익 는 공익 기능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PSE측정

에 있어 재정비용만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OECD 2007b).따라서

PSE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시장지향성 평가에만 편향되어 있어 농업이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 외의 다

양한 순기능(식량안보,수질 개선,경 유지,홍수조 ,생물다양성보존)과

식품안 등에 한 정책평가를 한 도구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환경 공공재공 에 한 것은 이 (transfer)

는 보조가 아닌 정당한 농에 의한 공공에 한 가(remuneration)이므

로 PSE의 다른 정책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여러 차례 몬순지역에 치한

국가들을 시로,"세계 물 포럼(WorldWaterForum:WWF)" "물,환경,

논에 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Network ofWater,Environment,

andPaddyField:INWEPF)등을 통해,농업용수의 순기능 인 환경에의

기여에 한 논의가 있었다. 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농업용수의 공익

기능에 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곤 하 으나,객 인 경제 계수에

한 신뢰성수 을 확보하기 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몬순기후지역 국가들에서 농업용수의 환경에 한

순기능 인 역할은 건조,반 건조 지역의 국가들에 비하여 더욱 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이 분야에 한 지속 인 심과 연구노력으로 모든 국

가가 이를 PSE의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자원 특히 지하수의 고갈의 가능성과 련하여,미국이나 멕시코 등 지

하수가 요한 농업용수자원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서는 물과 연 된

농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에 즉 은퇴하는 경우에,보조 이 지불된

다.이의 목 은 자원의 고갈 방지로 지하수자원을 함양하는데 한 지원이

다.실제로 이런 목 에 한 지지액의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없이,정책

으로 일정 액을 토 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농업용수이용에 따르는 순기능 인 환경보존 개선에 한 보조도 농업

용수의 다원 기능의 경제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정치 인 단에 따라

소정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고 본다. 행 PSE의 정의에 의하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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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런 활동으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이 이 되었으므로,PSE로 해석되어

야 한다. 농활동이나 농활동의 단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보존 는 환

경개선에의 기여에 한 지원이 농업인에게 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PSE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이러한 이 은 PSE산정으로부

터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바.PSE와 GSSE간의 차이

OECD는 농업용수 련된 지지정책이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일반서비

스지지추정치(GSSE) 어디에 할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하

나의 정책이 농가 개별 (on-farm)지지의 요소를 포함하느냐,아니면 집단

(off-farm)지지의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 다. 한 하나의

정책이 PSE와 GSSE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할 경우에는 지지액을 분할하여

분류할 수 있다.이러한 분류지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ff-farm과 on-farm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개기반시설의 범 를

용수원( , 수지,하천 보, 정),취수시설, 개수로,각 농장이나 경작지

입구(Farm Gate)까지의 과정으로 본다면,이 과정은 off-farm(upstream)으

로 인식되어야 하며,그 이후(downstream)는 on-farm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술한바와 같이, 단 의 농장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

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구분법이 상 으로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

나 규모가 세한 몬순지역의 한국 는 일본의 농지형태를 보면,각 농가

의 물꼬까지의 수로는 공동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이

수로는 off-farm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그 다면,수로 말단까지의

유지 리비용은 농업인 개인 부담이 아닌,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다. 농규모가 상 으로 작은 국가의 기반시설과 련된 건설

유지 리 제반 비용은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일본의 토지개량법(Land Improvement Law)은 개별(인) 인 농장내

(individualon-farm)의 양수나 로시설 등에 한 재개발비용에 한 지원

을 B.3농가에 한 기술지원 항목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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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업용수기반시설의 잔존가치

OECD 회원국 간에 PSE의 산정에 빌딩블록방법을 따르기로 하 다.이

방법은 시설의 유지 리,행정비용,자본투자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개의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용 추계의 상 어려움 때문에,농업용수PSE수

의 산정에 유지 리비만을 주로 반 하고 있다.즉 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용을 PSE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농업생산에

한 지지수 을 온 하게 추산하기 해서는 기반시설의 건설 / 는 복

원과 련된 자본투자비용의 용과 산정방식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한국의 농업용수 PSE산정

한국의 농업용수 PSE산정은 한국농어 공사의 일반회계법 상의 산

지출의 반 이 개 즉 B.1-가변투입재 항목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K-기반시

설에 할당되었다.이러한 편의 인 산정방식에 하여 OECD회원국들이

정 인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시된다.이 산지출 에서 시설의 유지 리

에 소요된 산은 얼마이며,기반시설의 설치를 한 신규투자 분과 복원사

업에 집행된 산이 얼마인지 분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농어 공

사가 할하는 구역에서 농업인이 농수로 리를 해 노역을 제공하는 부

분에 하여 연간 기여액의 산정 데이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할하고 있는 농업용수 리 분야에 한 산의 쓰임새

에 한 자료도 보충하여,필요하다면 분석한 결과를 PSE산정에 반 하는

것이 정 인 자세일 것이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은,우

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OECD회원국들도 련된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미흡

한 면이 있다.미국,호주,멕시코 등 연방-주정부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

는 국가들과 EU와 같은 국가모임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체 으로 만족할

만한 자료의 취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모든 회원국들이 자료의 명시

인 발표를 해 노력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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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농업용수 PSE측정방법의 개선방안

4.3.1 에서 행 OECD의 농업용수PSE산정방법과 련된 문제 들을 고

찰하 다.이들은 농업용수PSE산정 주 기 ,수자원의 다목 이용(농업용

수자원의 유율),정책분류의 일 성,회원국별 농업환경과 농활동의 차

이,농업으로 인한 외부재와 공공재의 비용/편익의 처리,PSE와 GSSE간의

차이 ,농업용수기반시설의 잔존가치 등이었다.이 가운데 일부의 문제

에 해서는 개선의 방향에 해서도 이미 설명을 하 다.이 에서도 필

요한 경우에,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측정방법의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가.농업용수 PSE산정 주 기

각 회원국의 PSE PSE산정을 장하는 기구에 한 정보를 일목요연

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이 게 함으로서,OECD회원국들이 제공하는

PSE수 에 한 자료의 일 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

회원국의 담당기 은 PSE산정과 련한 자료를 수집,가공,연구,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하기까지,자료의 출처,계수의

산출근거,이해 계자, 계된 기 의 연락처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나.수자원의 다목 이용(농업용 수자원의 유율)

수자원의 다목 이용에 있어서,농업용수부문이 차지하는 지원수 을

악하기 해서는 체 수자원총량 에서 농업용수이용목 으로 이용되는

수자원의 비 을 알아야 한다.먼 이러한 비 의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데이터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OECD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이미 PSE의 산정과정에서 농업용수 유율

지표를 추정해본 국가들이 있다면,이의 추정 차에 한 정보를 공개하도

록 권유해야 한다.농업용수 유율의 추정에 한 각국의 자료가 축 되

면,각국의 실을 고려한 보편타당한 추정 차를 찾아내어,차후 다목

수자원사업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유율을 용하여 련된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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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를 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정책분류의 일 성

5.1 에서 이미 지 하 듯이,PSE항목에 한 정책분류의 일 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OECD가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해 매년 이행 검을 통해,

정책분류의 격성에 해서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일부 정책들은 PSE항목에 제 로 분류되지 못하는 들이 있다.보

고된 정책에 한 검토 후에 분류의 정확성을 기할 것이 아니라,사 에 정

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이를 해 먼 PSE의 각 분

류항목에 한 회원국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좀 더 많은 제를 통

한 구체 인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한다.OECD는 각 회원국이 시행하 고,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수지원과 련되는 정책의 내용들에 한 목 ,성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OECD가 정해놓고 있는 PSE항목에

하게 분류되도록 해야 한다.어떤 정책의 목 이 2가지 이상의 복합 성격

을 가지고 2개 이상의 항목으로 분개되어야할 때,더욱 분명한 분류기 을

용하여야 한다.특히 하나의 정책이 PSE와 GSSE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

고 있을 때 더욱 세심한 분류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정책분류의 일 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서 OECD PSE

매뉴얼에 있는,정책분류를 한 흐름도(Flowchart)의 재 체제를 이용자편

의를 한 내용으로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회원국별 농업환경과 농활동의 차이

각국은 자연환경, 농의 역사,문화,사회 습의 차이뿐 아니라,정치

경제 발 단계가 상이하다.어느 한 시 에서 PSE수 을 동일한 규범을

가지고 일률 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행 PSE는 각국이 처한 시

인 경제발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선진국들은

이미 농경지의 경작조건,경작도로 등의 SOC,용수공 시설 등과 같은 농

업에 한 지지를 진즉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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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농업보호육성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들은 선발 국가들에 비

해 상 으로 기투자비용(농업지원)이 높은 편이다.

경제발 단계의 차이에 더하여,주요 작물의 재배에 소요되는 필요 용수

량의 차이 을 인정해야 한다.농업용수량은 하나의 투입재로서,벼와 의

재배를 비교했을 때,벼의 경우가 에 비해 더 많다.그러므로 벼와 을

직 비교하는 것이 이론 으로 합당하지는 않지만,단 수량("가상 수자원

(virtualwater:한 단 의 곡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벼를 생산하

기 한 원가가 개념 으로 의 경우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마.농업으로 인한 외부재와 공공재의 비용/편익의 처리

농활동에 의해 식품,사료,섬유 는 연료와 같은 품목들이 생산될 뿐

만 아니라,생태계의 보 ,사회문화 가치유지,지하수 함양 홍수 방

등의 부차 인 가치가 형성된다.경우에 따라서 농활동에 의한 공기

수질의 오염,온실가스의 배출,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참고로 벼농사 지역에서는 농업활동이 공기와 수질의 개선과 기온의

상승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어떤 농업인들은 생물다양성 보

존을 해 노력하거나,법 으로 정해진 최 기 치 이상으로 식품안 수

을 수하려고 한다. 농활동은 농업생산과 결합하여 는 농장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직 으로 공공재를 공 하고 순기능 는 역기능 외부

재를 생성한다(Tangermann2005).

몇몇 OECD국가의 물 리정책은 좀 더 완 한 비용회수의 방향으로 설

정되고 있으며,수자원 약의 권장,기술 신,부가가치가 상 으로 높은

작물의 생산,오염 감활동에 한 인센티 제공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물

리개선을 유도하고 있다.용수이용에 한 비용완 회수의 방향으로의 노

력에 있어서 농업용수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정 부정 환경 외

부재 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농업에 한 수자원문제의

요성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이러한 문제는,특히,수자

원이 풍부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 간에 농업-환경 조건이 더욱 상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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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르는 환경 효과에 하여, 농사를 주로 하는

몬순지역에 치한 국가들과 농사를 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그리고

곡물수입국들과 곡물수출국들 사이에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

는 환경에 한 순기능을 후자는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더하여, 자는

농업용수의 PSE산정에 있어서 순기능에 따른 PSE의 감소를,후자는 PSE의

증가를 주장하는 편이다. 한 순기능이던,역기능이던 간에 환경 효과를

숫자로 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PSE산정의 고려 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농업활동에 기인한 공공재와 외부재의 문제는 지속 인 심과

노력으로 보편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이에 하여 부정 으로 사고하는 국

가들을 설득해 가야 할 것이다.

바.PSE와 GSSE간의 차이

5.1에서 이미 취 되었지만,반복하면,OECD는 농업용수 련된 지지정

책이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어디에 할

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어떤 정책이 농가 개별 (on-farm)

지지의 요소를 포함하느냐,아니면 집단 (off-farm)지지의 내용을 포함하

느냐에 달려있다고 하 다.

이러한 분류지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Off-farm과 on-farm

의 경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개기반시설의 범 를 용

수원( , 수지,하천 보, 정),취수시설, 개수로,각 농장이나 경작지

입구(Farm Gate)까지의 과정으로 본다면,이 과정은 off-farm(upstream)으

로 인식되어야 하며,그 이후(downstream)는 on-farm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농업용수기반시설의 잔존가치

기반시설의 투자비용에 한 매년 상환수 은 기반시설의 잔존가치를 평

가하는데서 출발한다.잔존가치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개발되어 있

다.일반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비용가 근법,시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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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득 근법 등이 있는데,이러한 기법들은 기반시설의 가치평가에 이용

될 수 있다.이 가운데 비용가 근법(CostApproach)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추계하는데,시설물의 신축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를 삭감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공공시설 건물,부두,

공항,공업단지 등에 하여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수리시설 존가치 측정 연구(농림부,2002)"에 의하면,비용가

근방법의 하나인 비용지수법이 한국의 수리시설물의 역사 비용가를 추계

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조사방법이라고 하 다.1908년부터 2000년까지의 도

매물가지수(1995년 이후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용하여 2000년 불변가격지

수로 역산을 하여,각 연도별로 한국의 수리시설물의 역사 원가인 비용가

를 찾아내었다.상기의 비용지수법과 같은 방법의 응용으로 매년 기반시설

에 한 지원수 을 산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즉 해당년도와 년도의 잔

존가격의 차이가 해당년도에 발생된 시설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이론 으

로는,이 차이에 한 비용은 시설이용에 따른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다.시설물의 역사 원가를 알고 잔존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가

상각방식,구조물의 내용연수,이자율 용방식 등에 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시간 으로 개용수기반시설의 건설은 설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요

하고,공간 으로도,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복수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다.그리고 사업별로도 그 내용이 다양한 차이 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비용 산정에 있어서,시설별로 용해야 하는 계수들의 종류와 성격이 달라

지고,복잡해져서,산정의 편의성과 실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간이

인 방법으로, 를 들어, 개기반시설의 건설과 복원사업에 소요된 정부

나 물 리 기 의 산을 종합 으로 추산하여 해당년도의 기반시설 건설

에 지원된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어차피 정부가 투자하

여 건설한 용수공 시설은 집단 (collectivelyoff-farm)공공의 이익과 식량

안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비스지지(GSSE)의 목 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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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업기반시설 LCA평가

5.1 과정평가의 개요

5.1.1농업기반시설의 개요

우리나라의 수리시설물은 수지,양수장,취입보를 들 수 있으며, 국

농업기반시설은 69,899개소(‘07년 12.31 재) 에서 수지는 17,699개,양

배수장은 7,139개,취입보는 18,005개이고, 개면 기 으로는 총 867천 ha

수지가 475천ha(55%),양배수장이 201천ha(23%),취입보는 95천ha

(11%)를 공 하고 있다.

(표 5-1)농업기반시설별 개소수 수혜면 황

구 분
국 공 사 리 시․군 리

개소수 면 (ha) 개소수 면 (ha) 개소수 면 (ha)

계 69,899 866,958 13,107 527,151 56,792 339,807

수 지 17,699 475,012 3,320 341,966 14,379 133,046

양배수장 7,139 201,624 3,912 168,758 3,227 32,866

취 입 보 18,005 95,613 4,066 15,248 13,939 80,365

집수암거 2,870 14,626 329 1,008 2,541 13,618

정 등 22,593 80,083 1,338 171 21,255 79,912

방 조 제 1,593 - 142 - 1,451 -

*자료: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06)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 공사

가. 수지 (Dam/Reservoir)

은 갈수기에 필요한 용수를 기에 당한 양을 공 하고,홍수기에 일

시 인 홍수유입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도수,조 등

의 기능을 가진 제방을 말하며,이로 형성된 못을 수지(Reservoir)라고 한

다 (권순국 외,1995)24).

일반 으로 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이용목 ,수리시

설 설계,구조물의 재료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가능하다.일반 인

24)권순국,김시원,김태철,남궁택,최 환 (1995)수리구조공학,향문사,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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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방법 하나인 구조물의 재료에 따라 흙 (earthfill),콘크리트 력

(concretegravity),록필 (rockfilldam)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 흙 이

가장 일반 인 형태이고,이는 최소의 공정을 거쳐 해당지역에서 주 에서

자연물질로부터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Udall& Dominy,196

5)25).

건설의 주요 공정은 기 공사(가체 ,가제당),여수토(Spillway),취수

시설(Intakefacilities),제당공사(Embankment),기 처리(Grouting)로 구분할

수 있으며,주요 재료는 흙과 콘크리트,철근 등 이다.

<그림 5-1>흙 의 형 인 단면도 (Golzé,1977)26)

건축자의 입장에서 (Golzé,1977),흙 의 구성요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하고,일반 인 구성요소 건설 차는 아래와 같다.

① 설계(Design)

② 토지 매입(Landacquisition)

25)Udall, Stewart and Dominy, Floyd E. (1965) Design of small dams: a water 

resources technical publication Washington: USGPO
26)Golzé, Alfred R. (eds) (1977) Handbook of dam engineering New York; London 

(etc.): Van Nostrand Reinhold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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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설도로(Accessroad):수몰지역 발생으로 인해 우회 근로, 리도로의

건설

④ 기 처리(Foundation):구조물에서 수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지반과 인공구조물 사이의 공극을 차단하기 한 약액 주입

⑤ 가체 (Cofferdam):수계에 유입되는 물을 임시로 막아서 우회시키는

시설

⑥ 제당(Embankment): 의 제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주로 토석 재료를

이용

⑦ 취수시설(Intakefacilities): 개지역에 용수를 공 하는 장치 (취수탑,

수문 등)

⑧ 여수토(Spillway):홍수시 잉여수를 하류부로 월류토록 하는 구조물

나.양수장 (Pumpingstation)

양수장은 개용 기타에 필요한 물을 퍼 올리기 하여 양수기를 시

설한 곳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정(管井)·집수암거(集水暗渠)등 지하수를

양수하는 수원공 시설까지를 뜻하지만,보통은 지표수를 퍼 올리는 곳만을

가리킨다.양수장의 구성요소는 양수기와 동기(motor),이러한 시설을 유

지· 리할 건물이 필요하다.양수기와 원동기의 규모와 소요 수는 양수량

과 양정(揚程)으로 결정하며,건물은 양수기·원동기에 알맞은 넓이와 하 ,

기계의 진동,지반의 지내력 등을 고려하여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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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양수장의 구성도27)

엔지니어 입장에서 양수장의 주요 건설 구성요소는 토목공사,건축공사,

기계․ 기공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토목공사(Earthworks& Foundation):양수장을 건설하기 한 부지

의 조성과 기 토공작업

② 건축공사(Buildings):양수장을 비롯한 구조물을 건축하는 작업

③ 기계․ 기공사(Machinery,Electricity):건물내에 양수하기 한 펌

와 동기 등 기계류와 원을 공 할 수 있는 기시설을 하는 공사

5.1.2 과정평가의 개요

가. 과정평가

과정평가(LCA,LifeCycleAssesment)는 정의된 시스템의 과정에

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목록을 취합하여 처리하고,이러한 투입물 산출

물과 련된 잠재 환경 향들을 평가하여 해석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와 련된 환경 측면과 잠재 향을 평가하는 기술이다(ISO14040:Life

CycleAssessment-PrinciplesandFramework)28).나아가 평가된 환경 향

27)http://www.sdcwa.org/infra/esp-lakehodges_phototour.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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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LCA는 국제표 기구의 ISO 14000시리즈에 기술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법으로 환경부하를 평가하는 다른 평가방법에 비해 제품 는 서비스에 의

한 향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 즉,원료생산,조립,수

송,이용,유지,폐기 등 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향을 고

려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효과 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나.LCA구조 차

ISO 14040에 의하면 LCA는 그림 5-3에 나타낸 것 처럼 목표 범 정

의(Goal and Scope Definition), 과정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과정 향평가(LifeCycleImpactAssessment) 과정해석

(LifeCycleInterpretation)으로 구성된다.

목표 범 정의는 LCA의 첫 번째 단계로 연구목 이 무엇이며,결과를

어디에 용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과정이다.LCA는 사용목 에 따라 수집

하는 자료,분석방법,결과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 LCA를 어떤 목 으

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림 5-3>MethodologicalframeworkofLCA(ISO 14044:2006)

28)ISO14040:LifeCycleAssessment-Principlesand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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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록분석은 연구범 에서 설정한 시스템을 상으로,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에 지,원료,제품,부산물 환경오염물 등의 종류

와 양을 기록하여 목록화하는 과정으로 환경부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즉, 과정 목록분석은 그림 5-4에 나타낸 것처럼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투

입물 항목과 배출되는 산출물 항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Input 과정 단계 Output

운반 원료취득 운반

원 료 ➡  ➡ 기오염물

제 조 ➡ 수질오염물

 ➡ 고형폐기물

에 지 ➡ 사 용 ➡ 제 품

 ➡ 유효부산물

폐 기

<그림 5-4> 과정 목록분석의 개념도 (한국품질인증 회,1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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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향평가는 과정 목록분석 단계에서 작성된 지표(input/output

항목)들이 환경에 미치는 향정도를 정량 는 정성 으로 추산하여 주

어진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과

정 향평가는 분류화,특성화 가 화 부여 3단계로 구성된다.

(표 5-2) 과정평가에서 환경 향범주 (ImpactCategory)29)

보호범주

(Damageindicator)
향범주(Impactcategory) Unit

인체건강

(HumanHealth)

Carcinogens(발암성) DALY

Respiratoryorganics(호흡기질환 유기물질) DALY

Respiratoryinorganics(호흡기질환 무기물질) DALY

Climatechange(지구온난화) DALY

Radiation(방사선 피복) DALY

Ozonelayer(오존층) DALY

생태계 건강

(Ecosystem

Quality)

Ecotoxicity(생태독성) PAF*㎡yr

Acidification/Eutrophication(산성화,부 양화) PDF*㎡yr

Landuse(토지이용) PDF*㎡yr

자 원

(Resources)

Minerals( 물질) MJsurplus

Fossilfuels(화석연료) MJsurplus

세계 으로 여러 가지 과정 향평가의 방법론과 과학 기본 골격

이 개발 에 있으며,ISO 14040문서에서 표 화된 과정 향평가 단계

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목록항목을 향범주에 배정 (분류화)

◦ 향범주 내에서 목록항목의 환경 향 모델링 (특성화)

◦ 매우 특수한 경우,그리고 의미가 있을 때 특성화 결과의 합산 (가 치

부여)

29)PRe(2001)TheEco-indicator99:A damaged oriented method forLife

CycleImpactAssessment,theNetherlands,pp.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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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과정 향평가의 개략 인 과정

1)분류화(Classification)

분류화는 목록분석에서 도출된 목록항목들을 해당 향범주별로 모으는

과정이다.실제로 목록항목이 환경에 미치는 향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분류가 생각처럼 용이하지는 않다.분류화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문헌상으로 알려진 사실에 입각하여 목록항목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향과 정성 으로 연결시키는(Linking)것이다. 를 들어 CO2가 목

록항목일 경우,문헌상으로 CO2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므로 지구온난화

와 연결시키는 것이다.둘째는 해당 향범주내로 연결된 모든 목록항목들

을 취합(Grouping)하는 과정이다. 를 들어 CO2,CH4,CFC NOx등의

목록항목들을 지구온난화라는 향범주로 취합하는 것이다.결과 으로 분

류화 과정을 통하여 목록항목이 환경에 미치는 향의 형태(Type)를 알 수

있게 된다.이러한 분류화 과정은 과학 근거에 의거한 비교 명료한 작

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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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성화(Characterization)

특성화란 향범주내로 분류된 항목들이 각각의 향범주에 미치는 향

을 정량화하는 과정을 말한다.분류화에서 목록항목을 각각의 향범주에

연결시켰으나,아직 향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의 정도를

악하는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를 들어 지구온난화라는 향범주에

분류된 목록항목이 CO2,CH4,CFC11이라 하면,CO21g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을 1GlobalWarmingPotential(GWP)(gCO2-eq/gCO2)이라고

할 경우,CH4 1g의 GWP는 24.5gCO2-eq이며,CFC 111g의 GWP는

4500 g CO2-eq이 된다. 이는 국가간 기후변화 Panel(IPCC;

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에서 과학 인 근거를 토 로

결정한 값이다.따라서 이 값들을 목록항목의 부하량에 곱하면 지구온난화

라는 향범주 내에 각 목록항목이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알 수 있다.

특성화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하나는 목록항목이 향범주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단계이고,다른 하나는 특정 향범주에

속하는 모든 목록항목들의 향을 합산하는 단계이다.이것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목록항목 j가 향범주 i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Ci,j라 정의하면,

Ci,j= Loadj⋅eqvi,j

여기서,

Loadj=목록항목 j의 환경부하량,g/f.u.

f.u.=functionalunit,기능단

eqvi,j=i라는 향범주에 속한 목록항목 j의 상응인자 값

(Equivalencyfactor),g-eq/g

특정 향범주 i로 분류된 모든 목록항목들이 소속된 향범주에 미치는

향의 크기 Ci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 ∑
j
Ci,j= ∑

j
(Loadj⋅eqv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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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범주내로 분류된 목록항목의 환경부하가 환경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데에 특성화 모델이 사용된다.특성화 모델은 목록항목이 세부 향범

주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 는 정성화)하는 도구이다.특성화 모델을 선택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향정의의 타당성

◦ 특성화 방법의 과학 근거

◦ 특성화 방법의 실용성

◦ 특성화 방법의 투명성

◦ 다음 단계( :가 치 부여)와의 연계 가능 여부

상응인자 모델은 여러 종류의 특성화 모델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량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사용상의 편리함 때문에 리 사용되고 있다.그

러나 상응인자의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서식지 변화,생물종 다

양성 등에 미치는 상응인자의 개발은 힘들 것으로 단된다.

특성화와 가 치 부여 단계 사이에 경우에 따라 정규화가 포함된다.정규

화는 상 기능단 가 하나의 향범주에 미치는 환경 향을 일정 지역,일

정 기간 향범주에 기여하는 총 환경 향으로 나 는 과정을 말한다.이는

환경 향 범주간의 상 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정규화의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규화결과=
Ci

Ni

여기서,

Ci= 상제품에서 i라는 향범주에 속하는 목록항목들이 기여하는 잠

재 환경 향 (g-eq/f.u.)

Ni=i라는 향범주에 속하는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배출되는 모든 목

록항목들이 기여하는 잠재 인 환경 향(g-eq/yr)

정규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먼 해당지역의 정규화 기 값

(NormalizationReference)을 알아야 한다.정규화 기 값은 향범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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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목록항목의 환경부하량에 해당 상응인자를 곱하여 환경 향범주별

로 도출한다.

Ni=∑
k
(Loadk⋅ eqvi,k)

여기서,

Loadk=i라는 향범주에 속하면서 해당지역에서 일정 기간 배출되는 k

라는 목록항목환경부하량(g/yr)

eqvi,k=i라는 향범주에 속한 목록항목 k의 상응 인자값 (g-eq/g)

정규화를 수행하는 이유는 각 향범주별로 향정도의 단 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특성화 결과의 오류(Error)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시에 각

각의 향범주에 계되는 향크기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며,가 치 부여

단계에서 정규화된 향크기를 가 치의 용시 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한편 정규화의 문제 은 모든 향범주가 다 같이 요하다는 묵시

인 가정이다.즉, 향범주의 가 치가 1이라는 것이다. 한 정규화값을

얻기 해서는 해당지역에서 특정 향범주의 모든 목록항목들을 악해야

한다는 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3)가 치부여(Weighting)

가 치 부여는 각각의 향범주들이 환경 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향범주 간에 상 인 우 즉 요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상 인 우

를 결정하는 가 치 부여는 서로 다른 향범주에 한 주 인 평가를

수반한다.따라서 과학 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향에 한

사회 ,정치 ,윤리 기 등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그 결과 가 치

부여는 국가 문화에 따라 다르며 한 시 에 따라서도 다르다.

특성화 결과(Ci)에 i라는 향범주의 상 인 요도 Vi를 곱하면 시스템

i라는 향범주에 미치는 환경 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Ii= Ci⋅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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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i=i번째 향범주의 상 인 요도가 고려된 i번째 향범주에 미치는

시스템의 환경 향

Vi=i번째 향범주의 상 인 요도

시스템 체의 환경 향은 모든 향범주의 환경 향을 합하면 된다.

TI= ∑
i
Ii= ∑

i
(Ci⋅Vi)

여기서,

TI=시스템 체의 환경 향

상 인 요도인 Vi는 가 치 부여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

의된다. 문가 집단에 의한 Delphi-like방법,비용으로 환산하는 방법,

Distance-to-Target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이 과정에서 정규화값이 종

종 사용된다.

ISO 14040에서는 가 치 부여를 통하여 제품시스템의 환경성이 하나의

수(SingleScore)로 도출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 로 간주하고 있

다.이는 Weighting에서 비과학 인 요소인 주 기 이 개입되기 때문이

다.그러나 환경문제라는 것은 과학만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우

리 인간들이 느끼고 요하다고 단되는 사항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한

시 의 환경문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 기 에 의해서도 그 크기가

좌우될 수 있다.특히 LCA 결과를 제품의 환경성에 한 의사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할 경우 하나의 수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실 하에

서 매우 요하다.따라서 제품설계시 사용되는 재질,공정,운송,폐기 등

의 환경성을 지수화하는 노력이 세계 으로 리 진행되고 있다. 표

인 에는 Eco-indicator99,EcoScarcity,ET EPS등이 있다.

과정해석은 도출된 목록(inventory)결과 는 향평가 결과를 토 로

주요한 환경상의 이슈(문제 쟁 이 되는 항목)를 찾는 과정이다. 이를

주요이슈 규명(keyissueidentification)이라고 하고,이는 개선평가,확정된

주요 이슈들은 해당제품의 과정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공정들이다.

이 단계에서 각 공정들의 환경에 미치는 향을 감시키기 하여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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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 마 요원 등 제품 련 요원들이 해당공정의 안을

제시한다.즉 새로운 재료 는 새로운 생산방법/공정을 제안하게 된다.이

들 안들을 토 로 해당공정의 환경성을 LCA를 통하여 평가,환경에 미치

는 향이 가장 은 안을 선택하게 되는 데 이것이 개선평가 과정이다.

여기서 안은 반드시 제품의 기능과 성능,가격경쟁력 등 제품 본연의 특

성을 지녀야 하며,이는 아무리 환경 으로 우수하다 하여도 제품 본연의

속성인 질이 하되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안이 아니기 때문

이다.결과 으로 환경 으로 친화 이면서도 동시에 제품/생산품 본연의

속성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재질/재료과 공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개선평

가의 궁극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반이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국가기반산업과

기 물질을 심으로 LCA를 한 LCI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에 착수하여

200여개의 모듈을 개발하 고,2009년 재 22개 데이터 범주,358개의 D/B

를 구축한 상태이다.

과정평가는 공정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향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평가방법들과 비교하여 객 이라는 장

이 있어 새로운 환경부하 평가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 국내에서 농업

토목분야에서 과정평가의 용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필 외,200530);서성원 외31),2000;황용우,200032)).

토목․건설분야의 과정평가는 첫째,최종소비산업으로서 환경오염 배출

원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둘째 다른 제품 공정들에 비해 많은

양의 자원과 방 한 항목들이 취 되어 정확한 과정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호식,2006)33).

30)안종필,박경호,서재우 (2005)LCA를 고려한 VE LCC사례분석, 한토목

학회 정기학술 회,pp1086-1089
31)서성원,지재성 (2000)건설산업에서의 LCA 용 방법론, 한토목학회지,제

48권,제1호,pp19-26
32)황용우 (2000)건설산업의 종합 인 환경부하 평가를 한 LCA 필요성, 한

토목학회지,제 48권 제1호,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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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농업기반시설의 과정평가

5.2.1개 요

가.기존 연구

과정평가방법에 의한 토목시설물의 환경 향평가는 흙 의 LCA(김 득,

2003)와 여수로 건설에 따른 LCA(이시 ,2008)사례가 있으나, 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고 련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토목시설물 과정평가

◦ 김 득 (2003)LCAofanearthfilldam,UniversityofSurreyMSc

thesis

◦ 이시 (2008) 과정평가를 이용한 공공시설물의 환경부하량에 따

른 환경 향평가에 한 연구 :S-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사례연구

2)건축 토목공사 련 과정평가

◦ 건설기술연구원 (2004)건축물의 LCA를 한 원단 작성 로

그램 개발연구

◦ 호식 외 (2006)친환경 설계를 한 과정평가(LCA), 우엔

지니어링기술보 제22권 제1호

◦ 김석규 (2006)자연친화 하천정비사업의 평가방법에 한 연구,

호남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나.연구 수행방법

농업기반시설의 LCA는 ISO(14044:2006)기 에 따라 수행하 고,원부자

재와 에 지에 해 각 공정별로 투입․산출물을 분석하고,Eco-indicator

99(E) 향평가 방법론에 의해 11개 환경 향범주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

하 다.

33) 호식 외 (2006)친환경 설계를 한 과정평가(LCA), 우엔지니어링기

술보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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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목 범 설정

가.연구의 목

1)연구목 :농업기반시설 ( 수지,양수장)비교 LCA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농업용수공 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수지와 운 리단

계에서 많은 에 지가 소요되는 양수장을 비교․분석함

2)수행이유 :농업용수 공 수리시설 체 공 량의 55%이상을

차지하는 수지에 의한 농업용수 공 을 양수장의 공 과 비교하여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 로 우리나라 농업용수공 정책을 결

정하는데 사용

3) 상청 :농림수산식품부 OECD회원국의 농업용수 정책 결정자

나.연구의 범

1) 상의 선정

◦ 수량 기 으로 볼 때 규모 수지에 해당되지만, 의 형식과

토지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형 인 농업용수 수지라

고 할 수 있는 이동 수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 규모의 양수시설로서 기 시설과 기후,기상,토지이용형태가 유

사하고,동일한 행정구역 유역내에 치한 은산양수장(경기도

평택시 진 면 은산리 소재)비교시설로 선정

◦ 두개의 다른 농업기반시설의 개면 등 기본 제원을 표 5-3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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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시설 비교시설

시 설 명
이동 수지

농업용수공 용 흙

은산양수장

하천취수형 양수장

개면 2,156ha 1,102ha

년공 량 21,560천㎥ 11,020천㎥

규 모 유효 수량 20,906천㎥ 700마력 ×4

경과년수 37년 32년

건설시기 1964-1972 1973-1976

기 능 강우를 류하여 논에 농업용수를 공
하천/수로에서 펌 를 이용해 논에 농

업용수 공

구 분 수지 양수장

기 능 농업용수의 공 (Supplyingwater)

기능단 2,156ha의 논에 21,560천㎥/년씩 70년간 공 하는 양 (1,509,200천㎥)

기 흐름 수지 1개소 양수장 1.96개소

(표 5-3)기 시설 비교시설 제원

※ 단 용수량은 약 550mm이나,수로손실 증발산 등에 의해 손실되므로 수리

시설에서 공 되는 1000mm로 계산함

(1)기능 기능단

과정평가에 필요한 기능,기능단 기 흐름을 표 5-4에 나타내었다.

(표 5-4)기능,기능단 기 흐름

◦ 수지의 기 흐름:70년간 공 하는 농업용수량(1,509,200천㎥)70년

수명의 수지 1개소

◦ 양수장의 기 흐름:70년간 공 하는 농업용수량(1,509,200천㎥)/[(11,020

천㎥/년)x70년]1.9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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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스템경계 과정 흐름도

Pum ping  s ta tion

D am

용수로

용수로

<그림 5-6>농업기반시설의 공간 시스템 경계

ⅰ)최종제품인 수지( )에 한 량정보를 기 으로 원료취득에서부터

제조단계까지의 공정들 이와 련된 투입물/배출물을 상으로 함

ⅱ) 용 라이 사이클:원료취득,건설,운 -유지 리-폐기단계까지 고려

하 으나,폐기단계는 두 시설 모두 해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시스템경계에서 제외함

ⅲ)유역면 내 용수 방류지 (토출구)

ⅳ)하천제방은 제외하고,간선 수로로 나가는 지 을 gate로 간주

ⅴ)수로 길이는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수로와 수로손실은 포함시키지

않음

ⅵ)외부 수송단계(원재료의 장까지 수송)는 제외하 고,사업지구내

내부 수송에 해서만 고려함

ⅶ)시스템경계내로 투입되는 건설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에 해 무게

기 으로 99.999%까지의 투입물 포함

ⅷ)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투입물 유해화학물질로 정의된 모든 투입물,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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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농업기반시설물의 과정평가를 한 시스템 경계

수지와 양수장의 시스템 경계와 공정흐름도 (processtree)는 그림 5-8

5-9에 각각 도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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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수지 주요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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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양수장 주요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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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외기 (Cutoffcriteria)

◦ 토목․건축 련 공정의 경우,수천가지의 재료가 투입되는데,건설

재료,콘크리트,철근이 주를 차지하므로 소량의 재료가 락될 수

있으므로 제외기 을 질량 99.999%로 설정.단,원자재로서

공정에 향을 주는 주요재료의 경우 무게에 상 없이 포함

◦ 비교시설인 양수장의 경우,펌 와 모터의 제작에 한 공정은

제작시 투입되는 재료만 고려

◦ 토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은 자체로 환경 향을 발생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환경 향으로 신 계산될 수 없으므로 cutoff기

에서 제외함

◦ 표 5-5～5-8는 수지와 양수장의 과정의 투입․산출물을 정리

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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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기 시설( 수지)건설․이용단계 투입물 목록

□ 원자재

공정 단 공정 세부공정 물질 값 단 개별비율 비율

여수토 방수로 미콘 시멘트 2,119,900 kg 51.618 51.6180

여수토 수벽 미콘 시멘트 1,217,450 kg 29.644 81.2620

여수토 호안벽 미콘 시멘트 557,700 kg 13.580 94.8416

그라우 주입 모르터 포트랜드 413,300 kg 1.470 96.3113

여수토 호안벽 철근 철근 89,498 kg 0.318 96.6296

취수시설 1통 -취수탑 미콘 시멘트 38,100 kg 0.928 97.5573

여수토 방수로 철근 철근 32,771 kg 0.117 97.6738

취수시설 용수잠 미콘 시멘트 30,950 kg 0.754 98.4274

취수시설 붙임개거 미콘 시멘트 22,205 kg 0.541 98.9681

여수토 연락다리 미콘 시멘트 20,550 kg 0.500 99.4685

여수토 연락다리 철근 철근 12,837 kg 0.046 99.5141

여수토 수벽 철근 철근 7,737 kg 0.028 99.5416

여수토 방수로 미콘 시멘트 7,392 kg 0.180 99.7216

여수토 텐더게이트 다리 시멘트 5,400 kg 0.131 99.8531

여수토 텐더게이트 철근 철근 4,050 kg 0.014 99.8675

취수시설 1통 -취수탑 미콘 시멘트 3,425 kg 0.083 99.9509

여수토 텐더게이트 철 철 1,998 kg 0.007 99.9580

여수토 방수로 신축동 동 1,137 kg 0.004 99.9621

취수시설 용수잠 미콘 시멘트 1,100 kg 0.027 99.9889

여수토 텐더게이트 볼트 볼트 690 kg 0.002 99.9913

여수토 출입문 형강 형강 612 kg 0.002 99.9935

여수토 출입문 철근 철근 559 kg 0.002 99.9955

취수시설 2통 -취수탑 철근 철근 264 kg 0.001 99.9964

여수토 방수로 함석 아연강 239 kg 0.001 99.9973

여수토 텐더게이트 형강 형강 220 kg 0.001 99.9980

여수토 연락다리 형강 형강 184 kg 0.001 99.9987

여수토 텐더게이트 형강 형강 103 kg 0.000 99.9991

취수시설 제자 형강 형강 55 kg 0.000 99.9993

여수토 방수로 철 철 47 kg 0.000 99.9994

취수시설 제자 철근 철근 47 kg 0.000 99.9996

여수토 텐더게이트 형강 형강 43 kg 0.000 99.9997

여수토 방수로 비닐 염화비닐 34 kg 0.000 99.9999

취수시설 제자 철근 철근 31 kg 0.000 100.0000

여수토 출입문 앙카바 강 6 kg 0.000 100.0000

Cutoff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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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단 공정 세부공정 물질 값 단 개별비율 비율

유지 리 설 설선가동 경유 189,625 kg 22.554 22.5544

유지 리 설 설선가동 경유 189,625 kg 22.554 45.1088

여수토 호안벽 거푸집-각재 소나무 121,786 kg 14.485 59.5943

여수토 호안벽 거푸집-합 합 46,034 kg 5.475 65.0697

제당 성토 토(운송) 경유 6,474 kg 0.770 65.8397

제당 성토 순성토(토취) 경유 40,259 kg 4.788 70.6282

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32,234 kg 3.834 74.4622

제당 성토 순성토(운송) 경유 27,398 kg 3.259 77.7210

가제당 기 공사 물푸기 경유 23,975 kg 2.852 80.5726

그라우 주입 경유 경유 21,408 kg 2.546 83.1189

여수토 방수로 흙깍기 경유 15,745 kg 1.873 84.9917

제당 토 흙깍기 경유 13,679 kg 1.627 86.6187

그라우 주입 윤활유 윤활유 13,656 kg 1.624 88.2431

제당 다짐 다짐 경유 12,447 kg 1.480 89.7235

가제당 기 공사 흙쌓기 경유 9,761 kg 1.161 90.8846

제당 성토 토(토취) 경유 9,518 kg 1.132 92.0167

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8,758 kg 1.042 93.0584

제당 쌓기 쌓기 경유 6,877 kg 0.818 93.8764

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6,848 kg 0.815 94.6909

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6,232 kg 0.741 95.4321

여수토 방수로 터 기 경유 5,984 kg 0.712 96.1439

제당 성토 유용성토 경유 4,943 kg 0.588 96.7318

그라우 천공 경암 경유 2,390 kg 0.284 97.0161

제당 토공 윤활유 윤활유 2,278 kg 0.271 97.2870

여수토 방수로 터 기 경유 2,030 kg 0.241 97.5284

여수토 호안벽 거푸집 철선 2,012 kg 0.239 97.7677

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1,977 kg 0.235 98.0029

여수토 방수로 거푸집 철선 1,733 kg 0.206 98.2090

가제당 기 공사 윤활유 윤활유 1,481 kg 0.176 98.3852

여수토 방수로 터 기 경유 1,407 kg 0.167 98.5526

가제당 기 공사 취 경유 1,405 kg 0.167 98.7196

□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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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당 기 공사 터 기 경유 1,403 kg 0.167 98.8865

여수토 호안벽 거푸집 못 1,387 kg 0.165 99.0515

여수토 방수로 거푸집 못 1,195 kg 0.142 99.1936

제당 토 석 경유 1,094 kg 0.130 99.3237

그라우 천공 시멘트층 경유 1,073 kg 0.128 99.4513

여수토 수벽 거푸집 철선 771 kg 0.092 99.5430

여수토 방수로 되메움 경유 599 kg 0.071 99.6143

여수토 수벽 거푸집 못 532 kg 0.063 99.6776

그라우 천공 보통암 경유 465 kg 0.055 99.7329

여수토 방수로 윤활유 윤활유 416 kg 0.049 99.7823

그라우 주입 윤활유 윤활유 320 kg 0.038 99.8205

그라우 천공 연암 경유 249 kg 0.030 99.8501

여수토 방수로 터 기 경유 223 kg 0.027 99.8767

취수시설 붙임개거 거푸집 철선 217 kg 0.026 99.9025

취수시설 붙임개거 거푸집 못 150 kg 0.018 99.9203

그라우 천공 경유 경유 144 kg 0.017 99.9375

취수시설 1통 -취수탑 거푸집 철선 108 kg 0.013 99.9503

취수시설 1통 -취수탑 거푸집 못 75 kg 0.009 99.9592

취수시설 붙임개거 터 기 경유 73 kg 0.009 99.9678

여수토 연락다리 거푸집 철선 59 kg 0.007 99.9748

여수토 연락다리 거푸집 못 40 kg 0.005 99.9796

여수토 수벽 흙쌓기 경유 34 kg 0.004 99.9837

여수토 텐더게이트 다리 -철선 철선 26 kg 0.003 99.9868

취수시설 용수잠 터 기 경유 25 kg 0.003 99.9898

취수시설 용수잠 거푸집 철선 21 kg 0.003 99.9923

여수토 텐더게이트 다리-못 못 18 kg 0.002 99.9945

여수토 수벽 암깍기 경유 16 kg 0.002 99.9964

취수시설 용수잠 거푸집 못 15 kg 0.002 99.9981

취수시설 1통 -취수탑 터 기 경유 14 kg 0.002 99.9998

여수토 텐더게이트 윤활유 윤활유 2 kg 0.000 100.000

여수토 수벽 윤활유 윤활유 0 kg 0.000 100.000

이용단계 수문조작 력 1,922 kwh

Cutoff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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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비교시설(양수장)건설․이용단계 투입물 목록

□ 원자재

공정 단 공정 세부공정 물질 값 단 개별비율 비율

토목 토목공사 미콘 미콘 1,510,611 kg 57.374 57.3742

건축 건축공사 미콘 미콘 915,680 kg 34.778 92.1524

기계 주배 철 후 지 주철 52,000 kg 1.975 94.1274

기계 펌 장 펌 하우징-주철 37,050 kg 1.407 95.5346

기계 펌 장 펌 임펠러-SUS 1,950 kg 0.074 95.6086

기계 펌 장 동기 주철 36,000 kg 1.367 96.9759

기계 주배 미콘 시멘트 26,900 kg 1.022 97.9976

건축 건축공사 철근 철근 23,079 kg 0.877 98.8742

토목 토목공사 철근 철근 17,000 kg 0.646 99.5199

기계 펌 장 기 기 주철 5,000 kg 0.190 99.7098

기계 펌 장 동기 구리합 4,000 kg 0.152 99.8617

기계 주배 철 볼트넛트 1,550 kg 0.059 99.9206

기계 펌 장 펌 하우징-주철 950 kg 0.036 99.9566

기계 주배 페인트-유성 에폭시도료 352 kg 0.013 99.9700

건축 건축공사 유리 유리 156 kg 0.006 99.9759

기계 제수문 문짝 철 120 kg 0.005 99.9805

기계 제수문 문짝 형강 98 kg 0.004 99.9842

기계 주배 박킹 고무-EPDM 93 kg 0.004 99.9877

건축 건축공사 페인트-조합 에폭시도료 69 kg 0.003 99.9904

기계 제수문 스크린 철근 51 kg 0.002 99.9923

기계 펌 장 펌 임펠러-SUS 50 kg 0.002 99.9942

토목 토목공사 고무지수 SBR 49 kg 0.002 99.9960

기계 제수문 스크린 형강 41 kg 0.002 99.9976

기계 제수문 사다리 형강 26 kg 0.001 99.9986

건축 건축공사 페인트-수성 수용성도료 12 kg 0.000 99.9990

기계 주배 박킹 면사 면사 10 kg 0.000 99.9994

기계 제수문 사다리 철근 6 kg 0.000 100.000

기계 제수문 스크린 형강 4 kg 0.000 100.000

건축 울타리문 고철 고철 2 kg 0.000 100.000

건축 건축공사 철근 철근 2 kg 0.000 100.000

기계 제수문 문짝-티벳 빌 트-고로 1 kg 0.000 100.000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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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재

공정 단 공정 세부공정 물질 값 단 개별비율 비율

건축 건축공사 비계-통나무 소나무 70,196 kg 45.616 45.6162

토목 토목공사 거푸집-각재 소나무 34,094 kg 22.155 67.7716

토목 토목공사 거푸집-합 합 16,313 kg 10.601 78.3723

토목 토목공사 비계-통나무 소나무 16,192 kg 10.522 88.8941

건축 건축공사 동바리-통나무 소나무 8,149 kg 5.296 94.1898

건축 건축공사 동바리-각재 소나무 5,694 kg 3.700 97.8901

토목 토목공사 거푸집 철-선재 563 kg 0.366 98.2560

토목 토목공사 거푸집 철-선재 388 kg 0.252 98.5084

건축 건축공사 거푸집 철-선재 363 kg 0.236 98.7446

토목 양수장부지 터 기 경유 352 kg 0.229 98.9735

건축 건축공사 비계-철선 철-선재 282 kg 0.183 99.1566

토목 토목공사 비계- 재 합 273 kg 0.177 99.3340

건축 건축공사 거푸집 철-선재 251 kg 0.163 99.4969

토목 양수장부지 유용성토 경유 139 kg 0.091 99.5874

토목 양수장부지 터 기 경유 104 kg 0.068 99.6553

토목 양수장부지 되 메움 경유 104 kg 0.068 99.7229

토목 양수장부지 흙 깍기 경유 68 kg 0.044 99.7673

토목 토목공사 비계-철선 철-선재 65 kg 0.042 99.8096

토목 양수장부지 바 깍기 경유 62 kg 0.040 99.8499

토목 양수장부지 되 메움 경유 53 kg 0.034 99.8841

건축 건축공사 동바리-볼트 볼트 37 kg 0.024 99.9083

토목 변 소부지 흙깍기 경유 33 kg 0.021 99.9295

건축 건축공사 동바리-꺽쇠 철-선재 27 kg 0.018 99.9472

토목 양수장부지 사 토 경유 26 kg 0.017 99.9639

토목 변 소부지 유용토 경유 25 kg 0.016 99.9804

토목 양수장부지 장비 윤활유 15 kg 0.010 99.9904

건축 건축공사 거푸집 철-선재 5 kg 0.003 99.9938

건축 건축공사 거푸집 철-선재 4 kg 0.002 99.9961

토목 토목공사 말 뚝 소나무 3 kg 0.002 99.9983

건축 건축공사 잡석깔기 경유 3 kg 0.002 100.0000

이용 수문조작 력 761,850kwh

Cutoff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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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단 공정 처 리 구 분 물 질 값 단

가 제 당 토 공 소각 폐기물 폐유 1,481 kg

제 당 토 공 소각 폐기물 페유 2,278 kg

취수시설 통 소각 폐기물 폐유 39 kg

붙임개거 소각 폐기물 폐유 73 kg

재활용 부산물 고철 586 kg

그라우 천공 주입 소각 폐기물 폐유 13,997 kg

여 수 토 토 공 소각 폐기물 폐유 50 kg

수벽 재활용 부산물 고철 1,303 kg

방수로 소각 폐기물 폐유 416 kg

재활용 부산물 고철 2,928 kg

호안벽 소각 폐기물 폐목 167,820 kg

재활용 부산물 고철 3,399 kg

덴더게이트 재활용 부산물 고철 45 kg

공 정 단 공정 처 리 구 분 물 질 값 단

토 목 토공 기 소각 폐기물 폐유 15 kg

토목공사 재활용 부산물 고철 1,017 kg

기 계 제 수 문 재활용 부산물 고철 72 kg

건 축 철선 등 재활용 부산물 고철 968 kg

가설재료 소각 폐기물 목재 84,040 kg

(표 5-7) 수지 과정의 산출물 목록

(표 5-8)양수장 과정의 산출물 목록

(4)가정 제한사항

v 설계단계는 문인력에 의한 장조사,사무기기 사용,기술검토

등이 핵심부분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v 연소모델은 용하지 않고,연료 생산에 따른 환경 향만을 고

려함

v 운송부분은 장내 운송만 고려하 고,외부수송은 포함시키지

않음

v 일부 원․부자재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못하여 데이터 갭 처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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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데이터 수집

v 투입원료물질의 경우,건설단계의 자료는 경기도 평택지사에서

수집한 설계도서를 이용하 고,유지 리 운 단계 자료는

지사수집자료, 산시스템(RIMS)에 입력한 이력자료를 이용하 다.

ⅰ) 수지 :시공,운 리 단계의 Capitalequipment( 장비,

기반시설),비정상 인 환경 향(재해 등),인력 련 사항 등은

제외. 건설시 이설도로,가설사무실,기후 강우등 지역특성

토지이용 제외

ⅱ)양수장 :토목,기계,건축물 시공을 포함하고 기공사 기

인입선 주 등은 과거에는 포함되었지만,요즘은 기반시설

로 실을 고려하여 제외함

ⅲ)이용단계 : 기를 사용한 수문조작,양수장 가동을 고려함

ⅳ)유지 리 :시설물의 생애가 진행 이므로 2009년 재까지 공

사가 운 하는 정보시스템(RIMS)를 통해 개보수 련 이력만

을 고려함

v 장테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원료에 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용.

v 데이터 베이스 이용계획은 표 5-9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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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토목 건설재료의 생애 D/B이용계획

분류 분류 기능의 목 재료 비 고

구조재료 속계
속재료로 된 토목구조물 주요 구조부 재료

(시설물과 같은 1회의 과정을 같음)
형강,철근 Simapro

무기질계
무기질계로 된 토목구조물의 주요 구조부 재

료(시설물과 같은 1회의 과정을 같음)

미콘,

시멘트,등
Simapro

목질계
목질계로 된 토목구조물의 주요 구조부 재료

(시설물과 같은 1회의 과정을 같음)
목재 등 Simapro

비구조

재료
가설재료

토목구조물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지 않고 다

른 구조물에도 사용가능하거나,사용회수가 1

회 이상인 보조재료

거푸집,동바

리,비계등

3-4회 이용가능하

므로 1회만 고려

1회 내

장재료

토목구조물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로써 인체

건강과 련이 있고,건축물과 동일한 1회의

과정을 갖는 재료

단열재,

석고보드
고려하지않음

다 회

내장재

토목건축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인체건강

과 련이 있고,2회이상의 과정을 갖는 재

료

고무,

PVC, 유리,

페인트

1회만 이용

1회 외

장재

건축토목구조물의 외부에 사용되는 재료로써

미 외부 환경과 련이 있고,구조물과

동일한 과정을 갖는 재료

석재 등 고려하지 않음

토석재료 제당등의 토석재료 구조물의 과정과 같음
모래, 토,

흙 등
자연물질로 고려함

자료:한국건설기술교통기술평가원 (2006.4)LCA를 한 건설자재의 분류

(6) 향범주

이 연구에서 고려한 향범주는 발암성물질,호흡기질환(유․무기

물질),지구온난화,방사선 피복,오존층,생태독성,산성화․부 양화,

토지이용, 물질,화석연료 향 모두 11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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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과정 목록분석

목 범 정의에 근거하여 기 시설 (수지)과 비교시설 (양수장)

의 과정 목록분석을 수행하 다.목록 분석은 ISO 14044에 제시된 요

건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과정 목록은 장 수집데이터와 데이터 베

이스를 활용하 고,네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7.1을 이용하 다.

가.데이터 범주

(표 5-10) 과정평가의 데이터 범주

데이터 범주
세부 데이터 항목

구 분 수지 양수장

투 입 물

원자재

건설재료(철근, 형강, 주철 ,

시멘트,강 )

비철 속(동 ,함석)

건설재료,고무,페인트,비철

속(구리,스텐인 스),유리

부자재
가설재료(합 ,목재,못,철선),

경유,윤활유

가설재료(합 ,목재,못,철선),

경유,윤활유

에 지 력 력

산 출 물

제품(시설) 수지( ) 양수장

부산물 기배출물 기배출물

폐기물 폐유,건설폐기물 폐유,고철,건설폐기물

나.데이터 품질요건

1)시간 범

① 건설 데이터 :설계값 (계산치)

② 유지 리 데이터 :측정치와 추정치 (실제 유지 리기록 1972년부터

2009년 유지보수 측정자료)

③ 이용 련 데이터 : 력사용을 심으로 최근 3개년간 (2007-

2009년)월별로 습득된 자료를 산술평균한 자료임

④ 상 흐름과 하 흐름 데이터 :최근 10년내 자료

2)지리 범

○ 해당 시설설치 지역인 수도권

권은주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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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 범

○ 1970년 흙 건설 표 기술수 공법

4) 표성

① 기 시설인 이동 수지는 분류상 한국의 형 인 흙 의 하나이고,

수도작을 한 농업용수 공 시설로 규모상으로 규모 시설에 해

당됨

② 비교 시설인 은산양수장은 규모면에서는 비교 규모의 양수시

설로써 기 시설과 지리 으로 기후 으로 동일함. 한 동일 유

역내 치하여 제반 자연조건이 유사함

다.데이터 수집 계산

1)데이터 수집방법

① 설계서 물량산출내역서 (BillofQuantity)

② 운 리이력(RIMS)자료

③ 토목,건설품셈 (2009)자료

2)데이터 수집과 계산

(1)투입물질

① 원부자재 :설계서의 물량자료에 기 해 산출량을 무게단 로 환산

(부록 도 환산표)

ⅰ)시멘트 :모르터,그라우 용 시멘트는 시멘트로 입력

ⅱ) 미콘 :토목,건축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철근콘크리트로 입력

ⅲ)윤활유 사용량 :잡품 발생량의 10% 용

ⅳ)가설재 (거푸집 등):건설품셈 일 가 산출근거에 기 해 작

업량(㎥)을 재료별 무게로 산정하여 계산함,3-4회 사용가능하므로

반복사용시 해당 장의 최 사용량 1회만 용함

ⅴ)기타 건설재료 :재료의 도를 이용해 투입 무게 계산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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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Country Year

Type of Fuel

Total
Coal Hydro Oil

Natural

Gas
Nuclear

Fossil 

fuel

Renewa

ble
Other

Asia
Korea 2000 43.0 1.4 8.6 9.6 37.3 - - 0.1 100

Japan 2000 23.4 8 14.7 22 29.8 - 2.1 - 100

Europe

Germany 1997 26 - 1 31 35 4 - 3 100

UK 1997 35 - 2 28 31 2 - 2 100

Netherlands 1997 27 - 4 3 58 1 - 8 101

America US+ Canada 2000 48.6 13.1 3 14.4 18.9 0 - 2 100

Oceania New Zealand 2000 2.6 64.1 - 23 - - 10.3 - 100

도표 참조)

ⅵ)펌 ,모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량만을 고려함.

② 상하 흐름 :LCA소 트웨어인 Simapro7.1의 D/B사용

(2)산출물

◦ 설계서에 기 해 고철발생량은 량 재활용하고,윤활유 사용량

체는 폐유로 계산하 고,특정폐기물로 소각시킴

(3)에 지 사용량

① 력 :에 지 사용은 LCA 소 트웨어인 Simapro7.1DB(네덜

란드,2009,ElectricityMVuseinUCPTES)사용

표 5-11은 주요국가의 력생산 황을 나타낸 표로 우리나라는

주로 석탄과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국내 력 데

이터 베이스가 개발되어 있으나,국내 력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ElectricityMVuseinUCPTES를 사용함(사용 력의 압 3,300

볼트)

(표 5-11)주요국가의 력생산 황34)

② 연료소비량 :작업장비의 작업량(㎥/시간)× 시간당 연료소비량

34)WorldEnergyoutlook2002



-218-

(L/시간)

-업무량 =366㎥/ 장비 1

-시간당 연료소비량 =17.70ℓ/hr,

-장비의 작업량 =78.89㎥/hr,

-연료소비량 =366×17.70/78.89=82.12ℓ/ 장비 1

◦ 공정별 입력자료 활용 데이터베이스는 부록 Ⅰ에 수록하 음

◦ 양수장 력 자료 품질 검:실측자료와 이론 자료를 비교한 결

과,이론 력량은 852,948kwh이고,측정자료는 761,860kwh로

11%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조사됨

-년평균 가동시간 :1,634시간/년

-이론 사용량 :522kwh/hr(700HP)×1 ×가동시간=852,948kwh/년

-실제사용량 :761,860kwh/년

라.할당

◦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미미하여 할당을 하지 않음

마. 과정 목록 분석결과

목록 분석결과는 표 5-12와 5-13과 같고,세부 목록분석 결과는 부

록 Ⅱ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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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기 시설 ( 수지)의 투입물/산출물 목록표

Input/output Materials name (Name in DB) Quantity(kg)

Input 콘크리트(Concrete I) 28,745,034 

철근 (St 13 I) 147,718 

시멘트 (Cement portland) 413,330 

형강 (St13 I) 1,016 

철 (ECCS Steel sheet) 2,927 

동 (Cooper I) 1,137 

성토량 (Soil) 53,210,400 

목재 (Pitch pine I) 121,786 

합 (plywood) 46,034 

철선 못 (Steel wiredrawing and steel nails and spikes) 11,660 

경유 (Diesel I) 620,683 

윤활유 (Lubricating oil, at plant RERS) 18,152 

력(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134,610kwh

Output 폐유 (Waste oil to special waste and emissions to treatment) 18,152 

고철 (Recycling ECCS steel B250) 4,861.39 

폐목 (Wooden poles to MWI U) 167,820 

(표 5-13)비교시설 (양수장)의 투입물/산출물 목록표

Input/output Materials name (Name in DB) Quantity(kg)

Input 콘크리트 (Concrete I) 2,453,196 

주철 (GG15 I) 202,251 

철근 (St13 I) 40,130 

구리합 (Casting, Bronze/CH S) 4,000 

SUS (X10Cr13(mart 410) I) 2,000 

볼트 (Screw machine bolts) 1,587 

페인트 (Paint ETH S) 433 

형강 (Fe360 I) 165 

유리 (Flat glass, coated, at palnt RAR S) 156 

철 (ECC steel sheet) 120 

고무-EPDM (EPDM rubber ETH S) 93 

고무-SBR (SBR I) 49 

윤활유 (Lubricating oil, at plant RERS) 15 

경유 (Diesel I) 967 

력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761,850kwh 

소나무 (Pitch pine I) 134,330 

철선 (Steel wiredrawing and steel nails and spikes) 1,945 

합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16,586 

Output 폐유 (Waste oil to special waste and emissions to treatment) 15 

고철 (Recycling ECCS steel B250) 516 

폐목 (Wooden poles to MWI U) 150,916

속류-주철 (GG15 I, X10Cr13(mart 410) I, GGG40 I) 3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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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과정 향평가

가. 과정 향평가 방법론

① ISO14044에 규정된 과정 향 평가의 강제 요소인 특성화와 선택

요소인 정규화 가 화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 고,가 화의 경우

모든 향범주의 요도를 ‘1’로 간주하고 수행하 음.

② Eco-indicator99방법론은 네덜란드의 건설부와 환경부가 개발한

재 세계 으로 종말 수 의 향평가방법론의 표 이 되는 방

법 하나임.이 방법론은 자연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이 배출물

의 배출량(emissionatthesource:기 시설 비교시설의 산출물

(substancelevel)목록 배출량),산출물의 특성(물리 특성,

persistence,bioaccumulation정도),산출물의 통과 경로 (media:

공기,토양 등) 피해 상이 산출물에 노출(exposure)되는 농

도 해도(risk)를 경로,농도, 향 해도를 악하고 이를

토 로 하여 보호범주,즉 피해 상인 인체건강,생태계건강,

자원고갈에 한 피해지수(damageindicator)가 도출됨.

③ 환경 향을 단일지표(single indicator)로 나타내기 하여 Eco-

indicator99(E)방법에 기 해 11개 환경 향범주에 향평가를

수행하고 단일지표 값을 도출하 음.

(표 5-14)Eco-indicator99의 향범주 피해지표

Damage indicator Impact category Indicator unit

인체건강

(Human Health)

Carcinogens (발암성) DALY/kg emission

Respiratory organics(호흡기질환 유기물질) DALY/kg emission

Respiratory inorganics (호흡기질환 무기물질) DALY/kg emission

Climate change(지구온난화) DALY/kg emission

Radiation(방사선 피복) DALY/kg emission

Ozone layer(오존층) DALY/kg emission

생태계 건강

(Ecosystem 

Quality)

Ecotoxicity (생태독성) PAF*㎡yr/kg emission

Acidification/Eutrophication(산성화, 부 양화) PDF*㎡yr/kg emission

Land use(토지이용) PDF*㎡yr/㎡

자 원

(Resources)

Minerals( 물질) MJ surplus/kg at future extraction

Fossil fuels(화석연료) 
MJ surplus/kg or ㎥ at fu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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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범주 의미35)

ⅰ)인체건강 :‘장애보정생존년수 (thenumberofDiability-Adjusted

LifeYear,DALY)'의 개념으로 표 ,DALY는 특정 질병 는 물리

요인에 의한 인간의 건강상의 손상을 정량화 한 값으로 인체의

건강상의 손상을 시간의 개념으로 나타낸 값임.36)’1DALY‘는 질병

는 상해로 인한 조기사망 는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겪은 경우

질병이후 남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년수가 1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이는 1980년 말부터 세계은행과 세계보건

기구가 하버드보건 학의 도움으로 개발한 지표임37)

ⅱ)생태계건강 :‘종피해가능률(PotentiallyAffected Fraction,PAF)'과

‘종감소가능률(PotentiallyDisappeared Fraction,PDF)'의 개념으로

표 됨.PAF는 생물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측되는 농도(NOEC,NoObservedEffectConcentration)

이상으로 노출되는 생물종(Species)을,PDF는 다발 식물에 향을

미치는 비율을 %로 표 한 것임

ⅲ)자원고갈 :자원의 향은 미래 물질과 화석연료를 채취하여 사용

하는 데 필요한 에 지(Surplusenergy,MJ)양으로 표 됨

나.특성화 결과

1)특성화 결과 비교

특성화는 목록 분석에서 악된 투입물 산출물의 잠재 환경 향을

정량화한 것으로 특성화 값은 수지 1개소에서 용수공 에 따른 각 향

범주별로 미치는 환경 향을 나타낸다.이 수치는 향범주별로 단 가 다

르기 때문에 상 비교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만,특정 향범주 내에

35)PRe(2001)TheEco-indicator99:A damaged oriented method forLifeCycle

ImpactAssessment,theNetherlands,pp.10,11,53

36)Murrayet.al,(1996)
37)고지연 (2004)'인간건강의 손상분석을 한 DALY의 산출’,건국 학교 석사

논문,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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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상 인 향은 비교 가능하다.

표 5-15는 Eco-indicator99방법에 의한 11개 환경 향범주에 해 농업

기반시설의 환경 향을 단일지수화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지는 무기물질에 의한 인체건강과 련된 호흡기 향이 가

장 주요한 환경 향범주이고,양수장은 화석연료소비 향범주가 가장 요

한 향 범주라고 할 수 있다.무기물질에 의한 호흡기 향은 철근콘크리트

와 시멘트 사용에서 기인하는 향으로 단되고,화석연료소비 향은

력생산에 따른 환경 향임을 알 수 있다.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범주별 수치를 비교하면,생태독성,산성화,

토지이용, 물질,화석연료 향은 2～ 15배가량 양수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15)농업기반시설의 향범주별 특성화 결과

Impact category Unit
Profile

Dam Pumping Station

Carcinogens DALY 0.1 5.7 

Respiratory organics DALY 0.0 0.1 

Respiratory inorganics DALY 36.7 65.0 

Climate change DALY 0.5 20.7 

Radiation DALY 0.0 3.1 

Ozone layer DALY 0.0 0.0 

Ecotoxicity PAF*㎡yr 753,445 10,624,195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yr 83,505 1,545,656 

Land use PDF*㎡yr 1,032,704 6,164,287 

Minerals MJ surplus 10,717 1,264,254 

Fossil fuels MJ surplus 4,911,038 77,167,588 

그림 5-10은 기 시설과 비교시설의 11개 향범주의 특성화 결과를 비교한

그래 로 모든 향범주에서 양수장의 과정 환경 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수지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 하는 것이 양수장에 의해 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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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하는 것보다 환경부하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0>기 시설과 비교시설 특성화 결과 비교

표 5-16은 화석연료소비 향범주에서 물질별 특성화결과를 나타냈는데,

과정에서 수지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4,911,038MJ이고,양수장의 화석

연료소비량은 77,167,588MJ로 분석되었다.양수장에 의한 용수공 이 수

지의 용수공 에 비해 화석연료소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6)화석연료 향범주 물질별 특성화 결과 비교
(단 :MJ)

Materials  Dam Materials Pumping Station

Total 4,911,038 Total 77,167,588 

Remaining processes 11,369 Remaining 215,384 

Diesel I 2,704,556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75,602,522 

Energy gas I 1,027,151 Steel I 283,629 

Energy oil I 299,619 Energy gas I 283,247 

Electricity UCPTE gas I 241,830 Crude oil I 243,601 

Steel I 148,315 Diesel I 199,579 

Electricity UCPTE coal I 147,761 Crude iron I 168,922 

Lubricating oil 108,874 Electricity UCPTE gas I 88,081 

2)시설별 특성화 결과

그림 5-11은 수지의 단계별 특성화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방사성물질

(radiation)을 제외한 10개 향범주에서 건설단계의 향이 주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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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이는 여수토 축조를 해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시멘트와 철근에 기인하고,방사성물질은 운 단계에서 력사용에 기인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11> 수지의 환경 향범주별 특성화 결과

<그림 5-12> 수지의 화석연료소비 향범주의 특성화결과

그림 5-13은 양수장의 단계별 특성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1개 향범주

에서 사용단계의 향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용수공 을

해 양수장 가동 시 력을 사용함으로써 력생산에 의한 환경 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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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양수장의 환경 향범주별 특성화 결과

5.2.5 과정 해석

가.방법론 품질 검

1)일 성 검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품질요건,데이터 수집방법,데이터 계산방법 등

근방법론의 일 성을 추구함으로써 체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함

◦ 데이터 품질요건 :시간 범 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신 데이터를

용하도록 노력함

◦ 데이터 수집방법 :일 된 데이터 수집 계산을 하여 데이터 수집

문서화 양식을 일 되게 용함

◦ 데이터 출처 :우선 으로 장에서 수집한 계산데이터를, 장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표 화된 일반 데이터를 활용하 고,데이터 베

이스 용 한 일 된 우선순 를 용하여 국외데이터 베이스를 선정

활용함

2)완 성 검

◦ 기 시설과 비교시설간의 완정성 검 결과(흐름수)는 각각 88.9,

89.6%로 분석됨(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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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기 의 완 성은 99.999%로 개별기 으로는 데이터의 완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됨

◦ 이번 과정평가가 두 시설간의 환경 향 비교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흐름이 약 1%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감

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5-17)입력데이타의 완 성 결과

Irrigation facilitiy Total input(No of flow) Input connected to D/B(No of flow) Completeness(%)

Dam 30,129,846kg (108) 30,129,478(96) 99.999 (88.9)

Pumping station 2,858,055kg (67) 2,858,028(60) 99.999 (89.6) 

3)기여도 분석

기 시설과 비교시설에 투입되는 물질 환경 향에 크게 기여하는 물질을

나타내었다.표 5-18에 기 시설과 비교시설의 과정 향평가 (단일지수

값)결과 값을 토 로 물질별 기여도를 나타내었다.표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지에 기여도가 가장 큰 항목은 콘크리트(ConcreteI)이고,양수장

에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력사용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환경 향에 기여하는 투입물 비교 (단일지수값)

No
Dam Pumping station

Process/material Contribution Process/material Contribution

1 Concrete I 65.2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90.3 

2 Cement (Portland) I 10.1 Concrete I 4.2 

3 Diesel I 8.2 Pitch pine I 2.6 

4 Energy gas I 3.8 Cement (Portland) I 0.6 

5 Pitch pine I 3.1 Bulk carrier I 0.3 

6 Barge I 1.7 Steel I 0.3 

7 Truck I 1.4 Energy gas I 0.2 

8 Energy oil I 1.3 Scrap (alum.) I 0.2 

9 Electricity UCPTE gas I 0.9 Plywood, outdoor useS 0.2 

10 Electricity UCPTE coal I 0.8 Crude oil I 0.2 

표 5-19와 5-20은 수지와 양수장의 향범주별 물질과 기여도를 나타낸

표이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지의 경우 발암성물질,방사성물질,오

존층 향은 력생산과 사용이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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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화석연료 향은 장비사용에 의한 경유사용이 가장

큰 향인자로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양수장의 경우,11개 향범주 모

두 력사용이 기여도가 가장 큰 공정으로 분석되었다.

(표 5-19) 수지의 과정 향범주별 기여도 분석결과 (특성화결과)

Impact category No Process/material DB sources Contribution(%)

Carcinogens 1 Electricity UCPTE coal I IDEMAT 2001 44.6 

2 Steel I IDEMAT 2001 13.3 

3 Plywood, outdoor use Ecoinvent 12.4 

Respiratory organics 1 Diesel I IDEMAT 2001 61.6 

2 Barge I IDEMAT 2001 13.2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6.5 

Respiratory inorganics
1 Concrete I IDEMAT 2001 82.7 

2 Cement (Portland) I IDEMAT 2001 12.8 

3 Barge I IDEMAT 2001 1.3 

Climate change 1 Energy gas I IDEMAT 2001 37.8 

2 Energy oil I IDEMAT 2001 11.2 

3 Barge I IDEMAT 2001 9.7 

Radiation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85.5 

2 Plywood, outdoor use Ecoinvent 10.8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3.6 

Ozone layer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29.2 

2 Electricity UCPTE oil I IDEMAT 2001 17.2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11.4 

Ecotoxicity 1 Waste oil to special waste incinerator S ETH-ESU 96 75.3 

2 Steel I IDEMAT 2001 7.1 

3 Trailer I IDEMAT 2001 4.2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1 Barge I IDEMAT 2001 34.6 

2 Energy gas I IDEMAT 2001 18.0 

3 Diesel I IDEMAT 2001 15.6 

Land use 1 Pitch pine I IDEMAT 2001 46.5 

2 Truck I IDEMAT 2001 20.3 

3 Concrete I IDEMAT 2001 15.5 

Minerals 1 Steel I IDEMAT 2001 52.4 

2 Plywood, outdoor use Ecoinvent 18.4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9.2 

Fossil fuels 1 Diesel I IDEMAT 2001 55.1 

2 Energy gas I IDEMAT 2001 20.9 

3 Energy oil I IDEMAT 200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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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양수장의 과정 향범주별 기여도 분석결과 (특성화 결과)

Impact category No Process/Material DB sources Contribution(%)

Carcinogen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9.3 

2 Steel I IDEMAT 2001 0.3 

3 Electricity UCPTE coal I IDEMAT 2001 0.2 

Respiratory org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7.3 

2 Bulk carrier I IDEMAT 2001 0.7 

3 Trailer I IDEMAT 2001 0.3 

Respiratory inorg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82.0 

2 Concrete I IDEMAT 2001 14.2 

3 Cement (Portland) I IDEMAT 2001 2.0 

Climate change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8.4 

2 Wooden poles to MWI S ETH-ESU 96 0.4 

3 Energy gas I IDEMAT 2001 0.3 

Radiation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100.0 

2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0.0 

3 Remaining processes 0.0 

Ozone layer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9.9 

2 Electricity UCPTE oil I IDEMAT 2001 0.0 

3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0.0 

Ecotoxicity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6.6 

2 Trailer I IDEMAT 2001 1.4 

3 Steel I IDEMAT 2001 1.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6.3 

2 Bulk carrier I IDEMAT 2001 1.6 

3 Barge I IDEMAT 2001 0.6 

Land use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64.5 

2 Pitch pine I IDEMAT 2001 30.8 

3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1.5 

Mineral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68.6 

2 Scrap (alum.) I IDEMAT 2001 28.7 

3 Steel I IDEMAT 2001 0.8 

Fossil fuel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98.0 

2 Steel I IDEMAT 2001 0.4 

3 Energy gas I IDEMAT 2001 0.4 



-229-

Elasticity of facilities E(Dam) E (Pumping station)

 Material
Impact category 

Electricity Concrete Cement Electricity Concrete

Carcinogens 1.00 1.00 1.376 1.00 1.00

Respiratory organics 1.00 1.00 1.376 1.00 1.00

Respiratory inorganics 1.00 1.00 1.376 1.00 1.00

Climate change 1.00 1.00 1.376 1.00 1.00

Radiation 1.00 0.00 0.00 1.00 0.00

Ozone layer 1.00 1.00 1.376 1.00 1.00

Ecotoxicity 1.00 1.00 1.376 1.00 1.0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1.00 1.00 1.376 1.00 1.00

Land use 1.00 1.00 1.376 1.00 1.00

Minerals 1.00 1.00 1.376 1.00 1.00

Fossil fuels 1.00 1.00 1.376 1.00 1.00

표 5-21은 기여도 분석에 기 해 도출된 주요물질에 해 민감도를 분석

한 결과이다. 수지 과정에서 민감도 분석 상 물질 공정은 콘크리

트,시멘트,경유로 선정하 고,양수장의 경우 력생산 사용,콘크리트

를 상물질로 선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민감도 분석은 탄성도

(elasticity)로 표 되는데,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E = 


  

여기서 ,

E : 탄성율

Cd (%): 입력자료의 변화량 = 원데 터

원데 터새데 터
×100

Cr (%): 특성화값 변화량원래특 화값

원래특 화값새특 화값 ×100

  민감도 분석결과, 력은 민감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멘트는

투입량 비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주요 투입물에 한 향범주별 특성화값의 민감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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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Damage category Total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Dam Total 1,222,629 1,160,639 3,836 58,154 

Human Health 964,316 957,704 1,572 5,040 

Ecosystem Quality 92,941 89,862 373 2,706 

Resources 165,371 113,072 1,891 50,408 

Pumping 

station

Total 5,768,849 551,729 5,212,049 5,070 

Human Health 2,449,295 312,131 2,136,110 1,053 

Ecosystem Quality 684,244 177,281 506,559 404 

Resources 2,635,310 62,317 2,569,380 3,613 

나. 과정평가 결과

수지와 양수장의 과정 단계별로 단일지표로 계산된 환경 특성화

향평가 결과를 표 5-22와 그림 5-14에 나타내었다. 수지는 20,579,309pt,

양수장은 95,762,522pt로 양수장의 환경 향이 수지에 비하여 약 5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정 단계별로 보면,건설단계는 수지가 환경 향

이 크고,이용단계는 양수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2) 수지와 양수장 과정 향평가 단일지수화 결과
(단 :pt)

<그림 5-14>농업기반시설물의 환경 향 단일지수화 결과 비교(건설 -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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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론 제안

경기도 안성에 치한 이동 수지(기 시설)와 은산양수장(비교시설)두

종류의 농업기반시설의 과정평가를 실시하 다.평가에 사용된 소 웨어는

네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7.1을 이용하 다.농업기반시설물의 원

료물질 취득 단계부터 건설,운 ,유지 리 폐기단계까지의 과정의

환경 향을 분석․평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교를 한 기능단 는 1,509백만㎥으로 선정하 다.이것은 농업기

반시설이 2,156ha에 70년간 농업용수를 공 할 수 있는 양이다.

② 사용된 환경 향평가 방법론은 Eco-indicator99(E)로 종말 기

향범주를 사용하 고,연구범 에는 토지이용,생물다양성,토취장 개

발,외부 수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토지이용과 생태 요소는 국제

사회에서 방법론을 개발 에 있고,토취장과 외부수송은 향후 과제에

포함시켜 분석이 필요하다 .

③ 연구범 내에서 이동 수지와 은산양수장을 건설 운 (이용․유지

리)단계로 구분하여 과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지에 의한 농업용수

공 이 양수장에 의한 용수 공 보다 환경친화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수지의 경우 건설단계의 환경 향이 크고,양수장의 경우,운 단계

에 환경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단계별로 환경 향은 수지는 건설단계에 건설재료 를 들어 미콘,

시멘트 등이 환경부하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이고,양수장은 이용 단

계에서 용수공 을 한 기사용에서 기인하는 데,이는 력생산 시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⑥ 지역 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건설과 이

용측면에서 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환경 향이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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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정 검토

가.정 검토 개요

본 비교 과정평가 보고서의 주요 상 청 은 외부 이해 계자로 농림

수산식품부,OECD 회원국의 농업용수 정책 결정자이다.본 과정평가가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농업용수 개발정책에 있

어서 선호 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따라서 과정평가결과에 한 객

인 신뢰도를 높이기 해 제3자 문가 정 검토를 수행하 다.

1)비교 과정평가의 정 검토 수행자 소속은 다음과 같다.

◦ 정 검토자 :이건모 교수

◦ 소속 :아주 학교 환경공학과

2)정 검토의 주요 목

◦ 사용된 방법이 ISO14044와 일치 여부

◦ 사용된 방법이 과학 /기술 타당성 여부

◦ 연구목 에 비추어 사용된 데이터의 정성 타당성 여부

◦ 보고서가 투명성 있고 일 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정 검토 내용

1)LCA수행 방법론과 ISO규격과의 일 성 검토

2)LCA 결과의 과학 ,기술 유효성 논리 타당성 확보를 해

아래사항 검토

◦ 목 정의의 합성

◦ 범 정의의 합성

◦ 시스템 경계 설정방법의 타당성

◦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출처 데이터 품질 등의 LCA수행 목 에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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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데이터( 는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품질요건이

연구목 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 데이터 수집 계산방법의 논리 타당성

◦ 사용된 할당방법의 정성

◦ 과정 목록분석 결과 산출방법의 정성

3)수행 목표 제한사항이 해석에서 반 되는지의 여부

4)LCA결과가 본 연구목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

다.정 검토 결과 지 사항에 한 답변

1. LCA 결과를 LCA의 네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도록 재배치 시켜

야 함. 를 들어 목록분석에 속하는 내용이 목 범 정의에

있는 경우 (표 6,7,8, 9), 해석에 있어야 하는 기여도분석이 향

평가에 있음.  

⇒ 기여도 분석결과 등은 과정해석으로 수정함

2. 용어 사용이 일 성이 있어야 함. 를 들어 “ 수지” 와 “ ”, “비

교시설” 과 “비교공정’ 등등

⇒ 용어의 사용을 일 성 있게 수정함

3. 목록 분석 결과를 elementary flow뿐 만 아니라 실제 투입/배출 되

는 투입물 산출물 로 나타내는 표를 작성하여야 LCA 보고서 결

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 투입/산출물 표를 추가하 고, 목록분석결과 체는 부록 Ⅱ에 수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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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여도 분석(contribution analysis)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

산과정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여도 분석은 단일지수, 특성화결과에 기 해 계산함. 

5. 민감도 분석은 기여도가 큰 투입물 산출물을 상으로 수행 되

어야 함. 상세 방법론은 하기와 같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민감도 분석은 투입물을 심으로 분석하 고, 제시한 방법에 기

해 투입물의 탄성(elasticity)으로 계산하여 제시함

6. 시스템 경계 표시 경우 에 지 흐름은 제외 시켜야 함. 폐기 단계

는 제외 시키므로 역시 표시하면 아니됨. 향 역시 표시 상이

아님. 상 공정은 “자원 채취 원재료 가공” 으로 표시 할 것.

⇒ 그림 5-7에서 지 한 사항을 수정 보완함. 

7. 시스템 경계에서 폐기단계 삭제 시킬 것.

⇒ 그림 5-7에서 폐기단계를 제외시킴

8. “물질 흐름도”가 아니라 “공정 흐름도”임. Process tree는 process 

명칭만 표시하고 input/output은 표시하지 않음. : “ 미콘 생산”

은 공정이므로 문제없으나, “ 미콘’은 input 이므로 불가. 

⇒ Simapro에서 제공하는 로세스 트리로 체함

9. 력은 input이므로 process tree에 표시 되면 않됨. 과정 목록분

석에서 Introduction 이 필요함. 

⇒ ”목 범 정의에 근거하여 기 시설 ( 수지) 과 비교시설 (양

수장) 의 과정 목록 분석을 수행하 다. 목록 분석은 ISO 14044

에 제시된 요건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등등” 과정 목록은 장

수집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고, 사용소 트웨어는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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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 7.1임“ 목록분석 부분에 제시한 내

용을 삽입 수정함

10. 표 5는 데이터 수집 section 5 로 이동시킬 것. 공정 별 입력자료

활용 데이터베이스는 부록 I 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수지, 공정 1: 기 공사(Earthworks & Coffer dam), 공정 2: 제당

(Embankment), 공정 3: 여수토(Spillway), 공정 4: 취수시설 (Intake 

facilities), 공정5: 그라우 (Grouting), 공정 6: 이용 유지 리

(Use and Maintenance) 

2) 양수장, 공정 1: 토공 기 (Earthworks and foundation), 공정 2: 

건축공사 (Buildings), 공정 3: 기계공사 (Machinery), 공정 4: 이용

유지 리 (Use and Maintenance) 

⇒ 해당 표를 부록 Ⅰ로 치 변경함. 

11. 데이터 품질 검: Data quality check를 기술해야 함. 실측 데이

터의 경우에도 이론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를 들어 공정 4 양

수장의 기 사용량의 경우, 측정치는 761,860 kwh/년 임. 이때, 양

수 모타의 rated power에 가동시간과 가동 양수기 수를 곱하여

실측치와 비교하기 바람. 두 값이 유사할 경우 실측 데이터의 신뢰

성이 증 됨. 이는 데이터 입력 시 오류 등을 검할 수 있기 때문

임.

⇒ 양수장의 력사용과 한 측정치와 이론치를 제시하고 이에 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12. LCI 결과는 elementary flow로 표시 되므로 실제 사용되고 배출되

는 원재료, 에 지, 산출물이 표시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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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산출물
양(quantity)

투입물

시멘트

모르터

철근

동

경유, 력 등등

산출물

폐유

고철

폐목

투입물/ 산출물로 목록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따라서

기 시설과 비교시설의 투입물/산출물 목록표를 작성하기 바람. 

이 경우 무게 기 으로 주요한 항목만 수록 할 것.

  )

표 x 기 시설 ( 수지)의 투입물/산출물 목록표

⇒ 표 5-13, 14에 무게기 으로 투입/산출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수정

함. 

13. 과정 향 평가 방법론 section (5.2.4. 가)에 아래 내용 삽입 요

망. 

⇒제시한 내용 삽입함 “ISO 14044에 규정된 과정 향 평가의 강

제 요소인 특성화와 선택 요소인 정규화 가 화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 고, 가 화의 경우 모든 향범주의 요도를 ‘1’로 간주하

고 수행하 음. 한편 환경 향을 단일지표(single indicator)로 나타

내기 하여 Eco-indicator 99(E) 방법에기 해 11개 환경 향범주

에 향평가를 수행하고 단일지표 값을 도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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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co indicator 99 방법론에 아래 내용 추가 요망, “이 방법론은 자

연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배출물의 배출량(emission at the 

source: 기 시설 비교시설의 산출물(substance level) 목록

배출량), 산출물의 특성(물리 특성, persistence, bioaccumulation 

정도), 산출물의 통과 경로 (media: 공기, 토양 등) 피해 상

이 산출물에 노출(exposure)되는 농도 해도(risk)를 악한다. 

이를 토 로 보호범주(safeguard area or subject) 즉 피해 상인

인체건강, 생태계건강, 자원고갈에 한 피해지수가 도출된다”

⇒ 보고서에 포함하 음

15. 표 16 과 표 17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 재의 기술되는

내용은 매우 부족함. 

⇒ 표 5-13, 14에 목록분석결과(투입/산출량)과 특성화 결과와 단일지

수화 결과에 기 해 기여도가 높은 물질과 력에 해 특성화 기

여도와 민감도 분석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함

16. 표 16 과 17을 비교할 경우 표 17의 투입량 기여도가 표 16의

기여도와 match되지 않는데 이에 한 설명이 필요함.

⇒ 투입량은 표 5-13, 14에 기여도는 표 5-19에 수록함

17. 민감도 분석은 기여도/투여량이 아니라 elasticity 로 계산 해야함. 

이 방법론은 요약서에 제시하 음.

⇒ 표 5-22에 elasticity로 계산하여 수록함

18. Process tree 같은 기여도 tree를 삭제할 것

⇒ 기여도 트리 삭제함

19. 결론 부분 서두에 아래 내용 삽입 요망. “경기도 안성에 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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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수지(기 시설)와 은산양수장(비교시설) 두 종류의 농업기반

시설의 과정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에 사용된 소 웨어는 네

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 7.1를 이용하 다.”

⇒ 보고서에 수록 수정함

20. 결론 부분 말미에 아래 내용 삽입 요망.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

서 농업용수 공 시설의 건설 시 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환경

향의 최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 결론 부분을 수정하여 수록함

※ 민감도 분석 절차

1. Base case: Simplified (screening) LCA results: per impact category characterized 

impact (CI),

2. Contribution analysis:  Identify key issues. These become the target item(termed 

item)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3. Sensitivity analysis: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item (i.e., identified key 

issues/assumptions etc).  For each item chosen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change 

the data within a reasonable range: 

e.g. recycling transport distance (item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Original data: 200km (original) 

New data: 400km (newly):

Change in data ,CD, is

CD = (100) = 100%

Use the newly changed data to calculate CIi ( i=1, ··· ,n ):

For each 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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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 the change in the value of CIi between original and new one, and express 

change in the result, CR in %

                    CR (%) =   (100)

For instance:

When i = GW

                   original CIgw = 2 ⅹ 105 g CO2-eq/fu

                   newly CIgw = 3 ⅹ 105 g CO2-eq/fu

                   then, 

                   CR  =   = 50%

Calculate elasticity of the data of the chosen item (e.g. recycling transport distance)

E =   for each impact category:

Egw  =  =  = 0.5

EEut  =  =   = -0.1    etc. 

4. Set up a table similar to the one shown below.

Table: Elasticity of the data of the tested items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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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OECD 와 WTO,DDA 등에서 상과 련하여

요구되는 농업용수 PSE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실증분석이 필요한 농업의

다원 기능과 련하여 OECD에서 언 하고 있는 환경 외부효과를 기술

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과정평가(LCA)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시설

과 농업용수의 환경 가치를 평가하 다.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

이다.

□ OECD 농업분야 논의과정 역사

○ OECD농업 원회의 업무 수행방식은 ①자료수집,②분석실시,③ 문

가토론 회원국토론,④합의의 순서이고 원합의제를 기본으로 함

○ 농업 원회는「농업정책개 」,「농업과무역」,「지속가능한 농업」,

「수산」 등 4개의 주요 분야를 구분됨

○ 농업 원회에서 농업용수와 련이 되어 있는 회의는 농업․환경 원

회 공동작업반(JWP)과 농업정책 시장공동작업반(APM)으로 구분됨

○ 농업용수와 련된 주제는 농업환경평가지표,농업용수이용 투자비

용회수제,농업보조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평가 등임

○ 농업용수 환경평가지표 분야

-JWP에서는 주요 농업환경지표의 개념,정의,측정 방법 등에 해

논의를 통하여 개량화 상지표,개념화 상지표,개발제외 상지표

로 분류하여 최종 으로 13개 지표를 개발키로 결정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 결의안제시를 통해 논농사 주의 아시

아 몬순기후지역에서 행 제시된 물 사용지표(Vol.3)는 합하지

않으므로,지역 여건이 고려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

○ 농업용수이용료 투자비용회수제

-2005년 호주에서 개최된 APM회의를 통해 논의가 본격 으로 진행

-농산물수출국에서는 농업용수에 해 이용료 부과와 농업기반시설

에 해 완 한 투자비용회수제의 도입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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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투자비용회수제는 회원국별로 수자원 환경에 맞도록

용하는 것이 합리 임이고,물 리 수질오염 리를 해 농민

의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소작농 주의 논 농업 심 국가는 담수 개로 인해 밭농업에

비해 상 으로 용수사용량이 많고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며

농업 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 기능이 있음을 강조함

○ 회원국의 농업보조 의 평가

-JWP에서는 투자비용회수제 도입을 제하에 농업보조 에서 한

OECD의 근법과 방법론 회원국의 보조 수 평가방법에

해 논의하기 시작

-OECD에서는 농업보조 평가식을 만들어 농업과 련된 여러 가

지 보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한 평가방법을 논의

※ 농업보조 평가=생산자보조+소비자보조+일반서비스보조

-OECD 사무국의 기본 인 은 농업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유지

리비용을 모두 생산자보조 으로 간주함

-한국은 공익 성격과 이․치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농업기반

시설비용을 일반서비스보조에서 생산자보조로 이 하는 것에 해

분명히 반 함

○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평가

-JWP(2007)에서는 농업환경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 졌으

며 ‘환경기 수조건부 농업지원보고서’가 공개승인 요청됨

-EC EU회원국이 강력히 반 함에 따라 사무국과 별도 의 등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결정키로 함

-JWP(2008)에서는 농업용수의 환경 지속가능한 이용과 한국과 일

본의 물값 사례에 해 토론함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 환경 외부효과 논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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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환경 외부효과 도입배경은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농

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서 논의 되면서 출발됨

-주요 쟁 사항은 농산물수입국의 경우 농업의 다원 기능을 통해

농업생산이라는 계량 효과뿐 만아니라 홍수조 ,농 경 같은

비계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농산물수출국의 경우는 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

용으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를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한 주요쟁 사항

-농업의 다원 기능에 농약,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토

양오염과 같은 부정 인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의 포함여부

-농업보호수 의 감축과 무역자유화가 다원 기능에 미치는 향과

자가 후자에 부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

-다원 기능은 식량과 동시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가

능하지에 한 문제

-다원 기능의 경제 측면 외에 통문화 보존,사회통합,국토의

균형발 등 사회 문화 기능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

o우리나라,일본,노르웨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

-다원 기능이 농업보호감축과 무역자유화에 부정 외부효과를 가져

오지 않음

-농업의 경제 측면 외에 통문화,사회통합,지역특성 등 사회

문화 기능을 고려해야 함

-다원 기능에 식량안보 문제를 포함해야 함

-다원 기능 달성을 해 국내농업의 정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함.

o다음은 호주,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 주장하는 사항

-식량안보는 다원 기능에 포함될 수 없고 감상 인 차원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함

-다원 기능 분석작업은 무역자유화 등 이미 합의된 국제규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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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게 추진돼야 함

-부정 회부효과,공공재여부,시장실패,비농업부문에 의한 결합성

에 한 객 분석 필요

- 정 외부효과와 농업생산과의 분리(De-linkage)가 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 가능

o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Externality)는 정 외부효과(Positiveexternality)뿐만 아

니라 부정 외부효과(Negativeexternality)가 있음

-OECD에서는 농업에서도 부정 외부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비용회수가 필요한데 기존 물가격 정책은 부정 외부효과 비용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 결함이 있다고 지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해서는 부정 외부효과를 고려한 비용 산정이 필요함

-우리 정부에서는 세제,규제를 통해 농업의 부정 외부효과는 상쇄

가 가능하고 한 정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비

용 회수(세제혜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o농업용수 외부효과의 정량화 타당성 검토 사례조사

-농업용수의 외부효과에 해 표 으로 정 외부효과인 농업용

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과 부정 외부효과로 시비 농약살포에 의

한 수질오염량에 해 계측사례를 조사하여 객 인 정량화 방안

이 무엇인지 도출함

-조사결과 계측의 결과로만으로는 외부요인이 무 많아 농업용수로

인한 정 는 부정 외부효과의 정확한 기여율이 얼마정도인지

를 악할 수 없음

-따라서 외부효과를 정량화하기 해서는 국제 으로 개발된 모형

는 도구(tool)를 이용한 검토가 바람직함

o농업용수 환경 외부효과의 정량화 방안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는 농업용수의 가치를 비용의 개념으로 환산할

때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로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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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존의 외부효과에 한 비용환산은 정 ,부정 외부효과

를 구분하지 않았고,환경 외부효과 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국

제사회에서 농업용수의 가치환산이 무 주 이라는 지 받음

-따라서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과학 이고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

으로 객 화할 필요가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검증된

방법인 과정평가(LCA)기법을 이용하여 농업기반시설 농업용

수의 외부효과 환경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함

□ 농업용수 생산자지지추정치 분석

○ 농업용수에 한 PSE와 GSSE간의 분류원칙 산정기 분석

- OECD에서 개발한 PSE측정은 재정비용만을 우선 으로 고려함

- 따라서 PSE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시장지향성 평가에만 편향되어 있어 농업이 제공

하는 농산물 생산 외의 다양한 순기능(식량안보,수질 개선,경 유

지,홍수조 ,생물다양성보존)과 식품안 등에 한 정책평가를

한 도구로는 한계가 있음

- OECD는 농업용수 련된 지지정책이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일

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어디에 할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

제에 하여,하나의 정책이 농가 개별 (on-farm)지지의 요소를

포함하느냐,아니면 집단 (off-farm)지지의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 분류지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Off-farm과 on-farm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임. 개기반시설의 범

를 용수원( , 수지,하천 보, 정),취수시설, 개수로,각 농

장이나 경작지 입구(Farm Gate)까지의 과정으로 본다면,이 과정은

off-farm(upstream)으로 인식되어야 하며,그 이후(downstream)는

on-farm으로 인식되어야 함

- 다목 수자원공 사업의 경우에,농업용수에 한 지원수 을 산

정하기 해서는 체 수자원 에서 농업용수 부문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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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을 알아야 함.합리 인 유율의 산출방법을 마련하여,필요시

에 OECD회원국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업용수 PSE산정을 한 빌딩블록방법은 시설의 유지 리,행정비

용,자본투자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개의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

용 추계의 상 어려움 때문에,유지 리비만을 주로 반 하고

있음.즉,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본투자비용을 PSE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업생산에 한 지지수 을 온 하게 추산하기 해서는 기반시설

의 건설 / 는 복원과 련된 자본투자비용의 용과 산정방식

의 선택이 고려되어야함.

○ OECD주요국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분석 수 비교

- 각국별 PSE수 을 비교해보면,EU가 제일 높은 수 을,미국과 일

본은 서로 유사한 변화양상을,호주는 가장 낮은 수 으로 멕시코

와 유사한 양상을,한국은 미국과 호주의 간수 을 유지하며 변

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PSE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2008년에

하강세로 변했다.반면에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 비 (%PSE)을 비교

해보면,한국이 가장 높은 수 으로 나와 있으며,일본,EU,멕시

코,미국,호주의 순서로 나타남

- 각 국별 농업용수 PSE(즉 WPSE)수 을 비교해보면,한국과 호주가

가장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은 2008년도에 미국과

EU가 비슷한 수 이며,일본과 멕시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용수PSE비 (%WPSE)의 변화추이를 보면,한국과 EU가 가장

낮고,다음이 일본과 미국이며,호주와 멕시코의 순서로 높아짐

○ 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산정 문제 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PS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농업용수정책의 목 ,

내용, 지지의 수 에 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매년 OECD에

통보하는 각국의 채 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하며,각국이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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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해야 함

- 매년 각 회원국이 통보해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변경사항

이 자주 발생하면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음.정책분류의 일 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서 OECDPSE매뉴얼에 있는,정책분류

를 한 Flowchart를 좀 더 이용자편의를 한 내용으로 재의 체

제를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PSE산정에 있어서 국가 간에 상이한 자연조건 정치,경

제 발 단계를 고려해야 함

○ PSE와 련한 제언

- 농업용수의 외부효과를 경제 외부효과와 환경 외부효과를 구분하

여 PSE산정에 반 될 수 있도록,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와 국제연구기 들과 지속 인 공조노력이 필요함

- PSE산정에 반 하기 한 농업용수 련 정책의 분류가 일 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PSE항목 분류의 이용자편의성을 도모하기

한 Flowchart형식의 매뉴얼작성이 필요함

- 다목 수자원시설에 한 농업용수 부문의 이용 유율을 추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필요시에 각 회원국의 경우에 원용하도록 OECD

사무국에 건의해야 함

□ 농업기반시설의 LCA

○ 농업기반시설물의 원료물질 취득 단계부터 건설,운 단계까지의 과

정의 환경 향을 평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과정평가에 사용된 소 트웨어는 네덜란드 Pre사가 개발한

Simapro7.1이고,경기도 안성에 치한 이동 수지 (기 시설)와

은산양수장(비교시설)두 종류의 농업기반시설에 해 비교 과정

평가를 실시함

-비교를 한 기능단 는 15억㎥이고,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이 2,156ha에

70년간 농업용수를 공 할 수 있는 양으로 선정하 고 사용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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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 방법론은 Eco-indicator99임

- 수지와 양수장의 건설,운 (이용․유지 리)로 구분하여 과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과정에서 수지에 의한 농업용수 공 이 양수장에

의한 용수 공 보다 환경친화 인 것으로 분석됨

- 수지의 경우 건설단계의 환경 향이 크고,양수장의 경우 운 단계에

환경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단계별로 환경 향은 수지는 건설단계에 건설재료인 미콘,시멘트

등이 환경부하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이고,양수장의 경우는 부분의

환경 향이 이용단계에서 용수공 에 필요한 력사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이는 력생산시 화석연료등의 자원소비가 많기 때문임

○ 결론 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치나 지형 인 여건에 따라 환경

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수지가 양수장보다 환경친화 인 시설이

라고 할 수 있음.단, 회 과정평가에서는 토지이용,토취장 사용,

상․하류의 생태 향은 고려되지 않음



-248-

참 고 문 헌

1.건설교통부.‘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2006

2.고지연 (2004)'인간건강의 손상분석을 한 DALY의 산출’,건국 학교

석사논문,pp.23-25.

3.국제 력과(2002),"OECD업무자료",농림수산식품부

4.김 득 (2003)LCAofanearthfilldam,UniversityofSurrey,MScthesis

5.김진수 외 5인.‘수리시설 유지 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농림부.2007

6.권순국,김시원,김태철,남궁택,최 환 (1995)수리구조공학,향문사,p19,

7.김창길,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 략’,C2002-13.한국농 경제연구원.2001

8.김창길,서종 .‘친환경농업과 농업용수 리 방향’.농업기반공사 주 세미

나발제자료.2000

9.김창길 외 7인.‘친환경농업체제로의 환을 한 략과 추진 방안’.연

구보고 R469.한국농 경제연구원.2004

10.김창길,김태 .‘OECD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평가’.D215.한국농

경제연구원.2006

11.김춘기.조진훈.“OECD 농업용수 생산자지지(PSE)기 결정 응방

안”,‘농어 과 환경’통권 제95호(2007):169-173.

12.김춘기,조진훈(2007),"OECD 농업용수생산자지지추정치(PSE)기 결정

응방안",'농어 과 환경'통권 제95호:169-173.

13.김홍상,“수리시설 리체계의 합리화 방안.”‘농어 과 환경’통권 제86

호(2005):51-61

14.김홍상,신은정.‘농업용수 리체제 개편의 방향과 정책과제’.연구보고서

C2004-34,한국농 경제연구원.2004

15.김홍상,심재만.‘농업용수 리 일원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C2005-58.

한국농 경제연구원.2005

16.농림부,농업기반공사(2002),"수리시설물 존가치평가 연구"



-249-

17.농림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2006.

18.농림부.‘농림업주요통계’.2007

19.농림부,수리시설 유지 리개선방안 TFT.'수리시설 유지 리 개선방안‘.

내부자료.2007.

20.농림부 국제농업국.‘제25차 OECD농업환경합동작업반 회의 참가결과’.2007

21.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지속가능한 물 리를 한 사례’.OECD

JWP보고자료.2008.

22.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 공사 (2008),"OECD농업용수 기반시설

물보조 에 한 응방안 연구"

23.농림부,농업기반공사."수리시설물 존가치 평가연구",2002

2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06)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 공사

25.농지개량조합,"결산서 ('97-'99)"

26.박두호 외 3인,"미국의 수자원 정책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한국

수자원학회지,제35권 6호,2002.

27.서성원,지재성 (2000)건설산업에서의 LCA 용 방법론, 한토목학회

지,제48권,제1호,pp19-26

28.성진근,송양훈,임정빈,김동빈,윤선희(2005),"OECD농업생산자지지추

정치 (producerSupportEstimate)개선 략에 한 연구",충북 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한국 농림부.

29.안병일 외 6인(2009),"OECD생산자지지추정치(PSE)의 효과 측정방안",

경상 학교 산학 력단,농림수산식품부

30.안종필,박경호,서재우 (2005)LCA를 고려한 VE LCC사례분석,

한토목학회 정기학술 회,pp1086-1089

31.이 야,김해도.“농업용수의 효율 이용 배분을 한 수리권 조정.”

‘농어 과 환경’통권 제97호(2007):183-201

32.이시 (2008) 과정평가를 이용한 공공시설물의 환경부하량에 따른 환

경 향평가에 한 연구 :S-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사례연구, 한토

목학회,제56권제5호 pp.47-53.



-250-

33. 호식 외 (2006)친환경 설계를 한 과정평가(LCA), 우엔지니어

링기술보 제22권 제1호

34.정민순,‘농업용수의 효과 인 리방안에 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리구역을 심으로’.강원 학교 경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2004.

35.한국건설기술교통기술평가원 (2006.4)LCA를 한 건설자재의 분류

36.한국농 경제연구원.‘농업 망 2008(Ⅰ)’.E04-2008.한국농 경제연구원.

2008

37.황용우 (2000)건설산업의 종합 인 환경부하 평가를 한 LCA필요성,

한토목학회지,제 48권 제1호,pp13-18

38.AgriculturalandAgri-FoodCanada,"WaterManagementonCanadian

Farms",2007.

39.AgriculturalandAgri-FoodCanada,"TheHealthofOurWater",2000.

40.AgriculturalandAgri-FoodCanada,"AgriculturalWaterSupplyIssues",2003.

41.AREI/Water,"WaterUseandPricing",2000.

42.Bordt,Michael,"EnviroStates",2008.

43.Corden,W.M(1971),The Theory ofProtection,Oxford University

Press,London

44.Correlje,A.,D.Francois,and T.Verbeke."Integrating Water

ManagementandPrincipleofPolicy:TowardsandEU Framework?"

JournalofCleanProduction,15(2007):1499-1506.

45.Dwyer.G.etal."IntegratingRuralandUrbanWaterMarketsinSouth

EastAustralia:Preliminary Analysis,Paper poresented to OECD

workshop onagriculture and water: sustainability, markets and

policies",November,2005,Adelaide,Australia.

46.EC,WATECO.EconomicsandtheEnvironment.TheImplementation

ofChallenge ofthe Water Framework Directive.Accompanying

DocumentstotheGuidance.EuropeanCommission,Brussels.2003

29.ECO2,"AssessmentofEnvironmentaland ResourceCostsin the



-251-

WaterFrameworkDirective.InformationsheetpreparedbyDrafting

Group ECO2(lead by thenetherlandsgovernmentand European

Commission).CommonImplementationStrategy",WorkingGroup2B,

Lelystadt,theNetherlands,2004.

30.Eureau,DeterminationofCostRecovery,Brussels,Belgium.2004.

31.FAO,"CropWaterManagement-Wheat"LandandWaterDivision,

http://193.43.36.103/ag/AGL/aglw/cropwater/wheat.stm,2002.

32.GovernmentofCanada,"DoesPricing WaterReduceAgricultural

Demand?",2005.

33.IWMI,"WaterforFoodandWaterforLife",2007.

34.Kilkenny,Maureen,"Value-AddedAgriculturePoliciesAcrossthe50

States",2001.

35.Lingard,John,"AgriculturalSubsidiesandEnvironmentalChange",2002.

36. Malik, Ravinder P.S., "Towards a Common Methodology for

Measuring Irrigation Subsidies, Discussion Paper, The Global

SubsidiesInitiative(GSI)oftheInternationalInstituteforSustainable

Department(IISD)",2008.

37.Ray,DaryllE."RethinkingUSAgriculturalPloicy",2003.

38.Swenson,Richard, "EnvironmentallySustainableAgricultureWater

Policy:TheNorthAmericanExperience",2005.

39.StatisticsCanada,"EstimationofWaterUseinCanadianAgriculturein

2001",2001.

40.StatisticsCanada,"WaterManagementonCanadianFarms",2007.

41.OECD,"AgricultureWaterPricinginOECD Countries",ENV/EPOC/

GEEI(98)11/FINAL,Paris,France.1999.

42.OECD,"MethodologyfortheMeasurementofSupportandUsein

PolicyEvaluation",Paris,France,2002



-252-

43. OECD,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ProposalstoImproveCoverageandMeasurementofWaterSubsidies

inthePSECalculations",Paris,9-11May2007.

44. OECD,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CoverageandMeasurementofSupporttoWaterinAgriculturein

the PSE Calculations:Preliminary Review of OECD Countries",

November2007.

45.OECD.SustainableManagementofWaterinAgriculture:DraftAnnotated

Outline.Joint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COM/TAD/CA/ENV/EPOC(2007)46.November26,2007a

46. OECD. Coverage and Measurement of Support to Water in

Agriculturein thePSE Calculation.WorkingPartyon Agricultural

PoliciesandMarkets,TAD/CA/APM/P(2007)28.2007b.

47.OECD.DraftOutlineoftheReportonWaterPricingandonWater

Pricing Survey.Working Party on Globaland StructuralPolicies.

ENV/EPOC/GSP(2008)4.February,7.2008

48. OECD,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Sustainable ManagementofWaterin Agriculture:DraftReport",

Paris,1-3July2008.

49.Richard Swenson,"Environmentally Sustainable Agriculture Water

Policy:TheNorthAmericanExperience",2005.

50.Rogers,P.Bhatia,R.andHuber,A."WaterasaSocialandEconomic

Good:How to putthePrinciplesintoPractice."TAC Background

Paperno.2,GlobalWaterPartnership,Stockholm,Sweden,1998.

51.Schoengold,K.and D.Zilberman."The Economics of Water,

Irrigation,and Development."in R.Evenson and P.Pingali,eds.,

HandbookofAgiculturalEconomics,Volume3,2007.pp.2933-2977.

52.StatisticsCanada,"EstimationofWaterUseinCanadianAgriculturein2001",2001.



-253-

53.StatisticsCanada,"WaterManagementonCanadianFarms",2007.

54.Tardieu,H."IrrigationandDrainageServices:SomePrinciplesand

IssuestowardsSustainability:AnICID PositionPaper",Irrigationand

Drainage54no.3:p251-262),2005.

55.USACE,"WaterSupplyDatabase2005Update",2006.

56.USDA,"RecentAgriculturalPolicyReformsinNorthAmerica",2005.

57.USDA,"AgriculturalWaterUseEfficiencyintheUnitedStates",2000.

58.USDA,"ConservationPolicyOverview",2002.

59.USDA,"AgriculturalResourcesandEnvironmentalIndicators",2006.

60.USDA,EconomicResearchService,"MajorUsesofLandintheUnited

States",2002.

61.USDA,"InternationalWheatOutlook",2008.

62.USDA,USGS,"GuidelinesforPreparationofStateWater-UseEstimates",

2007.



-254-

부록Ⅰ:OECD 농업 원회 분야별 내용 응과정

OECD 농업 원회 분야

농업용수와 련된 농업 원회 분야별 세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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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정책개

1.1농업정책개 방법의 분석

OECD세계농업 망모형(Aglink)과 PEM(PolicyEvaluationMatrix)모델

은 농업생산,무역,국제가격,농장수입과 다른 다양한 분야의 개 의 향

을 추정하는 모델이다.주 포커스는 생산과 무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측정

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를 들면 디커 링 정도를 비교하는 문제와 환율과

같은 측정방법을 어떻게 농민들의 수입에 용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개념의 틀(Framework)은 어떤 정책측정을 사용하 는가,생산과 무역의

수 의 향은 어떠한가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디커 링을 연구함으로

써 발 시켰다.하지만 간 인 방법들 미세한 범 와 조사(설문)자료

등의 방법으로 험․재화․ 상과 같은 내재된 향들을 연구하므로 세심

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시장창출,일반 ․농업 정책도구들의 다양한 방

법들을 농업분야의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연구하고 있다.최근에는

소득 험 리(incomeriskmanagement)가 주요 연구 주제이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1)Decoupling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Decoupling Aconceptualoverview 2001

AGR/CA/APM(2002)12 Effectsofquantitativeconstraints

AGR/CA/APM(2002)14 Riskrelatednon-priceeffects

AGR/CA/APM(2002)16 Theimpactofcropinsurance

AGR/CA/APM(2004)16 Theimpactonproductionincentives

AGR/CA/APM(2004)17 AstudyoftheCAPreform

AGR/CA/APM(2004)21 Areview ofempiricalstudies

AGR/CA/APM(2005)11 Illustratingsomeopenquestions

AGR/CA/APM(2005)12 Theimpactoninvestmentandproduction

AGR/CA/APM(2005)13 ThecaseoftheCAParablecropregime

AGR/CA/APM(2005)14 Dynamiceconometricmodels

AGR/CA/APM(2005)22 Ducoupling:Policy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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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iskmanagemen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OECDWorkshop Incomeriskmanagementinagriculture 2005

TAD/CA/APM/WP(2008)22Riskmanagementinagriculture

TAD/CA/APM/WP(2008)23Anassissmentofriskexposure

TAD/CA/APM/WP(2008)24Anoverview ofrisk-relate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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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orkingpapers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WorkingPapersNo.4
Adjustmentoptionsandstrategiesinthecontext

ofagriculturalpolicyreform andtradeliberalisation
2007

WorkingPapersNo.5 Theroleofcompensationinpolicyreform 2007

WorkingPapersNo.7 Agriculturalpolicydesignandimplementation 2008

WorkingPapersNo.8 Majorchallengesforfisherypolicyrefor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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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OECDOutlook AgrculturalPolicyReform-Theneedforfurtherprogress 2001

AgriculturalPolicyReform HighlightsofrecentOECDpublications2001-2005 2006

OECDOutlook2008 EvaluationofAgriculturalPolicyReformsinKorea,2008 2008

OECDOutlook2009 EvaluationofAgriculturalPolicyReformsinJap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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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OECD농업 원회 논의 동향과 응 방향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8.

OECD의 농업정책 평가 분석방법에 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8

우리나라 농정평가 농림부 2002

OECD회원국 소득정책 제안 농림부 2002

OECDDecoupling논의(1) 농림부 2002

우리나라 농정평가 농림부 2003

OECD농정평가지표설명 한국일보 2003

OECD세계농업 망모형(Aglink)을 이용한 세계 수 망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

OECD회원국 농업정책 보고서 농림부 2006

OECD주요농업정책 논의동향과 시사 농림부 2006

OECD 라질, 국 농정검토 농림부 2007

OECD 선진 주요국의 농 정책 동향연구 한국농어 공사 2007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환을 하여-한국농업의 구조변화와

련 정책 평가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7

EU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7

OECD정책권고 쟁 농림부 2008

한국의 농업정책 개 에 한 공동워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8



-266-



-267-



-268-



-269-



-270-

1.2회원국 농업지지와 정책평가 모니터링

○ 농업세계포럼(GlobalForum onAgriculture)

OECD 농업세계포럼은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정부의 목 을 어떻

게 경제 으로 좀 더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한 경험을 공유하는 정기

인 행사이다.참석자들은 OECD의 선임정책담당자와 비회원경제학자,정

부 기 들,NGO,생산자그룹,농림사업가,교수 등 이다.

○ RegionalOutreachEvents:

RegionalOutreachEvents는 2005-2006년에 새로 시작된 아웃리치 활동이

다.목표는 OECD 분석결과를 좀 더 넓게 달하는 것이다.( 계있는 다른

조직업무도)Regionalevents는 회원들과 비회원들 사이의 정책 화보다 정

보보 과 capacitybuilding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포럼과는 크게 다르다.목

은 선택된 국가들의 요 정책의 인식과 이해력이 증가와 정책분석의 이

해를 돕고 정책을 만드는데 있다.

○ CountryReviewsofAgriculturalPolicies:

국가 리뷰의 요 목 은 농업정책의 국제 으로 인정되는 평가를 제공

하는 것이다.어떤 국가의 리뷰에서 요 요소는 생산자/소비자 추정량을

계산하는 것이다.(PSE/CSE)그러나 이러한 리뷰들은 무역이슈,구조조정,

빈곤퇴치 등과 같은 큰 상황 안에서 농업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모니터링

로그램은 국가의 리뷰 정기자료로 정책 개발들과 PSE산정을 업데이트한

다.

○ ChinaProgramme:

이것은 농 신용도와 농업환경수행과 같은 특별정책을 측정한 워크 을

수행한 국농업정책개 의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는 로그램으로 다년

간 해온 것이다.OECD의 분석 툴과 정책경험을 국가 특별 정책 정보과 권

고에 한 발 과 논의가 주요 포커스이다.Capacitybuilding은 이러한 작

업수행에 요한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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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1) 련 회의

기간 회의형태 논의 내용

2004.12 포럼 InformationNeedsforEffectivePolicyResponses

2005.12 포럼 EnhancingGlobalAgriculturalTrade

2006.05 포럼 ConstraintstoDevelopmentofSub-SaharanAqriculture

2006.11 포럼 PolicyDevelopmentsinNon-MemberEconomies

2007.11 포럼 AgriculturalDevelopmentandPovertyReductioninAfrica

2008.06 포럼 GlobalisationandEmergingEconomies

2008.11 포럼 AgriculturalPoliciesinEmergingEconomies

2009.06 포럼 AgriculturalOutlook:Preparingfor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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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보고서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AGR/CA/GF/M(2004)2
Agricultural policies developing countries: informaion

needsforeffectivepolicyresponses
2004

Developmentdimensio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the case for policy

coherence
2005

Summaryrecord ConstraintstoDevelopmentofSub-SaharanAgriculture 2006

Highlights
Agricultural Policies in Non-OECD Countries -

monitoringandevaluation
2006

Chair'sReport
AgriculturalDevelopmentandPovertyReductionin
Africa

2007

TAD/TC(2008)14
OECD globalforum ontrade:globalisationandemerging

economiesannotatedagenda
2008

WorkingPapersNo.6
Information Deficiencies in AgriculturalPolicy Design,

ImplementationandMonitoring

WorkingPapersNo.11
ModellingAgriculturalTradeandPolicyImpactsinLess

DevelopedCountries



-275-



-276-



-277-

□ 국내 작성 자료 LIST(농업 원회 회의결과)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133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1

134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1

135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2

136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2

OECD농업 원회 2003-04년 활동방안 농림부 2002

137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3

138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3

141-142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5

143-144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6

OECD농업 원회 2007-08년 활동방안 농림부 2006

2007OECD각료이사회 결과 농림부 2007

150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8

151차 농업 원회 결과보고 농림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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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원국 생산자 지지추정치 계산

OECD국가들의 농가지원은 반 으로 낮아졌다.2008년에 정부의 농가

지원액이 1980년 반이래로 가장 낮은 수 (농가소득의 21%)으로 떨어

졌는데 그 이유는 국내와 해외농산물 가격이 근 하 기 때문이다.

농업은 지 과 같은 경제 기 상황에서도 다른 산업의 기보다는 상황이

좋다.왜냐하면 농업은 소비자의 재정이 악화 되도 소비가 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 각국의 정부는 여 히 경제 기상황에도 농업지원정책을 유

지하고 있기 때문에 융 기를 빗겨나가고 있다.하지만 각 국가들은 앞으

로 닥쳐올 기에 비하여 농업분야를 포함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 에

다 달았다.2008년 미국농업법,EU공동농업정책의 건강체크분야와 캐나다의

새 미래성장 정책틀에 이 보고서를 용하 다.이 보고서의 은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책의 특별성이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Technicalnote ConceptofthePES(ProducerSupportEstimate) 2003

TAD/CA/APM/WP/A(2007)3 DraftAgenda

TAD/CA/APM/WP(2007)8
Proposals to improve and measurementofwater

subsidiesinthePSEcalculations

TAD/CA/APM/WP(2007)28
Coverageand measurementofsupporttowaterin

agricultureinthePSEcalculations

TAD/CA/APM/WP(2007)30
OECD's PSE and related indicators ofagricultural

support:concepts,calculation,interpretationanduse

TAD/CA/APM/WP(2008)6
OECD agricultural policies 2008: at a glance -

executivesummary

TAD/CA/APM/WP(2008)16
Coverageandmeasurementoftransfersforwaterin

thePSEandGSSEcalculations

Outlineresearch
Outline of research project on Distortions to

AgriculturalIncentives

Preliminarydraft Measuringagriculturalsupport_OECDPSE

Measuringagriculturalsupport
RecentDevelopmentsin Classifying and Using the

OECDProducerSupportEstimates(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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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결과)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26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0

28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1

29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1

30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1

31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2

32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2

33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2

34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3

35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3

38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5

39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5

42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7

43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7

44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7

45~46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8

47차 농업정책시장 작업반 농림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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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수혜면 황 농림부 2001

효율 물 리를 한 농민참여 김홍상 2001

OECD의 회원국 농정평가 설명자료 농림부 2002

OECD국가의 소득정책 조 환 2002

OECD의 회원국 농정평가 지표 농림부 2002

농정평가 국민부담 (%TSE)이 OECD회원국 가장높다 한국일보 2003

무엇이 환경에 유해한 보조 인가 농림부 2005

OECDPSE개선 략에 한 연구 보고서 충북 학교 2005

수리시설유지 리개선방안 한국농어 공사 2007

OECD 응자료 김경진 2007

농업용수 사용과 련된 비용회수 문제 검토 박태선 2007

OECD자료 오수훈 2007

보조 평가방법 박창규 2007

DB지원 범 정인 2007

OECD 문가회의에 따른 조치방안 농림부 2007

OECD물값 보조 회의 련 업무 의회 농림부 2007

OECD-PSE농업용수 보조 련 자료 농림부 2007

OECD물값 보조 회의 련 응자료(1안,3안) 농림부 2007

OECD물값 보조 회의 련 응자료 이창희 2007

PSEcaldataset-ReasonwhyPSEisNil 농림부 2008

TradeandAgriculture-Final 농림부 2008

JpKey_questions_to_be_covered 농림부 2008

Commentsfrom Korea 한국농어 공사 2008

OECD통계자료 질문-답변 농림부 2008

OECD농업정책 시장 작업반 회의자료 검토 2008

OECD농업용수 기반시설 물 보조 에 한 응방안 연구 농어 연구원 2008

PSE 련 농업용수보조의 범 와 측정방법개선을 한 제안 한국농어 공사 2008

PSE산출에서의 농업용수에 한 보조 의 범 와 측정 한국농어 공사 2008

농업용수 물값 련 의견 농림부 2008

OECD농업용수 정책분석 고찰 발표자료_결과평가(허승오) 허승오 2008

OECD사례연구검토 허승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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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농업의 다원 기능

OECD에서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부터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해 많은

심을 갖기 시작했고,그 이후로 많은 종류의 보고서와 논문 등이 나왔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농업의 다원 기능을 분석하여 정책 발표 시 근거

있는 근을 통한 분석 인 틀을 제시하 다.두 번째 보고서는 정책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이 틀들에 어떻게 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Paper Multifunctionality-towardsananalytical 2001

Paper Multifunctionality-ThePolicyimplications 2003

AGR/CA/APM(2004)11
Farm structureandfarm characteristics-

linkstonon-commodityoutputsandexternalities
2004

Paper Multivunctionality-whatroleforprivateinitiatives 2005

AGR/CA/APM(2005)19
Financing agriculturalpolicieswith particularreferenceto

publicgoodprovisionandmultifunctionality
2005

Paper Theimplementationcostsofagricultrualpolicies 2007

Paper
MultifunctionalityinAgriculture-Evaluatingthedegreeof

jointness,policyimplic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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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OECD농업의 다원 기능 워크샵 참석결과 농림부 2001

농업의 다원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1

OECD논의와 향후과제 농림부 2002

WTO농업 상에 NTC반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농업의 비교역 심사항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한 쟁 과 응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3

다원 기능 -정책서신 완역 농림부 2003

DDA농업 상과 농업의 다원 기능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3

농경지 온실가스 모니터링 농 진흥청 2004

농업의 역할 농 진흥청 2004

논의 공익 기능에 한 사회경제효과 고찰 임재환,엄기철 2006

농업용수 다원 기능에 한 연구 충북 김진수 2007

INWEPF INWEPF 2007

OECD,농업의 다원 기능 논의동향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7

농 용수의 공익 기능에 한 연구 농어 연구원 2007

TheMulti-functionalityofPaddyFarminginKorea 김태철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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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과 무역

2.1농업시장과 무역정책의 평가

OECD회원국은 1980년 반이후로 농업정책 개 이 원회 작업 로그

램을 수행하고 있다.작업 로그램은 농업시장수행과 국제시장의 향에서

의 정책 향과 변화를 평가한다.이 작업 로그램은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OECD회원국의 농업정책들은 국내와 국제 농산품시장

에 여러 가지로 왜곡을 래한다.농정개 을 한 목표와 구성요소를 수행

하기 해 둘 다 효과 인 정책을 디자인하여 정책들이 어떻게 향에 미

치는지 그 정책변화에 따른 향과 옵션 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이 작업의 결과는 농업시장과 정책담당자들에게 요하다.작업결과에서 시

장 망의 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정부정책의 향을 보여주

며,생명공학․시장집약․동물복지 등과 같은 농업시장에서의 이슈를 처리

하는 정책의 경제분석을 제공한다.OECD의 농산품 시장의 Aglink모델은

주 정량 인 측정방법이다.이 모델과 다른 도구들은 회원국의 한 조

로 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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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COM-AGR-APM-TD-WP

(2000)15

AppellationsoforiginandgeographicalindicationsinOECD

membercountries
2000

Paper TheUruguayroundagreementonagriculture 2001

Paper AchievingaSuccessfulDohaDevelopmentAgenda 2003

PolicyBrief TheCostsandBenefitsofTradeFacilitation 2005

Paper Standardsandconformityassessmentintrade 2005

Paper TradingOutofPoverty-How aidfortradecanhelp 2009

WorkingPaper16
TheTradeandTradePolicyImplicationsofDifferent

PolicyResponsestoSocietalConcerns
2009

WorkingPaper44 China'stradeandgrowth:ImpactonselectedOECDcountries2006

WorkingPaper73 CasestudyNo.1 2008

WorkingPaper77 CasestudyNo.5 2008

WorkingPaper78 Technicalbarrierstotrade 2008

WorkingPaper79 Areview ofmethodsforquantifyngthetradeeffects 2008

WorkingPaper80 FDIspilloversandtheirinterrelationshipswithtrade 2008

WorkingPaper81 Theimpactofservicestradeliberalisation 2008

WorkingPaper82 Recoveryandbeyond 2009

WorkingPaper83 Enhancingmarketopennessthroughregulatoryreform 2008

WorkingPaper84 Assessingbarrierstotradeinservices 2009

WorkingPaper85 Quantifyingregulatorybarrierstoservicestrade 2009

WorkingPaper86 Informalcross-bordertradeandtradefacilitationreform 2009

WorkingPaper87
Trade Impacts ofSelected RegionalTrade Agreements in

Agriculture
2009

WorkingPaper88 India'stradeintegration,realisingthepotential 2009

WorkingPaper90 Economicimpactofthephase-outin2005 2009

WorkingPaper91 SouthAfrica'stradeandgrowth 2009

WorkingPaper92 Clarifyingtradecosts 2009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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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농업무역 합동작업반 회의결과)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43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0

45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1

46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1

47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2

49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2

50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3

51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3

54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5

55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5

60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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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뉴질랜드의 농업개 에 따른 농업 무역구조 변화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6

주요국(미국,EU,일본)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 상과의

계분석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1

OECD주최_ 국의 WTO가입후의 농업정책 조정에 한 웍샵

결과보고
농림부 2002

WTO농업 상에 NTC반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WTO-DDA농업 상 시장 근분야 세부 상원칙 수립에 한

논의 동향과 과제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2005농업 상세미나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

Standardsandconformityassessmentintrade INWENT 2005

자유무역 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응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

홍콩각료회의 합의문 농림부 2005

WTO농업 상과 개과정과 평가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

2007미국농업법 개정동향 농림부 2007

라질의 농업과 무역동향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7

WTO-DDA 상동향 농림부 2007

MonitoriongAgri-tradePolicy 농림부 2008

WTO-DDA각료회의 상동향 향후 망 농림부 2008

DDAFTA설명회 자료 농림부 2008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림부 2008

DDA농업 상 품목별 상 책 연구 농림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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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OECD-FAO 농업 망(2009-2018)

많은 농산품들의 국제표 가격이 2007-2008년 기간 동안 거의 2배 이상이

었지만 반의 가격 상승에 비해 최고가는 속도로 떨어졌다.가격의 상승

에 기인하여 생산량이 증가하 지만 세계경제 기로 인하여 소비가 약해졌

기 때문이다.그러나 표 가격은 경제회복으로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향

후 10년도 가격은 2007-08년의 최고가( 는 그 이상)정도로 추정된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증가는 요한 증가요소이다.식량과 연료는 과 식물

성연료의 사용량을 상승시켰다 한 사료와 연료는 굵은 곡물 수요량도 증

가시켰다.하지만 조사기간 사용량에서 바이오연료 부분은 4가지 분

야 에 제일 작은 부분이었고 여 히 식량 부분이 주로 사용되었다.

굵은 곡물 이용량 증가는 주로 에탄올제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이지만,여

히 요 굵은 곡물 이용량은 사료용이다.바이오디젤용 식물성기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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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2006-2008년 9%에서 2018년 20%로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침체의 향을 크게 받았지만,농업분야는 상

으로 향을 게 받았다.이것은 최근 상 으로 높은 수입에 기인하

지만,무엇보다 식량은 상 으로 경제상황에 향을 게 받는다. 상보

다 낮은 GDP와 수익으로 경기침체가 좀 더 깊어지고 길어지면 경기회복

처음 2～3년 동안은 망보다 농산품가격,생산,소비 그리고 련된 수익

이 낮아질 수 있다.

소고기,돼지고기,유제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 축산품․낙농제품에 한

수요에 한 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은 곡물 수요가 증하게 한다.이

러한 상황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던 곡물이 인간 소비유형에 연 하여 변

하게 되는 것이다.일반 으로 수입변화는 그들의 높아진 수입 탄력성 때문

에 소득국가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많은 OECD 국가들의 음식 소비패턴

과 비교하여 가계 산에 따른 변화가 커지기 때문이다.일반 으로 가계

산이 을 때 수입과 가격의 변화에 게 반응한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OECD-FAO농업 망보고서(2003-2008년) 농림부

OECD-FAO농업 망보고서(2006-2015년) 농림부

OECD-FAO농업 기 망(2007-2016년) OECD

OECD-FAO농업 망보고서(2007-2016년) 농림부

OECD-FAO농업 기 망(2008-2017년) OECD

OECD-FAO농업 망보고서(2008-2017년) 농림부

OECD-FAO농업 기 망(2009-2018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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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Standardsforseeds,tractors,forest,fruitandvegetables

OECD는 농산품의 증명서와 기 안에 의한 표 을 만드는 것이 요업무

이다.국제무역을 진시키기 하여 OECD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를

포함한 일반 인 기 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참여 국가는 OECD,UN,

WTO회원국이다.

약 60개국 정부들은 변종품종,산림재개발분류,과일․채소 품질기

생산량조 ,트랙터수행안정평가에 한 자발 인 국제 룰을 세웠다.이 코

드들은 국제무역에서 허가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코드나 기 들은 당국들을 통한 생산품의 이용과 무역에 사용될

수 있다. 련 산업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충족시킨다.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가 차를 직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당국자들은 수행내용을 검토하고,규칙의 수정을 제안하고,새로 용된

국가들의 입장에서 결정한다.개정된 규정들은 기술 변화,새 규제수행

그리고 정책이슈 수행 등을 고려한다.많은 국제기구들이 OECD 의회결정

으로 승인된 규칙들을 고려한 옵 버들이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1)Seeds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Report NewsletterfortheOECDseedschemes

TAD/CA/S/RD(2008)12
Draftrevised guidelines for controlplottests and field

inspectionseedcrops

TAD/CA/S/RD(2008)13 Eligiblespeciesundertheschemes

TAD/CA/S/RD(2009)1
Updated list and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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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ractors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TAD/CA/T/M(2009)1 Draftsummaryrecordofthe2009annualmeeting

TAD/CA/T/M(2009)2 DraftsummaryrecordoftheTWG meetingheldinMadrid

TAD/CA/T/A(2009)3 Draftagendaofthe15thbiennialtestengineersconference

TAD/CA/T/A(2009)4 DraftagendafortheTWG meetingtobeheldinkorea

Paper 50thAnniversaryoftheOECD tractorcodes

Paper The15thbiennialtestengineers̀ conference



-330-



-331-

(3)FruitandVegetables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Report Cituselectronicversion

TAD/CA/FVS/M(2008)1
Draftsummaryrecord ofthe67th plenarymeetingofthe

OECDfruitandvegetablesscheme

2.4BioEnergy

높은 기름값,부족한 에 지시장 그리고 기후변화로 정책자들은 체에

지를 사용하고,일반 으로 지속가능한 에 지(특히 바이오에 지)를 생산하

고 있다.OECD에서는 바이오에 지에 련되어 정책자들에게 다양한 목

에 맞추어 필요한 데이터와 분석들을 제공한다.

농산품의 이용(특히 바이오연료)의 증가는 직 으로 식량시장에 향을

주었고 연류사용의 증가로 식량 무역의 험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한 국

제논의가 증가하고있다.온실가스를 감소하며 에 지안보에 동시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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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바이오에 지로 농산품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다.식량과 에 지 모

두 소비가 높아지면서 농산품과 바이오에 지사용,목 과 농업시장에 한

연 성을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다양한 부분의 주제로서,과학부분 발 으로부터 환경 인 향,에 지

균형,농업시장 경제성 등 OECD는 학제 으로 요한 연구 로그램을 수

행하고 있다.무역과 농업국에서 많은 다른 이사회들로부터 문가들을 통

합함으로써 이끌고 있다.

바이오에 지 작업의 포커스는 발행물에 정보와 데이터를 포 으로 편

집하고,정책을 지원하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주며,정량 으로 바이오에

지 정책 측정 분석방법을 제공한다.분석모델로는 Aglink모델을 사용하는데

최근 몇 년동안 FAO의 Cosimo모델보다 표 인 개발 상국가들에 좀더

구체 으로 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정량 인 작업은 환경이나 다른 부분

의 분석에 맞추어 바이오에 지와 농업시장 양쪽의 정책을 분석하여 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PolicyBrief BiofuelsforTransport:PoliciesandPossibilities

AGR/CA/APM(2005)24
Agriculturalmarket impacts of future growth in the

productionofbiofuels

TAD/CA/APM/WP(2007)23
Developmentsinbioenergyproductionacrosstheworld

-Electricity,HeatandSecondgenerationbiofuels

TAD/CA/APM/WP(2007)24
A review ofpolicymeasuressupportingproductionand

useofbio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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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가능한 농업

3.1농업환경지표 정책

OECD국가들은 농업에서 환경 인 쟁 을 처리하기 해 보조 ,세 ,

규제 등을 이용한다.그러나 환경,생산 무역에 한 정책에서 치,작업방

법,비용, 향 등의 많은 정보들이 부족하다.작업은 농업환경 정책의 인벤

토리를 구축하는데 있다.

요 쟁 은 환경․경쟁․무역의 농업환경 측정방법에서 향과 환경부

분에서 농업무역 자유화가 미치는 부분이다.OECD국가들의 돼지,유제품,

곡물 분야의 지표등을 이용한 최근 작업에서 폭넓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

한 연결 을 찾아가고 있다.

농민들과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수행하기 한 지식,기술,농업시

스템을 보 하는 일에 좀 더 집 을 해야 한다.많은 OECD국가들은 농업

조직을 육성하려고 한다.그러나 농업생태환경에 맞는 기술과 시스템이 있

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한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최고의 정책은 어떤

것일까?잠재 인 시장을 만들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수행하고 경제기구와 규

제를 이용하는 등의 일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이고 환경이익을 강화시킨

다.OECD를 통해 한 정책의 필요한 부분의 기 을 정할 수 있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내 용 비고

Report Volume1-ConceptsandFramework 1999

Report Volume2-IssuesandDesign 1999

Report Volume3-MethodsandResults 2001

Report
AgricultureandtheEnvironment:

LessonsLearnedfrom aDecadeofOECDWor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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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LIST(SustainableAgriculture,InventoryofPolicyMeasures

AddressingEnvironmentalIssuesinAgriculture(2009))

국가 목록 비고

Australia Contextualinformation,Index

Belgium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Canada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2008

EuropeanCommunity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Finland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Germany Contextualinformation,Index

Ireland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Italy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Japan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Korea Contextualinformation,Index

Mexico Contextualinformation,Index

New Zealand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Portugal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Sweden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Switzerland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UnitedKingdom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UnitedStates Contextualinformation,Index,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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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무역 환경 연계논의와 환경농업 정책과제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8

무역 환경 연계에 한 논의와 쟁 분석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8

OECD농업환경지표와 정책활용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0

OECD농업환경지표 개발 황과 정책과제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1

지속가능한 농업 발 략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OECD농정평가지표개선을 한 워크 농림부 2003

OECD농업환경지표의 개발 평가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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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원국 농업환경행동

OECD에서는 농업환경지표 련 4권의 책을 발행하 고,농업환경행동

련 2개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 농업환경행동 :주요 결론 정리

○ 1990년부터 OECD국가들의 농업환경행동 :1990년부터 30여개 회원국

의 농업환경지표수행평가

이 두 개의 보고서에서는 웹사이트 자료로 지원된 환경테마별 지표의 모

든 요데이터와 련 회원국의 웹주소,국가별 정보 등이 어,불어 등으

로 정리되어 있다.

□ OECD 회의․발표자료 LIST

제목 내 용 비고

Paper PerformanceInformationintheBudgetProcess 2005

Report AnnualEvaluationOverview Report2005 2005

Report AnnualEvaluationOverview Report2006 2006

Book WaterandAgriculture-sustainabliity,marketsandpolicies 2006

Book EnvironmentalPerfermanceofAgricultureinOECDCountriesSince1990 2008

Book EnvironmentalPerformanceofAgricultureataGlance 2008

Paper OECDworkonenvironment2009-2010 2009

Book ImprovingWaterManageme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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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의․발표자료 LIST(PerformanceReviews)

제목 내 용 비고

Report PerformanceReviewsAustralia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Austria 2003

Report PerformanceReviewsBelgium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Canada 2004

Report PerformanceReviewsChile 2005

Report PerformanceReviewsChina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CzechRepublic 2005

Report PerformanceReviewsDenmark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Finland 2009

Report PerformanceReviewsFrance 2005

Report PerformanceReviewsHungary 2008

Report PerformanceReviewsIreland 2009

Report PerformanceReviewsKorea 2006

Report PerformanceReviewsMexica 2003

Report PerformanceReviewsNew zealand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Spain 2004

Report PerformanceReviewsSweden 2004

Report PerformanceReviewsSwitzerland 2007

Report PerformanceReviewsTurk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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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농업환경 합동작업반 회의결과)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16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0

17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1

21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1

22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2

26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2

27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3

28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농림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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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작성 자료 LIST

제목(보고서 일련번호) 자 기 비고

무역․환경 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응 방향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6

농업환경지표(AEIs)개발과 농업환경 정책과제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1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 농림부 2003

EnvironmentalpolicyandmanagementofnaturalresourcesBonn 2004

Symposium ReportFrom CommonPrinciples-infasa Infasa 2006

An OECD Perspective on Using Agri-Environmental

IndicatorsforPolicyAnalysis
WilfridLegg 2006

Integrating Agri-EnvironmentalIndicatorsand the OECD

PolicyInventory
RalphE.Heimlich 2007

OECD농업용수 정책분석 고찰 농 진흥청 허승오 2008

OECD환경성과평가보고서 권고사항 검토의견 농식품부 2008

지속가능사례보고서요약 농식품부 2008

Agriculturalwatermanagement 농식품부 2008

030년까지의 OECD회원국 농업용수 사용 망 농어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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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단 공정별 투입물/산출물 목록

ⅰ) 수지

공정 1:기 공사 (Earthworks& Cofferdam)

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토공 터 기 부자재 경유 32,234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8,758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6,848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6,232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1,977kg DieselI 계산치

윤활유 부자재 윤활유 1,481kg Lubricatingoil 계산치

취 부자재 경유 1,405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1,403kg DieselI 계산치

가제당 물푸기 부자재 경유 23,975kg DieselI 계산치

흙쌓기 부자재 경유 9,761kg DieselI 계산치

산출물

기 공사 소각 폐기물 폐유 1,481kg Wasteoiltoincinerator

공정 2:제당 (Embankment)

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토 흙깍기 부자재 경유 13,679kg DieselI 계산치

석 부자재 경유 1,094kg DieselI 계산치

흙깍기 부자재 경유 13,679kg DieselI 계산치

석 부자재 경유 1,094kg DieselI 계산치

성토 토(운송) 부자재 경유 6,474kg DieselI 계산치

토(토취) 부자재 경유 9,518kg DieselI 계산치

순성토(토취) 부자재 경유 40,259kg DieselI 계산치

순성토(운송) 부자재 경유 27,398kg DieselI 계산치

유용성토 부자재 경유 4,943kg DieselI 계산치

쌓기 부자재 경유 6,877kg DieselI 계산치

순성토량 원자재 흙 200,275㎥ 계산치

토성토량 원자재 흙 47,351㎥ 계산치

유용성토량 원자재 흙 40,999㎥ 계산치

다짐 다짐 부자재 경유 12,447kg DieselI 계산치

토공 윤활유 부자재 윤활유 2,278kg
Lubricating oil, at

plantRERS
계산치

산출물

제당공사 폐유 폐기물 소각 2,278kg
Waste oil to

incinerator
계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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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수벽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1,217,450kg ConcreteI 설계치

철근 원자재 철근 7,737kg ConcreteI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771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532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흙쌓기 부자재 경유 34kg DieselI 계산치

암깍기 부자재 경유 16kg DieselI 계산치

연락다리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20,550kg ConcreteI 설계치

철근 원자재 철근 12,837kg ConcreteI 설계치

형강 원자재 형강 184kg Fe360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59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40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방수로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2,119,900kg ConcreteI 설계치

철근 원자재 철근 32,771kg ConcreteI 설계치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7,392kg ConcreteI 설계치

신축동 원자재 동 1,137kg CopperI 설계치

함석 원자재 아연강 239kg ECCSsteelsheet 설계치

흙깍기 부자재 경유 15,745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5,984kg DieselI 계산치

터 기 부자재 경유 2,030kg DieselI 계산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1,733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터 기 부자재 경유 1,407kg DieselI 계산치

거푸집 부자재 못 1,195kg
Steelwiredrawing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되메움 부자재 경유 599kg DieselI 계산치

윤활유 부자재 윤활유 416kg
Lubricating oil, at

plantRERS
설계치

터 기 부자재 경유 223kg DieselI 계산치

공정 3:여수토 (Spil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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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출입문 형강 원자재 형강 612kg Fe360 설계치

철근 원자재 철근 559kg ConcreteI 설계치

텐더게이

트
다리 원자재 시멘트 5,400kg ConcreteI 설계치

다리 원자재 철근 4,050kg ConcreteI 설계치

철 원자재 철 1,998kg ECCSsteelsheet 설계치

볼트 원자재 볼트 690kg
Screw machineproducts,

bolts,etc
설계치

형강 원자재 형강 220kg Fe360 설계치

게이트다리 부자재 철선 26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게이트다리 부자재 못 18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호안벽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557,700kg ConcreteI 설계치

철근 원자재 철근 89,498kg ConcreteI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소나무 121,786kg Pitchpine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합 46,034kg Plywood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2,012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1,387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산출물

여수토 소각 폐기물 폐유 416kg Wasteoiltoincinerator 설계치

재활용 폐기물 고철 118kg
Recycling ECCS steel

B250
설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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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1통 -취수탑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38,100kg ConcreteI 설계치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3,425kg ConcreteI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108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75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터 기 부자재 경유 14kg DieselI 계산치

2통 -취수탑 철근 원자재 철근 264kg ConcreteI 설계치

붙임개거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22,205kg ConcreteI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217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150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터 기 부자재 경유 73kg DieselI 계산치

용수잠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30,950kg ConcreteI 설계치

시멘트 원자재 시멘트 1,100kg ConcreteI 설계치

터 기 부자재 경유 25kg DieselI 계산치

거푸집 부자재 철선 21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거푸집 부자재 못 15kg
Steel wiredrawing and

steelnailsandspikes
설계치

산출물

취수탑 재활용 폐기물 고철 219kg
Recycling ECCS steel

B250

붙임개거 재활용 폐기물 고철 367kg
Recycling ECCS steel

B250

공정 4:취수시설 (Intake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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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천공 경암 부자재 경유 2,390kg DieselI 계산치

시멘트층 부자재 경유 1,073kg DieselI 계산치

보통암 부자재 경유 465kg DieselI 계산치

연암 부자재 경유 249kg DieselI 계산치

경유 부자재 경유 144kg DieselI 계산치

주입 모르터 원자재 포틀랜드 413,300kg Cement(portland)I 설계치

경유 부자재 경유 21,408kg DieselI 계산치

윤활유 부자재 윤활유 13,997kg Lubricatingoil 계산치

산출물

폐유 폐기물 소각 13,997kg Wasteoiltoincinerator 계산치

단 공정 세부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이 용 수문가동 에 지 기 134,610kwh/년
Electricity MV use in

UCPTES
측정치

유지 리 설 부자재 경유 189,625kg DieselI 계산치

설 부자재 경유 189,625kg DieselI 계산치

모르터 원자재 시멘트 25kg Cement(portland)I 측정치

주입 부자재 경유 144kg DieselI 계산치

공정 5:그라우 (Grouting)

공정 6:이용 유지 리 (Useand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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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설계치

토목공사 원자재 미콘 1,510,611kg ConcreteI 설계치

원자재 철근 17,000kg ConcreteI 설계치

원자재 SBR 49kg SBRI 설계치

부자재 소나무 34,094kg PitchpineI 설계치

부자재 합 16,313kg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S
설계치

부자재 소나무 16,192kg PitchpineI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563kg
Steelwiredrawing and 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388kg
Steelwiredrawing and steelnails

andspikes
계산치

부자재 합 273kg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65kg
Steelwiredrawing and steelnails

andspikes
계산치

양수장부지 부자재 경유 352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139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104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104kg DieselI 설계치

부자재 경유 68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윤활유 15kg Lubricatingoil,atplantRERS 계산치

부자재 경유 62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53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26kg DieselI 계산치

변 소부지 부자재 경유 33kg DieselI 계산치

부자재 경유 25kg DieselI 설계치

산출물

양수장부지 폐기물 폐유 15kg Wasteoiltoincinerator 계산치

토목공사 폐기물 고철 516kg RecyclingECCSsteelB250 설계치

ⅱ)양수장

공정 1:토공 기 (Earthworksand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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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테이터

건물 원자재 콘크리트 915,680kg ConcreteI 설계치

원자재 철근 23,079kg ConcreteI 설계치

원자재 유리 156kg Plainglass 설계치

원자재 에폭시도료 69kg PaintETH S 설계치

원자재 수용성도료 12kg PaintETH S 설계치

부자재 소나무 70,196kg PitchpineI 설계치

부자재 소나무 8,149kg PitchpineI 설계치

부자재 소나무 5,694kg PitchpineI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363kg
Steelwiredrawingand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282kg
Steelwiredrawingand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251kg
Steelwiredrawingand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부자재 볼트 37kg Screw machinebolt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27kg
Steelwiredrawingand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부자재 철-선재 5kg
Steelwiredrawingandsteelnails

andspikes
설계치

산출물

폐기물 고철 1040kg RecyclingECCSsteelB250 설계치

공정 2:건축공사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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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투입물

주배 원자재 주철 52,000kg GGF40I 설계치

원자재 미콘 26,900kg ConcreteI 설계치

원자재 볼트넛트 1,550kg SteelI 설계치

원자재 볼트넛트 1,550kg SteelI 설계치

원자재 에폭시도료 352kg PaintETH S 설계치

원자재 고무-EPDM 93kg EPDM rubberETH S 설계치

펌 장 원자재 하우징-주철 37,050kg GG15I 설계치

원자재 임펠러-SUS 1,950kg X10Cr13(mart410)I 설계치

원자재 주철/SS400 36,000kg Fe360I 설계치

원자재 주철 5,000kg GGG60 I 설계치

원자재 구리합 4,000kg Casting,Bronze/CH S 설계치

원자재 하우징-주철 950kg GG15I 설계치

원자재 임펠러-SUS 50kg X10Cr13(mart410)I 설계치

제수문 원자재 철 120kg ECCsteelsheet 설계치

원자재 형강 98kg Fe360I 설계치

원자재 철근 51kg SteelI 설계치

원자재 형강 41kg Fe360I 설계치

원자재 형강 26kg Fe360I 설계치

산출물

제수문 부산물 고철 72kg RecyclingECCSsteelB250 설계치

단 공정 구분 물질 값 단 D/B 데이터

이 용 에 지 기 761,850kwh/년
Electricity MV use in

UCPTES
측정치

유지 리 원자재 주철/주강 29,505 kg GGG40I 측정치

원자재 주철/주강 2,215 kg GGG40I 측정치

원자재 주철/주강 532 kg GGG40I 측정치

원자재 주철-하우징 37,050 kg GG15I 측정치

원자재 임펠러-SUS 2,000 kg X10Cr13(mart410) 측정치

산출물 부산물 고철 293,252 kg GGG40I(재활용)

고철 37,050 kg GG15I(재활용)

고철 2,000 kg X10Cr13(mart410)재활용

공정 3:기계공사 (Machinery)

공정 4:이용 유지 리 (Useand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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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과정평가 목록분석결과

별도 일:엑셀 일



■ 공동 연구 참여내역

분야별 공동 (자문)연구 참여내역

연 구 내 용
연 구 진

소 속 성 명

공동연구 :2009년

우리나라농업용수 PSE산정 측정방법의 개선
농 개발연구소

허 유 만

임 종 성

연구 :2008년

․농업기반시설의 LCA정 검토
아주 학교 이 건 모

[본 페이지와 다음페이지는 양면으로 구성되어야 함

즉,공동연구 연구 참여내역이 보고서의 가장 끝 페이지 앞면이

고,

주의 발행처 내용이 보고서의 가장 끝 페이지 뒷면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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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전과정목록분석 결과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Dam'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Compartment: All compartments
Per sub-compartment: No
Default units: Yes
Indicator: Inventory
Relative mode: Non

No Substance Compartment Unit Total0 Dam ConstructionElectricity MV use in UCPTE S06 Maintenance of dam
1 Acids Raw kg 3.67E+01 3.67E+01 x x
2 Additives Raw kg 8.83E+05 8.83E+05 x 9.31E+00
3 Alloys Raw kg 1.53E+01 1.53E+01 x x
4 Aluminium scrap Raw kg x x x x
5 Aluminium, 24% in bauxite, 11%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22E+01 2.44E+01 x 7.77E+00
6 Anhydrite, in ground Raw kg 2.71E-04 1.74E-04 x 9.66E-05
7 Argon, in air Raw kg x x x x
8 Artificial fertilizer Raw kg x x x x
9 Auxiliary materials Raw kg 9.11E+01 9.11E+01 x x

10 Barite, 1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66E+02 6.18E+01 x 1.04E+02
11 Baryte, in ground Raw kg 1.73E+02 1.51E+02 2.14E+01 4.34E-01
12 Basalt, in ground Raw kg 8.80E+00 6.87E+00 x 1.93E+00
13 Bauxite, in ground Raw kg 3.11E+02 1.57E+02 3.53E+01 1.19E+02
14 Biomass Raw kg x x x x
15 Borax, in ground Raw kg 1.46E-04 1.13E-04 x 3.24E-05
16 Cadmium, 0.30% in sulfide, Cd 0.18%, Pb, Zn, Ag, In, in groundRaw kg 7.06E-03 6.63E-03 x 4.23E-04
17 Calcite, in ground Raw kg 1.78E+03 1.47E+03 x 3.13E+02
18 Calcium fluoride, in ground Raw kg x x x x
19 Calumite Raw kg x x x x
20 Carbon dioxide, in air Raw kg 1.28E+05 1.28E+05 x 1.93E+02
21 Carbon, in organic matter, in soil Raw kg 3.65E-02 1.66E-02 x 1.99E-02
22 Cerium, 24% in bastnasite, 2.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37E-14 1.78E-14 x -3.15E-14
23 Chlorine Raw kg x x x x
24 Chromium compounds Raw kg 2.53E+00 2.53E+00 x x
25 Chromium, 25.5% in chromite, 11.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93E+01 1.42E+01 x 5.04E+00
26 Chromium, in ground Raw kg 3.07E+00 1.68E+00 1.28E+00 1.12E-01
27 Chrysotile, in ground Raw kg 7.53E-04 4.73E-04 x 2.80E-04



28 Cinnabar, in ground Raw kg 7.57E-05 4.94E-05 x 2.63E-05
29 Clay, bentonite, in ground Raw kg 9.23E+01 5.99E+01 2.11E+01 1.13E+01
30 Clay,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1.34E+03 1.01E+03 3.31E+01 2.91E+02
31 Coal, 18 MJ per kg, in ground Raw kg 1.41E+05 1.24E+05 1.72E+04 5.25E+01
32 Coal, 29.3 MJ per kg, in ground Raw kg 7.81E+04 7.62E+04 x 1.89E+03
33 Coal, brown, 8 MJ per kg, in ground Raw kg 2.53E+04 3.54E+03 2.18E+04 6.92E+00
34 Coal, brown, in ground Raw kg 7.58E+03 5.98E+03 x 1.60E+03
35 Coal, hard,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1.22E+04 1.10E+04 x 1.20E+03
36 Cobalt, in ground Raw kg 7.56E-04 2.17E-04 5.91E-07 5.39E-04
37 Colemanite, in ground Raw kg 1.81E-01 1.39E-01 x 4.21E-02
38 Copper ore, in ground Raw kg 2.54E+01 2.54E+01 x x
39 Copper, 0.99% in sulfide, Cu 0.36%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95E+00 1.44E+00 x 5.09E-01
40 Copper, 1.18% in sulfide, Cu 0.39%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07E+01 7.90E+00 x 2.79E+00
41 Copper, 1.42% in sulfide, Cu 0.81%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84E+00 2.09E+00 x 7.41E-01
42 Copper, 2.19% in sulfide, Cu 1.83%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42E+01 1.05E+01 x 3.71E+00
43 Copper, in ground Raw kg 2.66E+01 1.09E+01 1.57E+01 1.05E-02
44 Degreasing agent Raw kg 3.82E+00 3.82E+00 x x
45 Diatomite, in ground Raw kg 2.78E-06 2.55E-06 x 2.31E-07
46 Dolomite, in ground Raw kg 3.22E+00 2.28E+00 x 9.39E-01
47 Energy, from hydro power Raw MJ 1.82E+04 1.82E+04 x 1.01E-01
48 Energy, from uranium Raw MJ 2.95E+03 2.95E+03 x x
49 Energy, gross calorific value, in biomass Raw MJ 1.40E+06 1.40E+06 x 1.93E+03
50 Energy, gross calorific value, in biomass, primary forestRaw MJ 2.53E+00 1.15E+00 x 1.38E+00
51 Energy, kinetic (in wind), converted Raw MJ 3.13E+03 2.48E+03 x 6.55E+02
52 Energy, potential (in hydropower reservoir), converted Raw MJ 1.23E+05 2.23E+04 9.60E+04 4.47E+03
53 Energy, solar, converted Raw MJ 4.61E+01 3.67E+01 x 9.38E+00
54 Energy, unspecified Raw MJ 5.08E+04 5.08E+04 x 1.59E-11
55 Europium, 0.06% in bastnasite, 0.00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11E-16 -1.11E-16 x x
56 Feldspar, in ground Raw kg 1.11E-05 8.35E-06 x 2.75E-06
57 Flow agents, gas Raw kg x x x x
58 Fluorine, 4.5% in apatite, 1%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58E-01 8.35E-02 x 7.44E-02
59 Fluorine, 4.5% in apatite, 3%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01E-01 6.83E-02 x 3.28E-02
60 Fluorspar, 92%, in ground Raw kg 4.81E+00 2.64E+00 x 2.17E+00
61 Gadolinium, 0.15% in bastnasite, 0.015%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73E-17 -1.73E-17 x x
62 Gallium, 0.014% in bauxite, in ground Raw kg 1.31E-07 1.04E-07 x 2.66E-08
63 Gas, mine, off-gas, process, coal mining/kg Raw kg 1.17E+02 8.00E-01 1.15E+02 4.29E-01
64 Gas, mine, off-gas, process, coal mining/m3 Raw m3 5.46E+01 4.29E+01 x 1.17E+01



65 Gas, natural, 30.3 MJ per kg, in ground Raw kg 4.26E+05 4.03E+05 x 2.29E+04
66 Gas, natural,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7.19E+04 6.90E+04 2.94E+03 2.27E+00
67 Gas, natural, 36.6 MJ per m3, in ground Raw m3 3.50E+02 3.50E+02 x x
68 Gas, natural, feedstock,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x x x x
69 Gas, natural, in ground Raw m3 1.48E+04 1.26E+04 x 2.21E+03
70 Gas, off-gas, oil production, in ground Raw m3 4.81E+02 4.81E+02 x 3.67E-03
71 Gas, petroleum,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2.87E+02 1.08E+01 2.70E+02 6.75E+00
72 Gold, Au 1.1E-4%, Ag 4.2E-3%, in ore, in ground Raw kg 1.05E-04 7.60E-05 x 2.92E-05
73 Gold, Au 1.3E-4%, Ag 4.6E-5%, in ore, in ground Raw kg 1.93E-04 1.39E-04 x 5.35E-05
74 Gold, Au 1.4E-4%, in ore, in ground Raw kg 2.31E-04 1.67E-04 x 6.41E-05
75 Gold, Au 2.1E-4%, Ag 2.1E-4%, in ore, in ground Raw kg 3.53E-04 2.55E-04 x 9.79E-05
76 Gold, Au 4.3E-4%, in ore, in ground Raw kg 8.75E-05 6.32E-05 x 2.43E-05
77 Gold, Au 4.9E-5%, in ore, in ground Raw kg 2.09E-04 1.51E-04 x 5.81E-05
78 Gold, Au 6.7E-4%, in ore, in ground Raw kg 3.24E-04 2.34E-04 x 9.00E-05
79 Gold, Au 7.1E-4%, in ore, in ground Raw kg 3.66E-04 2.64E-04 x 1.01E-04
80 Gold, Au 9.7E-4%, Ag 9.7E-4%, Zn 0.63%, Cu 0.38%, Pb 0.014%, in ore, in groundRaw kg 2.19E-05 1.58E-05 x 6.08E-06
81 Granite, in ground Raw kg 8.00E-08 6.12E-08 x 1.88E-08
82 Gravel, in ground Raw kg 1.37E+07 1.37E+07 9.74E+02 1.32E+03
83 Gypsum, in ground Raw kg 2.56E+05 2.56E+05 x 2.70E+00
84 Helium, 0.08% in natural gas, in ground Raw kg 6.60E-07 5.26E-07 x 1.34E-07
85 Indium, 0.005% in sulfide, In 0.003%, Pb, Zn, Ag, Cd, in groundRaw kg 1.24E-04 1.15E-04 x 8.31E-06
86 Insulation plates Raw kg x x x x
87 Insulation stones Raw kg x x x x
88 Iron ore, in ground Raw kg -5.28E+03 -5.33E+03 x 5.18E+01
89 Iron, 46% in ore, 2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36E+03 9.69E+02 x 3.90E+02
90 Iron, in ground Raw kg 1.26E+05 1.26E+05 2.06E+02 4.73E+01
91 Kaolinite, 24%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32E-01 1.07E-01 x 2.50E-02
92 Kieserite, 2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9.22E-04 8.13E-04 x 1.09E-04
93 Land use II-III Raw m2a 5.53E+03 6.34E+00 5.52E+03 2.57E+00
94 Land use II-III, sea floor Raw m2a 3.61E+02 1.14E+01 3.43E+02 6.90E+00
95 Land use II-IV Raw m2a 7.43E+01 3.52E+00 6.98E+01 9.78E-01
96 Land use II-IV, sea floor Raw m2a 3.73E+01 1.18E+00 3.54E+01 7.11E-01
97 Land use III-IV Raw m2a 4.95E+01 3.35E+00 4.53E+01 8.59E-01
98 Land use IV-IV Raw m2a 2.08E-01 7.65E-03 1.97E-01 3.20E-03
99 Lanthanum, 7.2% in bastnasite, 0.7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63E-14 1.63E-14 x x

100 Lead, 5.0% in sulfide, Pb 3.0%, Zn, Ag, Cd, In, in groundRaw kg 6.66E-01 5.73E-01 x 9.27E-02
101 Lead, in ground Raw kg 1.32E+00 1.68E-01 1.15E+00 8.64E-03



102 Limestone, in ground Raw kg 2.05E+04 2.05E+04 x 5.18E+01
103 Magnesite, 60%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88E+01 1.35E+01 x 5.28E+00
104 Magnesium, 0.13% in water Raw kg 1.83E-02 1.81E-02 x 1.48E-04
105 Manganese, 35.7% in sedimentary deposit, 14.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39E+00 2.80E+00 x 5.91E-01
106 Manganese, in ground Raw kg 8.60E+02 8.60E+02 2.13E-01 1.38E-01
107 Manure Raw kg x x x x
108 Marl, in ground Raw kg 6.83E+06 6.83E+06 4.18E+02 9.90E+01
109 Metamorphous rock, graphite containing, in ground Raw kg 4.51E-02 3.42E-02 x 1.09E-02
110 Methane Raw kg 9.07E+02 9.07E+02 x 6.92E-03
111 Molybdenum, 0.010% in sulfide, Mo 8.2E-3% and Cu 1.8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64E-01 1.95E-01 x 6.90E-02
112 Molybdenum, 0.014% in sulfide, Mo 8.2E-3% and Cu 0.81%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73E-02 2.75E-02 x 9.74E-03
113 Molybdenum, 0.022% in sulfide, Mo 8.2E-3% and Cu 0.3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20E+00 9.94E-01 x 2.05E-01
114 Molybdenum, 0.025% in sulfide, Mo 8.2E-3% and Cu 0.39%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37E-01 1.01E-01 x 3.57E-02
115 Molybdenum, 0.11% in sulfide, Mo 4.1E-2% and Cu 0.3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42E+00 2.01E+00 x 4.13E-01
116 Molybdenum, in ground Raw kg 1.89E-06 1.19E-06 6.88E-07 1.56E-08
117 Neodymium, 4% in bastnasite, 0.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7.25E-15 -1.42E-15 x -5.83E-15
118 Nickel, 1.13% in sulfide, Ni 0.76% and Cu 0.7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13E+00 3.12E+00 x 6.07E-03
119 Nickel, 1.98% in silicates, 1.0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5.94E+01 4.39E+01 x 1.55E+01
120 Nickel, in ground Raw kg 1.59E+00 6.73E-01 9.11E-01 1.42E-03
121 Occupation, arable Raw m2a 6.58E+03 6.58E+03 x 4.72E-02
122 Occupation, arable, non-irrigated Raw m2a 1.15E+02 1.15E+02 x 2.48E-01
123 Occupation, construction site Raw m2a 7.94E+00 4.80E+00 x 3.13E+00
124 Occupation, dump site Raw m2a 8.77E+01 6.80E+01 x 1.97E+01
125 Occupation, dump site, benthos Raw m2a 1.38E+01 5.97E+00 x 7.79E+00
126 Occupation, forest Raw m2a 7.16E-01 7.16E-01 x 5.46E-06
127 Occupation, forest, intensive Raw m2a 1.15E+01 9.05E+00 x 2.50E+00
128 Occupation, forest, intensive, normal Raw m2a 5.83E+05 5.83E+05 x 2.33E+02
129 Occupation, forest, intensive, short-cycle Raw m2a 6.35E-01 2.89E-01 x 3.46E-01
130 Occupation, industrial area Raw m2a 3.03E+05 3.01E+05 x 2.13E+03
131 Occupation,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a 1.12E-01 5.13E-02 x 6.07E-02
132 Occupation,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a 6.67E+01 5.09E+01 x 1.58E+01
133 Occupation,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a 3.25E+01 2.71E+01 x 5.40E+00
134 Occupation,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a 5.03E+01 3.88E+01 x 1.15E+01
135 Occupation, permanent crop, fruit, intensive Raw m2a 9.01E-01 4.06E-01 x 4.94E-01
136 Occupation,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a 2.12E+00 1.85E+00 x 2.73E-01
137 Occupation, traffic area Raw m2a 5.75E+05 5.75E+05 x 8.35E-13
138 Occupation, traffic area, rail embankment Raw m2a 2.21E+01 2.12E+01 x 9.43E-01



139 Occupation, traffic area, rail network Raw m2a 2.45E+01 2.34E+01 x 1.04E+00
140 Occupation, traffic area, road embankment Raw m2a 5.70E+03 5.70E+03 x 2.55E+00
141 Occupation, traffic area, road network Raw m2a 7.22E+01 4.46E+01 x 2.77E+01
142 Occupation, urban, continuously built Raw m2a 2.13E+03 2.13E+03 x 3.87E-03
143 Occupation, urban, discontinuously built Raw m2a 1.14E-01 1.12E-01 x 2.07E-03
144 Occupation, water bodies, artificial Raw m2a 7.59E+01 6.40E+01 x 1.19E+01
145 Occupation, water courses, artificial Raw m2a 2.81E+01 1.97E+01 x 8.33E+00
146 Oil Raw kg 6.46E+00 6.46E+00 x x
147 Oil, crude, 38400 MJ per m3, in ground Raw m3 1.89E+00 1.89E+00 x x
148 Oil, crude, 41 MJ per kg, in ground Raw kg 1.17E+03 1.17E+03 x 7.11E-14
149 Oil, crude, 42.6 MJ per kg, in ground Raw kg 1.39E+04 9.82E+03 3.94E+03 9.87E+01
150 Oil, crude, 42.7 MJ per kg, in ground Raw kg 8.34E+05 4.52E+05 x 3.82E+05
151 Oil, crude, feedstock, 41 MJ per kg, in ground Raw kg x x x x
152 Oil, crude, in ground Raw kg 3.05E+04 1.03E+04 x 2.03E+04
153 Olivine, in ground Raw kg 1.09E-04 7.30E-05 x 3.58E-05
154 Palladium, in ground Raw kg 7.52E-07 1.59E-07 5.77E-07 1.63E-08
155 Pd, Pd 2.0E-4%, Pt 4.8E-4%, Rh 2.4E-5%,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6.15E-05 3.05E-05 x 3.11E-05
156 Pd, Pd 7.3E-4%, Pt 2.5E-4%, Rh 2.0E-5%,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1.48E-04 7.32E-05 x 7.46E-05
157 Peat, in ground Raw kg 2.21E-01 1.71E-01 x 4.92E-02
158 Pesticides Raw kg x x x x
159 Phosphorus, 18% in apatite, 1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4.04E-01 2.73E-01 x 1.31E-01
160 Phosphorus, 18% in apatite, 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6.31E-01 3.34E-01 x 2.97E-01
161 Platinum, in ground Raw kg 9.52E-07 2.84E-07 6.49E-07 1.84E-08
162 Portachrome Raw kg x x x x
163 Potatoes Raw kg x x x x
164 Praseodymium, 0.42% in bastnasite, 0.04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5.50E-16 -5.50E-16 x x
165 Pressed wire Raw kg x x x x
166 Pt, Pt 2.5E-4%, Pd 7.3E-4%, Rh 2.0E-5%,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1.28E-06 6.27E-07 x 6.51E-07
167 Pt, Pt 4.8E-4%, Pd 2.0E-4%, Rh 2.4E-5%,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4.58E-06 2.25E-06 x 2.33E-06
168 Recycling glass Raw kg x x x x
169 Resin glue Raw kg x x x x
170 Rh, Rh 2.0E-5%, Pt 2.5E-4%, Pd 7.3E-4%,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9.73E-07 3.86E-07 x 5.86E-07
171 Rh, Rh 2.4E-5%, Pt 4.8E-4%, Pd 2.0E-4%,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3.05E-06 1.21E-06 x 1.84E-06
172 Rhenium,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57E-06 7.56E-07 x 8.17E-07
173 Rhenium, in ground Raw kg 7.27E-07 1.04E-07 6.06E-07 1.67E-08
174 Rhodium, in ground Raw kg 7.71E-07 1.43E-07 6.11E-07 1.72E-08
175 Salt, unspecified Raw kg x x x x



176 Samarium, 0.3% in bastnasite, 0.0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22E-16 -2.22E-16 x x
177 Sand and clay,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x x x x
178 Sand and gravel,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5.85E+02 5.85E+02 x x
179 Sand, quartz, in ground Raw kg x x x x
180 Sand,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1.07E+07 1.07E+07 9.79E+01 2.32E-01
181 Scrap, external Raw kg 8.82E+03 8.82E+03 x x
182 Shale, in ground Raw kg 7.67E-04 4.94E-04 x 2.74E-04
183 Silicon, in ground Raw kg 4.25E+02 4.25E+02 x x
184 Silver, 0.007% in sulfide, Ag 0.004%, Pb, Zn, Cd, In, in groundRaw kg 2.34E-03 1.69E-03 x 6.47E-04
185 Silver, 3.2ppm in sulfide, Ag 1.2ppm, Cu and Te,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67E-03 1.20E-03 x 4.61E-04
186 Silver, Ag 2.1E-4%, Au 2.1E-4%, in ore, in ground Raw kg 1.54E-04 1.11E-04 x 4.26E-05
187 Silver, Ag 4.2E-3%, Au 1.1E-4%, in ore, in ground Raw kg 3.51E-04 2.54E-04 x 9.73E-05
188 Silver, Ag 4.6E-5%, Au 1.3E-4%, in ore, in ground Raw kg 3.44E-04 2.49E-04 x 9.54E-05
189 Silver, Ag 9.7E-4%, Au 9.7E-4%, Zn 0.63%, Cu 0.38%, Pb 0.014%, in ore, in groundRaw kg 2.27E-04 1.64E-04 x 6.29E-05
190 Silver, in ground Raw kg 4.26E-02 2.99E-02 1.24E-02 3.10E-04
191 Sodium chloride, in ground Raw kg 1.41E+02 1.08E+02 1.36E+01 1.88E+01
192 Sodium dichromate, in ground Raw kg x x x x
193 Sodium nitrate, in ground Raw kg 5.33E-08 4.09E-08 x 1.24E-08
194 Sodium sulphate, various forms, in ground Raw kg 1.26E+00 6.55E-01 x 6.06E-01
195 Soil,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5.32E+07 5.32E+07 x x
196 Stibnite, in ground Raw kg 2.89E-07 2.65E-07 x 2.40E-08
197 Sulfur containing material Raw kg x x x x
198 Sulfur dioxide Raw kg x x x x
199 Sulfur dioxide, secondary Raw kg x x x x
200 Sulfur, in ground Raw kg 3.19E-02 2.26E-02 x 9.26E-03
201 Sylvite, 25 % in sylvinite, in ground Raw kg 6.63E-01 6.06E-01 x 5.61E-02
202 Talc, in ground Raw kg 1.31E-02 1.00E-02 x 3.06E-03
203 Tantalum, 81.9% in tantalite, 1.6E-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84E-03 1.33E-03 x 5.10E-04
204 Tellurium, 0.5ppm in sulfide, Te 0.2ppm, Cu and Ag,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50E-04 1.81E-04 x 6.92E-05
205 Tin, 79% in cassiterite, 0.1%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8.60E-02 6.34E-02 x 2.26E-02
206 Tin, in ground Raw kg 2.37E-02 1.66E-02 6.88E-03 1.72E-04
207 TiO2, 54% in ilmenite, 2.6%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3.20E+00 1.94E+00 x 1.26E+00
208 TiO2, 95% in rutile, 0.40%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43E-05 1.13E-05 x 3.04E-06
209 Transformation, from arable Raw m2 2.85E-02 2.23E-02 x 6.14E-03
210 Transformation, from arable, non-irrigated Raw m2 2.13E+02 2.13E+02 x 4.58E-01
211 Transformation, from arable, non-irrigated, fallow Raw m2 3.91E-03 2.97E-03 x 9.43E-04
212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inert material landfill Raw m2 3.29E-01 2.97E-01 x 3.18E-02



213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residual material landfillRaw m2 8.67E-02 6.48E-02 x 2.19E-02
214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sanitary landfill Raw m2 3.15E-03 2.44E-03 x 7.04E-04
215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slag compartment Raw m2 5.37E-03 5.27E-03 x 9.99E-05
216 Transformation, from forest Raw m2 4.17E+01 1.54E+01 x 2.63E+01
217 Transformation, from forest, extensive Raw m2 3.92E+03 3.92E+03 x 1.88E+00
218 Transformation, from forest, intensive, clear-cutting Raw m2 2.27E-02 1.03E-02 x 1.24E-02
219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Raw m2 1.06E-01 8.52E-02 x 2.08E-02
220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 3.51E-04 3.09E-04 x 4.17E-05
221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 2.25E-04 1.19E-04 x 1.06E-04
222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 3.83E-04 2.02E-04 x 1.81E-04
223 Transformation, from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 1.63E+00 1.44E+00 x 1.86E-01
224 Transformation, from pasture and meadow Raw m2 9.12E-01 7.82E-01 x 1.30E-01
225 Transformation, from pasture and meadow, intensive Raw m2 1.74E-01 1.73E-01 x 3.73E-04
226 Transformation, from sea and ocean Raw m2 1.38E+01 5.98E+00 x 7.80E+00
227 Transformation, from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 5.41E-01 4.64E-01 x 7.61E-02
228 Transformation, from tropical rain forest Raw m2 2.27E-02 1.03E-02 x 1.24E-02
229 Transformation, from unknown Raw m2 2.55E+01 2.38E+01 x 1.72E+00
230 Transformation, to arable Raw m2 9.29E-01 7.84E-01 x 1.44E-01
231 Transformation, to arable, non-irrigated Raw m2 2.13E+02 2.13E+02 x 4.59E-01
232 Transformation, to arable, non-irrigated, fallow Raw m2 8.92E-03 6.85E-03 x 2.07E-03
233 Transformation, to dump site Raw m2 6.46E-01 4.99E-01 x 1.48E-01
234 Transformation, to dump site, benthos Raw m2 1.38E+01 5.97E+00 x 7.79E+00
235 Transformation, to dump site, inert material landfill Raw m2 3.29E-01 2.97E-01 x 3.18E-02
236 Transformation, to dump site, residual material landfill Raw m2 8.67E-02 6.48E-02 x 2.19E-02
237 Transformation, to dump site, sanitary landfill Raw m2 3.15E-03 2.44E-03 x 7.04E-04
238 Transformation, to dump site, slag compartment Raw m2 5.37E-03 5.27E-03 x 9.99E-05
239 Transformation, to forest Raw m2 1.60E+00 1.46E+00 x 1.36E-01
240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Raw m2 7.69E-02 6.03E-02 x 1.66E-02
241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clear-cutting Raw m2 2.27E-02 1.03E-02 x 1.24E-02
242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normal Raw m2 3.88E+03 3.88E+03 x 1.84E+00
243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short-cycle Raw m2 2.27E-02 1.03E-02 x 1.24E-02
244 Transformation, to heterogeneous, agricultural Raw m2 1.95E+00 7.21E-01 x 1.23E+00
245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Raw m2 8.37E+03 8.36E+03 x 7.74E+00
246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 8.77E-03 5.05E-03 x 3.72E-03
247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 1.37E+00 1.03E+00 x 3.35E-01
248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 6.91E-01 5.64E-01 x 1.27E-01
249 Transformation, to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 5.40E+01 2.84E+01 x 2.55E+01



250 Transformation, to pasture and meadow Raw m2 6.00E-02 5.25E-02 x 7.52E-03
251 Transformation, to permanent crop, fruit, intensive Raw m2 1.27E-02 5.72E-03 x 6.96E-03
252 Transformation, to sea and ocean Raw m2 3.51E-04 3.09E-04 x 4.17E-05
253 Transformation, to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 4.24E-01 3.70E-01 x 5.46E-02
254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ail embankment Raw m2 5.15E-02 4.93E-02 x 2.19E-03
255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ail network Raw m2 5.66E-02 5.42E-02 x 2.41E-03
256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oad embankment Raw m2 3.80E+01 3.80E+01 x 1.90E-02
257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oad network Raw m2 7.94E-01 4.53E-01 x 3.41E-01
258 Transformation, to unknown Raw m2 1.63E-01 1.18E-01 x 4.49E-02
259 Transformation, to urban, continuously built Raw m2 2.13E+01 2.13E+01 x 0.00E+00
260 Transformation, to urban, discontinuously built Raw m2 2.27E-03 2.22E-03 x 4.12E-05
261 Transformation, to water bodies, artificial Raw m2 3.38E+00 3.23E+00 x 1.57E-01
262 Transformation, to water courses, artificial Raw m2 3.10E-01 2.26E-01 x 8.41E-02
263 Ulexite, in ground Raw kg 6.64E-03 5.19E-03 x 1.45E-03
264 Uranium, 451 GJ per kg, in ground Raw kg 9.05E-01 9.05E-01 x 6.39E-06
265 Uranium, 560 GJ per kg, in ground Raw kg 1.48E+00 1.03E-03 1.48E+00 4.75E-04
266 Uranium, in ground Raw kg 3.36E-01 2.72E-01 x 6.39E-02
267 Vermiculite, in ground Raw kg 1.23E-03 1.06E-03 x 1.76E-04
268 Volume occupied, final repository for low-active radioactive wasteRaw m3 6.92E-04 5.61E-04 x 1.32E-04
269 Volume occupied, final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Raw m3 1.73E-04 1.40E-04 x 3.33E-05
270 Volume occupied, reservoir Raw m3y 2.57E+03 3.91E+02 2.10E+03 7.88E+01
271 Volume occupied, underground deposit Raw m3 1.67E-03 1.05E-03 x 6.21E-04
272 Water,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x x x x
273 Water,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1.02E+03 7.96E+02 x 2.24E+02
274 Water, lake Raw m3 1.29E+00 1.10E+00 x 1.85E-01
275 Water, process and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 Raw m3 x x x x
276 Water, process,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x x x x
277 Water, process,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2.12E+01 2.12E+01 x x
278 Water, river Raw m3 1.74E+02 1.30E+02 x 4.38E+01
279 Water, salt, ocean Raw m3 3.81E+01 2.68E+01 x 1.13E+01
280 Water, salt, sole Raw m3 2.41E+01 8.00E+00 x 1.61E+01
281 Water, turbine use, unspecified natural origin Raw m3 7.05E+05 1.59E+05 5.09E+05 3.65E+04
282 Water,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9.79E+07 7.77E+07 3.09E+06 1.71E+07
283 Water,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2.12E+02 1.51E+02 x 6.05E+01
284 Water, well, in ground Raw m3 3.83E+01 2.98E+01 x 8.48E+00
285 Wood, dry matter Raw kg 2.13E+02 1.06E+00 2.12E+02 5.27E-01
286 Wood, feedstock Raw kg x x x x



287 Wood, hard, standing Raw m3 1.08E+02 1.08E+02 x 4.03E-02
288 Wood, primary forest, standing Raw m3 2.35E-04 1.07E-04 x 1.28E-04
289 Wood, soft, standing Raw m3 6.56E-01 5.03E-01 x 1.53E-01
290 Wood, unspecified, standing/kg Raw kg 1.76E+05 1.76E+05 x 1.04E-02
291 Wood, unspecified, standing/m3 Raw m3 2.43E-06 1.52E-06 x 9.09E-07
292 Zeolite, in ground Raw kg 5.54E-01 5.54E-01 x 4.22E-06
293 Zinc, 9.0% in sulfide, Zn 5.3%, Pb, Ag, Cd, In, in groundRaw kg 1.07E+01 8.09E+00 x 2.63E+00
294 Zinc, in ground Raw kg 5.51E-02 4.89E-02 6.01E-03 2.05E-04
295 Zirconium, 50% in zircon, 0.39%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52E-03 1.82E-03 x 6.99E-04
296 1-Butanol Air kg 6.71E-02 6.71E-02 x x
297 1-Methyl-2-pyrrolidinone Air kg 1.31E-05 1.31E-05 x x
298 1-Propanol Air kg 5.94E-07 4.73E-07 x 1.21E-07
299 1,3-Propanediol, 2-bromo-2-nitro- Air kg 2.08E-04 2.08E-04 x x
300 1,4-Butanediol Air kg 6.12E-07 4.42E-07 x 1.70E-07
301 1,4-Dioxane Air kg 7.74E-04 7.74E-04 x x
302 2-Acetylaminofluorene Air kg 2.05E-11 2.05E-11 x x
303 2-Benzothiazolethiol Air kg 5.17E-03 5.17E-03 x x
304 2-Butanol Air kg 9.00E-05 9.00E-05 x x
305 2-Butene, 1,4-dichloro- Air kg 4.30E-04 4.30E-04 x x
306 2-Chloroacetophenone Air kg 5.76E-07 5.76E-07 x x
307 2-Methyllactonitrile Air kg 4.05E-05 4.05E-05 x x
308 2-Phenylphenol Air kg 1.36E-05 1.36E-05 x x
309 2-Propanol Air kg 1.14E-02 8.26E-03 x 3.17E-03
310 2-Propenenitrile, 2-methyl- Air kg 2.00E-05 2.00E-05 x x
311 2,4-D Air kg 2.96E-06 2.96E-06 x x
312 2,4-D 2-ethylhexyl ester Air kg 1.49E-07 1.49E-07 x x
313 2,4-D sodium salt Air kg 6.28E-09 6.28E-09 x x
314 2,6-Xylidine Air kg 3.89E-07 3.89E-07 x x
315 3-Chloropropanenitrile Air kg 3.43E-06 3.43E-06 x x
316 4-Dimethylaminoazobenzene Air kg 5.97E-07 5.97E-07 x x
317 4-Methyl-2-pentanone Air kg 2.85E-02 2.85E-02 x x
318 4,4'-Diisocyanatodiphenylmethane Air kg 1.16E-04 1.16E-04 x x
319 4,4'-Methylenebis-(2-chlorobenzenamine) Air kg 5.60E-05 5.60E-05 x x
320 4,4'-Methylenebis(N,N-dimethylaniline) Air kg 2.16E-05 2.16E-05 x x
321 4,4'-Methylenebisbenzeneamine Air kg 5.95E-06 5.95E-06 x x
322 4,4'-Oxybisbenzenamine Air kg 3.86E-04 3.86E-04 x x
323 Abamectin Air kg 1.74E-06 1.74E-06 x x



324 Acenaphthene Air kg 5.32E-08 4.20E-08 x 1.12E-08
325 Acephate Air kg 1.21E-02 1.21E-02 x x
326 Acetaldehyde Air kg 3.26E-01 2.91E-01 3.21E-02 2.69E-03
327 Acetamide Air kg 2.42E-04 2.42E-04 x x
328 Acetic acid Air kg 9.02E-01 7.38E-01 1.44E-01 1.97E-02
329 Acetone Air kg 1.20E-01 8.24E-02 3.20E-02 5.70E-03
330 Acetonitrile Air kg 1.20E-03 1.19E-03 x 1.34E-05
331 Acetophenone Air kg 2.81E-04 2.81E-04 x x
332 Acifluorfen sodium salt Air kg 3.78E-04 3.78E-04 x x
333 Acrolein Air kg 2.42E-02 2.42E-02 3.07E-07 3.11E-06
334 Acrylamide Air kg 3.54E-04 3.54E-04 x x
335 Acrylic acid Air kg 8.22E-04 8.14E-04 x 8.21E-06
336 Acrylonitrile Air kg 2.30E-03 2.30E-03 x x
337 Actinide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6.57E+00 5.28E+00 x 1.29E+00
338 Aerosol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1.41E+02 1.13E+02 x 2.81E+01
339 Alachlor Air kg 1.59E-07 1.59E-07 x x
340 Aldehydes, unspecified Air kg 2.30E-03 9.86E-04 1.18E-03 1.35E-04
341 Aliphatic aldehydes Air kg 6.52E-04 6.52E-04 x x
342 Allyl alcohol Air kg 1.97E-04 1.97E-04 x x
343 Allyl chloride Air kg 1.58E-04 1.58E-04 x x
344 Allylamine Air kg 1.96E-08 1.96E-08 x x
345 alpha-Naphthylamine Air kg 2.38E-02 2.38E-02 x x
346 Aluminum Air kg 9.27E+00 7.88E+00 1.09E+00 3.00E-01
347 Aluminum oxide, fibrous forms Air kg 1.12E-08 1.12E-08 x x
348 Aluminum phosphide Air kg 1.64E-06 1.64E-06 x x
349 Aluminum, fume or dust Air kg 6.52E-04 6.52E-04 x x
350 Americium-241 Air Bq 1.14E+01 7.92E-03 1.14E+01 3.66E-03
351 Amitraz Air kg 1.96E-08 1.96E-08 x x
352 Amitrole Air kg 2.02E+00 2.02E+00 x x
353 Ammonia Air kg 3.13E+01 3.07E+01 2.47E-01 3.07E-01
354 Ammonium carbonate Air kg 2.15E-04 2.12E-04 x 2.83E-06
355 Ammonium nitrate Air kg 3.74E-04 3.74E-04 x x
356 Aniline Air kg 6.00E-04 6.00E-04 x x
357 Aniline, N,N-dimethyl- Air kg 1.62E-03 1.62E-03 x x
358 Aniline, p-chloro- Air kg 4.35E-06 4.35E-06 x x
359 Anthracene Air kg 1.48E-04 1.48E-04 x x
360 Antimony Air kg 5.18E-03 3.83E-03 1.03E-03 3.18E-04



361 Antimony-124 Air Bq 1.69E-01 1.62E-03 1.68E-01 1.80E-04
362 Antimony-125 Air Bq 3.83E-02 1.57E-02 2.13E-02 1.32E-03
363 Antimony compounds Air kg 1.24E-03 1.24E-03 x x
364 Argon-41 Air Bq 1.40E+06 5.80E+04 1.33E+06 1.52E+04
365 Arsenic Air kg 4.39E-02 3.70E-02 4.23E-03 2.66E-03
366 Arsenic compounds Air kg 4.31E-03 4.31E-03 x x
367 Arsine Air kg 3.45E-10 2.49E-10 x 9.57E-11
368 Asbestos Air kg 1.88E-02 1.88E-02 x x
369 Atrazine Air kg 8.79E-04 8.79E-04 x x
370 Barium Air kg 1.11E-01 9.29E-02 1.78E-02 6.88E-04
371 Barium-140 Air Bq 3.49E+00 1.02E+00 2.38E+00 8.63E-02
372 Barium compounds Air kg 3.27E-08 3.27E-08 x x
373 Bendiocarb Air kg 6.62E-07 6.62E-07 x x
374 Benfluralin Air kg 6.11E-09 6.11E-09 x x
375 Benomyl Air kg 1.04E-06 1.04E-06 x x
376 Benzal chloride Air kg 1.32E-01 1.32E-01 x 5.06E-13
377 Benzaldehyde Air kg 1.59E-05 1.46E-05 1.05E-07 1.27E-06
378 Benzenamine, 2-methoxy-5-nitro- Air kg 7.56E-08 7.56E-08 x x
379 Benzenamine, 2-methyl-5-nitro- Air kg 4.03E-11 4.03E-11 x x
380 Benzene Air kg 3.59E+00 3.34E+00 8.41E-02 1.57E-01
381 Benzene, (epoxyethyl)- Air kg 4.34E-08 4.34E-08 x x
382 Benzene, 1,2-dichloro- Air kg 1.31E-03 1.31E-03 x x
383 Benzene, 1,2-dinitro- Air kg 1.85E-05 1.85E-05 x x
384 Benzene, 1,2,4-trichloro- Air kg 1.80E-04 1.80E-04 x x
385 Benzene, 1,2,4-trimethyl- Air kg 2.91E-05 2.91E-05 x x
386 Benzene, 1,3-dichloro- Air kg 1.30E-05 1.30E-05 x x
387 Benzene, 1,3-dinitro- Air kg 2.21E-03 2.21E-03 x x
388 Benzene, 1,4-dichloro- Air kg 2.28E-04 2.28E-04 x x
389 Benzene, 1,4-dinitro- Air kg 3.01E-05 3.01E-05 x x
390 Benzene, chloro- Air kg 5.06E-04 5.06E-04 x x
391 Benzene, dichloro- Air kg 3.29E-06 3.29E-06 x x
392 Benzene, ethyl- Air kg 1.28E+00 1.15E+00 9.97E-02 2.72E-02
393 Benzene, hexachloro- Air kg 3.03E-05 2.65E-05 7.17E-08 3.64E-06
394 Benzene, pentachloro- Air kg 4.64E-05 4.61E-05 1.91E-07 1.06E-07
395 Benzidine Air kg 3.46E-08 3.46E-08 x x
396 Benzidine, 3,3'-dichloro- Air kg 2.58E-08 2.58E-08 x x
397 Benzidine, 3,3'-dichloro-, sulfate Air kg 1.96E-08 1.96E-08 x x



398 Benzidine, 3,3'-dimethoxy- Air kg 1.27E-08 1.27E-08 x x
399 Benzidine, 3,3'-dimethoxy-, dihydrochloride Air kg 4.76E-08 4.76E-08 x x
400 Benzidine, 3,3'-dimethyl- Air kg 1.47E-05 1.47E-05 x x
401 Benzo(a)pyrene Air kg 2.56E-02 2.54E-02 3.97E-05 1.06E-04
402 Benzotrichloride Air kg 3.90E-05 3.90E-05 x x
403 Benzoyl chloride Air kg 5.33E-07 5.33E-07 x x
404 Benzoyl peroxide Air kg 5.77E-05 5.77E-05 x x
405 Benzyl chloride Air kg 1.14E-04 1.14E-04 x x
406 Beryllium Air kg 1.12E-03 9.23E-04 1.90E-04 3.34E-06
407 Beryllium compounds Air kg 4.35E-04 4.35E-04 x x
408 beta-Naphthylamine Air kg 2.02E-07 2.02E-07 x x
409 Bifenthrin Air kg 4.97E-03 4.97E-03 x x
410 Biphenyl Air kg 3.80E-04 3.80E-04 x x
411 Biphenyl, 4-amino- Air kg 1.59E-08 1.59E-08 x x
412 Biphenyl, 4-nitro- Air kg 3.75E-07 3.75E-07 x x
413 Bis(2-chloro-1-methylethyl)ether Air kg 2.52E-06 2.52E-06 x x
414 Bis(2-chloroethyl)ether Air kg 7.62E-06 7.62E-06 x x
415 Bis(chloromethyl)ether Air kg 2.82E-04 2.82E-04 x x
416 Bisphenol A Air kg 2.40E-07 2.40E-07 x x
417 Boron Air kg 1.64E+00 7.67E-01 8.29E-01 4.16E-02
418 Boron trichloride Air kg 3.85E-05 3.85E-05 x x
419 Boron trifluoride Air kg 3.70E-09 3.70E-09 x 7.14E-13
420 Botran Air kg 3.48E-05 3.48E-05 x x
421 Bromacil Air kg 3.28E-03 3.28E-03 x x
422 Bromine Air kg 3.94E-01 3.04E-01 8.48E-02 4.61E-03
423 Bromoform Air kg 2.93E-06 2.93E-06 x x
424 Bromoxynil Air kg 2.98E-07 2.98E-07 x x
425 Bromoxynil octanoate Air kg 1.12E-08 1.12E-08 x x
426 Brucine Air kg 5.12E-04 5.12E-04 x x
427 Butadiene Air kg 1.05E-01 1.05E-01 x 9.81E-08
428 Butadiene, hexachloro- Air kg 1.25E-05 1.25E-05 x x
429 Butane Air kg 6.18E+00 4.49E+00 4.50E-01 1.24E+00
430 Butane, 1,2-epoxy- Air kg 6.33E-06 6.33E-06 x x
431 Butane, diepoxy- Air kg 1.40E-03 1.40E-03 x x
432 Butanol Air kg 1.90E-09 1.37E-09 x 5.26E-10
433 Butene Air kg 6.67E-02 3.15E-02 8.09E-03 2.72E-02
434 Butyl acrylate Air kg 4.29E-04 4.29E-04 x x



435 Butyric acid, 4-(2,4-dichlorophenoxy)- Air kg 1.68E-06 1.68E-06 x x
436 Butyrolactone Air kg 1.77E-07 1.28E-07 x 4.91E-08
437 C.I. direct blue 218 Air kg 1.26E-07 1.26E-07 x x
438 C.I. solvent yellow 3 Air kg 1.40E-08 1.40E-08 x x
439 C.I. solvent yellow 34 Air kg 5.88E-05 5.88E-05 x x
440 Cadmium Air kg 4.51E-02 4.20E-02 1.59E-03 1.51E-03
441 Cadmium compounds Air kg 1.10E-03 1.10E-03 x x
442 Calcium Air kg 6.98E+00 5.68E+00 1.28E+00 1.25E-02
443 Calcium cyanamide Air kg 1.89E-06 1.89E-06 x x
444 Captan Air kg 2.88E-06 2.88E-06 x x
445 Carbamic acid, butyl-, 3-iodo-2-propynyl ester Air kg 3.24E-07 3.24E-07 x x
446 Carbamic acid, ethyl ester Air kg 1.03E-03 1.03E-03 x x
447 Carbaryl Air kg 9.47E-04 9.47E-04 x x
448 Carbofuran Air kg 7.19E-02 7.19E-02 x x
449 Carbon-14 Air Bq 1.52E+06 4.93E+05 9.16E+05 1.14E+05
450 Carbon dioxide Air kg 2.52E+06 2.31E+06 6.78E+04 1.44E+05
451 Carbon dioxide, biogenic Air kg 5.45E+04 5.43E+04 x 1.79E+02
452 Carbon dioxide, fossil Air kg 5.62E+04 4.28E+04 x 1.34E+04
453 Carbon dioxide, land transformation Air kg 1.90E+00 1.38E+00 x 5.19E-01
454 Carbon disulfide Air kg 2.86E-01 2.28E-01 x 5.81E-02
455 Carbon monoxide Air kg 6.08E+03 6.01E+03 1.74E+01 5.28E+01
456 Carbon monoxide, biogenic Air kg 6.39E+01 6.33E+01 x 6.01E-01
457 Carbon monoxide, fossil Air kg 1.61E+02 1.40E+02 x 2.11E+01
458 Carbonyl sulfide Air kg 2.08E-02 2.08E-02 x x
459 Carboxin Air kg 9.40E-06 9.40E-06 x x
460 Catechol Air kg 5.73E-05 5.73E-05 x x
461 Cerium-141 Air Bq 3.25E-01 2.47E-01 5.67E-02 2.08E-02
462 Cerium-144 Air Bq 1.21E+02 8.43E-02 1.21E+02 3.89E-02
463 Cesium-134 Air Bq 4.32E+02 3.13E-01 4.32E+02 1.40E-01
464 Cesium-137 Air Bq 8.35E+02 7.91E-01 8.34E+02 2.85E-01
465 Chlordane Air kg 4.41E-03 4.41E-03 x x
466 Chlorendic acid Air kg 9.98E-09 9.98E-09 x x
467 Chlorinated paraffins Air kg 1.28E+00 1.28E+00 x x
468 Chlorine Air kg 9.77E+01 9.77E+01 x 7.80E-03
469 Chlorine dioxide Air kg 1.10E-05 1.10E-05 x x
470 Chloroacetic acid Air kg 1.05E-03 1.05E-03 x x
471 Chlorobenzilate Air kg 1.93E-02 1.93E-02 x x



472 Chloroform Air kg 3.35E-03 3.31E-03 3.37E-05 8.28E-06
473 Chloromethyl methyl ether Air kg 6.94E-07 6.94E-07 x x
474 Chloropicrin Air kg 4.32E-03 4.32E-03 x x
475 Chloroprene Air kg 6.75E-03 6.75E-03 x x
476 Chlorosilane, trimethyl- Air kg 5.32E-07 3.84E-07 x 1.47E-07
477 Chlorothalonil Air kg 2.69E-05 2.69E-05 x x
478 Chlorpyrifos-methyl Air kg 3.70E-10 3.70E-10 x x
479 Chlorsulfuron Air kg 3.80E-03 3.80E-03 x x
480 Chromium Air kg 1.57E-01 1.33E-01 6.76E-03 1.82E-02
481 Chromium-51 Air Bq 2.17E+00 1.73E-02 2.15E+00 2.02E-03
482 Chromium compounds Air kg 1.92E-02 1.92E-02 x x
483 Chromium VI Air kg 1.72E-03 1.28E-03 x 4.40E-04
484 Cobalt Air kg 3.30E-02 2.30E-02 8.66E-03 1.30E-03
485 Cobalt-57 Air Bq 1.05E-03 7.27E-07 1.05E-03 3.36E-07
486 Cobalt-58 Air Bq 1.74E+01 3.41E-02 1.73E+01 7.42E-03
487 Cobalt-60 Air Bq 2.60E+01 2.13E-01 2.58E+01 2.46E-02
488 Cobalt compounds Air kg 2.54E-03 2.54E-03 x x
489 Coke oven emissions, unspecified Air kg 1.52E-02 1.52E-02 x x
490 Copper Air kg 3.90E-01 3.60E-01 1.88E-02 1.03E-02
491 Copper compounds Air kg 8.55E-04 8.55E-04 x x
492 Creosote Air kg 8.30E-03 8.30E-03 x x
493 Cresol Air kg 2.27E-03 2.27E-03 x x
494 Crotonaldehyde Air kg 3.52E-03 3.52E-03 x x
495 Cumene Air kg 2.50E-02 2.28E-02 x 2.19E-03
496 Cupferron Air kg 2.16E-07 2.16E-07 x x
497 Curium-242 Air Bq 6.02E-05 4.17E-08 6.01E-05 1.93E-08
498 Curium-244 Air Bq 5.43E-04 3.78E-07 5.43E-04 1.75E-07
499 Curium alpha Air Bq 1.80E+01 1.26E-02 1.80E+01 5.80E-03
500 Cyanazine Air kg 3.29E-02 3.29E-02 x x
501 Cyanide Air kg 1.52E-02 1.47E-02 1.41E-04 4.38E-04
502 Cyanide compounds Air kg 4.50E-03 4.50E-03 x x
503 Cycloate Air kg 1.04E-02 1.04E-02 x x
504 Cyclohexane Air kg 3.78E-04 3.78E-04 x x
505 Cyclohexanol Air kg 5.91E-09 5.91E-09 x x
506 Cyclopentadiene, hexachloro- Air kg 2.56E-06 2.56E-06 x x
507 D-trans-allethrin Air kg 2.12E-07 2.12E-07 x x
508 Dazomet sodium salt Air kg 2.72E-04 2.72E-04 x x



509 Decabromodiphenyl oxide Air kg 2.29E-08 2.29E-08 x x
510 Desmedipham Air kg 6.51E-04 6.51E-04 x x
511 Diallate Air kg 2.63E-05 2.63E-05 x x
512 Diaminotoluene (mixed isomers) Air kg 1.42E-05 1.42E-05 x x
513 Diazinon Air kg 1.01E-08 1.01E-08 x x
514 Diazomethane Air kg 1.76E-04 1.76E-04 x x
515 Dibenzofuran Air kg 7.97E-05 7.97E-05 x x
516 Dichlorprop Air kg 1.67E-06 1.67E-06 x x
517 Dichlorvos Air kg 2.76E-08 2.76E-08 x x
518 Dicofol Air kg 8.75E-04 8.75E-04 x x
519 Diethanolamine Air kg 1.39E-03 1.39E-03 x x
520 Diethyl sulfate Air kg 6.04E-06 6.04E-06 x x
521 Diflubenzuron Air kg 3.01E-08 3.01E-08 x x
522 Diglycidyl resorcinol ether Air kg 6.88E-07 6.88E-07 x x
523 Dihydrosafrole Air kg 1.07E-03 1.07E-03 x x
524 Dimethipin Air kg 7.72E-08 7.72E-08 x x
525 Dimethoate Air kg 5.60E-09 5.60E-09 x x
526 Dimethyl formamide Air kg 3.93E-03 3.93E-03 x x
527 Dimethyl phosphorochloridothioate Air kg 1.40E-03 1.40E-03 x x
528 Dimethylamine Air kg 9.24E-08 9.24E-08 x x
529 Dimethylamine dicamba Air kg 1.98E-07 1.98E-07 x x
530 Dimethylcarbamyl chloride Air kg 1.87E-04 1.87E-04 x x
531 Dinitrogen monoxide Air kg 1.78E+01 1.45E+01 3.08E+00 2.66E-01
532 Dinoseb Air kg 2.29E-05 2.29E-05 x x
533 Dioxins, measured as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Air kg 1.39E-05 1.39E-05 4.43E-09 4.75E-09
534 Diphenylamine Air kg 3.70E-09 3.70E-09 x x
535 Dipropylthiocarbamic acid S-ethyl ester Air kg 2.69E-02 2.69E-02 x x
536 Disodium cyanodithioimidocarbonate Air kg 3.01E-06 3.01E-06 x x
537 Dithiobiuret Air kg 4.52E-08 4.52E-08 x x
538 DNOC Air kg 5.96E-08 5.96E-08 x x
539 Dodine Air kg 3.39E-04 3.39E-04 x x
540 Emission, unspecified Air kg 2.92E-06 2.92E-06 x x
541 Epichlorohydrin Air kg 2.35E-04 2.35E-04 x x
542 Ethane Air kg 1.59E+01 1.47E+01 5.97E-01 6.43E-01
543 Ethane, 1-chloro-1,1-difluoro-, HCFC-142b Air kg 8.05E-05 8.05E-05 x x
544 Ethane, 1-chloro-1,1,2,2-tetrafluoro-, HCFC-124a Air kg 1.36E-02 1.36E-02 x x
545 Ethane, 1,1-dichloro- Air kg 7.93E-04 7.93E-04 x x



546 Ethane, 1,1-dichloro-1-fluoro-, HCFC-141b Air kg 1.86E-06 1.86E-06 x x
547 Ethane, 1,1-difluoro-, HFC-152a Air kg 1.70E-05 1.35E-05 x 3.45E-06
548 Ethane, 1,1,1-trichloro-, HCFC-140 Air kg 6.32E-02 6.32E-02 x 1.24E-08
549 Ethane, 1,1,1,2-tetrachloro- Air kg 2.47E-03 2.47E-03 x x
550 Ethane, 1,1,1,2-tetrafluoro-, HFC-134a Air kg 1.74E-05 1.38E-05 ####### 3.59E-06
551 Ethane, 1,1,2-trichloro- Air kg 9.15E-04 9.15E-04 x x
552 Ethane, 1,1,2-trichloro-1,2,2-trifluoro-, CFC-113 Air kg 1.42E-06 1.03E-06 x 3.90E-07
553 Ethane, 1,1,2,2-tetrachloro- Air kg 6.27E-04 6.27E-04 x x
554 Ethane, 1,1,2,2-tetrachloro-1-fluoro-, HCFC-121 Air kg 1.19E-05 1.19E-05 x x
555 Ethane, 1,2-dibromo- Air kg 1.02E-03 1.02E-03 x x
556 Ethane, 1,2-dibromotetrafluoro-, Halon 2402 Air kg 1.47E-04 1.47E-04 x x
557 Ethane, 1,2-dichloro- Air kg 5.23E-03 4.91E-03 x 3.12E-04
558 Ethane, 1,2-dichloro-1,1-difluoro-, HCFC-132b Air kg 6.57E-04 6.57E-04 x x
559 Ethane, 1,2-dichloro-1,1,2-trifluoro-, HCFC-123a Air kg 4.35E-05 4.35E-05 x x
560 Ethane, 1,2-dichloro-1,1,2,2-tetrafluoro-, CFC-114 Air kg 1.26E-02 2.11E-04 1.24E-02 5.02E-05
561 Ethane, 2-chloro-1,1,1-trifluoro-, HCFC-133a Air kg 3.08E-04 3.08E-04 x x
562 Ethane, 2-chloro-1,1,1,2-tetrafluoro-, HCFC-124 Air kg 5.12E-05 5.12E-05 x x
563 Ethane, 2,2-dichloro-1,1,1-trifluoro-, HCFC-123 Air kg 8.98E-07 8.98E-07 x x
564 Ethane, chloro- Air kg 9.96E-03 9.96E-03 x x
565 Ethane, chloropentafluoro-, CFC-115 Air kg 3.70E-07 3.70E-07 x x
566 Ethane, chlorotetrafluoro- Air kg 1.11E-05 1.11E-05 x x
567 Ethane, dichloro- Air kg 1.28E-03 2.97E-06 1.27E-03 1.41E-06
568 Ethane, dichlorotrifluoro- Air kg 1.87E-08 1.87E-08 x x
569 Ethane, hexachloro- Air kg 1.16E-04 1.16E-04 x x
570 Ethane, hexafluoro-, HFC-116 Air kg 2.91E-03 2.32E-03 3.84E-04 2.03E-04
571 Ethane, pentachloro- Air kg 8.42E-07 8.42E-07 x x
572 Ethanol Air kg 2.06E-01 1.39E-01 6.43E-02 2.85E-03
573 Ethanol, 2-methoxy- Air kg 9.02E-06 9.02E-06 x x
574 Ethene Air kg 6.95E-01 5.60E-01 6.76E-02 6.78E-02
575 Ethene, 1,1-dichloro- Air kg 1.37E-04 1.37E-04 x x
576 Ethene, 1,2-dichloro- Air kg 4.52E-04 4.52E-04 x x
577 Ethene, bromo- Air kg 1.05E-06 1.05E-06 x x
578 Ethene, chloro- Air kg 5.08E-03 4.71E-03 2.07E-04 1.62E-04
579 Ethene, tetrachloro- Air kg 2.90E-02 2.90E-02 x 3.09E-08
580 Ethene, trichloro- Air kg 6.31E-02 6.31E-02 x x
581 Ethoprop Air kg 2.44E-04 2.44E-04 x x
582 Ethyl acetate Air kg 5.31E-02 3.84E-02 x 1.47E-02



583 Ethyl acrylate Air kg 9.27E-05 9.27E-05 x x
584 Ethyl cellulose Air kg 1.07E-04 7.76E-05 x 2.98E-05
585 Ethyl chloroformate Air kg 2.99E-06 2.99E-06 x x
586 Ethylene diamine Air kg 1.90E-08 1.66E-08 x 2.37E-09
587 Ethylene glycol Air kg 1.06E-02 1.06E-02 x x
588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ir kg 7.00E-05 7.00E-05 x x
589 Ethylene oxide Air kg 3.24E-04 2.87E-04 x 3.70E-05
590 Ethylene thiourea Air kg 8.71E-07 8.71E-07 x x
591 Ethylenebisdithiocarbamic acid, salts and esters Air kg 2.63E-08 2.63E-08 x x
592 Ethyleneimine Air kg 2.27E-04 2.27E-04 x x
593 Ethyne Air kg 2.26E-02 2.09E-02 1.10E-03 5.63E-04
594 Fenarimol Air kg 1.67E-06 1.67E-06 x x
595 Fentin chloride Air kg 3.72E-07 3.72E-07 x x
596 Fentin hydroxide Air kg 5.60E-09 5.60E-09 x x
597 Fluazifop-butyl Air kg 4.91E-07 4.91E-07 x x
598 Fluometuron Air kg 8.04E-05 8.04E-05 x x
599 Fluoranthene Air kg 7.28E-02 7.28E-02 x 0.00E+00
600 Fluoride Air kg x x x x
601 Fluorine Air kg 1.17E+00 1.17E+00 x 3.84E-04
602 Fluosilicic acid Air kg 8.36E-04 6.35E-04 x 2.02E-04
603 Fluvalinate Air kg 4.01E-08 4.01E-08 x x
604 Folpet Air kg 1.97E-06 1.97E-06 x x
605 Fomesafen Air kg 1.68E-02 1.68E-02 x x
606 Formaldehyde Air kg 1.49E+01 1.46E+01 2.25E-01 1.61E-02
607 Formic acid Air kg 1.12E-03 1.01E-03 x 1.08E-04
608 Furan Air kg 4.68E-05 2.13E-05 x 2.55E-05
609 Glycol ethers Air kg 4.05E-02 4.05E-02 x x
610 Heat, waste Air MJ 6.88E+06 5.59E+06 9.10E+05 3.75E+05
611 Helium Air kg 3.66E-01 3.84E-02 2.72E-01 5.55E-02
612 Heptachlor Air kg 1.30E-07 1.30E-07 x x
613 Heptane Air kg 6.52E-01 3.10E-01 7.12E-02 2.71E-01
614 Hexachlorophene Air kg 9.96E-08 9.96E-08 x x
615 Hexamethylphosphoramide Air kg 2.22E-02 2.22E-02 x x
616 Hexane Air kg 1.90E+00 1.16E+00 1.49E-01 5.91E-01
617 Hexane, 1,6-diisocyanato- Air kg 6.51E-04 6.51E-04 x x
618 Hexazinone Air kg 2.35E-09 2.35E-09 x x
619 Hydramethylnon Air kg 3.02E-05 3.02E-05 x x



620 Hydrazine Air kg 1.57E-01 1.57E-01 x x
621 Hydrazine sulfate Air kg 2.53E+00 2.53E+00 x x
622 Hydrazine, 1,1-dimethyl- Air kg 4.26E-05 4.26E-05 x x
623 Hydrazine, 1,2-diphenyl- Air kg 1.51E-05 1.51E-05 x x
624 Hydrazine, methyl- Air kg 1.93E-04 1.93E-04 x x
625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chlorinated Air kg 1.49E-06 1.49E-06 x x
626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cyclic Air kg 8.91E-05 5.09E-05 x 3.82E-05
627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unspecified Air kg 2.05E+00 1.64E+00 2.99E-01 1.07E-01
628 Hydrocarbons, aliphatic, alkenes, unspecified Air kg 5.32E-01 4.32E-01 9.99E-02 6.56E-05
629 Hydrocarbons, aliphatic, unsaturated Air kg 1.65E+00 1.64E+00 x 1.02E-02
630 Hydrocarbons, aromatic Air kg 1.75E-01 1.38E-01 1.30E-02 2.36E-02
631 Hydrocarbons, chlorinated Air kg 1.06E-03 8.52E-04 x 2.13E-04
632 Hydrocarbons, halogenated Air kg 1.88E-06 1.88E-06 x x
633 Hydrocarbons, unspecified Air kg 2.80E+03 1.73E+03 x 1.07E+03
634 Hydrogen Air kg 1.40E-01 7.93E-02 x 6.07E-02
635 Hydrogen-3, Tritium Air Bq 1.28E+07 2.72E+06 9.45E+06 6.66E+05
636 Hydrogen chloride Air kg 8.15E+01 6.65E+01 1.27E+01 2.25E+00
637 Hydrogen cyanide Air kg 2.38E-01 2.38E-01 x x
638 Hydrogen fluoride Air kg 8.85E+00 7.11E+00 1.67E+00 7.38E-02
639 Hydrogen peroxide Air kg 7.96E-05 5.75E-05 x 2.21E-05
640 Hydrogen sulfide Air kg 1.48E+01 1.47E+01 6.76E-02 4.34E-02
641 Hydroquinone Air kg 9.86E-05 9.86E-05 x x
642 Iodine Air kg 1.36E-01 9.50E-02 3.85E-02 2.43E-03
643 Iodine-129 Air Bq 3.84E+03 4.81E+02 3.25E+03 1.17E+02
644 Iodine-131 Air Bq 2.87E+04 2.25E+04 3.60E+02 5.85E+03
645 Iodine-133 Air Bq 2.04E+02 1.98E+00 2.02E+02 3.16E-01
646 Iodine-135 Air Bq 3.04E+02 1.56E+00 3.02E+02 4.20E-01
647 Iron Air kg 3.72E+00 2.96E+00 7.48E-01 1.40E-02
648 Iron-59 Air Bq 2.38E-02 1.65E-05 2.37E-02 7.62E-06
649 Iron pentacarbonyl Air kg 4.58E-04 4.58E-04 x x
650 Isobutyraldehyde Air kg 1.10E-07 1.10E-07 x x
651 Isocyanic acid Air kg 1.75E+01 1.75E+01 x 5.30E-05
652 Isofenphos Air kg 1.48E-03 1.48E-03 x x
653 Isophorone Air kg 1.32E-02 1.32E-02 x x
654 Isoprene Air kg 2.17E-06 9.89E-07 x 1.18E-06
655 Isosafrole Air kg 1.50E-07 1.50E-07 x x
656 Krypton-85 Air Bq 5.58E+10 3.92E+07 5.57E+10 1.81E+07



657 Krypton-85m Air Bq 8.55E+04 1.76E+04 6.59E+04 2.00E+03
658 Krypton-87 Air Bq 3.58E+04 5.44E+03 2.96E+04 8.47E+02
659 Krypton-88 Air Bq 2.65E+06 7.84E+03 2.64E+06 1.65E+03
660 Krypton-89 Air Bq 2.29E+04 1.99E+03 2.07E+04 1.98E+02
661 Lactofen Air kg 3.04E-02 3.04E-02 x x
662 Lanthanum Air kg 2.91E-03 2.40E-03 5.13E-04 3.55E-07
663 Lanthanum-140 Air Bq 1.60E+00 8.82E-02 1.51E+00 7.80E-03
664 Lead Air kg 2.37E+01 1.41E+01 1.84E-02 9.57E+00
665 Lead-210 Air Bq 1.33E+04 2.67E+03 9.98E+03 6.49E+02
666 Lead compounds Air kg 1.57E-02 1.57E-02 x x
667 Lindane Air kg 4.68E-07 4.68E-07 x x
668 Linuron Air kg 3.93E-05 3.93E-05 x x
669 Lithium carbonate Air kg 5.39E-03 5.39E-03 x x
670 m-Cresol Air kg 7.40E-07 7.40E-07 x x
671 m-Phenylenediamine Air kg 4.40E-06 4.40E-06 x x
672 m-Xylene Air kg 6.22E-02 6.21E-02 x 1.29E-04
673 Magnesium Air kg 2.74E+00 2.34E+00 3.88E-01 3.80E-03
674 Malathion Air kg 9.06E-04 9.06E-04 x x
675 Maleic anhydride Air kg 9.22E-03 9.22E-03 x x
676 Maneb Air kg 1.28E-02 1.28E-02 x x
677 Manganese Air kg 3.54E-01 3.35E-01 1.55E-02 4.00E-03
678 Manganese-54 Air Bq 6.30E-01 8.55E-03 6.20E-01 8.80E-04
679 Manganese compounds Air kg 3.19E-02 3.19E-02 x x
680 MCPA Air kg 8.12E-08 8.12E-08 x x
681 Mecoprop Air kg 9.87E-05 9.87E-05 x x
682 Mercaptans, unspecified Air kg x x x x
683 Mercury Air kg 2.52E-02 2.02E-02 4.00E-03 9.71E-04
684 Mercury compounds Air kg 4.24E-02 4.24E-02 x x
685 Merphos Air kg 2.70E-06 2.70E-06 x x
686 Metals, unspecified Air kg 1.05E+00 6.76E-01 x 3.70E-01
687 Metam-sodium Air kg 2.78E-01 2.78E-01 x x
688 Methacrylic acid, methyl ester Air kg 2.16E-03 2.16E-03 x x
689 Methane Air kg 1.48E+03 1.35E+03 1.26E+02 7.63E-01
690 Methane, biogenic Air kg 3.38E+00 3.27E+00 x 1.11E-01
691 Methane, bis(2-chloroethoxy)- Air kg 1.08E-06 1.08E-06 x x
692 Methane, bromo-, Halon 1001 Air kg 3.76E-03 3.76E-03 x 1.16E-13
693 Methane, bromochlorodifluoro-, Halon 1211 Air kg 5.73E-04 5.02E-04 x 7.14E-05



694 Methane, bromodichloro- Air kg 1.15E-03 1.15E-03 x x
695 Methane, bromotrifluoro-, Halon 1301 Air kg 4.99E-03 2.73E-03 1.53E-03 7.35E-04
696 Methane, chlorodifluoro-, HCFC-22 Air kg 6.39E-03 6.00E-03 1.10E-04 2.84E-04
697 Methane, chlorotrifluoro-, CFC-13 Air kg 6.31E-05 4.99E-08 6.30E-05 2.03E-08
698 Methane, dibromo- Air kg 1.47E-07 1.47E-07 x x
699 Methane, dichloro-, HCC-30 Air kg 2.18E-01 2.18E-01 5.52E-05 6.51E-07
700 Methane, dichlorodifluoro-, CFC-12 Air kg 3.75E-04 2.73E-04 1.01E-04 1.36E-06
701 Methane, dichlorofluoro-, HCFC-21 Air kg 1.34E-01 1.33E-01 3.60E-04 2.64E-05
702 Methane, fossil Air kg 1.46E+02 1.01E+02 x 4.48E+01
703 Methane, iodo-, Halon 10001 Air kg 7.97E-02 7.97E-02 x x
704 Methane, monochloro-, R-40 Air kg 3.73E-02 3.73E-02 x 3.37E-07
705 Methane, tetrachloro-, CFC-10 Air kg 8.79E-03 8.47E-03 3.10E-04 1.46E-05
706 Methane, tetrafluoro-, CFC-14 Air kg 2.36E-02 1.86E-02 3.46E-03 1.59E-03
707 Methane, trichlorofluoro-, CFC-11 Air kg 4.69E-04 3.50E-07 4.68E-04 1.54E-07
708 Methane, trifluoro-, HFC-23 Air kg 2.99E-06 2.16E-06 x 8.23E-07
709 Methanol Air kg 1.31E+00 1.24E+00 6.45E-02 8.85E-03
710 Methiocarb Air kg 3.48E-07 3.48E-07 x x
711 Methoxychlor Air kg 4.10E-04 4.10E-04 x x
712 Methyl acrylate Air kg 3.98E-05 3.04E-05 x 9.31E-06
713 Methyl amine Air kg 6.39E-08 4.62E-08 x 1.77E-08
714 Methyl borate Air kg 1.13E-11 8.19E-12 x 3.14E-12
715 Methyl chlorocarbonate Air kg 2.07E-01 2.07E-01 x x
716 Methyl ethyl ketone Air kg 1.20E-01 1.05E-01 x 1.47E-02
717 Methyl formate Air kg 1.30E-07 9.41E-08 x 3.61E-08
718 Methyl isocyanate Air kg 1.18E-03 1.18E-03 x x
719 Methyl isothiocyanate Air kg 4.08E-03 4.08E-03 x x
720 Mevinfos Air kg 1.17E-06 1.17E-06 x x
721 Molinate Air kg 1.12E-03 1.12E-03 x x
722 Molybdenum Air kg 1.07E-02 7.26E-03 2.95E-03 4.71E-04
723 Molybdenum trioxide Air kg 1.80E-04 1.80E-04 x x
724 Monoethanolamine Air kg 1.69E-03 1.24E-03 x 4.56E-04
725 Myclobutanil Air kg 6.86E-05 6.86E-05 x x
726 N-Methylolacrylamide Air kg 1.96E-08 1.96E-08 x x
727 N-Nitroso-N-ethylurea Air kg 1.96E-08 1.96E-08 x x
728 N-Nitroso-N-methylurea Air kg 5.60E-09 5.60E-09 x x
729 N-Nitrosodimethylamine Air kg 2.95E-08 2.95E-08 x x
730 N-Nitrosodiphenylamine Air kg 1.12E-08 1.12E-08 x x



731 N-Nitrosodipropylamine Air kg 8.40E-08 8.40E-08 x x
732 N-Nitrosomethylvinylamine Air kg 1.06E-07 1.06E-07 x x
733 N-Nitrosomorpholine Air kg 5.82E-07 5.82E-07 x x
734 Naled Air kg 4.02E-02 4.02E-02 x x
735 Naphthalene Air kg 6.25E-02 6.25E-02 x 1.73E-17
736 Neptunium-237 Air Bq 5.97E-04 4.15E-07 5.96E-04 1.91E-07
737 Nickel Air kg 3.56E-01 2.72E-01 6.45E-02 1.91E-02
738 Nickel compounds Air kg 4.65E-03 4.65E-03 x x
739 Nicotine and salts Air kg 1.92E-09 1.92E-09 x x
740 Niobium-95 Air Bq 1.11E-01 1.04E-03 1.10E-01 1.16E-04
741 Nitrapyrin Air kg 6.60E-03 6.60E-03 x x
742 Nitrate Air kg 5.85E-05 4.53E-05 x 1.32E-05
743 Nitrate compounds Air kg 6.16E-02 6.16E-02 x x
744 Nitric acid Air kg 1.51E-06 1.51E-06 x x
745 Nitrilotriacetic acid Air kg 1.11E-04 1.11E-04 x x
746 Nitrobenzene Air kg 5.26E-05 5.26E-05 x x
747 Nitrogen Air kg 8.01E-01 5.39E-03 7.95E-01 4.79E-04
748 Nitrogen dioxide Air kg 3.39E+03 3.39E+03 x 3.34E-02
749 Nitrogen oxides Air kg 1.00E+04 8.77E+03 1.16E+02 1.11E+03
750 Nitroglycerin Air kg 1.26E-08 1.26E-08 x x
751 NMVOC,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specified originAir kg 4.13E+02 2.21E+02 3.21E+01 1.60E+02
752 Noble gase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5.71E+09 4.60E+09 7.90E+04 1.11E+09
753 Norflurazon Air kg 2.67E-06 2.67E-06 x x
754 o-Aminoanisole Air kg 9.55E-06 9.55E-06 x x
755 o-Cresol Air kg 9.38E-08 9.38E-08 x x
756 o-Phenylenediamine Air kg 4.91E-03 4.91E-03 x x
757 o-Toluidine Air kg 2.66E-06 2.66E-06 x x
758 o-Toluidine hydrochloride Air kg 3.65E-03 3.65E-03 x x
759 o-Xylene Air kg 1.35E-07 1.35E-07 x x
760 Oxydemeton-methyl Air kg 3.49E-07 3.49E-07 x x
761 Oxydiazon Air kg 4.82E-07 4.82E-07 x x
762 Oxyfluorfen Air kg 1.08E-03 1.08E-03 x x
763 Ozone Air kg 2.01E-01 1.61E-01 x 3.99E-02
764 p-Cresidine Air kg 3.48E-04 3.48E-04 x x
765 p-Cresol Air kg 2.68E-08 2.68E-08 x x
766 p-Nitroaniline Air kg 1.70E-08 1.70E-08 x x
767 p-Nitrosodiphenylamine Air kg 2.63E-06 2.63E-06 x x



768 p-Phenylenediamine Air kg 3.23E-07 3.23E-07 x x
769 p-Xylene Air kg 1.32E-07 1.32E-07 x x
770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ir kg 4.76E-02 4.35E-02 2.25E-03 1.86E-03
771 Paraffins Air kg 3.21E-08 2.52E-08 x 6.94E-09
772 Parathion Air kg 1.85E-07 1.85E-07 x x
773 Parathion, methyl Air kg 5.23E-03 5.23E-03 x x
774 Particulates Air kg 2.24E+00 2.24E+00 x x
775 Particulates, < 10 um Air kg 1.47E+01 1.47E+01 x x
776 Particulates, < 10 um (mobile) Air kg 4.74E-01 4.98E-02 4.15E-01 9.18E-03
777 Particulates, < 10 um (stationary) Air kg 1.68E+01 6.21E-02 1.67E+01 3.32E-02
778 Particulates, < 2.5 um Air kg 4.64E+01 4.21E+01 x 4.36E+00
779 Particulates, > 10 um Air kg 4.88E+02 4.83E+02 x 5.62E+00
780 Particulates, > 10 um (process) Air kg 3.34E+01 8.62E-01 3.20E+01 4.56E-01
781 Particulates, > 2.5 um, and < 10um Air kg 1.19E+01 9.69E+00 x 2.16E+00
782 Particulates, fine mineral fibers Air kg 7.73E-03 7.73E-03 x x
783 Particulates, SPM Air kg 3.19E+05 3.19E+05 x 1.26E+02
784 Pebulate Air kg 9.82E-07 9.82E-07 x x
785 Pendimethalin Air kg 2.04E-06 2.04E-06 x x
786 Pentane Air kg 8.55E+00 6.42E+00 6.06E-01 1.53E+00
787 Pentane, 2,2,4-trimethyl- Air kg 3.18E-01 3.18E-01 x x
788 Pentanedinitrile, 2-bromo-2-(bromomethyl)- Air kg 5.23E-05 5.23E-05 x x
789 Peracetic acid Air kg 5.45E-07 5.45E-07 x x
790 Perchloromethylmercaptan Air kg 1.94E-06 1.94E-06 x x
791 Permethrin Air kg 1.95E-02 1.95E-02 x x
792 Phenanthrene Air kg 4.17E-02 4.17E-02 x x
793 Phenol Air kg 2.77E-02 2.71E-02 1.02E-04 4.69E-04
794 Phenol, 2-nitro- Air kg 5.15E-05 5.15E-05 x x
795 Phenol, 2,4-dichloro- Air kg 5.12E-04 5.12E-04 x x
796 Phenol, 2,4-dimethyl- Air kg 5.37E-07 5.37E-07 x x
797 Phenol, 2,4-dinitro- Air kg 2.61E-07 2.61E-07 x x
798 Phenol, 2,4,5-trichloro- Air kg 2.47E-08 2.47E-08 x x
799 Phenol, 2,4,6-trichloro- Air kg 1.20E-05 1.20E-05 x x
800 Phenol, 4-nitro- Air kg 2.24E-03 2.24E-03 x x
801 Phenol, chloro- Air kg 8.45E-06 8.45E-06 x x
802 Phenol, pentachloro- Air kg 2.14E-04 1.82E-04 3.09E-08 3.17E-05
803 Phenothrin Air kg 4.03E-11 4.03E-11 x x
804 Phenytoin Air kg 2.29E-04 2.29E-04 x x



805 Phosgene Air kg 1.60E-05 1.60E-05 x x
806 Phosphine Air kg 5.52E-06 5.52E-06 x 7.09E-09
807 Phosphoric acid Air kg 5.78E-04 5.78E-04 x x
808 Phosphorus Air kg 2.30E-01 2.30E-01 x 3.90E-04
809 Phosphorus compounds Air kg 8.23E-03 8.23E-03 x x
810 Phosphorus, total Air kg 9.14E-02 6.89E-02 1.56E-02 6.84E-03
811 Phthalate, dibutyl- Air kg 2.70E-04 2.70E-04 x x
812 Phthalate, dimethyl- Air kg 4.33E-04 4.33E-04 x x
813 Phthalate, dioctyl- Air kg 7.46E-04 7.46E-04 x x
814 Phthalic anhydride Air kg 3.06E-04 3.06E-04 x x
815 Picric acid Air kg 2.37E-07 2.37E-07 x x
816 Piperonyl butoxide Air kg 3.70E-10 3.70E-10 x x
817 Platinum Air kg 4.58E-07 1.51E-07 2.75E-07 3.18E-08
818 Plutonium-238 Air Bq 1.44E-03 6.63E-05 1.36E-03 1.62E-05
819 Plutonium-241 Air Bq 9.94E+02 6.92E-01 9.93E+02 3.20E-01
820 Plutonium-alpha Air Bq 3.61E+01 2.53E-02 3.61E+01 1.16E-02
821 Polonium-210 Air Bq 2.08E+04 4.71E+03 1.49E+04 1.14E+03
822 Polybrominated biphenyls Air kg 1.54E-05 1.54E-05 x x
823 Polychlorinated biphenyls Air kg 1.54E-02 1.54E-02 x 6.20E-06
824 Polycyclic organic matter, as 15-PAH Air kg 7.81E-03 7.81E-03 x x
825 Polycyclic organic matter, as 7-PAH Air kg 5.19E-03 5.19E-03 x x
826 Polycyclic organic matter, unspecified Air kg 1.27E-03 1.27E-03 x x
827 Potassium Air kg 1.35E+01 1.32E+01 1.76E-01 3.43E-02
828 Potassium-40 Air Bq 2.46E+03 6.08E+02 1.70E+03 1.47E+02
829 Potassium bromate Air kg 8.94E-06 8.94E-06 x x
830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 Air kg 8.48E-09 8.48E-09 x x
831 Potassium N-methyldithiocarbamate Air kg 3.70E-09 3.70E-09 x x
832 Profenofos Air kg 9.46E-07 9.46E-07 x x
833 Promethium-147 Air Bq 3.07E+02 2.14E-01 3.07E+02 9.86E-02
834 Prometryn Air kg 1.35E-07 1.35E-07 x x
835 Pronamide Air kg 1.74E-07 1.74E-07 x x
836 Propachlor Air kg 1.40E-08 1.40E-08 x x
837 Propanal Air kg 3.30E-02 3.30E-02 x 1.33E-06
838 Propane Air kg 7.83E+00 6.05E+00 4.95E-01 1.29E+00
839 Propane sultone Air kg 1.82E-06 1.82E-06 x x
840 Propane, 1,2-dibromo-3-chloro- Air kg 1.55E-07 1.55E-07 x x
841 Propane, 1,2-dichloro- Air kg 7.38E-04 7.38E-04 x x



842 Propane, 1,2,3-trichloro- Air kg 2.92E-04 2.92E-04 x x
843 Propane, 1,3-dichloro-1,1,2,2,3-pentafluoro-, HCFC-225cbAir kg 8.67E-06 8.67E-06 x x
844 Propane, 2-nitro- Air kg 5.10E-05 5.10E-05 x x
845 Propane, 3,3-dichloro-1,1,1,2,2-pentafluoro-, HCFC-225caAir kg 2.16E-05 2.16E-05 x x
846 Propane, dichloropentafluoro- Air kg 2.28E-03 2.28E-03 x x
847 Propanil Air kg 1.55E-06 1.55E-06 x x
848 Propargite Air kg 2.87E-05 2.87E-05 x x
849 Propargyl alcohol Air kg 3.70E-09 3.70E-09 x x
850 Propene Air kg 2.10E-01 1.31E-01 2.29E-02 5.65E-02
851 Propene, 1,3-dichloro- Air kg 6.17E-06 6.17E-06 x x
852 Propene, 1,3-dichloro- (trans) Air kg 7.15E-07 7.15E-07 x x
853 Propene, 2,3-dichloro- Air kg 5.46E-07 5.46E-07 x x
854 Propene, 3-chloro-2-methyl- Air kg 1.12E-08 1.12E-08 x x
855 Propetamphos Air kg 3.70E-09 3.70E-09 x x
856 Propiconazole Air kg 5.48E-04 5.48E-04 x x
857 Propiolactone Air kg 1.34E-04 1.34E-04 x x
858 Propionic acid Air kg 6.13E-02 5.84E-02 2.10E-03 8.29E-04
859 Propoxur Air kg 4.44E-02 4.44E-02 x x
860 Propylene oxide Air kg 1.56E-03 1.43E-03 x 1.30E-04
861 Propyleneimine Air kg 4.40E-03 4.40E-03 x x
862 Protactinium-234 Air Bq 4.44E+02 6.71E+01 3.61E+02 1.58E+01
863 Pyridine Air kg 5.99E-05 5.99E-05 x x
864 Pyridine, 2-methyl- Air kg 4.95E-08 4.95E-08 x x
865 Quinoline Air kg 2.46E-05 2.46E-05 x x
866 Quinone Air kg 1.14E-05 1.14E-05 x x
867 Quintozene Air kg 9.19E-07 9.19E-07 x x
868 Quizalofop ethyl ester Air kg 8.13E-09 8.13E-09 x x
869 Radioactive species, other beta emitters Air Bq 4.46E+03 4.09E+03 7.66E-02 3.71E+02
870 Radioactive species, unspecified Air Bq 7.88E+10 7.88E+10 x 5.56E+05
871 Radionuclides (Including Radon) Air kg 1.66E-04 1.66E-04 x x
872 Radium-226 Air Bq 1.64E+04 2.84E+03 1.29E+04 6.77E+02
873 Radium-228 Air Bq 1.55E+03 6.29E+02 8.34E+02 8.91E+01
874 Radon-220 Air Bq 1.09E+05 2.38E+04 7.90E+04 6.36E+03
875 Radon-222 Air Bq 9.23E+10 8.89E+09 8.13E+10 2.10E+09
876 Resmethrin Air kg 1.46E-07 1.46E-07 x x
877 Ruthenium-103 Air Bq 6.44E-03 2.16E-04 6.20E-03 1.97E-05
878 Ruthenium-106 Air Bq 3.61E+03 2.52E+00 3.61E+03 1.16E+00



879 Saccharin Air kg 7.13E-07 7.13E-07 x x
880 Safrole Air kg 1.31E-02 1.31E-02 x x
881 Scandium Air kg 1.21E-03 1.04E-03 1.72E-04 1.39E-06
882 Selenium Air kg 4.85E-02 3.66E-02 1.08E-02 1.08E-03
883 Selenium compounds Air kg 8.69E-03 8.69E-03 x x
884 Sethoxydim Air kg 4.61E-05 4.61E-05 x x
885 Silicates, unspecified Air kg 1.01E+01 1.01E+01 x 7.73E-05
886 Silicon Air kg 4.15E+00 1.21E-01 4.01E+00 1.56E-02
887 Silicon tetrafluoride Air kg 4.76E-06 2.51E-06 x 2.24E-06
888 Silver Air kg 9.61E-05 9.55E-05 x 5.58E-07
889 Silver-110 Air Bq 6.13E-01 2.52E-03 6.11E-01 3.73E-04
890 Silver compounds Air kg 1.45E-06 1.45E-06 x x
891 Simazine Air kg 1.04E-05 1.04E-05 x x
892 Sodium Air kg 1.58E+00 1.36E+00 1.97E-01 2.13E-02
893 Sodium azide Air kg 1.90E-06 1.90E-06 x x
894 Sodium chlorate Air kg 5.72E-05 3.19E-05 x 2.53E-05
895 Sodium dicamba Air kg 6.49E-04 6.49E-04 x x
896 Sodium dichromate Air kg 8.08E-05 6.62E-05 x 1.46E-05
897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Air kg 1.12E-08 1.12E-08 x x
898 Sodium formate Air kg 1.74E-06 1.31E-06 x 4.28E-07
899 Sodium hydroxide Air kg 2.83E-03 2.75E-03 x 8.23E-05
900 Sodium o-phenylphenoxide Air kg 1.40E-08 1.40E-08 x x
901 Soot Air kg 8.76E+01 8.76E+01 x 2.94E-04
902 Strontium Air kg 1.22E-01 1.04E-01 1.76E-02 7.15E-04
903 Strontium-89 Air Bq 1.09E+00 7.54E-04 1.09E+00 3.48E-04
904 Strontium-90 Air Bq 5.97E+02 4.15E-01 5.96E+02 1.91E-01
905 Strychnine and salts Air kg 6.88E-02 6.88E-02 x x
906 Styrene Air kg 9.08E-02 9.08E-02 x 4.17E-05
907 Sulfate Air kg 1.97E-01 1.25E-01 x 7.18E-02
908 Sulfur dioxide Air kg 3.12E+03 3.03E+03 x 9.07E+01
909 Sulfur hexafluoride Air kg 2.96E-03 2.37E-03 x 5.95E-04
910 Sulfur oxides Air kg 3.17E+03 2.09E+03 4.10E+02 6.67E+02
911 Sulfuric acid Air kg 1.14E-03 1.13E-03 x 1.72E-05
912 Sulfuric acid, dimethyl ester Air kg 9.02E-06 9.02E-06 x x
913 Sulfuryl fluoride Air kg 2.79E-07 2.79E-07 x x
914 t-Butyl alcohol Air kg 2.22E-01 2.22E-01 x x
915 t-Butyl methyl ether Air kg 3.67E-01 3.67E-01 6.15E-06 5.72E-06



916 Technetium-99 Air Bq 2.53E-02 1.76E-05 2.52E-02 8.13E-06
917 Tellurium-123m Air Bq 2.73E+00 1.89E-03 2.72E+00 8.75E-04
918 Temephos Air kg 9.11E-04 9.11E-04 x x
919 Terpenes Air kg 2.06E-05 9.35E-06 x 1.12E-05
920 Tetracycline hydrochloride Air kg 1.87E-05 1.87E-05 x x
921 Tetramethrin Air kg 4.55E-06 4.55E-06 x x
922 Tetramethyldiaminobenzophenone Air kg 3.17E-04 3.17E-04 x x
923 Thallium Air kg 2.52E-04 1.24E-04 1.25E-04 2.56E-06
924 Thallium compounds Air kg 9.42E-08 9.42E-08 x x
925 Thiabendazole Air kg 1.96E-08 1.96E-08 x x
926 Thioacetamide Air kg 1.27E-07 1.27E-07 x x
927 Thiobencarb Air kg 5.61E-07 5.61E-07 x x
928 Thiodicarb Air kg 2.67E-07 2.67E-07 x x
929 Thiophanat-methyl Air kg 8.40E-09 8.40E-09 x x
930 Thiosemicarbazide Air kg 3.63E-05 3.63E-05 x x
931 Thiourea Air kg 4.82E-05 4.82E-05 x x
932 Thorium Air kg 6.13E-03 5.79E-03 3.30E-04 1.85E-06
933 Thorium-228 Air Bq 8.82E+02 1.43E+02 7.08E+02 3.16E+01
934 Thorium-230 Air Bq 4.34E+03 2.56E+02 4.02E+03 6.34E+01
935 Thorium-232 Air Bq 6.84E+02 1.89E+02 4.48E+02 4.66E+01
936 Thorium-234 Air Bq 4.44E+02 6.71E+01 3.61E+02 1.58E+01
937 Thorium dioxide Air kg 2.08E-04 2.08E-04 x x
938 Tin Air kg 4.29E-03 3.49E-03 3.77E-04 4.32E-04
939 Titanium Air kg 3.63E-01 3.13E-01 4.92E-02 3.47E-04
940 Titanium tetrachloride Air kg 4.01E-05 4.01E-05 x x
941 Toluene Air kg 5.31E+00 5.01E+00 1.12E-01 1.80E-01
942 Toluene diisocyanate Air kg 7.43E-06 7.43E-06 x x
943 Toluene, 2,4-diamine Air kg 4.63E-06 4.63E-06 x x
944 Toluene, 2,4-diisocyanate Air kg 1.54E-04 1.54E-04 x x
945 Toluene, 2,4-dinitro- Air kg 1.72E-05 1.72E-05 x x
946 Toluene, 2,6-diisocyanate Air kg 4.48E-08 4.48E-08 x x
947 Toluene, 2,6-dinitro- Air kg 4.03E-11 4.03E-11 x x
948 Toluene, dinitro- Air kg 1.38E-04 1.38E-04 x x
949 Toxaphene Air kg 1.40E-06 1.40E-06 x x
950 Tri-allate Air kg 3.70E-10 3.70E-10 x x
951 Triadimefon Air kg 2.11E-07 2.11E-07 x x
952 Tribenuron-methyl Air kg 5.57E-07 5.57E-07 x x



953 Tribufos Air kg 1.58E-07 1.58E-07 x x
954 Tributyltin methacrylate Air kg 1.09E-07 1.09E-07 x x
955 Tributyltin oxide Air kg 7.24E-07 7.24E-07 x x
956 Trichlorfon Air kg 1.92E-09 1.92E-09 x x
957 Trichloroacetyl chloride Air kg 1.37E-01 1.37E-01 x x
958 Triclopyr triethylammonium salt Air kg 8.76E-03 8.76E-03 x x
959 Triethyl amine Air kg 3.47E-03 3.47E-03 x x
960 Trifluralin Air kg 8.30E-06 8.30E-06 x x
961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Air kg 1.40E-08 1.40E-08 x x
962 Trypan blue Air kg 2.52E-07 2.52E-07 x x
963 Uranium Air kg 2.99E-03 2.62E-03 3.70E-04 1.89E-06
964 Uranium-234 Air Bq 5.30E+03 7.86E+02 4.33E+03 1.88E+02
965 Uranium-235 Air Bq 2.57E+02 3.79E+01 2.10E+02 8.92E+00
966 Uranium-238 Air Bq 7.11E+03 1.26E+03 5.55E+03 3.03E+02
967 Uranium alpha Air Bq 1.74E+04 3.64E+03 1.29E+04 8.57E+02
968 Vanadium Air kg 1.17E+00 9.24E-01 2.19E-01 2.57E-02
969 Vinclozolin Air kg 6.07E-03 6.07E-03 x x
970 Vinyl acetate Air kg 5.82E-03 5.82E-03 x x
971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Air kg 7.62E+01 7.62E+01 x 1.35E-05
972 Warfarin and salts Air kg 2.62E-01 2.62E-01 x x
973 water Air kg 1.55E+05 1.55E+05 x 4.54E-01
974 Xenon-131m Air Bq 1.66E+05 2.63E+04 1.36E+05 3.85E+03
975 Xenon-133 Air Bq 4.12E+07 9.13E+05 4.02E+07 1.33E+05
976 Xenon-133m Air Bq 2.33E+04 2.52E+03 2.02E+04 5.56E+02
977 Xenon-135 Air Bq 7.25E+06 3.64E+05 6.83E+06 5.14E+04
978 Xenon-135m Air Bq 9.21E+05 2.19E+05 6.74E+05 2.91E+04
979 Xenon-137 Air Bq 2.27E+04 5.43E+03 1.68E+04 5.29E+02
980 Xenon-138 Air Bq 2.31E+05 4.37E+04 1.83E+05 4.80E+03
981 Xylene Air kg 4.39E+00 3.83E+00 4.25E-01 1.37E-01
982 Zinc Air kg 2.03E+00 1.98E+00 3.03E-02 2.52E-02
983 Zinc-65 Air Bq 2.71E+00 4.24E-02 2.66E+00 4.25E-03
984 Zinc compounds Air kg 1.09E-08 1.09E-08 x x
985 Zinc, fume or dust Air kg 3.22E-01 3.22E-01 x x
986 Zirconium Air kg 4.66E-04 4.41E-04 1.82E-05 7.48E-06
987 Zirconium-95 Air Bq 8.27E-02 3.96E-02 3.97E-02 3.33E-03
988 1-(3-Chloroallyl)-3,5,7-triaza-1-azoniaadamantane chlorideWater kg 1.20E-08 1.20E-08 x x
989 1-Butanol Water kg 7.53E-05 7.53E-05 x x



990 1-Methyl-2-pyrrolidinone Water kg 3.41E-05 3.41E-05 x x
991 1,4-Butanediol Water kg 2.45E-07 1.77E-07 x 6.79E-08
992 1,4-Dioxane Water kg 2.29E-04 2.29E-04 x x
993 2-Acetylaminofluore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994 2-Benzothiazolethiol Water kg 1.68E-04 1.68E-04 x x
995 2-Butanol Water kg 2.39E-05 2.39E-05 x x
996 2-Butene, 1,4-dichlo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997 2-Phenylphenol Water kg 2.51E-08 2.51E-08 x x
998 2-Propanol Water kg 1.41E-07 1.41E-07 x x
999 2-Propenenitrile, 2-methyl-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00 2,4-D Water kg 1.56E-07 1.56E-07 x x
1001 2,4-D 2-ethylhexyl ester Water kg 1.85E-09 1.85E-09 x x
1002 2,4-D butyl ester Water kg 2.51E-09 2.51E-09 x x
1003 2,4-D sodium salt Water kg 7.54E-08 7.54E-08 x x
1004 4-Methyl-2-pentanone Water kg 8.54E-05 8.54E-05 x 3.00E-09
1005 4,4'-Methylenebis-(2-chlorobenzenam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06 4,4'-Methylenebisbenzeneamine Water kg 8.28E-06 8.28E-06 x x
1007 4,4'-Oxybisbenzenamine Water kg 8.60E-07 8.60E-07 x x
1008 Abamectin Water kg 1.01E-08 1.01E-08 x x
1009 Acenaphthene Water kg 1.20E-05 4.01E-06 x 8.04E-06
1010 Acenaphthylene Water kg 6.22E-03 1.07E-05 6.20E-03 3.41E-06
1011 Acetaldehyde Water kg 5.69E-04 4.71E-04 x 9.76E-05
1012 Acetamide Water kg 1.92E-09 1.92E-09 x x
1013 Acetic acid Water kg 1.71E-03 1.05E-03 x 6.60E-04
1014 Acetone Water kg 2.92E-08 2.20E-08 x 7.16E-09
1015 Acetonitrile Water kg 2.40E-05 2.40E-05 x x
1016 Acetophenone Water kg 2.30E-06 2.30E-06 x x
1017 Acidity, unspecified Water kg 1.06E-01 1.06E-01 x 2.60E-04
1018 Acids, unspecified Water kg 6.86E-03 2.65E-04 6.45E-03 1.50E-04
1019 Acifluorfen sodium salt Water kg 1.20E-05 1.20E-05 x x
1020 Acrolein Water kg 4.90E-07 4.90E-07 x x
1021 Acrylamide Water kg 8.01E-07 8.01E-07 x x
1022 Acrylate, ion Water kg 7.00E-05 5.06E-05 x 1.94E-05
1023 Acrylic acid Water kg 1.29E-05 1.29E-05 x x
1024 Acrylonitrile Water kg 2.29E-06 2.29E-06 x x
1025 Actinides, radioactive, unspecified Water Bq 9.66E+02 7.78E+02 x 1.88E+02
1026 Alachlor Water kg 7.47E-07 7.47E-07 x x



1027 Allyl alcohol Water kg 9.65E-06 9.65E-06 x x
1028 Allyl chloride Water kg 6.40E-08 6.40E-08 x x
1029 Allylamine Water kg 1.13E-06 1.13E-06 x x
1030 Alpha-Naphthylam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31 Aluminum Water kg 2.57E+02 2.22E+02 2.83E+01 6.16E+00
1032 Aluminum oxide, fibrous forms Water kg 9.31E-06 9.31E-06 x x
1033 Aluminum, fume or dust Water kg 1.41E-05 1.41E-05 x x
1034 Americium-241 Water Bq 1.50E+03 1.04E+00 1.50E+03 4.82E-01
1035 Ametryn Water kg 1.21E-08 1.21E-08 x x
1036 Amitrol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37 Ammonia Water kg 9.09E-02 9.09E-02 x x
1038 Ammonia, as N Water kg 5.16E-01 4.61E-02 4.65E-01 5.20E-03
1039 Ammonium, ion Water kg 2.26E+00 2.15E+00 x 1.12E-01
1040 Aniline Water kg 2.95E-05 2.95E-05 x x
1041 Aniline, N,N-dimethyl- Water kg 7.03E-07 7.03E-07 x x
1042 Aniline, p-chloro- Water kg 2.39E-07 2.39E-07 x x
1043 Anthracene Water kg 3.77E-06 3.77E-06 x x
1044 Antimony Water kg 2.97E-02 2.27E-02 4.36E-04 6.53E-03
1045 Antimony-122 Water Bq 8.13E+00 6.12E-01 7.46E+00 5.33E-02
1046 Antimony-124 Water Bq 1.24E+03 1.40E+02 1.07E+03 3.07E+01
1047 Antimony-125 Water Bq 2.16E+02 1.28E+02 6.11E+01 2.77E+01
1048 Antimony compounds Water kg 9.24E-04 9.24E-04 x x
1049 AOX, Adsorbable Organic Halogen as Cl Water kg 4.72E-03 2.59E-03 7.31E-04 1.40E-03
1050 Arsenic compounds Water kg 4.81E-04 4.81E-04 x x
1051 Arsenic, ion Water kg 4.85E-01 4.22E-01 5.58E-02 6.75E-03
1052 Atrazine Water kg 4.60E-07 4.60E-07 x x
1053 Barite Water kg 4.42E+01 3.50E+01 4.27E+00 4.94E+00
1054 Barium Water kg 2.18E+01 1.79E+01 2.69E+00 1.23E+00
1055 Barium-140 Water Bq 1.03E+01 2.66E+00 7.46E+00 2.25E-01
1056 Barium compounds Water kg 3.47E-03 3.47E-03 x x
1057 Benzenamine, 2-methoxy-5-nitro- Water kg 1.26E-08 1.26E-08 x x
1058 Benzene Water kg 2.48E-01 1.28E-01 2.62E-02 9.37E-02
1059 Benzene, 1,2-dichloro- Water kg 8.74E-05 6.46E-05 x 2.28E-05
1060 Benzene, 1,2-dinitro- Water kg 1.21E-07 1.21E-07 x x
1061 Benzene, 1,2,4-trichloro- Water kg 2.97E-07 2.97E-07 x x
1062 Benzene, 1,2,4-trimethyl- Water kg 6.69E-06 6.69E-06 x x
1063 Benzene, 1,3-dichloro- Water kg 2.03E-06 2.03E-06 x x



1064 Benzene, 1,3-dinitro- Water kg 8.47E-07 8.47E-07 x x
1065 Benzene, 1,4-dichloro- Water kg 4.72E-06 4.72E-06 x x
1066 Benzene, 1,4-dinitro- Water kg 3.26E-08 3.26E-08 x x
1067 Benzene, chloro- Water kg 1.70E-03 1.23E-03 4.48E-10 4.71E-04
1068 Benzene, ethyl- Water kg 6.35E-02 2.76E-02 4.74E-03 3.11E-02
1069 Benzene, hexachloro- Water kg 1.87E-08 1.87E-08 x x
1070 Benzidine, 3,3'-dichloro-, dihydrochloride Water kg 5.46E-09 5.46E-09 x x
1071 Benzidine, 3,3'-dimethoxy-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72 Benzidine, 3,3'-dimethoxy-, dihydrochloride Water kg 1.56E-07 1.56E-07 x x
1073 Benzidine, 3,3'-dimethyl-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74 Benzoyl peroxide Water kg 1.01E-08 1.01E-08 x x
1075 Benzyl chloride Water kg 3.03E-06 3.03E-06 x x
1076 Beryllium Water kg 3.20E-03 2.49E-03 5.14E-05 6.60E-04
1077 Beryllium compounds Water kg 2.56E-06 2.56E-06 x x
1078 beta-Naphthylam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79 Biphenyl Water kg 1.54E-05 1.54E-05 x x
1080 Bis(2-chloro-1-methylethyl)ether Water kg 1.94E-09 1.94E-09 x x
1081 Bis(2-chloroethyl)ether Water kg 7.70E-08 7.70E-08 x x
1082 Bisphenol A Water kg 1.27E-05 1.27E-05 x x
1083 BOD5, Biological Oxygen Demand Water kg 4.76E+02 1.93E+02 4.42E-02 2.83E+02
1084 Boron Water kg 7.71E-01 6.23E-01 4.91E-02 9.83E-02
1085 Bromate Water kg 4.16E-03 2.69E-03 x 1.48E-03
1086 Bromine Water kg 1.41E+00 4.97E-01 x 9.17E-01
1087 Bromoform Water kg 1.09E-09 1.09E-09 x x
1088 Butadiene Water kg 3.18E-06 3.18E-06 x x
1089 Butadiene, hexachloro- Water kg 3.61E-09 3.61E-09 x x
1090 Butanal Water kg 3.87E-07 3.87E-07 x x
1091 Butane, 1,2-epoxy- Water kg 6.04E-06 6.04E-06 x x
1092 Butanol Water kg 1.93E-04 1.39E-04 x 5.34E-05
1093 Butene Water kg 1.04E-04 9.04E-05 x 1.33E-05
1094 Butyl acetate Water kg 2.50E-04 1.81E-04 x 6.95E-05
1095 Butyl acrylate Water kg 2.18E-05 2.18E-05 x x
1096 Butyrolactone Water kg 4.25E-07 3.07E-07 x 1.18E-07
1097 C.I. direct blue 218 Water kg 8.48E-09 8.48E-09 x x
1098 C.I. disperse yellow 3 Water kg 6.29E-08 6.29E-08 x x
1099 Cadmium-109 Water Bq 4.32E-02 3.29E-05 4.31E-02 1.46E-05
1100 Cadmium compounds Water kg 1.76E-05 1.76E-05 x x



1101 Cadmium, ion Water kg 2.00E-02 1.73E-02 1.88E-03 8.74E-04
1102 Calcium compounds, unspecified Water kg 1.91E+02 1.91E+02 x 1.46E-03
1103 Calcium, ion Water kg 2.30E+02 1.35E+02 3.64E+01 5.82E+01
1104 Captan Water kg 1.85E-09 1.85E-09 x x
1105 Carbamic acid, butyl-, 3-iodo-2-propynyl ester Water kg 1.09E-08 1.09E-08 x x
1106 Carbamic acid, ethyl ester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07 Carbaryl Water kg 1.85E-09 1.85E-09 x x
1108 Carbofuran Water kg 4.14E-08 4.14E-08 x x
1109 Carbon-14 Water Bq 7.57E+04 5.28E+01 7.56E+04 2.43E+01
1110 Carbon disulfide Water kg 1.54E-05 1.54E-05 x x
1111 Carbonate Water kg 2.79E-02 2.09E-02 x 6.91E-03
1112 Carboxylic acids, unspecified Water kg 8.41E+00 2.81E+00 x 5.60E+00
1113 Catechol Water kg 2.40E-05 2.40E-05 x x
1114 Cerium-141 Water Bq 2.27E+00 1.06E+00 1.11E+00 8.93E-02
1115 Cerium-144 Water Bq 3.43E+04 2.42E+01 3.43E+04 1.10E+01
1116 Cesium Water kg 2.65E-03 1.15E-03 2.02E-04 1.30E-03
1117 Cesium-134 Water Bq 7.67E+04 1.58E+02 7.65E+04 5.04E+01
1118 Cesium-136 Water Bq 2.44E-01 1.88E-01 4.00E-02 1.58E-02
1119 Cesium-137 Water Bq 8.17E+05 9.01E+04 7.05E+05 2.19E+04
1120 Chlorate Water kg 3.55E-02 2.27E-02 x 1.28E-02
1121 Chlorda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22 Chloride Water kg 3.10E+03 2.03E+03 2.85E+02 7.91E+02
1123 Chlorinated solvents, unspecified Water kg 7.71E-05 3.69E-05 2.28E-05 1.75E-05
1124 Chlorine Water kg 3.68E-03 3.10E-03 x 5.83E-04
1125 Chlorine dioxide Water kg 5.43E-07 5.43E-07 x x
1126 Chloroacetic acid Water kg 6.85E-10 6.85E-10 x x
1127 Chlorobenzilat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28 Chloroform Water kg 4.91E-04 8.89E-05 4.00E-04 1.53E-06
1129 Chloromethyl methyl ether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30 Chlorothalonil Water kg 1.76E-08 1.76E-08 x x
1131 Chromium Water kg 2.02E+00 2.02E+00 x 1.58E-05
1132 Chromium-51 Water Bq 4.42E+02 2.47E+02 1.64E+02 3.02E+01
1133 Chromium compounds Water kg 6.82E-03 6.82E-03 x x
1134 Chromium VI Water kg 2.62E-01 1.87E-01 5.67E-05 7.47E-02
1135 Chromium, ion Water kg 2.90E-01 6.32E-03 2.79E-01 4.90E-03
1136 Cobalt Water kg 5.87E-01 5.03E-01 5.48E-02 2.91E-02
1137 Cobalt-57 Water Bq 1.41E+01 5.98E+00 7.66E+00 5.04E-01



1138 Cobalt-58 Water Bq 8.20E+03 1.47E+03 6.49E+03 2.36E+02
1139 Cobalt-60 Water Bq 3.33E+05 1.43E+03 3.31E+05 2.89E+02
1140 Cobalt compounds Water kg 2.23E-04 2.23E-04 x x
1141 COD, Chemical Oxygen Demand Water kg 4.72E+02 1.80E+02 4.73E-01 2.92E+02
1142 Copper compounds Water kg 1.93E-03 1.93E-03 x x
1143 Copper, ion Water kg 1.44E+00 1.22E+00 1.39E-01 7.99E-02
1144 Creosote Water kg 1.66E-05 1.66E-05 x x
1145 Cresol Water kg 1.46E-05 1.46E-05 x x
1146 Crotonaldehyde Water kg 8.57E-05 8.57E-05 x x
1147 Crude oil Water kg 8.13E-01 8.13E-01 x 6.05E-07
1148 Cumene Water kg 1.09E-02 5.59E-03 x 5.27E-03
1149 Cumene hydroperoxide Water kg 3.02E-07 3.02E-07 x x
1150 Curium alpha Water Bq 1.98E+03 1.38E+00 1.98E+03 6.38E-01
1151 Cyanide Water kg 5.52E-02 4.51E-02 2.44E-03 7.61E-03
1152 Cyanide compounds Water kg 8.28E-03 8.28E-03 x x
1153 Cycloate Water kg 2.61E-07 2.61E-07 x x
1154 Cyclohexane Water kg 2.99E-05 2.99E-05 x x
1155 Cyclohexanol Water kg 1.03E-07 1.03E-07 x x
1156 Cyclopentadiene, hexachloro- Water kg 3.61E-09 3.61E-09 x x
1157 Cyfluthrin Water kg 2.66E-08 2.66E-08 x x
1158 Dazomet Water kg 3.82E-07 3.82E-07 x x
1159 Decabromodiphenyl oxide Water kg 2.13E-06 2.13E-06 x x
1160 Diallat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61 Diaminotoluene (mixed isomers) Water kg 5.34E-05 5.34E-05 x x
1162 Diazinon Water kg 7.80E-09 7.80E-09 x x
1163 Dibenzofuran Water kg 5.03E-08 5.03E-08 x x
1164 Dicamba Water kg 1.37E-08 1.37E-08 x x
1165 Dichlorvos Water kg 1.29E-09 1.29E-09 x x
1166 Dichromate Water kg 2.97E-04 2.43E-04 x 5.35E-05
1167 Dicyclopentadiene Water kg 5.07E-05 5.07E-05 x x
1168 Diethanolamine Water kg 2.22E-04 2.22E-04 x x
1169 Diisocyanates Water kg 5.67E-08 5.67E-08 x x
1170 Dimethoate Water kg 1.85E-09 1.85E-09 x x
1171 Dimethyl formamide Water kg 3.83E-05 3.83E-05 x x
1172 Dimethyl phosphorochloridothioat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73 Dimethylamine Water kg 3.58E-05 3.58E-05 x x
1174 Dimethylcarbamyl chlorid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75 Diphenylamine Water kg 8.05E-08 8.05E-08 x x
1176 Dipropylthiocarbamic acid S-ethyl ester Water kg 3.49E-07 3.49E-07 x x
1177 Diuron Water kg 1.07E-07 1.07E-07 x x
1178 DOC, Dissolved Organic Carbon Water kg 1.72E+02 8.51E+01 4.34E-02 8.73E+01
1179 Epichlorohydrin Water kg 5.88E-07 5.88E-07 x x
1180 Ethane, 1-chloro-1,1-difluoro-, HCFC-142b Water kg 1.11E-07 1.11E-07 x x
1181 Ethane, 1,1-dichlo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82 Ethane, 1,1-dichloro-1-fluoro-, HCFC-141b Water kg 1.05E-06 1.05E-06 x x
1183 Ethane, 1,1,1-trichloro-, HCFC-140 Water kg 2.93E-07 1.98E-07 8.58E-08 9.52E-09
1184 Ethane, 1,1,1,2-tetrachlo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85 Ethane, 1,1,2-trichloro- Water kg 1.44E-06 1.44E-06 x x
1186 Ethane, 1,1,2-trichloro-1,2,2-trifluoro-, CFC-113 Water kg 4.83E-06 4.83E-06 x x
1187 Ethane, 1,1,2,2-tetrachlo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188 Ethane, 1,2-dibromo- Water kg 1.93E-08 1.93E-08 x x
1189 Ethane, 1,2-dichloro- Water kg 6.62E-05 4.61E-05 x 2.01E-05
1190 Ethane, 1,2-dichloro-1,1-difluoro-, HCFC-132b Water kg 1.13E-07 1.13E-07 x x
1191 Ethane, 1,2-dichloro-1,1,2-trifluoro-, HCFC-123a Water kg 1.26E-08 1.26E-08 x x
1192 Ethane, 1,2-dichloro-1,1,2,2-tetrafluoro-, CFC-114 Water kg 1.26E-08 1.26E-08 x x
1193 Ethane, 2-chloro-1,1,1-trifluoro-, HCFC-133a Water kg 7.54E-08 7.54E-08 x x
1194 Ethane, 2-chloro-1,1,1,2-tetrafluoro-, HCFC-124 Water kg 1.26E-08 1.26E-08 x x
1195 Ethane, 2,2-dichloro-1,1,1-trifluoro-, HCFC-123 Water kg 1.26E-08 1.26E-08 x x
1196 Ethane, chloro- Water kg 6.53E-07 6.53E-07 x x
1197 Ethane, chloropentafluoro-, CFC-115 Water kg 1.26E-08 1.26E-08 x x
1198 Ethane, dichloro- Water kg 1.34E-03 6.85E-04 6.54E-04 7.30E-07
1199 Ethane, hexachloro- Water kg 1.57E-08 1.13E-09 1.46E-08 1.61E-11
1200 Ethane, pentachloro- Water kg 3.61E-09 3.61E-09 x x
1201 Ethanol Water kg 4.43E-04 3.20E-04 x 1.23E-04
1202 Ethanol, 2-methoxy- Water kg 4.05E-05 4.05E-05 x x
1203 Ethene Water kg 4.12E-03 2.03E-03 x 2.08E-03
1204 Ethene, 1,1-dichloro- Water kg 2.55E-07 2.55E-07 x x
1205 Ethene, 1,2-dichloro- Water kg 9.82E-07 9.82E-07 x x
1206 Ethene, chloro- Water kg 8.41E-06 5.95E-06 4.89E-07 1.97E-06
1207 Ethene, tetrachloro- Water kg 5.68E-06 3.95E-06 1.73E-06 1.91E-09
1208 Ethene, trichloro- Water kg 2.29E-04 1.20E-04 1.09E-04 1.22E-07
1209 Ethyl acetate Water kg 3.02E-08 2.19E-08 x 8.39E-09
1210 Ethyl acrylate Water kg 1.44E-07 1.44E-07 x x
1211 Ethyl chloroformate Water kg 2.02E-10 2.02E-10 x x



1212 Ethylene diamine Water kg 4.61E-08 4.03E-08 x 5.75E-09
1213 Ethylene glycol Water kg 1.07E-02 1.07E-02 x x
1214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Water kg 3.46E-07 3.46E-07 x x
1215 Ethylene oxide Water kg 3.60E-05 2.68E-05 x 9.23E-06
1216 Ethylene thiourea Water kg 1.47E-07 1.47E-07 x x
1217 Fatty acids as C Water kg 1.07E+00 4.01E-02 1.01E+00 2.51E-02
1218 Fluoride Water kg 5.83E+00 4.21E+00 1.19E-01 1.50E+00
1219 Fluorine Water kg 4.88E-05 4.88E-05 x x
1220 Fluosilicic acid Water kg 1.51E-03 1.14E-03 x 3.63E-04
1221 Folpet Water kg 1.09E-08 1.09E-08 x x
1222 Fomesafen Water kg 2.89E-06 2.89E-06 x x
1223 Formaldehyde Water kg 1.85E-01 1.85E-01 2.92E-06 2.87E-04
1224 Formic acid Water kg 2.40E-04 2.40E-04 x x
1225 Glutaraldehyde Water kg 5.46E-03 4.32E-03 5.28E-04 6.10E-04
1226 Glycol ethers Water kg 1.21E-04 1.21E-04 x x
1227 Heat, waste Water MJ 4.04E+05 3.68E+05 1.51E+04 2.06E+04
1228 Heptachlor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29 Hexachlorophe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30 Hexane Water kg 2.32E-05 2.32E-05 x x
1231 Hexazinone Water kg 1.58E-05 1.58E-05 x x
1232 Hydrazine Water kg 2.38E-07 2.38E-07 x x
1233 Hydrazine, 1,1-dimethyl-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34 Hydrazine, 1,2-diphenyl-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35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chlorinated Water kg 1.92E-06 1.92E-06 x x
1236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unspecified Water kg 3.56E-01 1.62E-01 2.61E-02 1.69E-01
1237 Hydrocarbons, aliphatic, alkenes, unspecified Water kg 9.53E-03 7.06E-03 2.41E-03 5.93E-05
1238 Hydrocarbons, aliphatic, unsaturated Water kg 2.32E-02 7.75E-03 x 1.55E-02
1239 Hydrocarbons, aromatic Water kg 1.56E+00 7.43E-01 1.22E-01 6.92E-01
1240 Hydrocarbons, chlorinated Water kg 4.55E-03 4.55E-03 x 4.52E-09
1241 Hydrocarbons, unspecified Water kg 2.90E+01 2.15E+01 9.45E-03 7.50E+00
1242 Hydrogen Water kg 2.18E+01 1.07E+01 x 1.11E+01
1243 Hydrogen-3, Tritium Water Bq 2.50E+09 2.07E+08 2.25E+09 5.03E+07
1244 Hydrogen chloride Water kg 8.89E-07 8.89E-07 x x
1245 Hydrogen cyanide Water kg 1.04E-07 1.04E-07 x x
1246 Hydrogen fluoride Water kg 1.96E-05 1.96E-05 x x
1247 Hydrogen peroxide Water kg 6.62E-04 4.79E-04 x 1.83E-04
1248 Hydrogen sulfide Water kg 5.15E-02 4.24E-02 1.04E-03 8.02E-03



1249 Hydroquinone Water kg 3.44E-06 3.44E-06 x x
1250 Hydroxide Water kg 2.21E-03 1.60E-03 x 6.13E-04
1251 Hypochlorite Water kg 2.53E-01 1.02E-02 2.40E-01 2.76E-03
1252 Hypochlorous acid Water kg 1.05E+00 8.13E-01 2.40E-01 8.38E-05
1253 Iodide Water kg 2.66E-01 1.16E-01 1.97E-02 1.30E-01
1254 Iodine-129 Water Bq 2.17E+05 1.51E+02 2.17E+05 6.96E+01
1255 Iodine-131 Water Bq 1.76E+02 2.70E+01 1.43E+02 5.52E+00
1256 Iodine-133 Water Bq 3.60E+01 1.69E+00 3.42E+01 1.51E-01
1257 Iron Water kg 1.09E+02 6.56E+01 4.35E+01 4.01E-02
1258 Iron-59 Water Bq 6.29E-01 4.58E-01 1.32E-01 3.84E-02
1259 Iron, ion Water kg 2.87E+01 2.28E+01 x 5.85E+00
1260 Isobutyraldehyde Water kg 2.21E-06 2.21E-06 x x
1261 Isosafrol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62 Kjeldahl-N Water kg 3.66E+01 3.66E+01 x 0.00E+00
1263 Lanthanum-140 Water Bq 4.61E+00 2.83E+00 1.55E+00 2.38E-01
1264 Lead Water kg 1.08E+01 6.54E+00 1.68E-01 4.11E+00
1265 Lead-210 Water Bq 7.79E+03 2.33E+03 4.33E+03 1.12E+03
1266 Lead compounds Water kg 3.11E-03 3.11E-03 x x
1267 Lindane Water kg 2.94E-09 2.94E-09 x x
1268 Linuron Water kg 1.85E-09 1.85E-09 x x
1269 Lithium carbonate Water kg 7.10E-07 7.10E-07 x x
1270 Lithium, ion Water kg 3.14E-03 2.37E-03 x 7.70E-04
1271 m-Cresol Water kg 1.54E-06 1.54E-06 x x
1272 m-Phenylenediamine Water kg 4.54E-07 4.54E-07 x x
1273 m-Xylene Water kg 1.91E-07 1.69E-07 x 2.17E-08
1274 Magnesium Water kg 2.22E+02 1.90E+02 2.33E+01 9.35E+00
1275 Malathion Water kg 1.85E-09 1.85E-09 x x
1276 Maleic anhydride Water kg 2.94E-09 2.94E-09 x x
1277 Malononitrile Water kg 1.29E-09 1.29E-09 x x
1278 Manganese Water kg 7.90E+00 7.11E+00 6.69E-01 1.22E-01
1279 Manganese-54 Water Bq 5.09E+04 1.25E+02 5.07E+04 3.08E+01
1280 Manganese compounds Water kg 8.32E-02 8.32E-02 x x
1281 Mercury Water kg 2.02E-03 1.78E-03 5.50E-05 1.87E-04
1282 Mercury compounds Water kg 2.11E-07 2.11E-07 x x
1283 Merphos Water kg 4.80E-09 4.80E-09 x x
1284 Metallic ions, unspecified Water kg 2.82E+00 9.70E-01 x 1.85E+00
1285 Metam-sodium Water kg 1.01E-07 1.01E-07 x x



1286 Methacrylic acid, methyl ester Water kg 7.46E-06 7.46E-06 x x
1287 Methane, bis(2-chloroethoxy)-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88 Methane, bromo-, Halon 1001 Water kg 1.66E-08 1.66E-08 x x
1289 Methane, chlorodifluoro-, HCFC-22 Water kg 9.18E-06 9.18E-06 x x
1290 Methane, chlorotrifluoro-, CFC-13 Water kg 1.26E-08 1.26E-08 x x
1291 Methane, dibrom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292 Methane, dichloro-, HCC-30 Water kg 2.77E-02 1.04E-02 1.95E-03 1.54E-02
1293 Methane, dichlorodifluoro-, CFC-12 Water kg 1.37E-08 1.37E-08 x x
1294 Methane, iodo-, Halon 10001 Water kg 2.44E-09 2.44E-09 x x
1295 Methane, monochloro-, R-40 Water kg 3.60E-06 3.60E-06 x x
1296 Methane, tetrachloro-, CFC-10 Water kg 2.80E-06 1.55E-07 2.64E-06 2.92E-09
1297 Methane, trichlorofluoro-, CFC-11 Water kg 2.22E-06 2.22E-06 x x
1298 Methanol Water kg 6.95E-02 6.82E-02 x 1.34E-03
1299 Methyl acrylate Water kg 6.57E-04 4.75E-04 x 1.82E-04
1300 Methyl amine Water kg 1.53E-07 1.11E-07 x 4.25E-08
1301 Methyl chlorocarbonate Water kg 1.29E-09 1.29E-09 x x
1302 Methyl ethyl ketone Water kg 5.22E-05 5.22E-05 x x
1303 Methyl formate Water kg 5.20E-08 3.76E-08 x 1.44E-08
1304 Metribuzin Water kg 2.51E-08 2.51E-08 x x
1305 Molinate Water kg 2.92E-07 2.92E-07 x x
1306 Molybdenum Water kg 6.75E-01 5.67E-01 1.03E-01 5.07E-03
1307 Molybdenum-99 Water Bq 1.58E+00 9.75E-01 5.23E-01 8.19E-02
1308 Molybdenum trioxide Water kg 3.68E-04 3.68E-04 x x
1309 N-Methylolacrylamide Water kg 2.41E-06 2.41E-06 x x
1310 N-Nitroso-N-ethylurea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11 N-Nitroso-N-methylurea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12 N-Nitrosodibutylam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13 N-Nitrosodiethylam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14 N-Nitrosopiperidi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15 Naphthalene Water kg 2.48E-03 2.48E-03 x x
1316 Neptunium-237 Water Bq 9.56E+01 6.66E-02 9.55E+01 3.07E-02
1317 Nickel compounds Water kg 2.28E-03 2.28E-03 x x
1318 Nickel, ion Water kg 1.70E+00 1.41E+00 1.39E-01 1.52E-01
1319 Nicotine and salts Water kg 6.88E-10 6.88E-10 x x
1320 Niobium-95 Water Bq 1.75E+01 1.09E+01 4.24E+00 2.31E+00
1321 Nitrate Water kg 9.35E+00 8.49E+00 6.49E-01 2.14E-01
1322 Nitrate compounds Water kg 8.28E+00 8.28E+00 x x



1323 Nitric acid Water kg 2.27E-05 2.27E-05 x x
1324 Nitrilotriacetic acid Water kg 1.21E-05 1.21E-05 x x
1325 Nitrite Water kg 1.33E-01 7.40E-02 5.80E-02 8.09E-04
1326 Nitrobenzene Water kg 7.29E-07 7.29E-07 x x
1327 Nitrogen Water kg 9.34E-01 8.41E-01 x 9.21E-02
1328 Nitrogen, organic bound Water kg 2.51E-01 1.23E-01 2.28E-02 1.06E-01
1329 Nitrogen, total Water kg 2.34E+00 1.73E+00 2.37E-01 3.76E-01
1330 Nitroglycerin Water kg 6.05E-09 6.05E-09 x x
1331 Norflurazon Water kg 5.03E-09 5.03E-09 x x
1332 o-Aminoanisole Water kg 3.52E-08 3.52E-08 x x
1333 o-Cresol Water kg 4.59E-08 4.59E-08 x x
1334 o-Phenylenediamine Water kg 5.75E-08 5.75E-08 x x
1335 o-Toluidine Water kg 3.61E-09 3.61E-09 x x
1336 o-Toluidine hydrochlorid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37 o-Xylene Water kg 1.48E-07 1.32E-07 x 1.58E-08
1338 Oils, unspecified Water kg 1.35E+02 4.32E+01 3.69E+00 8.82E+01
1339 p-Cresidine Water kg 1.03E-06 1.03E-06 x x
1340 p-Cresol Water kg 4.82E-07 4.82E-07 x x
1341 p-Phenylenediamine Water kg 3.52E-07 3.52E-07 x x
1342 p-Xylene Water kg 1.18E-07 1.18E-07 x x
1343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Water kg 2.09E-02 1.05E-02 2.77E-03 7.64E-03
1344 Paraffins Water kg 9.32E-08 7.30E-08 x 2.01E-08
1345 Paraldehyde Water kg 5.15E-08 5.15E-08 x x
1346 Pendimethalin Water kg 1.48E-08 1.48E-08 x x
1347 Peracetic acid Water kg 9.34E-08 9.34E-08 x x
1348 Phenanthrene Water kg 2.48E-06 2.48E-06 x x
1349 Phenol Water kg 3.00E-01 1.76E-01 x 1.24E-01
1350 Phenol, 2-nitro- Water kg 1.77E-08 1.77E-08 x x
1351 Phenol, 2,4-dichloro- Water kg 7.65E-08 7.65E-08 x x
1352 Phenol, 2,4-dimethyl- Water kg 1.41E-07 1.41E-07 x x
1353 Phenol, 2,4-dinitro- Water kg 4.46E-05 4.46E-05 x x
1354 Phenol, 2,4,5-trichloro- Water kg 7.96E-08 7.96E-08 x x
1355 Phenol, 2,4,6-trichloro- Water kg 9.66E-08 9.66E-08 x x
1356 Phenol, 4-nit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57 Phenol, chloro- Water kg 1.41E-07 1.41E-07 x x
1358 Phenol, pentachloro- Water kg 7.99E-07 7.99E-07 x x
1359 Phenols, unspecified Water kg 2.87E-02 -3.01E-04 2.81E-02 9.12E-04



1360 Phosphate Water kg 2.65E+01 1.96E+01 1.65E+00 5.19E+00
1361 Phosphorus Water kg 1.70E-01 1.63E-01 x 6.93E-03
1362 Phosphorus compounds, unspecified Water kg 1.81E-04 4.67E-06 1.73E-04 2.79E-06
1363 Phosphorus pentoxide Water kg x x x x
1364 Phosphorus, total Water kg 5.49E-05 5.49E-05 x 4.19E-10
1365 Phthalate, dibutyl- Water kg 2.56E-07 2.56E-07 x x
1366 Phthalate, dimethyl- Water kg 1.59E-06 1.59E-06 x x
1367 Phthalate, dimethyl tere- Water kg 3.97E-06 6.68E-09 3.96E-06 1.86E-09
1368 Phthalate, dioctyl- Water kg 2.26E-06 2.20E-06 5.86E-08 1.36E-10
1369 Phthalate, p-dibutyl- Water kg 6.31E-07 1.06E-09 6.30E-07 2.94E-10
1370 Phthalic anhydride Water kg 4.47E-08 4.47E-08 x x
1371 Picloram Water kg 2.51E-08 2.51E-08 x x
1372 Picric acid Water kg 2.51E-09 2.51E-09 x x
1373 Plutonium-241 Water Bq 1.48E+05 1.03E+02 1.48E+05 4.75E+01
1374 Plutonium-alpha Water Bq 5.97E+03 4.15E+00 5.96E+03 1.91E+00
1375 Polonium-210 Water Bq 8.92E+03 3.02E+03 4.33E+03 1.57E+03
1376 Polychlorinated biphenyls Water kg 2.18E-09 2.18E-09 x x
1377 Potassium Water kg 7.46E+01 6.53E+01 9.25E+00 4.99E-02
1378 Potassium-40 Water Bq 7.32E+03 1.45E+03 5.43E+03 4.47E+02
1379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 Water kg 1.56E-05 1.56E-05 x x
1380 Potassium N-methyldithiocarbamate Water kg 4.82E-06 4.82E-06 x x
1381 Potassium, ion Water kg 1.95E+01 1.30E+01 x 6.53E+00
1382 Prometryn Water kg 7.66E-09 7.66E-09 x x
1383 Pronamid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84 Propanal Water kg 6.54E-06 6.54E-06 x x
1385 Propane, 1,2-dichloro- Water kg 2.23E-05 2.23E-05 x x
1386 Propane, 1,2,3-trichloro- Water kg 5.78E-06 5.78E-06 x x
1387 Propane, 2-nitro- Water kg 7.18E-07 7.18E-07 x x
1388 Propanil Water kg 1.89E-06 1.89E-06 x x
1389 Propene Water kg 5.58E-03 3.32E-03 x 2.27E-03
1390 Propene, 1,3-dichloro- Water kg 1.70E-07 1.70E-07 x x
1391 Propene, 2,3-dichloro- Water kg 2.26E-06 2.26E-06 x x
1392 Propylene oxide Water kg 1.60E-03 1.29E-03 x 3.13E-04
1393 Protactinium-234 Water Bq 8.22E+03 1.24E+03 6.69E+03 2.92E+02
1394 Pyridine Water kg 1.78E-06 1.78E-06 x x
1395 Pyridine, 2-methyl-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96 Quinoline Water kg 5.29E-08 5.29E-08 x x



1397 Quinone Water kg 8.01E-07 8.01E-07 x x
1398 Quintoze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399 Radioactive species,  unspecified Water Bq 7.25E+08 7.25E+08 x 5.11E+03
1400 Radioactive species, alpha emitters Water Bq 6.39E+00 3.35E+00 4.94E-01 2.54E+00
1401 Radioactive species, from fission and activation Water Bq 4.49E+03 3.11E+00 4.49E+03 1.43E+00
1402 Radioactive species, Nuclides, unspecified Water Bq 5.79E+05 4.66E+05 3.24E+00 1.13E+05
1403 Radium-224 Water Bq 1.07E+05 3.27E+04 9.86E+03 6.48E+04
1404 Radium-226 Water Bq 2.87E+07 8.40E+05 2.76E+07 2.94E+05
1405 Radium-228 Water Bq 2.15E+05 6.53E+04 1.97E+04 1.30E+05
1406 Rubidium Water kg 1.94E-02 6.50E-03 x 1.29E-02
1407 Ruthenium Water kg 2.14E-03 7.91E-05 2.01E-03 4.94E-05
1408 Ruthenium-103 Water Bq 2.73E+00 2.08E-01 2.50E+00 1.81E-02
1409 Ruthenium-106 Water Bq 3.61E+05 2.52E+02 3.61E+05 1.16E+02
1410 Salts, unspecified Water kg 9.08E+01 1.42E+01 7.66E+01 3.29E-02
1411 Scandium Water kg 7.09E-03 5.64E-03 x 1.45E-03
1412 Selenium Water kg 1.18E+00 1.03E+00 1.42E-01 1.95E-03
1413 Selenium compounds Water kg 1.87E-04 1.87E-04 x x
1414 Silicon Water kg 3.42E+02 2.68E+02 1.13E-02 7.34E+01
1415 Silver Water kg 4.56E-04 3.11E-04 1.39E-04 6.07E-06
1416 Silver-110 Water Bq 5.48E+03 1.15E+03 4.16E+03 1.70E+02
1417 Silver compounds Water kg 8.17E-06 8.17E-06 x x
1418 Silver, ion Water kg 1.58E-03 5.39E-04 x 1.04E-03
1419 Simazine Water kg 1.42E-07 1.42E-07 x x
1420 Sodium-24 Water Bq 2.38E+02 7.55E+00 2.30E+02 6.96E-01
1421 Sodium azide Water kg 5.99E-09 5.99E-09 x x
1422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Water kg 1.01E-08 1.01E-08 x x
1423 Sodium formate Water kg 4.18E-06 3.15E-06 x 1.03E-06
1424 Sodium nitrite Water kg 6.98E-02 6.98E-02 x x
1425 Sodium, ion Water kg 1.05E+03 5.55E+02 9.31E+01 3.99E+02
1426 Solids, inorganic Water kg 2.76E+01 2.16E+01 x 5.94E+00
1427 Solved organics Water kg 1.01E+00 1.01E+00 x 7.73E-06
1428 Solved solids Water kg 1.97E+00 1.57E+00 x 4.01E-01
1429 Solved substances Water kg 9.90E+01 8.73E+01 1.16E+01 3.43E-02
1430 Solved substances, inorganic Water kg -1.95E+01 -1.95E+01 x x
1431 Strontium Water kg 1.09E+01 6.96E+00 1.52E+00 2.45E+00
1432 Strontium-89 Water Bq 4.22E+01 2.23E+01 1.69E+01 2.99E+00
1433 Strontium-90 Water Bq 8.55E+05 6.21E+05 7.22E+04 1.62E+05



1434 Styrene Water kg 5.02E-06 5.02E-06 x x
1435 Sulfate Water kg 1.41E+03 1.09E+03 2.88E+02 3.31E+01
1436 Sulfide Water kg 9.86E-03 1.46E-03 6.60E-03 1.81E-03
1437 Sulfite Water kg 3.45E-02 2.72E-02 x 7.29E-03
1438 Sulfur Water kg 3.74E-01 1.38E-01 x 2.37E-01
1439 Sulfur trioxide Water kg 3.72E+00 3.70E+00 2.48E-02 2.67E-05
1440 Sulfuric acid Water kg 1.28E-05 1.28E-05 x x
1441 Sulfuric acid, dimethyl ester Water kg 6.84E-09 6.84E-09 x x
1442 Suspended solids, unspecified Water kg 3.34E+01 1.47E+01 x 1.88E+01
1443 Suspended substances, unspecified Water kg 1.00E+02 1.00E+02 x 7.67E-04
1444 t-Butyl alcohol Water kg 1.71E-05 1.71E-05 x x
1445 t-Butyl methyl ether Water kg 4.34E-03 1.53E-03 5.62E-07 2.81E-03
1446 Technetium-99 Water Bq 3.79E+04 2.64E+01 3.79E+04 1.22E+01
1447 Technetium-99m Water Bq 2.79E+01 2.25E+01 3.52E+00 1.90E+00
1448 Tellurium-123m Water Bq 1.75E+01 1.39E+01 3.15E-01 3.33E+00
1449 Tellurium-132 Water Bq 1.90E-01 5.65E-02 1.29E-01 4.77E-03
1450 Tetrachlorvinphos Water kg 2.02E-10 2.02E-10 x x
1451 Thallium Water kg 4.74E-04 3.77E-04 x 9.69E-05
1452 Thallium compounds Water kg 1.68E-05 1.68E-05 x x
1453 Thioacetamid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454 Thiourea Water kg 2.93E-05 2.93E-05 x x
1455 Thiram Water kg 1.92E-07 1.92E-07 x x
1456 Thorium-228 Water Bq 4.30E+05 1.31E+05 3.95E+04 2.59E+05
1457 Thorium-230 Water Bq 1.26E+06 1.69E+05 1.05E+06 3.98E+04
1458 Thorium-232 Water Bq 1.32E+03 2.41E+02 1.01E+03 6.42E+01
1459 Thorium-234 Water Bq 8.26E+03 1.24E+03 6.74E+03 2.92E+02
1460 Tin, ion Water kg 1.15E-02 9.26E-03 2.86E-04 1.96E-03
1461 Titanium, ion Water kg 1.52E+01 1.33E+01 1.65E+00 2.75E-01
1462 TOC, Total Organic Carbon Water kg 2.56E+02 1.65E+02 3.92E+00 8.75E+01
1463 Toluene Water kg 3.37E-01 1.51E-01 2.18E-02 1.64E-01
1464 Toluene diisocyanate Water kg 6.29E-06 6.29E-06 x x
1465 Toluene, 2,4-diisocyanate Water kg 1.82E-08 1.82E-08 x x
1466 Toluene, 2,4-dinitro- Water kg 8.87E-07 8.87E-07 x x
1467 Toluene, 2,6-dinitro- Water kg 1.07E-07 1.07E-07 x x
1468 Toluene, dinitro- Water kg 1.09E-09 1.09E-09 x x
1469 Toxaphen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470 Tribufos Water kg 5.95E-08 5.95E-08 x x



1471 Tributyltin Water kg 5.34E-03 4.66E-03 6.74E-04 8.02E-06
1472 Tributyltin compounds Water kg 2.09E-03 8.04E-04 x 1.28E-03
1473 Tributyltin oxide Water kg 1.51E-08 1.51E-08 x x
1474 Triethyl amine Water kg 1.84E-05 1.84E-05 x x
1475 Triethylene glycol Water kg 5.02E-02 5.96E-03 4.34E-02 7.86E-04
1476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Water kg 1.09E-09 1.09E-09 x x
1477 Tungsten Water kg 8.41E-03 6.05E-03 1.30E-03 1.05E-03
1478 Undissolved substances Water kg 1.77E+01 4.74E-01 1.70E+01 2.84E-01
1479 Uranium-234 Water Bq 1.08E+04 1.49E+03 8.92E+03 3.50E+02
1480 Uranium-235 Water Bq 1.64E+04 2.45E+03 1.33E+04 5.77E+02
1481 Uranium-238 Water Bq 2.90E+04 4.91E+03 2.26E+04 1.45E+03
1482 Uranium alpha Water Bq 5.25E+05 7.13E+04 4.37E+05 1.68E+04
1483 Vanadium, fume or dust Water kg 3.50E-05 3.50E-05 x x
1484 Vanadium, ion Water kg 1.32E+00 1.14E+00 1.49E-01 3.36E-02
1485 Vinyl acetate Water kg 7.02E-06 7.02E-06 x x
1486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as C Water kg 7.37E-02 2.77E-03 6.92E-02 1.73E-03
1487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specified origin Water kg 6.82E-01 2.29E-01 x 4.53E-01
1488 Waste water/m3 Water m3 1.47E+01 1.47E+01 x x
1489 Xylene Water kg 2.74E-01 1.22E-01 1.89E-02 1.33E-01
1490 Yttrium-90 Water Bq 8.64E-01 6.57E-04 8.63E-01 2.92E-04
1491 Zinc-65 Water Bq 5.93E+02 1.00E+02 4.85E+02 8.55E+00
1492 Zinc compounds Water kg 2.07E-02 2.07E-02 x x
1493 Zinc, fume or dust Water kg 1.79E-04 1.79E-04 x x
1494 Zinc, ion Water kg 1.97E+01 1.81E+01 2.89E-01 1.34E+00
1495 Zirconium-95 Water Bq 3.07E+03 3.30E+00 3.07E+03 1.08E+00
1496 Aluminium waste Waste kg x x x x
1497 Cathode iron ingots waste Waste kg x x x x
1498 Cathode loss Waste kg x x x x
1499 Chemical waste, inert Waste kg x x x x
1500 Chemical waste, regulated Waste kg x x x x
1501 Chemical waste, unspecified Waste kg -9.52E+01 -9.52E+01 x x
1502 Chromium waste Waste kg 1.32E+01 1.32E+01 x x
1503 Construction waste Waste kg x x x x
1504 Dross Waste kg x x x x
1505 Dross for recycling Waste kg x x x x
1506 Dust, break-out Waste kg -1.74E+02 -1.74E+02 x x
1507 Dust, unspecified Waste kg 4.05E+01 4.05E+01 x 0.00E+00



1508 Iron waste Waste kg 5.43E+01 5.43E+01 x x
1509 Metal waste Waste kg x x x x
1510 Mineral waste Waste kg 4.54E+02 4.54E+02 x 8.91E-15
1511 Mineral waste, from mining Waste kg -7.23E+03 -7.23E+03 x x
1512 Oil waste Waste kg 2.58E+02 2.58E+02 x 8.79E-14
1513 Packaging waste, unspecified Waste kg x x x x
1514 Production waste, not inert Waste kg 2.85E+03 2.85E+03 x 2.17E-02
1515 Rejects Waste kg 9.78E+01 9.78E+01 x x
1516 Slags Waste kg 2.08E+02 -7.18E+02 x 9.26E+02
1517 Slags and ashes Waste kg x x x x
1518 Tinder from rolling drum Waste kg -1.28E+01 -1.28E+01 x x
1519 Waste in bioactive landfill Waste kg x x x x
1520 Waste in incineration Waste kg x x x x
1521 Waste in inert landfill Waste kg -2.53E+02 -2.53E+02 x x
1522 Waste, final, inert Waste kg 5.05E+04 4.97E+04 x 8.15E+02
1523 Waste, industrial Waste kg x x x x
1524 Waste, inorganic Waste kg 4.21E+02 4.21E+02 x 0.00E+00
1525 Waste, nuclear, high active/m3 Waste m3 1.42E-04 1.42E-04 x 1.08E-09
1526 Waste, nuclear, low and medium active/m3 Waste m3 3.20E-02 3.20E-02 x 2.44E-07
1527 Waste, unspecified Waste kg x x x x
1528 Wood, sawdust Waste kg 1.17E+04 1.17E+04 x x
1529 1-Butanol Soil kg 8.62E-08 8.62E-08 x x
1530 1-Methyl-2-pyrrolidinone Soil kg 3.37E-09 3.37E-09 x x
1531 1-Naphthalene acetamide Soil kg 7.07E-08 7.07E-08 x x
1532 1-Naphthaleneacetic acid Soil kg 3.43E-07 3.43E-07 x x
1533 1,4-Dioxane Soil kg 6.95E-08 6.95E-08 x x
1534 2-Benzothiazolethiol Soil kg 4.05E-05 4.05E-05 x x
1535 2-Butanol Soil kg 3.71E-04 3.71E-04 x x
1536 2-Butene, 1,4-dichloro- Soil kg 9.62E-07 9.62E-07 x x
1537 2-Propenenitrile, 2-methyl- Soil kg 1.36E-08 1.36E-08 x x
1538 2,4-D Soil kg 2.57E-03 2.56E-03 x 4.52E-06
1539 2,6-Xylidine Soil kg 2.67E-05 2.67E-05 x x
1540 3-Chloropropanenitrile Soil kg 1.18E-04 1.18E-04 x x
1541 4-Methyl-2-pentanone Soil kg 2.51E-09 2.51E-09 x x
1542 4,4'-Methylenebis(N,N-dimethylaniline) Soil kg 2.01E-08 2.01E-08 x x
1543 4,4'-Methylenebisbenzeneamine Soil kg 4.07E-05 4.07E-05 x x
1544 4,4'-Oxybisbenzenamine Soil kg 7.51E-05 7.51E-05 x x



1545 Abamectin Soil kg 1.13E-06 1.13E-06 x x
1546 Acephate Soil kg 1.68E-04 1.68E-04 x x
1547 Acetochlor Soil kg 1.64E-03 1.64E-03 x x
1548 Acetone Soil kg 3.77E-08 3.77E-08 x x
1549 Acifluorfen Soil kg 6.54E-05 6.54E-05 x x
1550 Acifluorfen sodium salt Soil kg 7.12E-08 7.12E-08 x x
1551 Aclonifen Soil kg 4.58E-04 4.57E-04 x 8.74E-07
1552 Acrolein Soil kg 2.20E-06 2.20E-06 x x
1553 Acrylamide Soil kg 1.62E-06 1.62E-06 x x
1554 Acrylic acid Soil kg 5.50E-06 5.50E-06 x x
1555 Alachlor Soil kg 6.50E-04 6.50E-04 x x
1556 Aldicarb Soil kg 4.42E-04 4.42E-04 x x
1557 Aldrin Soil kg 7.61E-07 5.50E-07 x 2.11E-07
1558 Aliphatic aldehydes Soil kg 2.36E-07 2.36E-07 x x
1559 Allyl alcohol Soil kg 7.64E-06 7.64E-06 x x
1560 Alpha-Naphthylamine Soil kg 2.90E-03 2.90E-03 x x
1561 Aluminum Soil kg 3.94E+00 3.05E+00 2.80E-01 6.15E-01
1562 Aluminum, fume or dust Soil kg 8.64E-03 8.64E-03 x x
1563 Ametryn Soil kg 2.14E-05 2.14E-05 x x
1564 Amitraz Soil kg 1.52E-05 1.52E-05 x x
1565 Amitrole Soil kg 7.58E-02 7.58E-02 x x
1566 Ammonium nitrate Soil kg 4.10E-08 4.10E-08 x x
1567 Aniline Soil kg 1.56E-04 1.56E-04 x x
1568 Aniline, N,N-dimethyl- Soil kg 1.41E-11 1.41E-11 x x
1569 Anthracene Soil kg 5.09E-03 5.09E-03 x x
1570 Antimony Soil kg 4.89E-02 4.89E-02 x 2.31E-08
1571 Antimony compounds Soil kg 2.63E-01 2.63E-01 x x
1572 Arsenic Soil kg 5.09E-01 5.09E-01 1.12E-04 2.47E-04
1573 Arsenic compounds Soil kg 3.86E-03 3.86E-03 x x
1574 Asbestos Soil kg 5.18E-05 5.18E-05 x x
1575 Asulam Soil kg 2.45E-05 2.45E-05 x x
1576 Atrazine Soil kg 5.75E-03 5.75E-03 x 5.54E-08
1577 Azadirachtin Soil kg 5.38E-08 5.38E-08 x x
1578 Azinphos-methyl Soil kg 1.05E-04 1.05E-04 x x
1579 Azoxystrobin Soil kg 8.97E-06 8.97E-06 x x
1580 Barium Soil kg 6.96E-01 3.93E-01 x 3.03E-01
1581 Benfluralin Soil kg 6.36E-06 6.36E-06 x x



1582 Benomyl Soil kg 2.94E-05 2.93E-05 x 2.87E-08
1583 Bensulide Soil kg 5.44E-05 5.44E-05 x x
1584 Bentazone Soil kg 5.53E-04 5.53E-04 x 4.46E-07
1585 Benzal chloride Soil kg 7.02E-05 7.02E-05 x x
1586 Benzenamine, 2-methoxy-5-nitro- Soil kg 7.13E-06 7.13E-06 x x
1587 Benzene, (epoxyethyl)- Soil kg 1.35E-04 1.35E-04 x x
1588 Benzene, 1,2-dichloro- Soil kg 1.25E-06 1.25E-06 x x
1589 Benzene, 1,2,4-trichloro- Soil kg 1.70E-07 1.70E-07 x x
1590 Benzene, 1,3-dinitro- Soil kg 4.71E-07 4.71E-07 x x
1591 Benzene, 1,4-dichloro- Soil kg 2.31E-05 2.31E-05 x x
1592 Benzene, 1,4-dinitro- Soil kg 2.14E-05 2.14E-05 x x
1593 Benzene, dichloro- Soil kg 7.74E-08 7.74E-08 x x
1594 Benzene, ethyl- Soil kg 2.54E-06 2.54E-06 x x
1595 Benzoyl chloride Soil kg 3.32E-08 3.32E-08 x x
1596 Benzoyl peroxide Soil kg 4.06E-08 4.06E-08 x x
1597 Benzyl chloride Soil kg 4.00E-04 4.00E-04 x x
1598 Benzyladenine Soil kg 1.68E-08 1.68E-08 x x
1599 Beryllium Soil kg 1.65E-03 1.65E-03 x x
1600 Bifenthrin Soil kg 6.64E-06 6.64E-06 x x
1601 Biphenyl Soil kg 1.94E-09 1.94E-09 x x
1602 Biphenyl, 4-amino- Soil kg 1.53E-05 1.53E-05 x x
1603 Bis(chloromethyl)ether Soil kg 1.26E-09 1.26E-09 x x
1604 Bisphenol A Soil kg 7.64E-06 7.64E-06 x x
1605 Boron Soil kg 1.15E-02 5.12E-03 x 6.42E-03
1606 Botran Soil kg 6.64E-06 6.64E-06 x x
1607 Bromacil Soil kg 2.43E-05 2.43E-05 x x
1608 Bromoform Soil kg 3.87E-09 3.87E-09 x x
1609 Bromoxynil Soil kg 1.38E-04 1.38E-04 x x
1610 Brucine Soil kg 1.09E-08 1.09E-08 x x
1611 Buprofezin Soil kg 2.43E-06 2.43E-06 x x
1612 Butadiene, hexachloro- Soil kg 6.09E-06 6.09E-06 x x
1613 Butane, diepoxy- Soil kg 8.54E-05 8.54E-05 x x
1614 Butyl acrylate Soil kg 2.68E-05 2.68E-05 x x
1615 Butylate Soil kg 1.13E-04 1.13E-04 x x
1616 Butyric acid, 4-(2,4-dichlorophenoxy)- Soil kg 2.25E-05 2.25E-05 x x
1617 C.I. solvent yellow 34 Soil kg 9.60E-04 9.60E-04 x x
1618 Cacodylic acid Soil kg 5.51E-06 5.51E-06 x x



1619 Cadmium Soil kg 1.50E-02 1.50E-02 4.18E-06 5.42E-06
1620 Calcium Soil kg 4.16E+01 3.80E+01 1.12E+00 2.49E+00
1621 Captan Soil kg 1.55E-04 1.55E-04 x x
1622 Carbamic acid, ethyl ester Soil kg 6.29E-04 6.29E-04 x x
1623 Carbaryl Soil kg 4.68E-04 4.68E-04 x x
1624 Carbetamide Soil kg 8.27E-05 8.25E-05 x 1.66E-07
1625 Carbofuran Soil kg 2.63E-04 2.47E-04 x 1.58E-05
1626 Carbon Soil kg 4.54E+01 4.27E+01 8.63E-01 1.84E+00
1627 Carbon disulfide Soil kg 2.62E-07 2.62E-07 x x
1628 Carboxin Soil kg 3.04E-08 3.04E-08 x x
1629 Catechol Soil kg 1.21E-05 1.21E-05 x x
1630 Chlorethoxyfos Soil kg 1.27E-05 1.27E-05 x x
1631 Chloridazon Soil kg 5.18E-06 5.18E-06 x x
1632 Chloride Soil kg 9.58E+00 7.22E+00 x 2.36E+00
1633 Chlorimuron-ethyl Soil kg 6.90E-06 6.90E-06 x x
1634 Chlorinated paraffins Soil kg 4.57E-05 4.57E-05 x x
1635 Chlorine Soil kg 6.79E-11 6.79E-11 x x
1636 Chloroacetic acid Soil kg 7.03E-08 7.03E-08 x x
1637 Chlorobenzilate Soil kg 1.73E-11 1.73E-11 x x
1638 Chloroform Soil kg 3.88E-06 3.88E-06 x x
1639 Chloromethyl methyl ether Soil kg 5.03E-09 5.03E-09 x x
1640 Chloropicrin Soil kg 6.89E-04 6.89E-04 x x
1641 Chlorothalonil Soil kg 1.64E-03 1.63E-03 x 8.36E-06
1642 Chlorpyrifos Soil kg 6.74E-04 6.74E-04 x x
1643 Chlorsulfuron Soil kg 1.44E-02 1.44E-02 x x
1644 Chromium Soil kg 2.73E-01 2.68E-01 1.40E-03 3.09E-03
1645 Chromium compounds Soil kg 2.09E-04 2.09E-04 x x
1646 Chromium VI Soil kg 1.14E-02 9.34E-03 x 2.05E-03
1647 Clethodim Soil kg 3.27E-05 3.27E-05 x x
1648 Clofentezine Soil kg 6.34E-07 6.34E-07 x x
1649 Clomazone Soil kg 1.48E-04 1.48E-04 x x
1650 Clopyralid Soil kg 4.32E-05 4.32E-05 x x
1651 Cobalt Soil kg 2.27E-02 2.27E-02 5.38E-06 2.71E-06
1652 Cobalt compounds Soil kg 5.16E-02 5.16E-02 x x
1653 Copper Soil kg 1.14E+00 1.14E+00 2.69E-05 1.38E-03
1654 Copper compounds Soil kg 2.37E-04 2.37E-04 x x
1655 Creosote Soil kg 1.70E-04 1.70E-04 x x



1656 Crotonaldehyde Soil kg 1.32E-05 1.32E-05 x x
1657 Crotonic acid Soil kg 4.77E-08 4.77E-08 x x
1658 Cryolite Soil kg 9.66E-05 9.66E-05 x x
1659 Cumene Soil kg 6.18E-06 6.18E-06 x x
1660 Cupferron Soil kg 2.28E-04 2.28E-04 x x
1661 Cyanazine Soil kg 4.44E-03 4.44E-03 x x
1662 Cyclanilide Soil kg 2.05E-05 2.05E-05 x x
1663 Cycloate Soil kg 3.94E-05 3.94E-05 x x
1664 Cyclopentadiene, hexachloro- Soil kg 2.89E-06 2.89E-06 x x
1665 Cyfluthrin Soil kg 1.60E-05 1.60E-05 x x
1666 Cymoxanil Soil kg 1.26E-05 1.26E-05 x x
1667 Cypermethrin Soil kg 2.42E-05 2.20E-05 x 2.23E-06
1668 Cyromazine Soil kg 7.06E-07 7.06E-07 x x
1669 Cytokinins Soil kg 8.14E-08 8.14E-08 x x
1670 D-trans-allethrin Soil kg 1.41E-09 1.41E-09 x x
1671 Dazomet sodium salt Soil kg 6.78E-04 6.78E-04 x x
1672 Deltamethrin Soil kg 3.13E-06 3.13E-06 x x
1673 Desmedipham Soil kg 2.03E-05 2.03E-05 x x
1674 Diallate Soil kg 2.74E-08 2.74E-08 x x
1675 Diazinon Soil kg 4.33E-05 4.33E-05 x x
1676 Diazomethane Soil kg 1.12E-08 1.12E-08 x x
1677 Dicamba Soil kg 6.98E-04 6.98E-04 x x
1678 Dichlobenil Soil kg 1.41E-06 1.41E-06 x x
1679 Dichlorprop Soil kg 1.07E-05 1.07E-05 x x
1680 Diclofop Soil kg 3.92E-05 3.92E-05 x x
1681 Dicofol Soil kg 5.63E-05 5.63E-05 x x
1682 Dicrotophos Soil kg 4.16E-05 4.16E-05 x x
1683 Difenzoquat Soil kg 1.39E-05 1.39E-05 x x
1684 Diflubenzuron Soil kg 3.80E-06 3.80E-06 x x
1685 Dihydrosafrole Soil kg 1.96E-04 1.96E-04 x x
1686 Dimethenamid Soil kg 2.84E-04 2.84E-04 x x
1687 Dimethipin Soil kg 3.27E-05 3.27E-05 x x
1688 Dimethoate Soil kg 1.20E-04 1.20E-04 x x
1689 Dimethomorph Soil kg 4.26E-06 4.26E-06 x x
1690 Dimethyl formamide Soil kg 4.29E-06 4.29E-06 x x
1691 Dimethyl phosphorochloridothioate Soil kg 4.37E-06 4.37E-06 x x
1692 Dimethylcarbamyl chloride Soil kg 1.26E-07 1.26E-07 x x



1693 Dipropylthiocarbamic acid S-ethyl ester Soil kg 7.57E-04 7.57E-04 x x
1694 Diquat dibromide Soil kg 5.93E-05 5.93E-05 x x
1695 Disodium acid methane arsenate Soil kg 9.75E-05 9.75E-05 x x
1696 Disulfoton Soil kg 1.36E-04 1.36E-04 x x
1697 Diuron Soil kg 2.64E-04 2.64E-04 x x
1698 Dodine Soil kg 6.09E-06 6.09E-06 x x
1699 Endosulfan Soil kg 1.73E-04 1.73E-04 x x
1700 Endothall Soil kg 1.37E-05 1.37E-05 x x
1701 Epichlorohydrin Soil kg 6.37E-06 6.37E-06 x x
1702 Esfenvalerate Soil kg 2.70E-05 2.70E-05 x x
1703 Ethalfluralin Soil kg 2.97E-04 2.97E-04 x x
1704 Ethane, 1,1,1,2-tetrachloro- Soil kg 2.06E-06 2.06E-06 x x
1705 Ethane, 1,1,2-trichloro- Soil kg 1.15E-06 1.15E-06 x x
1706 Ethane, 1,1,2,2-tetrachloro- Soil kg 4.30E-06 4.30E-06 x x
1707 Ethane, 1,1,2,2-tetrachloro-1-fluoro-, HCFC-121 Soil kg 7.54E-09 7.54E-09 x x
1708 Ethane, 1,2-dibromotetrafluoro-, Halon 2402 Soil kg 9.81E-06 9.81E-06 x x
1709 Ethane, 1,2-dichloro-1,1-difluoro-, HCFC-132b Soil kg 2.07E-05 2.07E-05 x x
1710 Ethane, 2-chloro-1,1,1-trifluoro-, HCFC-133a Soil kg 8.55E-09 8.55E-09 x x
1711 Ethane, chloro- Soil kg 7.35E-07 7.35E-07 x x
1712 Ethane, pentachloro- Soil kg 2.61E-05 2.61E-05 x x
1713 Ethene Soil kg 4.18E-04 4.18E-04 x x
1714 Ethene, 1,2-dichloro- Soil kg 2.90E-08 2.90E-08 x x
1715 Ethene, bromo- Soil kg 1.26E-09 1.26E-09 x x
1716 Ethene, chloro- Soil kg 5.23E-06 5.23E-06 x x
1717 Ethene, trichloro- Soil kg 3.53E-06 3.53E-06 x x
1718 Ethephon Soil kg 6.07E-04 6.07E-04 x x
1719 Ethion Soil kg 1.63E-05 1.63E-05 x x
1720 Ethofumesate Soil kg 1.75E-05 1.75E-05 x x
1721 Ethoprop Soil kg 1.69E-04 1.69E-04 x x
1722 Ethyl acrylate Soil kg 2.02E-10 2.02E-10 x x
1723 Ethylene glycol Soil kg 1.80E-07 1.80E-07 x x
1724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Soil kg 1.83E-02 1.83E-02 x x
1725 Ethyleneimine Soil kg 1.51E-09 1.51E-09 x x
1726 Etridiazole Soil kg 1.06E-05 1.06E-05 x x
1727 Fenamiphos Soil kg 1.40E-05 1.40E-05 x x
1728 Fenarimol Soil kg 1.49E-06 1.49E-06 x x
1729 Fenbuconazole Soil kg 8.21E-07 8.21E-07 x x



1730 Fenbutatin oxide Soil kg 7.82E-06 7.82E-06 x x
1731 Fenoxaprop Soil kg 4.24E-05 4.24E-05 x x
1732 Fenpiclonil Soil kg 1.73E-05 1.69E-05 x 3.59E-07
1733 Fenpropathrin Soil kg 2.71E-06 2.71E-06 x x
1734 Fentin hydroxide Soil kg 4.90E-05 4.90E-05 x x
1735 Ferbam Soil kg 1.03E-05 1.03E-05 x x
1736 Fluazifop Soil kg 3.17E-05 3.17E-05 x x
1737 Flumetralin Soil kg 2.12E-06 2.12E-06 x x
1738 Flumetsulam Soil kg 1.36E-05 1.36E-05 x x
1739 Flumiclorac Soil kg 1.57E-06 1.57E-06 x x
1740 Fluometuron Soil kg 8.90E-04 8.90E-04 x x
1741 Fluoride Soil kg 5.53E-02 2.37E-02 x 3.17E-02
1742 Fluorine Soil kg 1.01E-08 1.01E-08 x x
1743 Flutolanil Soil kg 4.73E-07 4.73E-07 x x
1744 Fomesafen Soil kg 4.58E-05 4.58E-05 x x
1745 Fonofos Soil kg 4.40E-05 4.40E-05 x x
1746 Formaldehyde Soil kg 3.12E-07 3.12E-07 x x
1747 Formetanate Soil kg 4.46E-06 4.46E-06 x x
1748 Formic acid Soil kg 2.79E-06 2.79E-06 x x
1749 Fosetyl-aluminium Soil kg 5.51E-05 5.51E-05 x x
1750 Gibberellic acid Soil kg 1.17E-06 1.17E-06 x x
1751 Glyphosate Soil kg 4.06E-03 3.96E-03 x 1.00E-04
1752 Halosulfuron-methyl Soil kg 2.70E-06 2.70E-06 x x
1753 Heat, waste Soil MJ 7.07E+03 2.86E+03 3.94E+03 2.75E+02
1754 Heptachlor Soil kg 1.11E-08 1.11E-08 x x
1755 Hexane Soil kg 3.67E-03 3.67E-03 x x
1756 Hexazinone Soil kg 1.34E-05 1.34E-05 x x
1757 Hexythiazox Soil kg 9.40E-07 9.40E-07 x x
1758 Hydramethylnon Soil kg 1.31E-07 1.31E-07 x x
1759 Hydrazine sulfate Soil kg 6.77E-05 6.77E-05 x x
1760 Hydrazine, 1,1-dimethyl- Soil kg 7.64E-06 7.64E-06 x x
1761 Hydrazine, 1,2-diphenyl- Soil kg 3.86E-06 3.86E-06 x x
1762 Hydrazine, methyl- Soil kg 1.75E-05 1.75E-05 x x
1763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chlorinated Soil kg 1.98E-03 1.98E-03 x x
1764 Hydrogen chloride Soil kg 6.87E-07 6.87E-07 x x
1765 Hydrogen cyanide Soil kg 4.63E-03 4.63E-03 x x
1766 Hydrogen fluoride Soil kg 5.05E-10 5.05E-10 x x



1767 Imazamethabenz Soil kg 3.07E-05 3.07E-05 x x
1768 Imazapic Soil kg 3.60E-07 3.60E-07 x x
1769 Imazaquin Soil kg 2.76E-05 2.76E-05 x x
1770 Imazethapyr Soil kg 4.63E-05 4.63E-05 x x
1771 Imidacloprid Soil kg 2.76E-05 2.76E-05 x x
1772 Iprodion Soil kg 4.13E-05 4.13E-05 x x
1773 Iron Soil kg 8.54E+00 6.62E+00 5.62E-01 1.36E+00
1774 Isofenphos Soil kg 5.74E-08 5.74E-08 x x
1775 Lactofen Soil kg 2.79E-03 2.79E-03 x x
1776 Lambda-cyhalothrin Soil kg 2.97E-05 2.97E-05 x x
1777 Lead Soil kg 3.15E-01 3.15E-01 1.23E-04 2.88E-05
1778 Lindane Soil kg 7.46E-07 7.46E-07 x x
1779 Linuron Soil kg 3.60E-03 3.60E-03 x 6.78E-06
1780 Lithium carbonate Soil kg 3.23E-03 3.23E-03 x x
1781 m-Cresol Soil kg 9.38E-08 9.38E-08 x x
1782 Magnesium Soil kg 4.90E+00 4.41E+00 x 4.89E-01
1783 Malathion Soil kg 6.18E-04 6.18E-04 x x
1784 Maleic anhydride Soil kg 2.02E-10 2.02E-10 x x
1785 Maleic hydrazide Soil kg 8.47E-05 8.47E-05 x x
1786 Mancozeb Soil kg 1.30E-03 1.29E-03 x 1.09E-05
1787 Maneb Soil kg 1.68E-02 1.68E-02 x x
1788 Manganese Soil kg 3.45E+00 3.41E+00 1.12E-02 2.73E-02
1789 Manganese compounds Soil kg 1.54E-08 1.54E-08 x x
1790 MCPA Soil kg 2.16E-04 2.16E-04 x x
1791 MCPB Soil kg 8.90E-07 8.90E-07 x x
1792 Mecoprop Soil kg 7.70E-04 7.70E-04 x x
1793 Mepiquat chloride Soil kg 2.11E-05 2.11E-05 x x
1794 Mercury Soil kg 4.34E-03 4.34E-03 8.04E-07 5.11E-08
1795 Merphos Soil kg 2.14E-05 2.14E-05 x x
1796 Metalaxil Soil kg 4.57E-05 4.57E-05 x x
1797 Metalaxyl-M Soil kg 1.16E-05 1.16E-05 x x
1798 Metaldehyde Soil kg 1.74E-05 1.73E-05 x 3.35E-08
1799 Metam-sodium Soil kg 1.30E-02 1.30E-02 x x
1800 Methamidophos Soil kg 1.78E-04 1.78E-04 x x
1801 Methane, bromo-, Halon 1001 Soil kg 2.25E-03 2.25E-03 x x
1802 Methane, dibromo- Soil kg 5.17E-11 5.17E-11 x x
1803 Methane, dichlorodifluoro-, CFC-12 Soil kg 1.05E-04 1.05E-04 x x



1804 Methane, dichlorofluoro-, HCFC-21 Soil kg 5.48E-06 5.48E-06 x x
1805 Methane, iodo-, Halon 10001 Soil kg 5.72E-05 5.72E-05 x x
1806 Methidathion Soil kg 1.07E-05 1.07E-05 x x
1807 Methiocarb Soil kg 3.08E-08 3.08E-08 x x
1808 Methomyl Soil kg 1.15E-04 1.15E-04 x x
1809 Methoxychlor Soil kg 2.54E-06 2.54E-06 x x
1810 Methyl acrylate Soil kg 2.02E-10 2.02E-10 x x
1811 Methyl chlorocarbonate Soil kg 1.45E-04 1.45E-04 x x
1812 Methyl isothiocyanate Soil kg 9.45E-06 9.45E-06 x x
1813 Metiram Soil kg 1.43E-04 1.43E-04 x x
1814 Metolachlor Soil kg 2.88E-02 2.88E-02 x 4.87E-05
1815 Metribuzin Soil kg 2.31E-04 2.30E-04 x 3.83E-07
1816 Metsulfuron Soil kg 1.90E-06 1.90E-06 x x
1817 Molinate Soil kg 1.02E-03 1.02E-03 x x
1818 Molybdenum Soil kg 4.77E-04 4.77E-04 x 5.50E-07
1819 Monosodium acid methanearsonate Soil kg 5.92E-04 5.92E-04 x x
1820 Myclobutanil Soil kg 7.79E-06 7.79E-06 x x
1821 N-Nitrosodipropylamine Soil kg 7.13E-06 7.13E-06 x x
1822 N-Nitrosomethylvinylamine Soil kg 8.92E-06 8.92E-06 x x
1823 Naled Soil kg 1.02E-04 1.02E-04 x x
1824 Naphthalene Soil kg 6.25E-02 6.25E-02 x x
1825 Napropamide Soil kg 5.74E-05 5.73E-05 x 5.92E-08
1826 Naptalam Soil kg 8.35E-06 8.35E-06 x x
1827 Nickel Soil kg 6.02E-02 6.02E-02 4.04E-05 3.51E-05
1828 Nicosulfuron Soil kg 1.07E-05 1.07E-05 x x
1829 Nitrapyrin Soil kg 2.00E-02 2.00E-02 x x
1830 Nitrate compounds Soil kg 5.83E-03 5.83E-03 x x
1831 Nitrilotriacetic acid Soil kg 6.54E-08 6.54E-08 x x
1832 Nitrogen Soil kg 2.78E-04 1.13E-05 2.60E-04 6.92E-06
1833 Nitrogen, total Soil kg x x x x
1834 Nitroglycerin Soil kg 5.03E-09 5.03E-09 x x
1835 Norflurazon Soil kg 2.11E-04 2.11E-04 x x
1836 o-Aminoanisole Soil kg 5.51E-06 5.51E-06 x x
1837 o-Phenylenediamine Soil kg 7.80E-08 7.80E-08 x x
1838 o-Toluidine hydrochloride Soil kg 1.21E-05 1.21E-05 x x
1839 Oils, biogenic Soil kg 3.01E+00 3.01E+00 3.34E-03 3.59E-03
1840 Oils, unspecified Soil kg 1.39E+02 4.54E+01 1.76E-01 9.31E+01



1841 Orbencarb Soil kg 9.56E-06 7.50E-06 x 2.07E-06
1842 Oryzalin Soil kg 2.51E-05 2.51E-05 x x
1843 Oxamyl Soil kg 1.14E-04 1.14E-04 x x
1844 Oxydemeton-methyl Soil kg 9.77E-06 9.77E-06 x x
1845 Oxydiazon Soil kg 4.95E-05 4.95E-05 x x
1846 Oxyfluorfen Soil kg 3.66E-05 3.66E-05 x x
1847 Oxytetracycline Soil kg 1.08E-06 1.08E-06 x x
1848 Oxythioquinox Soil kg 1.14E-06 1.14E-06 x x
1849 p-Cresidine Soil kg 3.98E-08 3.98E-08 x x
1850 p-Nitrosodiphenylamine Soil kg 7.02E-07 7.02E-07 x x
1851 p-Phenylenediamine Soil kg 1.27E-07 1.27E-07 x x
1852 Paraquat Soil kg 4.89E-04 4.89E-04 x x
1853 Parathion Soil kg 4.43E-05 4.43E-05 x x
1854 Parathion, methyl Soil kg 5.09E-04 5.09E-04 x x
1855 Pebulate Soil kg 8.57E-06 8.57E-06 x x
1856 Pendimethalin Soil kg 1.44E-03 1.44E-03 x x
1857 Perchloromethylmercaptan Soil kg 2.89E-05 2.89E-05 x x
1858 Permethrin Soil kg 8.25E-05 8.25E-05 x x
1859 Phenanthrene Soil kg 4.62E-04 4.62E-04 x x
1860 Phenmedipham Soil kg 8.70E-06 8.70E-06 x x
1861 Phenol, 2,4-dimethyl- Soil kg 4.38E-05 4.38E-05 x x
1862 Phenol, 2,4-dinitro- Soil kg 1.52E-05 1.52E-05 x x
1863 Phenol, 2,4,5-trichloro- Soil kg 3.59E-06 3.59E-06 x x
1864 Phenol, 2,4,6-trichloro- Soil kg 4.43E-08 4.43E-08 x x
1865 Phenol, pentachloro- Soil kg 9.47E-08 9.47E-08 x x
1866 Phorate Soil kg 3.69E-04 3.69E-04 x x
1867 Phosmet Soil kg 4.38E-05 4.38E-05 x x
1868 Phosphoric acid Soil kg 5.42E-04 5.42E-04 x x
1869 Phosphorus Soil kg 1.33E+00 1.28E+00 1.45E-02 3.20E-02
1870 Phosphorus, total Soil kg x x x x
1871 Phthalate, dimethyl 2,3,5,6-tetrachlorotere- Soil kg 3.59E-05 3.59E-05 x x
1872 Picloram Soil kg 7.27E-05 7.27E-05 x x
1873 Pirimicarb Soil kg 2.21E-05 2.21E-05 x 4.22E-08
1874 Polybrominated biphenyls Soil kg 2.25E-05 2.25E-05 x x
1875 Polychlorinated biphenyls Soil kg 7.53E-05 7.53E-05 x x
1876 Potassium Soil kg 7.36E+00 7.14E+00 x 2.20E-01
1877 Potassium bromate Soil kg 1.41E-09 1.41E-09 x x



1878 Primisulfuron Soil kg 6.69E-06 6.69E-06 x x
1879 Profenofos Soil kg 1.02E-04 1.02E-04 x x
1880 Prometryn Soil kg 1.91E-04 1.91E-04 x x
1881 Pronamide Soil kg 3.31E-05 3.31E-05 x x
1882 Propachlor Soil kg 4.18E-05 4.18E-05 x x
1883 Propamocarb Soil kg 4.62E-05 4.62E-05 x x
1884 Propane, 1,2-dibromo-3-chloro- Soil kg 1.64E-09 1.64E-09 x x
1885 Propane, 1,2,3-trichloro- Soil kg 8.48E-09 8.48E-09 x x
1886 Propane, 2-nitro- Soil kg 8.51E-07 8.51E-07 x x
1887 Propanil Soil kg 3.23E-04 3.23E-04 x x
1888 Propargite Soil kg 1.56E-04 1.56E-04 x x
1889 Propene Soil kg 2.03E-05 2.03E-05 x x
1890 Propene, 1,3-dichloro- Soil kg 4.04E-03 4.04E-03 x x
1891 Propene, 2,3-dichloro- Soil kg 1.54E-05 1.54E-05 x x
1892 Propiconazole Soil kg 1.88E-05 1.88E-05 x x
1893 Propoxur Soil kg 3.59E-07 3.59E-07 x x
1894 Prosulfuron Soil kg 3.62E-06 3.62E-06 x x
1895 Pyridaben Soil kg 5.73E-07 5.73E-07 x x
1896 Pyridate Soil kg 7.03E-06 7.03E-06 x x
1897 Pyridine Soil kg 7.55E-10 7.55E-10 x x
1898 Pyriproxyfen Soil kg 1.40E-06 1.40E-06 x x
1899 Pyrithiobac Soil kg 2.41E-05 2.41E-05 x x
1900 Quinclorac Soil kg 1.16E-05 1.16E-05 x x
1901 Quintozene Soil kg 9.25E-05 9.25E-05 x x
1902 Quizalofop Soil kg 1.76E-05 1.76E-05 x x
1903 Rimsulfuron Soil kg 1.64E-06 1.64E-06 x x
1904 Saccharin Soil kg 8.41E-06 8.41E-06 x x
1905 Safrole Soil kg 6.27E-05 6.27E-05 x x
1906 Selenium Soil kg 8.51E-03 8.51E-03 x x
1907 Sethoxydim Soil kg 6.39E-04 6.39E-04 x x
1908 Silicon Soil kg 1.07E+01 1.07E+01 x 7.24E-02
1909 Silver Soil kg 9.91E-03 9.91E-03 x x
1910 Simazine Soil kg 2.39E-04 2.39E-04 x x
1911 Sodium Soil kg 1.93E+00 7.18E-01 x 1.22E+00
1912 Sodium chlorate Soil kg 8.01E-04 8.01E-04 x x
1913 Sodium dicamba Soil kg 2.80E-04 2.80E-04 x x
1914 Sodium hydroxide Soil kg 8.77E-04 8.77E-04 x x



1915 Spinosad Soil kg 1.18E-05 1.18E-05 x x
1916 Streptomycin Soil kg 1.63E-06 1.63E-06 x x
1917 Strontium Soil kg 9.61E-03 3.49E-03 x 6.11E-03
1918 Strychnine and salts Soil kg 1.47E-05 1.47E-05 x x
1919 Sulfentrazone Soil kg 4.16E-07 4.16E-07 x x
1920 Sulfur Soil kg 1.94E+00 1.40E+00 1.68E-01 3.68E-01
1921 Sulfuric acid Soil kg 1.32E-02 1.32E-02 x 1.06E-08
1922 Sulfuric acid, dimethyl ester Soil kg 1.13E-07 1.13E-07 x x
1923 Sulprofos Soil kg 3.57E-05 3.57E-05 x x
1924 t-Butyl alcohol Soil kg 1.49E-05 1.49E-05 x x
1925 Tebuconazole Soil kg 1.24E-05 1.24E-05 x x
1926 Tebufenozide Soil kg 7.44E-06 7.44E-06 x x
1927 Tebupirimphos Soil kg 1.37E-05 1.37E-05 x x
1928 Tebutam Soil kg 6.53E-05 6.52E-05 x 1.40E-07
1929 Tebuthiuron Soil kg 4.46E-06 4.46E-06 x x
1930 Teflubenzuron Soil kg 1.18E-07 9.26E-08 x 2.55E-08
1931 Tefluthrin Soil kg 2.90E-05 2.90E-05 x x
1932 Temephos Soil kg 9.63E-08 9.63E-08 x x
1933 Terbacil Soil kg 4.83E-05 4.83E-05 x x
1934 Terbufos Soil kg 3.23E-04 3.23E-04 x x
1935 Tetramethrin Soil kg 8.55E-04 8.55E-04 x x
1936 Tetramethyldiaminobenzophenone Soil kg 4.50E-07 4.50E-07 x x
1937 Thallium Soil kg 1.34E-02 1.34E-02 x x
1938 Thidiazuron Soil kg 3.78E-05 3.78E-05 x x
1939 Thifensulfuron Soil kg 4.24E-06 4.24E-06 x x
1940 Thiobencarb Soil kg 9.47E-05 9.47E-05 x x
1941 Thiodicarb Soil kg 7.81E-05 7.81E-05 x x
1942 Thiophanat-methyl Soil kg 1.64E-05 1.64E-05 x x
1943 Thiosemicarbazide Soil kg 2.58E-06 2.58E-06 x x
1944 Thiourea Soil kg 1.39E-06 1.39E-06 x x
1945 Thiram Soil kg 5.91E-06 5.86E-06 x 5.10E-08
1946 Tin Soil kg 6.43E-07 4.66E-07 x 1.77E-07
1947 Titanium Soil kg 1.78E-01 1.78E-01 x 1.93E-04
1948 Titanium tetrachloride Soil kg 1.09E-04 1.09E-04 x x
1949 Toluene Soil kg 1.86E-08 1.86E-08 x x
1950 Toluene diisocyanate Soil kg 5.68E-06 5.68E-06 x x
1951 Toluene, 2,4-diamine Soil kg 2.51E-09 2.51E-09 x x



1952 Toluene, dinitro- Soil kg 7.25E-06 7.25E-06 x x
1953 Tralomethrin Soil kg 2.40E-06 2.40E-06 x x
1954 Tri-allate Soil kg 8.69E-05 8.69E-05 x x
1955 Triadimefon Soil kg 3.79E-06 3.79E-06 x x
1956 Triasulfuron Soil kg 2.60E-06 2.60E-06 x x
1957 Tribenuron Soil kg 2.54E-06 2.54E-06 x x
1958 Tribufos Soil kg 5.69E-04 5.69E-04 x x
1959 Tributyltin methacrylate Soil kg 3.15E-05 3.15E-05 x x
1960 Trichloroacetyl chloride Soil kg 5.90E-05 5.90E-05 x x
1961 Triclopyr Soil kg 2.56E-05 2.56E-05 x x
1962 Triclopyr triethylammonium salt Soil kg 4.11E-06 4.11E-06 x x
1963 Triflumizole Soil kg 2.99E-06 2.99E-06 x x
1964 Trifluralin Soil kg 1.50E-03 1.50E-03 x x
1965 Triflusulfuron Soil kg 1.02E-06 1.02E-06 x x
1966 Triforine Soil kg 7.66E-07 7.66E-07 x x
1967 Trypan blue Soil kg 6.65E-06 6.65E-06 x x
1968 Vanadium Soil kg 5.09E-03 5.09E-03 x 5.54E-06
1969 Vernolate Soil kg 4.69E-06 4.69E-06 x x
1970 Vinclozolin Soil kg 1.57E-05 1.57E-05 x x
1971 Warfarin and salts Soil kg 2.41E-05 2.41E-05 x x
1972 Xylene Soil kg 3.25E-02 3.25E-02 x x
1973 Zinc Soil kg 1.46E+01 1.46E+01 4.47E-03 1.02E-02
1974 Zinc, fume or dust Soil kg 7.85E-01 7.85E-01 x x
1975 Ziram Soil kg 5.71E-05 5.71E-05 x x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Compartment: All compartments
Per sub-compartment: No
Default units: Yes
Indicator: Inventory
Relative mode: Non

No Substance Compartment Unit Total Pumping station ConstructionElectricity MV use in UCPTE SMaintenance



1 Acids Raw kg 1.38E+01 1.38E+01 x x
2 Additives Raw kg 2.43E+05 2.43E+05 x x
3 Alloys Raw kg 5.74E+00 5.74E+00 x x
4 Aluminium scrap Raw kg x x x x
5 Aluminium, 24% in bauxite, 11%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83E+01 2.83E+01 x x
6 Aluminium, in ground Raw kg 1.53E+05 1.31E+05 x 2.16E+04
7 Anhydrite, in ground Raw kg 1.87E-04 1.87E-04 x x
8 Argon, in air Raw kg x x x x
9 Artificial fertilizer Raw kg x x x x

10 Auxiliary materials Raw kg 7.96E+01 7.96E+01 x x
11 Barite, 1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3.67E+01 3.67E+01 x x
12 Baryte, in ground Raw kg 2.92E+04 6.08E+01 2.91E+04 5.00E-01
13 Basalt, in ground Raw kg 8.20E+00 8.20E+00 x x
14 Bauxite, in ground Raw kg 4.82E+04 1.83E+02 4.80E+04 1.31E+00
15 Biomass Raw kg x x x x
16 Borax, in ground Raw kg 1.32E-04 1.32E-04 x x
17 Cadmium, 0.30% in sulfide, Cd 0.18%, Pb, Zn, Ag, In, in groundRaw kg 8.32E-03 8.32E-03 x x
18 Calcite, in ground Raw kg 2.02E+03 2.02E+03 x x
19 Calcium fluoride, in ground Raw kg x x x x
20 Calumite Raw kg x x x x
21 Carbon dioxide, in air Raw kg 1.62E+05 1.62E+05 x x
22 Carbon, in organic matter, in soil Raw kg 1.35E-02 1.35E-02 x x
23 Cerium, 24% in bastnasite, 2.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32E-14 3.32E-14 x x
24 Chlorine Raw kg x x x x
25 Chromium compounds Raw kg 9.49E-01 9.49E-01 x x
26 Chromium, 25.5% in chromite, 11.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61E+01 1.61E+01 x x
27 Chromium, in ground Raw kg 3.07E+03 1.04E+03 1.74E+03 2.85E+02
28 Chrysotile, in ground Raw kg 4.94E-04 4.94E-04 x x
29 Cinnabar, in ground Raw kg 5.27E-05 5.27E-05 x x
30 Clay, bentonite, in ground Raw kg 2.87E+04 3.67E+01 2.87E+04 1.41E-01
31 Clay,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4.64E+04 1.36E+03 4.50E+04 x
32 Coal, 18 MJ per kg, in ground Raw kg 2.34E+07 4.19E+04 2.33E+07 4.27E+02
33 Coal, 29.3 MJ per kg, in ground Raw kg 2.32E+05 2.16E+05 x 1.65E+04
34 Coal, brown, 8 MJ per kg, in ground Raw kg 2.96E+07 2.66E+03 2.96E+07 6.11E+00
35 Coal, brown, in ground Raw kg 7.04E+03 7.04E+03 x x
36 Coal, hard,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5.17E+03 5.17E+03 x x
37 Cobalt, in ground Raw kg 8.55E-04 5.14E-05 8.03E-04 9.69E-09



38 Colemanite, in ground Raw kg 1.60E-01 1.60E-01 x x
39 Copper, 0.99% in sulfide, Cu 0.36%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64E+00 1.64E+00 x x
40 Copper, 1.18% in sulfide, Cu 0.39%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9.01E+00 9.01E+00 x x
41 Copper, 1.42% in sulfide, Cu 0.81%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39E+00 2.39E+00 x x
42 Copper, 2.19% in sulfide, Cu 1.83% and Mo 8.2E-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20E+01 1.20E+01 x x
43 Copper, in ground Raw kg 2.13E+04 4.68E+00 2.13E+04 3.61E-02
44 Degreasing agent Raw kg 1.43E+00 1.43E+00 x x
45 Diatomite, in ground Raw kg 4.27E-06 4.27E-06 x x
46 Dolomite, in ground Raw kg 2.55E+00 2.55E+00 x x
47 Energy, from hydro power Raw MJ 9.33E+04 7.84E+04 x 1.49E+04
48 Energy, from uranium Raw MJ 5.36E+04 4.46E+04 x 9.00E+03
49 Energy, gross calorific value, in biomass Raw MJ 1.78E+06 1.78E+06 x x
50 Energy, gross calorific value, in biomass, primary forestRaw MJ 9.37E-01 9.37E-01 x x
51 Energy, kinetic (in wind), converted Raw MJ 2.92E+03 2.92E+03 x x
52 Energy, potential (in hydropower reservoir), converted Raw MJ 1.30E+08 2.98E+04 1.30E+08 x
53 Energy, solar, converted Raw MJ 4.34E+01 4.34E+01 x x
54 Energy, unspecified Raw MJ 1.78E+05 1.73E+05 x 5.59E+03
55 Europium, 0.06% in bastnasite, 0.00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42E-16 -1.42E-16 x x
56 Feldspar, in ground Raw kg 9.60E-06 9.60E-06 x x
57 Flow agents, gas Raw kg x x x x
58 Fluorine, 4.5% in apatite, 1%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7.65E-02 7.65E-02 x x
59 Fluorine, 4.5% in apatite, 3%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7.38E-02 7.38E-02 x x
60 Fluorspar, 92%, in ground Raw kg 2.49E+00 2.49E+00 x x
61 Gadolinium, 0.15% in bastnasite, 0.015%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20E-17 -2.20E-17 x x
62 Gallium, 0.014% in bauxite, in ground Raw kg 1.23E-07 1.23E-07 x x
63 Gas, mine, off-gas, process, coal mining/kg Raw kg 1.57E+05 7.99E+00 1.57E+05 x
64 Gas, mine, off-gas, process, coal mining/m3 Raw m3 5.06E+01 5.06E+01 x x
65 Gas, natural, 30.3 MJ per kg, in ground Raw kg 1.19E+05 1.18E+05 x 1.11E+03
66 Gas, natural,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4.02E+06 2.53E+04 4.00E+06 2.29E+02
67 Gas, natural, 36.6 MJ per m3, in ground Raw m3 1.16E+02 1.16E+02 x x
68 Gas, natural, feedstock,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x x x x
69 Gas, natural, in ground Raw m3 1.34E+04 1.34E+04 x x
70 Gas, off-gas, oil production, in ground Raw m3 1.75E+02 1.74E+02 x 1.60E+00
71 Gas, petroleum, 35 MJ per m3, in ground Raw m3 3.67E+05 9.04E+01 3.67E+05 x
72 Gold, Au 1.1E-4%, Ag 4.2E-3%, in ore, in ground Raw kg 8.50E-05 8.50E-05 x x
73 Gold, Au 1.3E-4%, Ag 4.6E-5%, in ore, in ground Raw kg 1.56E-04 1.56E-04 x x
74 Gold, Au 1.4E-4%, in ore, in ground Raw kg 1.87E-04 1.87E-04 x x



75 Gold, Au 2.1E-4%, Ag 2.1E-4%, in ore, in ground Raw kg 2.85E-04 2.85E-04 x x
76 Gold, Au 4.3E-4%, in ore, in ground Raw kg 7.07E-05 7.07E-05 x x
77 Gold, Au 4.9E-5%, in ore, in ground Raw kg 1.69E-04 1.69E-04 x x
78 Gold, Au 6.7E-4%, in ore, in ground Raw kg 2.62E-04 2.62E-04 x x
79 Gold, Au 7.1E-4%, in ore, in ground Raw kg 2.95E-04 2.95E-04 x x
80 Gold, Au 9.7E-4%, Ag 9.7E-4%, Zn 0.63%, Cu 0.38%, Pb 0.014%, in ore, in groundRaw kg 1.77E-05 1.77E-05 x x
81 Granite, in ground Raw kg 7.33E-08 7.33E-08 x x
82 Gravel, in ground Raw kg 5.57E+06 4.25E+06 1.32E+06 x
83 Gypsum, in ground Raw kg 7.07E+04 7.07E+04 x x
84 Helium, 0.08% in natural gas, in ground Raw kg 6.22E-07 6.22E-07 x x
85 Indium, 0.005% in sulfide, In 0.003%, Pb, Zn, Ag, Cd, in groundRaw kg 1.45E-04 1.45E-04 x x
86 Insulation plates Raw kg x x x x
87 Insulation stones Raw kg x x x x
88 Iron ore, in ground Raw kg -1.39E+04 -1.39E+04 x 1.31E-01
89 Iron, 46% in ore, 2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09E+03 1.09E+03 x x
90 Iron, in ground Raw kg 7.74E+05 4.43E+05 2.81E+05 5.12E+04
91 Kaolinite, 24%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42E-01 1.42E-01 x x
92 Kieserite, 25%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28E-03 1.28E-03 x x
93 Land use II-III Raw m2a 7.51E+06 2.05E+02 7.51E+06 x
94 Land use II-III, sea floor Raw m2a 4.66E+05 1.03E+02 4.66E+05 x
95 Land use II-IV Raw m2a 9.49E+04 4.43E+01 9.48E+04 x
96 Land use II-IV, sea floor Raw m2a 4.81E+04 1.06E+01 4.81E+04 x
97 Land use III-IV Raw m2a 6.16E+04 4.38E+01 6.16E+04 x
98 Land use IV-IV Raw m2a 2.68E+02 2.07E-01 2.67E+02 x
99 Lanthanum, 7.2% in bastnasite, 0.7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22E-14 2.22E-14 x x

100 Lead, 5.0% in sulfide, Pb 3.0%, Zn, Ag, Cd, In, in groundRaw kg 6.96E-01 6.96E-01 x x
101 Lead, in ground Raw kg 1.64E+03 7.99E+01 1.56E+03 3.11E-04
102 Limestone, in ground Raw kg 6.09E+04 5.70E+04 x 3.87E+03
103 Magnesite, 60%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52E+01 1.52E+01 x x
104 Magnesium, 0.13% in water Raw kg 2.30E-02 2.30E-02 x x
105 Manganese, 35.7% in sedimentary deposit, 14.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35E+00 3.35E+00 x x
106 Manganese, in ground Raw kg 3.89E+03 3.21E+03 2.89E+02 3.95E+02
107 Manure Raw kg x x x x
108 Marl, in ground Raw kg 2.45E+06 1.88E+06 5.68E+05 1.07E+01
109 Metamorphous rock, graphite containing, in ground Raw kg 3.96E-02 3.96E-02 x x
110 Methane Raw kg 3.30E+02 3.27E+02 x 3.01E+00
111 Molybdenum, 0.010% in sulfide, Mo 8.2E-3% and Cu 1.8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22E-01 2.22E-01 x x



112 Molybdenum, 0.014% in sulfide, Mo 8.2E-3% and Cu 0.81%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14E-02 3.14E-02 x x
113 Molybdenum, 0.022% in sulfide, Mo 8.2E-3% and Cu 0.3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19E+00 1.19E+00 x x
114 Molybdenum, 0.025% in sulfide, Mo 8.2E-3% and Cu 0.39%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15E-01 1.15E-01 x x
115 Molybdenum, 0.11% in sulfide, Mo 4.1E-2% and Cu 0.3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41E+00 2.41E+00 x x
116 Molybdenum, in ground Raw kg 9.37E-04 1.75E-06 9.35E-04 3.83E-09
117 Neodymium, 4% in bastnasite, 0.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7.09E-16 7.09E-16 x x
118 Nickel, 1.13% in sulfide, Ni 0.76% and Cu 0.76%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4.01E+00 4.01E+00 x x
119 Nickel, 1.98% in silicates, 1.0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4.98E+01 4.98E+01 x x
120 Nickel, in ground Raw kg 1.38E+03 1.11E+02 1.24E+03 3.12E+01
121 Occupation, arable Raw m2a 2.26E+03 2.24E+03 x 2.06E+01
122 Occupation, arable, non-irrigated Raw m2a 1.46E+02 1.46E+02 x x
123 Occupation, construction site Raw m2a 4.88E+00 4.88E+00 x x
124 Occupation, dump site Raw m2a 7.93E+01 7.93E+01 x x
125 Occupation, dump site, benthos Raw m2a 4.51E+00 4.51E+00 x x
126 Occupation, forest Raw m2a 2.61E-01 2.58E-01 x 2.37E-03
127 Occupation, forest, intensive Raw m2a 2.07E+01 2.07E+01 x x
128 Occupation, forest, intensive, normal Raw m2a 7.43E+05 7.43E+05 x x
129 Occupation, forest, intensive, short-cycle Raw m2a 2.35E-01 2.35E-01 x x
130 Occupation, industrial area Raw m2a 1.38E+05 1.36E+05 x 1.90E+03
131 Occupation,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a 4.13E-02 4.13E-02 x x
132 Occupation,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a 7.27E+01 7.27E+01 x x
133 Occupation,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a 3.66E+01 3.66E+01 x x
134 Occupation,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a 4.62E+01 4.62E+01 x x
135 Occupation, permanent crop, fruit, intensive Raw m2a 3.28E-01 3.28E-01 x x
136 Occupation,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a 2.26E+00 2.26E+00 x x
137 Occupation, traffic area Raw m2a 2.27E+06 2.27E+06 x 4.17E+02
138 Occupation, traffic area, rail embankment Raw m2a 2.68E+01 2.68E+01 x x
139 Occupation, traffic area, rail network Raw m2a 2.96E+01 2.96E+01 x x
140 Occupation, traffic area, road embankment Raw m2a 7.26E+03 7.26E+03 x x
141 Occupation, traffic area, road network Raw m2a 4.57E+01 4.57E+01 x x
142 Occupation, urban, continuously built Raw m2a 4.82E+03 4.53E+03 x 2.88E+02
143 Occupation, urban, discontinuously built Raw m2a 1.41E-01 1.41E-01 x x
144 Occupation, water bodies, artificial Raw m2a 7.73E+01 7.73E+01 x x
145 Occupation, water courses, artificial Raw m2a 2.20E+01 2.20E+01 x x
146 Oil Raw kg 2.43E+00 2.43E+00 x x
147 Oil, crude, 41 MJ per kg, in ground Raw kg 6.85E+03 5.96E+03 x 8.89E+02
148 Oil, crude, 42.6 MJ per kg, in ground Raw kg 5.36E+06 4.56E+03 5.35E+06 3.29E+01



149 Oil, crude, 42.7 MJ per kg, in ground Raw kg 1.49E+05 1.45E+05 x 3.19E+03
150 Oil, crude, feedstock, 41 MJ per kg, in ground Raw kg x x x x
151 Oil, crude, in ground Raw kg 4.85E+03 4.85E+03 x x
152 Olivine, in ground Raw kg 8.00E-05 8.00E-05 x x
153 Palladium, in ground Raw kg 7.87E-04 3.57E-06 7.84E-04 4.17E-10
154 Pd, Pd 2.0E-4%, Pt 4.8E-4%, Rh 2.4E-5%,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2.62E-05 2.62E-05 x x
155 Pd, Pd 7.3E-4%, Pt 2.5E-4%, Rh 2.0E-5%,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6.30E-05 6.30E-05 x x
156 Peat, in ground Raw kg 2.09E-01 2.09E-01 x x
157 Pesticides Raw kg x x x x
158 Phosphorus, 18% in apatite, 1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96E-01 2.96E-01 x x
159 Phosphorus, 18% in apatite, 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3.06E-01 3.06E-01 x x
160 Platinum, in ground Raw kg 8.87E-04 4.09E-06 8.82E-04 8.15E-10
161 Portachrome Raw kg x x x x
162 Potatoes Raw kg x x x x
163 Praseodymium, 0.42% in bastnasite, 0.042%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7.00E-16 -7.00E-16 x x
164 Pressed wire Raw kg x x x x
165 Pt, Pt 2.5E-4%, Pd 7.3E-4%, Rh 2.0E-5%,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5.38E-07 5.38E-07 x x
166 Pt, Pt 4.8E-4%, Pd 2.0E-4%, Rh 2.4E-5%,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1.93E-06 1.93E-06 x x
167 Recycling glass Raw kg x x x x
168 Resin glue Raw kg x x x x
169 Rh, Rh 2.0E-5%, Pt 2.5E-4%, Pd 7.3E-4%, Ni 2.3E+0%, Cu 3.2E+0% in ore, in groundRaw kg 2.55E-07 2.55E-07 x x
170 Rh, Rh 2.4E-5%, Pt 4.8E-4%, Pd 2.0E-4%, Ni 3.7E-2%, Cu 5.2E-2% in ore, in groundRaw kg 7.97E-07 7.97E-07 x x
171 Rhenium,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6.30E-07 6.30E-07 x x
172 Rhenium, in ground Raw kg 8.26E-04 3.11E-06 8.23E-04 2.37E-10
173 Rhodium, in ground Raw kg 8.34E-04 3.79E-06 8.30E-04 3.56E-10
174 Salt, unspecified Raw kg x x x x
175 Samarium, 0.3% in bastnasite, 0.03%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83E-16 -2.83E-16 x x
176 Sand and clay,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x x x x
177 Sand, quartz, in ground Raw kg x x x x
178 Sand, unspecified, in ground Raw kg 3.41E+06 3.27E+06 1.33E+05 x
179 Scrap, external Raw kg 7.52E+03 7.52E+03 x x
180 Shale, in ground Raw kg 5.28E-04 5.28E-04 x x
181 Silicon, in ground Raw kg 6.77E+03 5.68E+03 x 1.09E+03
182 Silver, 0.007% in sulfide, Ag 0.004%, Pb, Zn, Cd, In, in groundRaw kg 1.89E-03 1.89E-03 x x
183 Silver, 3.2ppm in sulfide, Ag 1.2ppm, Cu and Te,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35E-03 1.35E-03 x x
184 Silver, Ag 2.1E-4%, Au 2.1E-4%, in ore, in ground Raw kg 1.24E-04 1.24E-04 x x
185 Silver, Ag 4.2E-3%, Au 1.1E-4%, in ore, in ground Raw kg 2.84E-04 2.84E-04 x x



186 Silver, Ag 4.6E-5%, Au 1.3E-4%, in ore, in ground Raw kg 2.78E-04 2.78E-04 x x
187 Silver, Ag 9.7E-4%, Au 9.7E-4%, Zn 0.63%, Cu 0.38%, Pb 0.014%, in ore, in groundRaw kg 1.84E-04 1.84E-04 x x
188 Silver, in ground Raw kg 1.69E+01 1.43E-02 1.69E+01 9.76E-05
189 Sodium chloride, in ground Raw kg 1.86E+04 1.98E+02 1.84E+04 2.13E-01
190 Sodium dichromate, in ground Raw kg x x x x
191 Sodium nitrate, in ground Raw kg 4.90E-08 4.90E-08 x x
192 Sodium sulphate, various forms, in ground Raw kg 5.90E-01 5.90E-01 x x
193 Stibnite, in ground Raw kg 4.44E-07 4.44E-07 x x
194 Sulfur containing material Raw kg x x x x
195 Sulfur dioxide Raw kg x x x x
196 Sulfur dioxide, secondary Raw kg x x x x
197 Sulfur, in ground Raw kg 2.58E-02 2.58E-02 x x
198 Sylvite, 25 % in sylvinite, in ground Raw kg 7.50E-01 7.50E-01 x x
199 Talc, in ground Raw kg 1.57E-02 1.57E-02 x x
200 Tantalum, 81.9% in tantalite, 1.6E-4%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1.49E-03 1.49E-03 x x
201 Tellurium, 0.5ppm in sulfide, Te 0.2ppm, Cu and Ag,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02E-04 2.02E-04 x x
202 Tin, 79% in cassiterite, 0.1%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54E-01 1.54E-01 x x
203 Tin, in ground Raw kg 9.36E+00 7.92E-03 9.35E+00 5.43E-05
204 TiO2, 54% in ilmenite, 2.6%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97E+00 1.97E+00 x x
205 TiO2, 95% in rutile, 0.40% in crude ore, in ground Raw kg 1.31E-05 1.31E-05 x x
206 Transformation, from arable Raw m2 2.63E-02 2.63E-02 x x
207 Transformation, from arable, non-irrigated Raw m2 2.71E+02 2.71E+02 x x
208 Transformation, from arable, non-irrigated, fallow Raw m2 3.44E-03 3.44E-03 x x
209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inert material landfill Raw m2 3.69E-01 3.69E-01 x x
210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residual material landfillRaw m2 7.42E-02 7.42E-02 x x
211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sanitary landfill Raw m2 2.84E-03 2.84E-03 x x
212 Transformation, from dump site, slag compartment Raw m2 6.70E-03 6.70E-03 x x
213 Transformation, from forest Raw m2 9.01E+00 9.01E+00 x x
214 Transformation, from forest, extensive Raw m2 4.99E+03 4.99E+03 x x
215 Transformation, from forest, intensive, clear-cutting Raw m2 8.39E-03 8.39E-03 x x
216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Raw m2 1.02E-01 1.02E-01 x x
217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 3.84E-04 3.84E-04 x x
218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 1.09E-04 1.09E-04 x x
219 Transformation, from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 1.85E-04 1.85E-04 x x
220 Transformation, from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 1.80E+00 1.80E+00 x x
221 Transformation, from pasture and meadow Raw m2 9.52E-01 9.52E-01 x x
222 Transformation, from pasture and meadow, intensive Raw m2 2.21E-01 2.21E-01 x x



223 Transformation, from sea and ocean Raw m2 4.52E+00 4.52E+00 x x
224 Transformation, from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 5.66E-01 5.66E-01 x x
225 Transformation, from tropical rain forest Raw m2 8.39E-03 8.39E-03 x x
226 Transformation, from unknown Raw m2 3.02E+01 3.02E+01 x x
227 Transformation, to arable Raw m2 9.57E-01 9.57E-01 x x
228 Transformation, to arable, non-irrigated Raw m2 2.71E+02 2.71E+02 x x
229 Transformation, to arable, non-irrigated, fallow Raw m2 7.99E-03 7.99E-03 x x
230 Transformation, to dump site Raw m2 5.81E-01 5.81E-01 x x
231 Transformation, to dump site, benthos Raw m2 4.51E+00 4.51E+00 x x
232 Transformation, to dump site, inert material landfill Raw m2 3.69E-01 3.69E-01 x x
233 Transformation, to dump site, residual material landfill Raw m2 7.42E-02 7.42E-02 x x
234 Transformation, to dump site, sanitary landfill Raw m2 2.84E-03 2.84E-03 x x
235 Transformation, to dump site, slag compartment Raw m2 6.70E-03 6.70E-03 x x
236 Transformation, to forest Raw m2 1.84E+00 1.84E+00 x x
237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Raw m2 1.38E-01 1.38E-01 x x
238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clear-cutting Raw m2 8.39E-03 8.39E-03 x x
239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normal Raw m2 4.94E+03 4.94E+03 x x
240 Transformation, to forest, intensive, short-cycle Raw m2 8.39E-03 8.39E-03 x x
241 Transformation, to heterogeneous, agricultural Raw m2 4.24E-01 4.24E-01 x x
242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Raw m2 2.55E+03 2.55E+03 x 3.04E-01
243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benthos Raw m2 9.12E-03 9.12E-03 x x
244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built up Raw m2 1.47E+00 1.47E+00 x x
245 Transformation, to industrial area, vegetation Raw m2 7.52E-01 7.52E-01 x x
246 Transformation, to mineral extraction site Raw m2 2.61E+01 2.61E+01 x x
247 Transformation, to pasture and meadow Raw m2 6.50E-02 6.50E-02 x x
248 Transformation, to permanent crop, fruit, intensive Raw m2 4.61E-03 4.61E-03 x x
249 Transformation, to sea and ocean Raw m2 3.84E-04 3.84E-04 x x
250 Transformation, to shrub land, sclerophyllous Raw m2 4.53E-01 4.53E-01 x x
251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ail embankment Raw m2 6.23E-02 6.23E-02 x x
252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ail network Raw m2 6.85E-02 6.85E-02 x x
253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oad embankment Raw m2 4.84E+01 4.84E+01 x x
254 Transformation, to traffic area, road network Raw m2 4.40E-01 4.40E-01 x x
255 Transformation, to unknown Raw m2 1.34E-01 1.34E-01 x x
256 Transformation, to urban, continuously built Raw m2 6.12E+01 5.74E+01 x 3.85E+00
257 Transformation, to urban, discontinuously built Raw m2 2.82E-03 2.82E-03 x x
258 Transformation, to water bodies, artificial Raw m2 4.08E+00 4.08E+00 x x
259 Transformation, to water courses, artificial Raw m2 2.57E-01 2.57E-01 x x



260 Ulexite, in ground Raw kg 6.07E-03 6.07E-03 x x
261 Uranium ore, 1.11 GJ per kg, in ground Raw kg 6.62E-02 6.62E-02 x x
262 Uranium, 451 GJ per kg, in ground Raw kg 3.56E-01 3.53E-01 x 2.78E-03
263 Uranium, 560 GJ per kg, in ground Raw kg 2.01E+03 4.72E-02 2.01E+03 x
264 Uranium, in ground Raw kg 3.24E-01 3.24E-01 x x
265 Vermiculite, in ground Raw kg 1.28E-03 1.28E-03 x x
266 Volume occupied, final repository for low-active radioactive wasteRaw m3 6.67E-04 6.67E-04 x x
267 Volume occupied, final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Raw m3 1.66E-04 1.66E-04 x x
268 Volume occupied, reservoir Raw m3y 2.85E+06 5.56E+02 2.85E+06 x
269 Volume occupied, underground deposit Raw m3 1.10E-03 1.10E-03 x x
270 Water,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x x x x
271 Water,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9.30E+02 9.30E+02 x x
272 Water, lake Raw m3 1.33E+00 1.33E+00 x x
273 Water, process and cooling, unspecified natural origin Raw m3 x x x x
274 Water, process,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x x x x
275 Water, process,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5.43E+00 -5.43E+00 x x
276 Water, river Raw m3 1.49E+02 1.49E+02 x x
277 Water, salt, ocean Raw m3 3.00E+01 3.00E+01 x x
278 Water, salt, sole Raw m3 3.68E+00 3.68E+00 x x
279 Water, turbine use, unspecified natural origin Raw m3 6.92E+08 2.11E+05 6.91E+08 x
280 Water, unspecified natural origin/kg Raw kg 4.21E+09 1.84E+07 4.19E+09 3.18E+04
281 Water, unspecified natural origin/m3 Raw m3 1.73E+02 1.73E+02 x x
282 Water, well, in ground Raw m3 3.49E+01 3.49E+01 x x
283 Wood, dry matter Raw kg 2.88E+05 1.40E+01 2.88E+05 x
284 Wood, feedstock Raw kg x x x x
285 Wood, hard, standing Raw m3 1.38E+02 1.38E+02 x x
286 Wood, primary forest, standing Raw m3 8.69E-05 8.69E-05 x x
287 Wood, soft, standing Raw m3 5.93E-01 5.93E-01 x x
288 Wood, unspecified, standing/kg Raw kg 6.92E+05 6.92E+05 x 4.51E+00
289 Wood, unspecified, standing/m3 Raw m3 1.61E-06 1.61E-06 x x
290 Zeolite, in ground Raw kg 2.02E-01 2.00E-01 x 1.84E-03
291 Zinc, 9.0% in sulfide, Zn 5.3%, Pb, Ag, Cd, In, in groundRaw kg 9.37E+00 9.37E+00 x x
292 Zinc, in ground Raw kg 8.35E+00 1.88E-01 8.17E+00 1.60E-04
293 Zirconium, 50% in zircon, 0.39% in crude ore, in groundRaw kg 2.04E-03 2.04E-03 x x
294 1-Propanol Air kg 5.60E-07 5.60E-07 x x
295 1,4-Butanediol Air kg 4.95E-07 4.95E-07 x x
296 2-Propanol Air kg 9.24E-03 9.24E-03 x x



297 Acenaphthene Air kg 4.95E-08 4.95E-08 x x
298 Acetaldehyde Air kg 4.37E+01 1.15E-01 4.36E+01 1.99E-04
299 Acetic acid Air kg 1.96E+02 3.63E-01 1.96E+02 2.11E-03
300 Acetone Air kg 4.35E+01 5.11E-02 4.35E+01 1.88E-04
301 Acetonitrile Air kg 9.13E-06 9.13E-06 x x
302 Acrolein Air kg 4.39E-04 2.23E-05 4.17E-04 1.13E-07
303 Acrylic acid Air kg 2.39E-05 2.39E-05 x x
304 Actinide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6.26E+00 6.26E+00 x x
305 Aerosol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1.34E+02 1.34E+02 x x
306 Aldehydes, unspecified Air kg 1.60E+00 6.33E-04 1.60E+00 2.22E-06
307 Aluminum Air kg 1.48E+03 4.31E+00 1.48E+03 3.72E-02
308 Americium-241 Air Bq 1.55E+04 3.64E-01 1.55E+04 x
309 Ammonia Air kg 3.74E+02 3.82E+01 3.35E+02 3.87E-03
310 Ammonium carbonate Air kg 2.70E-04 2.70E-04 x x
311 Antimony Air kg 1.40E+00 1.67E-03 1.40E+00 5.21E-06
312 Antimony-124 Air Bq 2.28E+02 7.22E-03 2.28E+02 x
313 Antimony-125 Air Bq 2.89E+01 2.02E-02 2.89E+01 x
314 Argon-41 Air Bq 1.80E+09 1.10E+05 1.80E+09 x
315 Arsenic Air kg 5.82E+00 6.65E-02 5.75E+00 1.52E-03
316 Arsine Air kg 2.79E-10 2.79E-10 x x
317 Barium Air kg 2.42E+01 3.38E-02 2.42E+01 2.70E-04
318 Barium-140 Air Bq 3.24E+03 1.35E+00 3.24E+03 x
319 Benzal chloride Air kg 1.80E-12 1.80E-12 x x
320 Benzaldehyde Air kg 1.51E-04 7.65E-06 1.43E-04 3.90E-08
321 Benzene Air kg 1.18E+02 3.95E+00 1.14E+02 9.76E-02
322 Benzene, ethyl- Air kg 1.37E+02 1.55E+00 1.35E+02 5.03E-02
323 Benzene, hexachloro- Air kg 4.08E-04 3.11E-04 9.75E-05 x
324 Benzene, pentachloro- Air kg 1.06E-03 8.03E-04 2.59E-04 x
325 Benzo(a)pyrene Air kg 1.24E-01 6.62E-02 5.40E-02 4.30E-03
326 Beryllium Air kg 2.58E-01 3.30E-04 2.58E-01 2.75E-06
327 Boron Air kg 1.13E+03 4.31E-01 1.13E+03 2.02E-03
328 Boron trifluoride Air kg 2.08E-12 2.08E-12 x x
329 Bromine Air kg 1.15E+02 1.55E-01 1.15E+02 8.51E-04
330 Butadiene Air kg 2.75E-07 2.75E-07 x x
331 Butane Air kg 6.14E+02 2.06E+00 6.12E+02 1.19E-02
332 Butanol Air kg 1.53E-09 1.53E-09 x x
333 Butene Air kg 1.11E+01 1.12E-01 1.10E+01 5.67E-05



334 Butyrolactone Air kg 1.43E-07 1.43E-07 x x
335 Cadmium Air kg 2.25E+00 8.80E-02 2.16E+00 2.38E-03
336 Calcium Air kg 1.77E+03 3.30E+01 1.74E+03 3.41E-03
337 Carbon-14 Air Bq 1.25E+09 6.15E+05 1.24E+09 x
338 Carbon dioxide Air kg 9.37E+07 1.56E+06 9.21E+07 3.53E+04
339 Carbon dioxide, biogenic Air kg 6.92E+04 6.92E+04 x x
340 Carbon dioxide, fossil Air kg 5.01E+04 5.01E+04 x x
341 Carbon dioxide, land transformation Air kg 1.56E+00 1.56E+00 x x
342 Carbon disulfide Air kg 2.38E-01 2.38E-01 x x
343 Carbon monoxide Air kg 3.61E+04 1.19E+04 2.37E+04 5.64E+02
344 Carbon monoxide, biogenic Air kg 8.04E+01 8.04E+01 x x
345 Carbon monoxide, fossil Air kg 1.70E+02 1.70E+02 x x
346 Cerium-141 Air Bq 7.74E+01 3.10E-01 7.70E+01 x
347 Cerium-144 Air Bq 1.64E+05 3.87E+00 1.64E+05 x
348 Cesium-134 Air Bq 5.87E+05 1.38E+01 5.87E+05 x
349 Cesium-137 Air Bq 1.13E+06 2.69E+01 1.13E+06 x
350 Chlorine Air kg 2.78E+02 2.61E+02 x 1.72E+01
351 Chloroform Air kg 4.58E-02 3.31E-05 4.58E-02 x
352 Chlorosilane, trimethyl- Air kg 4.29E-07 4.29E-07 x x
353 Chromium Air kg 9.31E+00 1.15E-01 9.19E+00 1.63E-03
354 Chromium-51 Air Bq 2.92E+03 8.81E-02 2.92E+03 x
355 Chromium VI Air kg 1.46E-03 1.46E-03 x x
356 Cobalt Air kg 1.18E+01 1.61E-02 1.18E+01 5.22E-05
357 Cobalt-57 Air Bq 1.42E+00 3.34E-05 1.42E+00 x
358 Cobalt-58 Air Bq 2.36E+04 5.81E-01 2.36E+04 x
359 Cobalt-60 Air Bq 3.50E+04 1.07E+00 3.50E+04 x
360 Copper Air kg 2.64E+01 7.87E-01 2.56E+01 2.70E-02
361 Cumene Air kg 2.15E-03 2.15E-03 x x
362 Curium-242 Air Bq 8.17E-02 1.91E-06 8.17E-02 x
363 Curium-244 Air Bq 7.38E-01 1.74E-05 7.38E-01 x
364 Curium alpha Air Bq 2.45E+04 5.77E-01 2.45E+04 x
365 Cyanide Air kg 4.21E-01 2.29E-01 1.92E-01 2.46E-06
366 Dinitrogen monoxide Air kg 4.19E+03 8.21E+00 4.18E+03 1.08E-02
367 Dioxins, measured as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Air kg 3.88E-05 3.27E-05 6.03E-06 1.33E-07
368 Ethane Air kg 8.18E+02 7.06E+00 8.11E+02 4.20E-02
369 Ethane, 1,1-difluoro-, HFC-152a Air kg 1.60E-05 1.60E-05 x x
370 Ethane, 1,1,1-trichloro-, HCFC-140 Air kg 6.04E-08 6.04E-08 x x



371 Ethane, 1,1,1,2-tetrafluoro-, HFC-134a Air kg 1.63E-05 1.63E-05 ####### x
372 Ethane, 1,1,2-trichloro-1,2,2-trifluoro-, CFC-113 Air kg 1.13E-06 1.13E-06 x x
373 Ethane, 1,2-dichloro- Air kg 1.33E-03 1.33E-03 x 4.54E-06
374 Ethane, 1,2-dichloro-1,1,2,2-tetrafluoro-, CFC-114 Air kg 1.68E+01 6.35E-04 1.68E+01 x
375 Ethane, dichloro- Air kg 1.73E+00 6.39E-05 1.73E+00 x
376 Ethane, hexafluoro-, HFC-116 Air kg 5.25E-01 2.68E-03 5.22E-01 5.65E-06
377 Ethanol Air kg 8.74E+01 7.65E-02 8.73E+01 3.77E-04
378 Ethene Air kg 9.53E+01 3.39E+00 9.19E+01 1.54E-03
379 Ethene, chloro- Air kg 2.83E-01 8.36E-04 2.82E-01 2.59E-06
380 Ethene, tetrachloro- Air kg 1.47E-07 1.47E-07 x x
381 Ethyl acetate Air kg 4.29E-02 4.29E-02 x x
382 Ethyl cellulose Air kg 8.68E-05 8.68E-05 x x
383 Ethylene diamine Air kg 2.61E-08 2.61E-08 x x
384 Ethylene oxide Air kg 5.16E-05 5.16E-05 x x
385 Ethyne Air kg 1.51E+00 1.30E-02 1.49E+00 5.62E-05
386 Fluoranthene Air kg 2.09E-01 1.96E-01 x 1.29E-02
387 Fluoride Air kg x x x x
388 Fluorine Air kg 3.25E+00 3.06E+00 x 1.92E-01
389 Fluosilicic acid Air kg 7.36E-04 7.36E-04 x x
390 Formaldehyde Air kg 3.23E+02 1.69E+01 3.06E+02 8.33E-02
391 Formic acid Air kg 1.15E-04 1.15E-04 x x
392 Furan Air kg 1.73E-05 1.73E-05 x x
393 Heat, waste Air MJ 1.24E+09 6.42E+06 1.24E+09 1.27E+04
394 Helium Air kg 3.70E+02 1.06E-01 3.70E+02 x
395 Heptane Air kg 9.69E+01 1.47E-01 9.68E+01 5.67E-04
396 Hexane Air kg 2.03E+02 3.95E-01 2.03E+02 1.19E-03
397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cyclic Air kg 5.06E-05 5.06E-05 x x
398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unspecified Air kg 4.08E+02 1.33E+00 4.07E+02 2.74E-03
399 Hydrocarbons, aliphatic, alkenes, unspecified Air kg 1.36E+02 1.60E-01 1.36E+02 1.43E-03
400 Hydrocarbons, aliphatic, unsaturated Air kg 2.08E+00 2.08E+00 x x
401 Hydrocarbons, aromatic Air kg 1.78E+01 1.50E-01 1.77E+01 1.04E-05
402 Hydrocarbons, chlorinated Air kg 1.03E-03 1.03E-03 x x
403 Hydrocarbons, halogenated Air kg 1.49E-06 1.49E-06 x x
404 Hydrocarbons, unspecified Air kg 1.18E+03 1.14E+03 x 3.99E+01
405 Hydrogen Air kg 8.24E-02 8.24E-02 x x
406 Hydrogen-3, Tritium Air Bq 1.28E+10 3.52E+06 1.28E+10 x
407 Hydrogen chloride Air kg 1.72E+04 2.42E+01 1.72E+04 1.88E-01



408 Hydrogen fluoride Air kg 2.27E+03 2.55E+00 2.27E+03 1.94E-02
409 Hydrogen peroxide Air kg 6.43E-05 6.43E-05 x x
410 Hydrogen sulfide Air kg 1.30E+02 3.56E+01 9.18E+01 2.30E+00
411 Iodine Air kg 5.23E+01 4.30E-02 5.23E+01 2.85E-04
412 Iodine-129 Air Bq 4.41E+06 6.72E+02 4.41E+06 x
413 Iodine-131 Air Bq 5.16E+05 2.65E+04 4.89E+05 x
414 Iodine-133 Air Bq 2.75E+05 8.71E+00 2.75E+05 x
415 Iodine-135 Air Bq 4.11E+05 1.13E+01 4.11E+05 x
416 Iron Air kg 1.02E+03 1.65E+00 1.02E+03 9.53E-03
417 Iron-59 Air Bq 3.23E+01 7.57E-04 3.23E+01 x
418 Isocyanic acid Air kg 2.23E+01 2.23E+01 x x
419 Isoprene Air kg 8.04E-07 8.04E-07 x x
420 Krypton-85 Air Bq 7.57E+13 1.79E+09 7.57E+13 x
421 Krypton-85m Air Bq 8.96E+07 2.38E+04 8.96E+07 x
422 Krypton-87 Air Bq 4.02E+07 7.56E+03 4.02E+07 x
423 Krypton-88 Air Bq 3.59E+09 9.17E+04 3.59E+09 x
424 Krypton-89 Air Bq 2.81E+07 3.12E+03 2.81E+07 x
425 Lanthanum Air kg 6.97E-01 8.88E-04 6.97E-01 7.96E-06
426 Lanthanum-140 Air Bq 2.05E+03 1.57E-01 2.05E+03 x
427 Lead Air kg 2.88E+01 3.54E+00 2.51E+01 1.70E-01
428 Lead-210 Air Bq 1.36E+07 3.57E+03 1.36E+07 x
429 m-Xylene Air kg 7.90E-02 7.90E-02 x x
430 Magnesium Air kg 5.28E+02 1.06E+00 5.27E+02 7.06E-03
431 Manganese Air kg 2.19E+01 8.62E-01 2.11E+01 1.07E-04
432 Manganese-54 Air Bq 8.43E+02 2.99E-02 8.43E+02 x
433 Mercaptans, unspecified Air kg x x x x
434 Mercury Air kg 5.47E+00 3.18E-02 5.43E+00 1.70E-03
435 Metals, unspecified Air kg 7.99E-01 7.76E-01 x 2.28E-02
436 Methane Air kg 1.71E+05 4.44E+02 1.71E+05 4.38E+00
437 Methane, biogenic Air kg 4.13E+00 4.13E+00 x x
438 Methane, bromo-, Halon 1001 Air kg 4.11E-13 4.11E-13 x x
439 Methane, bromochlorodifluoro-, Halon 1211 Air kg 6.23E-04 6.23E-04 x x
440 Methane, bromotrifluoro-, Halon 1301 Air kg 2.08E+00 1.47E-03 2.07E+00 7.85E-06
441 Methane, chlorodifluoro-, HCFC-22 Air kg 1.52E-01 2.31E-03 1.50E-01 x
442 Methane, chlorotrifluoro-, CFC-13 Air kg 8.56E-02 2.02E-06 8.56E-02 x
443 Methane, dichloro-, HCC-30 Air kg 7.54E-02 3.00E-04 7.51E-02 x
444 Methane, dichlorodifluoro-, CFC-12 Air kg 1.37E-01 1.23E-05 1.37E-01 x



445 Methane, dichlorofluoro-, HCFC-21 Air kg 5.16E-01 2.77E-02 4.89E-01 x
446 Methane, fossil Air kg 1.12E+02 1.12E+02 x x
447 Methane, monochloro-, R-40 Air kg 1.63E-06 1.63E-06 x x
448 Methane, tetrachloro-, CFC-10 Air kg 4.21E-01 9.03E-05 4.21E-01 x
449 Methane, tetrafluoro-, CFC-14 Air kg 4.72E+00 2.28E-02 4.70E+00 4.52E-05
450 Methane, trichlorofluoro-, CFC-11 Air kg 6.36E-01 1.50E-05 6.36E-01 x
451 Methane, trifluoro-, HFC-23 Air kg 2.42E-06 2.42E-06 x x
452 Methanol Air kg 8.90E+01 1.40E+00 8.76E+01 3.79E-04
453 Methyl acrylate Air kg 2.71E-05 2.71E-05 x x
454 Methyl amine Air kg 5.16E-08 5.16E-08 x x
455 Methyl borate Air kg 9.16E-12 9.16E-12 x x
456 Methyl ethyl ketone Air kg 4.29E-02 4.29E-02 x x
457 Methyl formate Air kg 1.05E-07 1.05E-07 x x
458 Molybdenum Air kg 4.02E+00 4.10E-03 4.01E+00 1.93E-05
459 Monoethanolamine Air kg 1.40E-03 1.40E-03 x x
460 Naphthalene Air kg 2.42E-01 2.34E-01 x 8.40E-03
461 Neptunium-237 Air Bq 8.10E-01 1.90E-05 8.10E-01 x
462 Nickel Air kg 8.78E+01 1.63E-01 8.76E+01 8.16E-04
463 Niobium-95 Air Bq 1.49E+02 4.70E-03 1.49E+02 x
464 Nitrate Air kg 5.32E-05 5.32E-05 x x
465 Nitrogen Air kg 1.08E+03 1.24E-01 1.08E+03 x
466 Nitrogen dioxide Air kg 1.28E+03 1.26E+03 x 1.84E+01
467 Nitrogen oxides Air kg 1.66E+05 7.43E+03 1.58E+05 2.07E+02
468 NMVOC,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specified originAir kg 4.38E+04 1.24E+02 4.37E+04 2.92E-01
469 Noble gases, radioactive, unspecified Air Bq 5.57E+09 5.46E+09 1.07E+08 x
470 Ozone Air kg 1.91E-01 1.91E-01 x x
471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ir kg 3.09E+00 3.16E-02 3.06E+00 1.00E-04
472 Paraffins Air kg 3.02E-08 3.02E-08 x x
473 Particulates Air kg -1.05E-01 -1.05E-01 x x
474 Particulates, < 10 um (mobile) Air kg 5.64E+02 7.30E-01 5.64E+02 x
475 Particulates, < 10 um (stationary) Air kg 2.27E+04 1.85E+00 2.27E+04 x
476 Particulates, < 2.5 um Air kg 4.15E+01 4.15E+01 x x
477 Particulates, > 10 um Air kg 1.95E+02 1.93E+02 x 1.53E+00
478 Particulates, > 10 um (process) Air kg 4.35E+04 5.90E+00 4.35E+04 x
479 Particulates, > 2.5 um, and < 10um Air kg 1.16E+01 1.16E+01 x x
480 Particulates, SPM Air kg 9.63E+04 9.63E+04 x 1.73E+01
481 Pentane Air kg 8.31E+02 7.21E+00 8.24E+02 1.82E-01



482 Phenol Air kg 1.41E-01 2.45E-03 1.39E-01 4.25E-06
483 Phenol, pentachloro- Air kg 3.19E-04 2.77E-04 4.19E-05 x
484 Phosphine Air kg 2.07E-08 2.07E-08 x x
485 Phosphorus Air kg 2.25E-01 2.25E-01 x 2.44E-04
486 Phosphorus, total Air kg 2.23E+01 1.07E+00 2.12E+01 x
487 Platinum Air kg 3.75E-04 1.73E-06 3.73E-04 4.10E-11
488 Plutonium-238 Air Bq 1.84E+00 1.21E-04 1.84E+00 x
489 Plutonium-241 Air Bq 1.35E+06 3.17E+01 1.35E+06 x
490 Plutonium-alpha Air Bq 4.90E+04 1.15E+00 4.90E+04 x
491 Polonium-210 Air Bq 2.03E+07 6.23E+03 2.03E+07 x
492 Polychlorinated biphenyls Air kg 1.74E-05 1.74E-05 x x
493 Potassium Air kg 2.61E+02 2.15E+01 2.39E+02 2.65E-03
494 Potassium-40 Air Bq 2.31E+06 8.00E+02 2.31E+06 x
495 Promethium-147 Air Bq 4.17E+05 9.80E+00 4.17E+05 x
496 Propanal Air kg 3.34E-06 3.34E-06 x x
497 Propane Air kg 6.76E+02 2.89E+00 6.73E+02 1.61E-02
498 Propene Air kg 3.12E+01 7.53E-02 3.11E+01 3.12E-04
499 Propionic acid Air kg 2.88E+00 2.65E-02 2.85E+00 1.74E-04
500 Propylene oxide Air kg 6.31E-04 6.31E-04 x x
501 Protactinium-234 Air Bq 4.91E+05 9.11E+01 4.91E+05 x
502 Radioactive species, other beta emitters Air Bq 6.96E+03 6.86E+03 1.04E+02 x
503 Radioactive species, unspecified Air Bq 3.10E+10 3.08E+10 x 2.42E+08
504 Radium-226 Air Bq 1.75E+07 3.80E+03 1.75E+07 x
505 Radium-228 Air Bq 1.13E+06 8.29E+02 1.13E+06 x
506 Radon-220 Air Bq 1.07E+08 3.09E+04 1.07E+08 x
507 Radon-222 Air Bq 1.11E+14 1.31E+10 1.10E+14 x
508 Ruthenium-103 Air Bq 8.43E+00 4.62E-04 8.43E+00 x
509 Ruthenium-106 Air Bq 4.90E+06 1.15E+02 4.90E+06 x
510 Scandium Air kg 2.34E-01 3.92E-04 2.33E-01 3.42E-06
511 Selenium Air kg 1.47E+01 1.62E-02 1.47E+01 1.03E-04
512 Silicates, unspecified Air kg 3.69E+00 3.66E+00 x 3.37E-02
513 Silicon Air kg 5.45E+03 3.03E-01 5.45E+03 x
514 Silicon tetrafluoride Air kg 2.30E-06 2.30E-06 x x
515 Silver Air kg 2.98E-06 2.98E-06 x x
516 Silver-110 Air Bq 8.30E+02 2.21E-02 8.30E+02 x
517 Sodium Air kg 2.69E+02 1.39E+00 2.67E+02 2.04E-03
518 Sodium chlorate Air kg 3.06E-05 3.06E-05 x x



519 Sodium dichromate Air kg 7.90E-05 7.90E-05 x x
520 Sodium formate Air kg 3.77E-06 3.77E-06 x x
521 Sodium hydroxide Air kg 2.40E-04 2.40E-04 x x
522 Soot Air kg 1.61E+02 1.48E+02 x 1.27E+01
523 Strontium Air kg 2.39E+01 4.12E-02 2.39E+01 3.32E-04
524 Strontium-89 Air Bq 1.48E+03 3.46E-02 1.48E+03 x
525 Strontium-90 Air Bq 8.10E+05 1.90E+01 8.10E+05 x
526 Styrene Air kg 1.96E-04 1.96E-04 x x
527 Sulfate Air kg 1.31E-01 1.31E-01 x x
528 Sulfur dioxide Air kg 4.57E+03 4.42E+03 x 1.54E+02
529 Sulfur hexafluoride Air kg 2.80E-03 2.80E-03 x x
530 Sulfur oxides Air kg 5.58E+05 7.33E+02 5.57E+05 3.18E+01
531 Sulfuric acid Air kg 5.02E-05 5.02E-05 x x
532 t-Butyl methyl ether Air kg 1.20E-02 3.65E-03 8.36E-03 x
533 Technetium-99 Air Bq 3.43E+01 8.07E-04 3.43E+01 x
534 Tellurium-123m Air Bq 3.70E+03 8.70E-02 3.70E+03 x
535 Terpenes Air kg 7.60E-06 7.60E-06 x x
536 Thallium Air kg 1.70E-01 -1.02E-04 1.70E-01 9.00E-07
537 Thorium Air kg 4.51E-01 2.12E-03 4.48E-01 1.92E-05
538 Thorium-228 Air Bq 9.62E+05 2.03E+02 9.61E+05 x
539 Thorium-230 Air Bq 5.46E+06 4.28E+02 5.46E+06 x
540 Thorium-232 Air Bq 6.09E+05 2.45E+02 6.09E+05 x
541 Thorium-234 Air Bq 4.91E+05 9.11E+01 4.91E+05 x
542 Tin Air kg 1.21E+00 7.00E-01 5.12E-01 7.42E-06
543 Titanium Air kg 6.69E+01 1.18E-01 6.68E+01 1.03E-03
544 Toluene Air kg 1.60E+02 6.70E+00 1.53E+02 2.32E-01
545 Uranium Air kg 5.04E-01 9.78E-04 5.03E-01 8.64E-06
546 Uranium-234 Air Bq 5.88E+06 1.07E+03 5.88E+06 x
547 Uranium-235 Air Bq 2.85E+05 5.16E+01 2.85E+05 x
548 Uranium-238 Air Bq 7.54E+06 1.69E+03 7.54E+06 x
549 Uranium alpha Air Bq 1.76E+07 4.74E+03 1.76E+07 x
550 Vanadium Air kg 2.98E+02 5.37E-01 2.97E+02 2.45E-03
551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Air kg 2.20E+01 2.17E+01 x 3.81E-01
552 water Air kg 6.13E+05 6.13E+05 x x
553 Xenon-131m Air Bq 1.85E+08 3.64E+04 1.85E+08 x
554 Xenon-133 Air Bq 5.46E+10 2.37E+06 5.46E+10 x
555 Xenon-133m Air Bq 2.75E+07 3.64E+03 2.75E+07 x



556 Xenon-135 Air Bq 9.29E+09 6.59E+05 9.29E+09 x
557 Xenon-135m Air Bq 9.16E+08 2.90E+05 9.15E+08 x
558 Xenon-137 Air Bq 2.28E+07 7.26E+03 2.28E+07 x
559 Xenon-138 Air Bq 2.48E+08 5.98E+04 2.48E+08 x
560 Xylene Air kg 5.78E+02 8.46E-01 5.77E+02 6.01E-03
561 Zinc Air kg 4.85E+01 7.14E+00 4.11E+01 2.57E-01
562 Zinc-65 Air Bq 3.62E+03 1.35E-01 3.62E+03 x
563 Zirconium Air kg 2.49E-02 1.77E-04 2.47E-02 1.40E-06
564 Zirconium-95 Air Bq 5.40E+01 5.06E-02 5.39E+01 x
565 1,4-Butanediol Water kg 1.98E-07 1.98E-07 x x
566 4-Methyl-2-pentanone Water kg 1.07E-08 1.07E-08 x x
567 Acenaphthene Water kg 1.86E-06 1.86E-06 x x
568 Acenaphthylene Water kg 8.43E+00 3.15E-04 8.43E+00 x
569 Acetaldehyde Water kg 2.84E-04 2.84E-04 x x
570 Acetic acid Water kg 1.08E-03 1.08E-03 x x
571 Acetone Water kg 2.54E-08 2.54E-08 x x
572 Acidity, unspecified Water kg 5.33E-02 5.30E-02 x 3.51E-04
573 Acids, unspecified Water kg 8.76E+00 1.37E-03 8.76E+00 x
574 Acrylate, ion Water kg 5.66E-05 5.66E-05 x x
575 Actinides, radioactive, unspecified Water Bq 9.23E+02 9.23E+02 x x
576 Aluminum Water kg 3.86E+04 9.52E+01 3.85E+04 6.82E-01
577 Americium-241 Water Bq 2.03E+06 4.78E+01 2.03E+06 x
578 Ammonia, as N Water kg 6.32E+02 7.53E-01 6.32E+02 x
579 Ammonium, ion Water kg 2.69E+00 2.69E+00 x x
580 Antimony Water kg 6.14E-01 2.23E-02 5.92E-01 1.00E-05
581 Antimony-122 Water Bq 1.01E+04 9.97E-01 1.01E+04 x
582 Antimony-124 Water Bq 1.46E+06 2.01E+02 1.46E+06 x
583 Antimony-125 Water Bq 8.31E+04 1.55E+02 8.30E+04 x
584 AOX, Adsorbable Organic Halogen as Cl Water kg 9.95E-01 1.62E-03 9.93E-01 5.75E-06
585 Arsenic, ion Water kg 7.60E+01 1.60E-01 7.58E+01 1.38E-03
586 Barite Water kg 5.82E+03 1.53E+01 5.81E+03 1.03E-01
587 Barium Water kg 3.67E+03 6.51E+00 3.66E+03 5.86E-02
588 Barium-140 Water Bq 1.01E+04 3.55E+00 1.01E+04 x
589 Benzene Water kg 3.56E+01 6.31E-02 3.56E+01 2.56E-04
590 Benzene, 1,2-dichloro- Water kg 6.65E-05 6.65E-05 x x
591 Benzene, chloro- Water kg 1.37E-03 1.37E-03 6.09E-07 7.83E-12
592 Benzene, ethyl- Water kg 6.46E+00 1.30E-02 6.45E+00 3.95E-05



593 Beryllium Water kg 7.27E-02 2.93E-03 6.98E-02 3.53E-08
594 BOD5, Biological Oxygen Demand Water kg 1.89E+02 1.29E+02 6.01E+01 4.87E-03
595 Boron Water kg 6.72E+01 4.94E-01 6.67E+01 9.73E-04
596 Bromate Water kg 2.85E-03 2.85E-03 x x
597 Bromine Water kg 2.62E-01 2.62E-01 x x
598 Butanol Water kg 1.56E-04 1.56E-04 x x
599 Butene Water kg 1.10E-04 1.10E-04 x x
600 Butyl acetate Water kg 2.02E-04 2.02E-04 x x
601 Butyrolactone Water kg 3.44E-07 3.44E-07 x x
602 Cadmium-109 Water Bq 5.86E+01 1.41E-03 5.86E+01 x
603 Cadmium, ion Water kg 2.59E+00 4.00E-02 2.55E+00 4.65E-05
604 Calcium compounds, unspecified Water kg 6.96E+01 6.89E+01 x 6.34E-01
605 Calcium, ion Water kg 4.98E+04 3.34E+02 4.95E+04 x
606 Carbon-14 Water Bq 1.03E+08 2.41E+03 1.03E+08 x
607 Carbonate Water kg 2.41E-02 2.41E-02 x x
608 Carboxylic acids, unspecified Water kg 1.30E+00 1.30E+00 x x
609 Cerium-141 Water Bq 1.52E+03 1.36E+00 1.51E+03 x
610 Cerium-144 Water Bq 4.66E+07 1.10E+03 4.66E+07 x
611 Cesium Water kg 2.75E-01 5.44E-04 2.74E-01 1.64E-06
612 Cesium-134 Water Bq 1.04E+08 2.57E+03 1.04E+08 x
613 Cesium-136 Water Bq 5.46E+01 2.36E-01 5.44E+01 x
614 Cesium-137 Water Bq 9.58E+08 1.29E+05 9.57E+08 x
615 Chlorate Water kg 2.39E-02 2.39E-02 x x
616 Chloride Water kg 3.88E+05 9.00E+02 3.87E+05 5.23E+00
617 Chlorinated solvents, unspecified Water kg 3.11E-02 7.36E-05 3.10E-02 x
618 Chlorine Water kg 3.09E-03 3.09E-03 x x
619 Chloroform Water kg 5.44E-01 2.33E-05 5.44E-01 x
620 Chromium Water kg 6.92E-01 6.85E-01 x 7.00E-03
621 Chromium-51 Water Bq 2.24E+05 3.10E+02 2.23E+05 x
622 Chromium VI Water kg 2.87E-01 2.10E-01 7.70E-02 1.64E-06
623 Chromium, ion Water kg 3.79E+02 3.82E-02 3.79E+02 x
624 Cobalt Water kg 7.47E+01 2.58E-01 7.44E+01 1.36E-03
625 Cobalt-57 Water Bq 1.04E+04 7.70E+00 1.04E+04 x
626 Cobalt-58 Water Bq 8.83E+06 1.99E+03 8.82E+06 x
627 Cobalt-60 Water Bq 4.50E+08 1.21E+04 4.50E+08 x
628 COD, Chemical Oxygen Demand Water kg 7.49E+02 1.07E+02 6.43E+02 1.57E-02
629 Copper, ion Water kg 1.90E+02 1.10E+00 1.89E+02 7.24E-03



630 Crude oil Water kg 2.58E+00 2.50E+00 x 7.72E-02
631 Cumene Water kg 5.17E-03 5.17E-03 x x
632 Curium alpha Water Bq 2.69E+06 6.35E+01 2.69E+06 x
633 Cyanide Water kg 3.35E+00 2.97E-02 3.32E+00 9.51E-05
634 Dichromate Water kg 2.91E-04 2.91E-04 x x
635 DOC, Dissolved Organic Carbon Water kg 1.32E+02 7.31E+01 5.90E+01 x
636 Ethane, 1,1,1-trichloro-, HCFC-140 Water kg 1.18E-04 1.30E-06 1.17E-04 x
637 Ethane, 1,2-dichloro- Water kg 4.84E-05 4.84E-05 x x
638 Ethane, dichloro- Water kg 8.89E-01 2.80E-04 8.89E-01 2.27E-06
639 Ethane, hexachloro- Water kg 1.98E-05 7.30E-10 1.98E-05 x
640 Ethanol Water kg 3.58E-04 3.58E-04 x x
641 Ethene Water kg 1.78E-03 1.78E-03 x x
642 Ethene, chloro- Water kg 6.72E-04 6.61E-06 6.65E-04 x
643 Ethene, tetrachloro- Water kg 2.35E-03 8.66E-08 2.35E-03 x
644 Ethene, trichloro- Water kg 1.48E-01 4.77E-05 1.48E-01 3.88E-07
645 Ethyl acetate Water kg 2.44E-08 2.44E-08 x x
646 Ethylene diamine Water kg 6.33E-08 6.33E-08 x x
647 Ethylene oxide Water kg 2.70E-05 2.70E-05 x x
648 Fatty acids as C Water kg 1.37E+03 3.36E-01 1.37E+03 x
649 Fluoride Water kg 1.65E+02 4.34E+00 1.61E+02 1.71E-03
650 Fluosilicic acid Water kg 1.33E-03 1.33E-03 x x
651 Formaldehyde Water kg 2.39E-01 2.35E-01 3.96E-03 7.08E-08
652 Glutaraldehyde Water kg 7.20E-01 1.89E-03 7.18E-01 1.28E-05
653 Heat, waste Water MJ 2.14E+07 8.57E+05 2.06E+07 9.75E+02
654 Hydrocarbons, aliphatic, alkanes, unspecified Water kg 3.56E+01 7.51E-02 3.55E+01 2.54E-04
655 Hydrocarbons, aliphatic, alkenes, unspecified Water kg 3.28E+00 3.31E-03 3.28E+00 2.31E-05
656 Hydrocarbons, aliphatic, unsaturated Water kg 3.58E-03 3.58E-03 x x
657 Hydrocarbons, aromatic Water kg 1.66E+02 3.33E-01 1.66E+02 1.33E-03
658 Hydrocarbons, chlorinated Water kg 3.66E-03 3.66E-03 x 1.97E-06
659 Hydrocarbons, unspecified Water kg 2.05E+01 7.56E+00 1.28E+01 1.10E-01
660 Hydrogen Water kg 3.68E+00 3.59E+00 x 9.38E-02
661 Hydrogen-3, Tritium Water Bq 3.05E+12 3.15E+08 3.05E+12 x
662 Hydrogen peroxide Water kg 5.36E-04 5.36E-04 x x
663 Hydrogen sulfide Water kg 1.44E+00 3.20E-02 1.41E+00 7.02E-05
664 Hydroxide Water kg 1.79E-03 1.79E-03 x x
665 Hypochlorite Water kg 3.26E+02 1.96E-02 3.26E+02 x
666 Hypochlorous acid Water kg 3.26E+02 3.01E-01 3.26E+02 2.70E-03



667 Iodide Water kg 2.69E+01 5.56E-02 2.68E+01 1.64E-04
668 Iodine-129 Water Bq 2.94E+08 6.91E+03 2.94E+08 x
669 Iodine-131 Water Bq 1.95E+05 3.69E+01 1.95E+05 x
670 Iodine-133 Water Bq 4.64E+04 3.19E+00 4.64E+04 x
671 Iron Water kg 5.92E+04 2.49E+01 5.92E+04 2.15E-01
672 Iron-59 Water Bq 1.80E+02 5.75E-01 1.80E+02 x
673 Iron, ion Water kg 2.70E+01 2.70E+01 x x
674 Kjeldahl-N Water kg 1.05E+02 9.82E+01 x 6.47E+00
675 Lanthanum-140 Water Bq 2.10E+03 3.57E+00 2.10E+03 x
676 Lead Water kg 2.29E+02 6.25E-01 2.28E+02 3.81E-03
677 Lead-210 Water Bq 5.89E+06 2.68E+03 5.89E+06 x
678 Lithium, ion Water kg 2.74E-03 2.74E-03 x x
679 m-Xylene Water kg 7.71E-08 7.71E-08 x x
680 Magnesium Water kg 3.17E+04 8.13E+01 3.16E+04 5.75E-01
681 Manganese Water kg 9.15E+02 5.15E+00 9.10E+02 1.42E-02
682 Manganese-54 Water Bq 6.89E+07 1.73E+03 6.89E+07 x
683 Mercury Water kg 7.78E-02 2.88E-03 7.48E-02 1.45E-04
684 Metallic ions, unspecified Water kg -9.37E-02 -1.09E-01 x 1.56E-02
685 Methane, dichloro-, HCC-30 Water kg 2.66E+00 6.12E-03 2.65E+00 4.97E-06
686 Methane, tetrachloro-, CFC-10 Water kg 3.59E-03 1.32E-07 3.59E-03 x
687 Methanol Water kg 7.99E-02 7.99E-02 x x
688 Methyl acrylate Water kg 5.30E-04 5.30E-04 x x
689 Methyl amine Water kg 1.24E-07 1.24E-07 x x
690 Methyl formate Water kg 4.20E-08 4.20E-08 x x
691 Molybdenum Water kg 1.40E+02 2.26E-01 1.40E+02 1.82E-03
692 Molybdenum-99 Water Bq 7.12E+02 1.23E+00 7.11E+02 x
693 Neptunium-237 Water Bq 1.30E+05 3.06E+00 1.30E+05 x
694 Nickel, ion Water kg 1.90E+02 7.76E-01 1.90E+02 3.45E-03
695 Niobium-95 Water Bq 5.77E+03 1.32E+01 5.76E+03 x
696 Nitrate Water kg 8.90E+02 7.45E+00 8.82E+02 1.52E-02
697 Nitrite Water kg 8.01E+01 1.29E+00 7.88E+01 x
698 Nitrogen Water kg 1.04E+00 1.04E+00 x x
699 Nitrogen, organic bound Water kg 3.11E+01 1.29E-01 3.10E+01 x
700 Nitrogen, total Water kg 3.23E+02 6.42E-01 3.23E+02 5.56E-03
701 o-Xylene Water kg 5.62E-08 5.62E-08 x x
702 Oils, unspecified Water kg 5.04E+03 2.06E+01 5.02E+03 1.27E-02
703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Water kg 3.77E+00 6.64E-03 3.76E+00 2.47E-04



704 Paraffins Water kg 8.78E-08 8.78E-08 x x
705 Phenol Water kg 9.17E-02 9.14E-02 x 3.03E-04
706 Phenols, unspecified Water kg 3.81E+01 7.95E-03 3.81E+01 x
707 Phosphate Water kg 2.25E+03 6.56E+00 2.24E+03 4.09E-02
708 Phosphorus Water kg 3.29E-02 3.29E-02 x x
709 Phosphorus compounds, unspecified Water kg 2.36E-01 4.00E-05 2.36E-01 x
710 Phosphorus pentoxide Water kg x x x x
711 Phosphorus, total Water kg 2.00E-05 1.98E-05 x 1.82E-07
712 Phthalate, dimethyl tere- Water kg 5.39E-03 2.01E-07 5.39E-03 x
713 Phthalate, dioctyl- Water kg 7.97E-05 1.27E-08 7.97E-05 x
714 Phthalate, p-dibutyl- Water kg 8.56E-04 3.18E-08 8.56E-04 x
715 Plutonium-241 Water Bq 2.01E+08 4.73E+03 2.01E+08 x
716 Plutonium-alpha Water Bq 8.10E+06 1.90E+02 8.10E+06 x
717 Polonium-210 Water Bq 5.89E+06 3.38E+03 5.89E+06 x
718 Potassium Water kg 1.26E+04 4.60E+01 1.26E+04 2.12E-01
719 Potassium-40 Water Bq 7.38E+06 1.87E+03 7.38E+06 x
720 Potassium, ion Water kg 1.39E+01 1.39E+01 x x
721 Propene Water kg 3.38E-03 3.38E-03 x x
722 Propylene oxide Water kg 1.52E-03 1.52E-03 x x
723 Protactinium-234 Water Bq 9.09E+06 1.68E+03 9.09E+06 x
724 Radioactive species,  unspecified Water Bq 2.85E+08 2.83E+08 x 2.23E+06
725 Radioactive species, alpha emitters Water Bq 6.75E+02 3.26E+00 6.72E+02 x
726 Radioactive species, from fission and activation Water Bq 6.10E+06 1.43E+02 6.10E+06 x
727 Radioactive species, Nuclides, unspecified Water Bq 5.58E+05 5.54E+05 4.40E+03 x
728 Radium-224 Water Bq 1.34E+07 1.82E+04 1.34E+07 x
729 Radium-226 Water Bq 3.75E+10 1.83E+06 3.75E+10 x
730 Radium-228 Water Bq 2.68E+07 3.65E+04 2.68E+07 x
731 Rubidium Water kg 3.04E-03 3.04E-03 x x
732 Ruthenium Water kg 2.73E+00 6.62E-04 2.73E+00 x
733 Ruthenium-103 Water Bq 3.40E+03 3.38E-01 3.40E+03 x
734 Ruthenium-106 Water Bq 4.90E+08 1.15E+04 4.90E+08 x
735 Salts, unspecified Water kg 1.04E+05 7.53E+00 1.04E+05 4.68E-02
736 Scandium Water kg 6.69E-03 6.69E-03 x x
737 Selenium Water kg 1.93E+02 3.86E-01 1.92E+02 3.41E-03
738 Silicon Water kg 3.29E+02 3.14E+02 1.53E+01 2.46E-06
739 Silver Water kg 1.89E-01 1.73E-04 1.88E-01 9.97E-07
740 Silver-110 Water Bq 5.66E+06 1.53E+03 5.66E+06 x



741 Silver, ion Water kg 2.66E-04 2.66E-04 x x
742 Sodium-24 Water Bq 3.12E+05 1.67E+01 3.12E+05 x
743 Sodium formate Water kg 9.06E-06 9.06E-06 x x
744 Sodium, ion Water kg 1.27E+05 2.59E+02 1.27E+05 1.14E+00
745 Solids, inorganic Water kg 2.95E+01 2.95E+01 x x
746 Solved organics Water kg 3.87E-01 3.83E-01 x 3.37E-03
747 Solved solids Water kg 1.86E+00 1.86E+00 x x
748 Solved substances Water kg 1.59E+04 3.22E+01 1.58E+04 2.89E-01
749 Solved substances, inorganic Water kg -2.85E+01 -2.85E+01 x x
750 Strontium Water kg 2.07E+03 3.28E+00 2.07E+03 1.81E-02
751 Strontium-89 Water Bq 2.29E+04 2.80E+01 2.29E+04 x
752 Strontium-90 Water Bq 9.89E+07 7.36E+05 9.81E+07 x
753 Sulfate Water kg 3.92E+05 4.97E+02 3.91E+05 3.30E+00
754 Sulfide Water kg 8.97E+00 2.70E-03 8.96E+00 x
755 Sulfite Water kg 3.20E-02 3.20E-02 x x
756 Sulfur Water kg 6.54E-02 6.53E-02 x 5.06E-05
757 Sulfur trioxide Water kg 9.83E+01 6.46E+01 3.36E+01 2.79E-04
758 Sulfuric acid Water kg x x x x
759 Suspended solids, unspecified Water kg 1.12E+01 1.12E+01 x x
760 Suspended substances, unspecified Water kg 3.59E+01 3.56E+01 x 3.34E-01
761 t-Butyl methyl ether Water kg 1.43E-03 6.64E-04 7.64E-04 x
762 Technetium-99 Water Bq 5.15E+07 1.21E+03 5.15E+07 x
763 Technetium-99m Water Bq 4.81E+03 2.81E+01 4.78E+03 x
764 Tellurium-123m Water Bq 4.45E+02 1.65E+01 4.28E+02 x
765 Tellurium-132 Water Bq 1.75E+02 7.45E-02 1.75E+02 x
766 Thallium Water kg 4.48E-04 4.48E-04 x x
767 Thorium-228 Water Bq 5.38E+07 7.29E+04 5.37E+07 x
768 Thorium-230 Water Bq 1.42E+09 2.33E+05 1.42E+09 x
769 Thorium-232 Water Bq 1.38E+06 3.19E+02 1.38E+06 x
770 Thorium-234 Water Bq 9.16E+06 1.68E+03 9.15E+06 x
771 Tin, ion Water kg 3.97E-01 8.82E-03 3.89E-01 8.40E-06
772 Titanium, ion Water kg 2.24E+03 5.67E+00 2.24E+03 4.08E-02
773 TOC, Total Organic Carbon Water kg 5.52E+03 1.89E+02 5.33E+03 2.39E-01
774 Toluene Water kg 2.96E+01 6.79E-02 2.96E+01 2.32E-04
775 Tributyltin Water kg 9.17E-01 1.83E-03 9.15E-01 1.54E-05
776 Tributyltin compounds Water kg 5.06E-04 5.06E-04 x x
777 Triethylene glycol Water kg 5.90E+01 1.37E-02 5.90E+01 x



778 Tungsten Water kg 1.78E+00 5.52E-03 1.77E+00 6.81E-06
779 Undissolved substances Water kg 2.31E+04 4.26E+00 2.30E+04 x
780 Uranium-234 Water Bq 1.21E+07 2.04E+03 1.21E+07 x
781 Uranium-235 Water Bq 1.81E+07 3.33E+03 1.81E+07 x
782 Uranium-238 Water Bq 3.08E+07 6.43E+03 3.08E+07 x
783 Uranium alpha Water Bq 5.94E+08 9.84E+04 5.94E+08 x
784 Vanadium, ion Water kg 2.03E+02 5.03E-01 2.02E+02 3.44E-03
785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as C Water kg 9.41E+01 2.31E-02 9.40E+01 x
786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specified origin Water kg 1.08E-01 1.08E-01 x x
787 Waste water/m3 Water m3 5.52E+00 5.52E+00 x x
788 Xylene Water kg 2.58E+01 5.72E-02 2.57E+01 1.84E-04
789 Yttrium-90 Water Bq 1.17E+03 2.82E-02 1.17E+03 x
790 Zinc-65 Water Bq 6.59E+05 1.40E+02 6.59E+05 x
791 Zinc, ion Water kg 4.15E+02 2.14E+01 3.93E+02 3.32E-02
792 Zirconium-95 Water Bq 4.17E+06 9.95E+01 4.17E+06 x
793 Aluminium waste Waste kg x x x x
794 Cathode iron ingots waste Waste kg x x x x
795 Cathode loss Waste kg x x x x
796 Chemical waste, inert Waste kg x x x x
797 Chemical waste, regulated Waste kg x x x x
798 Chemical waste, unspecified Waste kg -1.08E+02 -1.08E+02 x x
799 Chromium waste Waste kg 4.97E+00 4.97E+00 x x
800 Construction waste Waste kg x x x x
801 Dross Waste kg x x x x
802 Dross for recycling Waste kg x x x x
803 Dust, break-out Waste kg -2.43E+02 -2.43E+02 x x
804 Dust, unspecified Waste kg 7.74E+01 7.70E+01 x 4.00E-01
805 Iron waste Waste kg 2.04E+01 2.04E+01 x x
806 Metal waste Waste kg x x x x
807 Mineral waste Waste kg 2.28E+02 2.25E+02 x 3.07E+00
808 Mineral waste, from mining Waste kg -8.43E+03 -8.43E+03 x x
809 Oil waste Waste kg 8.90E+02 8.60E+02 x 3.02E+01
810 Packaging waste, unspecified Waste kg x x x x
811 Production waste, not inert Waste kg 1.04E+03 1.03E+03 x 9.45E+00
812 Rejects Waste kg 3.67E+01 3.67E+01 x x
813 Slags Waste kg 2.87E+04 2.33E+04 x 5.37E+03
814 Slags and ashes Waste kg x x x x



815 Tinder from rolling drum Waste kg -5.21E+01 -5.21E+01 x x
816 Waste in bioactive landfill Waste kg x x x x
817 Waste in incineration Waste kg x x x x
818 Waste in inert landfill Waste kg -3.19E+02 -3.19E+02 x x
819 Waste, final, inert Waste kg 1.79E+04 1.78E+04 x 1.64E+02
820 Waste, industrial Waste kg 3.15E-01 3.15E-01 x x
821 Waste, inorganic Waste kg 1.20E+03 1.13E+03 x 7.45E+01
822 Waste, nuclear, high active/m3 Waste m3 5.18E-05 5.13E-05 x 4.72E-07
823 Waste, nuclear, low and medium active/m3 Waste m3 1.17E-02 1.16E-02 x 1.06E-04
824 Waste, unspecified Waste kg x x x x
825 Wood, sawdust Waste kg 4.61E+04 4.61E+04 x x
826 2,4-D Soil kg 3.10E-06 3.10E-06 x x
827 Aclonifen Soil kg 5.82E-04 5.82E-04 x x
828 Aldrin Soil kg 6.15E-07 6.15E-07 x x
829 Aluminum Soil kg 3.84E+02 3.71E+00 3.81E+02 x
830 Antimony Soil kg 1.64E-06 1.64E-06 x x
831 Arsenic Soil kg 1.53E-01 1.22E-03 1.52E-01 x
832 Atrazine Soil kg 1.61E-07 1.61E-07 x x
833 Barium Soil kg 9.86E-02 9.86E-02 x x
834 Benomyl Soil kg 1.95E-08 1.95E-08 x x
835 Bentazone Soil kg 2.97E-04 2.97E-04 x x
836 Boron Soil kg 3.95E-03 3.95E-03 x x
837 Cadmium Soil kg 8.05E-03 2.38E-03 5.68E-03 x
838 Calcium Soil kg 1.57E+03 4.77E+01 1.52E+03 x
839 Carbetamide Soil kg 1.05E-04 1.05E-04 x x
840 Carbofuran Soil kg 1.07E-05 1.07E-05 x x
841 Carbon Soil kg 1.23E+03 5.39E+01 1.17E+03 x
842 Chloride Soil kg 8.27E+00 8.27E+00 x x
843 Chlorothalonil Soil kg 3.99E-05 3.99E-05 x x
844 Chromium Soil kg 1.94E+00 3.37E-02 1.90E+00 x
845 Chromium VI Soil kg 1.11E-02 1.11E-02 x x
846 Cobalt Soil kg 1.03E-02 2.95E-03 7.31E-03 x
847 Copper Soil kg 7.21E-02 3.55E-02 3.65E-02 x
848 Cypermethrin Soil kg 3.80E-06 3.80E-06 x x
849 Fenpiclonil Soil kg 2.16E-05 2.16E-05 x x
850 Fluoride Soil kg 1.74E-02 1.74E-02 x x
851 Glyphosate Soil kg 1.99E-03 1.99E-03 x x



852 Heat, waste Soil MJ 5.36E+06 2.32E+03 5.35E+06 4.97E+00
853 Iron Soil kg 7.72E+02 8.07E+00 7.64E+02 x
854 Lead Soil kg 1.78E-01 1.10E-02 1.67E-01 x
855 Linuron Soil kg 4.48E-03 4.48E-03 x x
856 Magnesium Soil kg 5.42E+00 5.42E+00 x x
857 Mancozeb Soil kg 5.19E-05 5.19E-05 x x
858 Manganese Soil kg 1.85E+01 3.29E+00 1.52E+01 x
859 Mercury Soil kg 1.11E-03 2.05E-05 1.09E-03 x
860 Metaldehyde Soil kg 1.98E-05 1.98E-05 x x
861 Metolachlor Soil kg 3.24E-02 3.24E-02 x x
862 Metribuzin Soil kg 1.83E-06 1.83E-06 x x
863 Molybdenum Soil kg 6.07E-04 6.07E-04 x x
864 Napropamide Soil kg 3.50E-05 3.50E-05 x x
865 Nickel Soil kg 6.40E-02 9.16E-03 5.49E-02 x
866 Nitrogen Soil kg 3.54E-01 7.57E-05 3.54E-01 x
867 Nitrogen, total Soil kg x x x x
868 Oils, biogenic Soil kg 8.36E+00 3.83E+00 4.54E+00 x
869 Oils, unspecified Soil kg 2.59E+02 2.01E+01 2.39E+02 x
870 Orbencarb Soil kg 9.86E-06 9.86E-06 x x
871 Phosphorus Soil kg 2.14E+01 1.62E+00 1.98E+01 x
872 Phosphorus, total Soil kg x x x x
873 Pirimicarb Soil kg 2.81E-05 2.81E-05 x x
874 Potassium Soil kg 9.01E+00 9.01E+00 x x
875 Silicon Soil kg 1.36E+01 1.36E+01 x x
876 Sodium Soil kg 4.23E-01 4.23E-01 x x
877 Strontium Soil kg 1.98E-03 1.98E-03 x x
878 Sulfur Soil kg 2.30E+02 1.68E+00 2.29E+02 x
879 Sulfuric acid Soil kg 3.10E-08 3.10E-08 x x
880 Tebutam Soil kg 8.30E-05 8.30E-05 x x
881 Teflubenzuron Soil kg 1.22E-07 1.22E-07 x x
882 Thiram Soil kg 3.46E-08 3.46E-08 x x
883 Tin Soil kg 4.07E-06 4.07E-06 x x
884 Titanium Soil kg 2.26E-01 2.26E-01 x x
885 Vanadium Soil kg 6.48E-03 6.48E-03 x x
886 Zinc Soil kg 2.46E+01 1.85E+01 6.07E+00 x



Exported from SimaPro 7.1.8
Exported on: 2009-12-02 at 오후 3:27:28
Comparing 1 p 'Life Cycle of Dam' with 1 p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 characterization
Unit used: %

Dam Pumping station
Label
Carcinogens 1.0                           100.0                        
Respiratory org 6.6                           100.0                        
Respiratory inorg 56.4                          100.0                        
Climate change 2.6                           100.0                        
Radiation 0.1                           100.0                        
Ozone layer 0.3                           100.0                        
Ecotoxicity 7.1                           100.0                        
Acid/ Eutro 5.4                           100.0                        
Land use 16.8                          100.0                        
Minerals 0.8                           100.0                        
Fossil fuels 6.4                           100.0                        

Title: Comparing 1 p 'Life Cycle of Dam' with 1 p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Indicator: Characterization
Impact category Unit Life Cycle of Dam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Carcinogens DALY 0.1                           5.7                           
Respiratory organics DALY 0.0                           0.1                           
Respiratory inorganics DALY 36.7                          65.0                          
Climate change DALY 0.5                           20.7                          
Radiation DALY 0.0                           3.1                           
Ozone layer DALY 0.0                           0.0                           
Ecotoxicity PAF*m2yr 753,445                     10,624,195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PDF*m2yr 83,505                      1,545,656                  
Land use PDF*m2yr 1,032,704                  6,164,287                  
Minerals MJ surplus 10,717                      1,264,254                  
Fossil fuels MJ surplus 4,911,038                  77,167,588                

표 14용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Dam'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Indicator: Characterization
Category: Fossil fuels
Cut-off: 0.10%
Relative mode: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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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cess Project Unit Total Construction Electricity Maintenance
Total of all processes MJ surplus 4,911,038                  3,355,970  55,635         1,499,433  
Remaining processes MJ surplus 11,369                      10,945      -                 424           

1 Diesel I IDEMAT 2001 MJ surplus 2,704,556                  1,287,554  x 1,417,002  
2 Energy gas I IDEMAT 2001 MJ surplus 1,027,151                  1,027,140  x 11             
3 Energy oil I IDEMAT 2001 MJ surplus 299,619                     299,616     x 3              
4 Electricity UCPTE gas I IDEMAT 2001 MJ surplus 241,830                     241,828     x 2              
5 Steel I IDEMAT 2001 MJ surplus 148,315                     148,315     x x
6 Electricity UCPTE coal I IDEMAT 2001 MJ surplus 147,761                     147,760     x 1              
7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MJ surplus 108,874                     26,885      x 81,989      
8 Crude oil I IDEMAT 2001 MJ surplus 70,560                      70,560      x 0              
9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MJ surplus 55,635                      x 55,635         x

10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MJ surplus 52,853                      52,853      x x
11 Electricity UCPTE oil I IDEMAT 2001 MJ surplus 22,046                      22,045      x 0              
12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USA Input Output Database 98MJ surplus 10,616                      10,616      x x
13 Coal USA Input Output Database 98MJ surplus 8,708                        8,708        x x
14 Recycling ECCS steel B250 BUWAL250 MJ surplus 6,783                        6,783        x x
15 Crude oil N-sea(a) I IDEMAT 2001 MJ surplus 5,674                        5,674        x x
16 ECCS steel sheet BUWAL250 MJ surplus 11,313-                      11,313-      x x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Indicator: Characterization
Category: Fossil fuels
Cut-off: 0.10%

Relative mode: Non

No Process Total Construction Electricity Maintenance
Total of all processes 77,167,588                1,512,697  75,602,522   52,369      
Remaining processes 215,384                     206,855     -                 8,529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75,602,522                x 75,602,522   x
2 Steel I 283,629                     282,163     x 1,467        
3 Energy gas I 283,247                     283,247     x x
4 Crude oil I 243,601                     235,324     x 8,277        
5 Diesel I 199,579                     195,999     x 3,580        
6 Crude iron I 168,922                     139,209     x 29,713      
7 Electricity UCPTE gas I 88,081                      87,278      x 803           
8 Energy oil I 82,623                      82,623      x x



저수지

No Process Project Total
Carcinogens 1 Electricity UCPTE coal I IDEMAT 2001 44.6     

2 Steel I IDEMAT 2001 13.3     
3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12.4     

Respiratory organics 1 Diesel I IDEMAT 2001 61.6     
2 Barge I IDEMAT 2001 13.2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6.5       

Respiratory inorganics 1 Concrete I IDEMAT 2001 82.7     
2 Cement (Portland) I IDEMAT 2001 12.8     
3 Barge I IDEMAT 2001 1.3       

Climate change 1 Energy gas I IDEMAT 2001 37.8     
2 Energy oil I IDEMAT 2001 11.2     
3 Barge I IDEMAT 2001 9.7       

Radiation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85.5     
2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10.8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3.6       

Ozone layer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29.2     
2 Electricity UCPTE oil I IDEMAT 2001 17.2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11.4     

Ecotoxicity 1 Waste oil to special waste incinerator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75.3     
2 Steel I IDEMAT 2001 7.1       
3 Trailer I IDEMAT 2001 4.2       

Acidification/ Eutrophication1 Barge I IDEMAT 2001 34.6     
2 Energy gas I IDEMAT 2001 18.0     
3 Diesel I IDEMAT 2001 15.6     

Land use 1 Pitch pine I IDEMAT 2001 46.5     
2 Truck I IDEMAT 2001 20.3     
3 Concrete I IDEMAT 2001 15.5     

Minerals 1 Steel I IDEMAT 2001 52.4     
2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18.4     
3 Lubricating oil,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9.2       

Fossil fuels 1 Diesel I IDEMAT 2001 55.1     
2 Energy gas I IDEMAT 2001 20.9     
3 Energy oil I IDEMAT 2001 6.1       



양수장
Carcinogen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9.3     

2 Steel I IDEMAT 2001 0.3       
3 Electricity UCPTE coal I IDEMAT 2001 0.2       

Respiratory organic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7.3     
2 Bulk carrier I IDEMAT 2001 0.7       
3 Trailer I IDEMAT 2001 0.3       

Respiratory inorganic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82.0     
2 Concrete I IDEMAT 2001 14.2     
3 Cement (Portland) I IDEMAT 2001 2.0       

Respiratory inorganic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82.0     
2 Concrete I IDEMAT 2001 14.2     
3 Cement (Portland) I IDEMAT 2001 2.0       

Climate change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8.4     
2 Wooden poles to MWI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0.4       
3 Energy gas I IDEMAT 2001 0.3       

Radiation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100.0   
2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0.0       
3 Remaining processes 0.0       

Ozone layer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9.9     
2 Electricity UCPTE oil I IDEMAT 2001 0.0       
3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0.0       

Ecotoxicity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6.6     
2 Trailer I IDEMAT 2001 1.4       
3 Steel I IDEMAT 2001 1.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6.3     
2 Bulk carrier I IDEMAT 2001 1.6       
3 Barge I IDEMAT 2001 0.6       

Land use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64.5     
2 Pitch pine I IDEMAT 2001 30.8     
3 Plywood, outdoor use, at plant/RER S Ecoinvent system processes 1.5       

Mineral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68.6     
2 Scrap (alum.) I IDEMAT 2001 28.7     
3 Steel I IDEMAT 2001 0.8       

Fossil fuels 1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ETH-ESU 96 System processes 98.0     
2 Steel I IDEMAT 2001 0.4       
3 Energy gas I IDEMAT 2001 0.4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Dam'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Indicator: Single score
Damage categoryUnit Total 0 Dam Construction 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06 Maintenance of dam
Total Pt 1,222,629  1,160,639                    3,836                               58,154                    
Human HealthPt 964,316     957,704                      1,572                               5,040                      
Ecosystem QualityPt 92,941      89,862                        373                                  2,706                      
Resources Pt 165,371     113,072                      1,891                               50,408                    

Title: Analyzing 1 p 'Life Cycle of Pumping station'
Method: Eco-indicator 99 (E) V2.06 /  Europe EI 99 E/A
Indicator: Single score
Damage categoryUnit Total Pumping station ConstructionElectricity MV use in UCPTE S Maintenance
Total Pt 5,768,849  551,729                      5,212,049                         5,070                      
Human HealthPt 2,449,295  312,131                      2,136,110                         1,053                      
Ecosystem QualityPt 684,244     177,281                      506,559                           404                         
Resources Pt 2,635,310  62,317                        2,569,380                         3,613                      

Damage categoryUnit Total Construction Electricity MV use Maintenance
Dam Total Pt 1,222,629                    1,160,639                         3,836                      58,154         

Human HealthPt 964,316                      957,704                           1,572                      5,040           
Ecosystem QualityPt 92,941                        89,862                             373                         2,706           
Resources Pt 165,371                      113,072                           1,891                      50,408         

Pumping station Total Pt 5,768,849                    551,729                           5,212,049                5,070           
Human HealthPt 2,449,295                    312,131                           2,136,110                1,053           
Ecosystem QualityPt 684,244                      177,281                           506,559                   404              
Resources Pt 2,635,310                    62,317                             2,569,380                3,613           

15.4
1.771117166



Dam Impact categoryUnit CD Conc Conc (fake) d E

CarcinogensDALY    28,060,869    25,254,782 10% 0.0               0.0               10% 1.00                        
Respiratory organicsDALY 10% 0.0               0.0               10% 1.00                        
Respiratory inorganicsDALY 10% 36.2             32.6             10% 1.00                        
Climate changeDALY 10% 0.4               0.4               10% 1.00                        
Radiation DALY 10% -                 -                 -                             
Ozone layerDALY 10% 0.0               0.0               10% 1.00                        
Ecotoxicity PAF*m2yr 10% 23,921.5       21,529.4       10% 1.0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PDF*m2yr 10% 57,117.3       51,405.6       10% 1.00                        
Land use PDF*m2yr 10% 460,836.1     414,752.5     10% 1.00                        
Minerals MJ surplus 10% 481.8           433.6           10% 1.00                        
Fossil fuelsMJ surplus 10% 1,948,762.4  1,753,886.2  10% 1.00                        

Impact categoryUnit Diesel A Diesel B #DIV/0!
CarcinogensDALY       379,251       341,326 10% 0.0               0.0               10% 1.00                        
Respiratory organicsDALY 0.1 0.0               0.0               10% 1.00                        
Respiratory inorganicsDALY 0.1 0.1               0.1               10% 1.00                        
Climate changeDALY 0.1 0.0               0.0               10% 1.00                        
Radiation DALY 0.1 -                 -                 -                             
Ozone layerDALY 0.1 -                 -                 -                             
Ecotoxicity PAF*m2yr 0.1 974.6           877.2           10% 1.0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PDF*m2yr 0.1 6,994.0        6,294.6        10% 1.00                        
Land use PDF*m2yr 0.1 1,971.0        1,773.9        10% 1.00                        
Minerals MJ surplus 0.1 62.2             56.0             10% 1.00                        
Fossil fuelsMJ surplus 0.1 1,451,446.3  1,306,302.0  10% 1.00                        

Impact categoryUnit cement cement (fake) #DIV/0!
CarcinogensDALY       413,305       371,975 10% 0                 0                 14% 1.38                        
Respiratory organicsDALY 10% 0                 0                 14% 1.38                        
Respiratory inorganicsDALY 10% 1                 0                 14% 1.38                        
Climate changeDALY 10% 0                 0                 14% 1.38                        



Radiation DALY 10% -                 -                 -                             
Ozone layerDALY 10% 0                 0                 14% 1.38                        
Ecotoxicity PAF*m2yr 10% 368              317              14% 1.38                        
Acidification/ EutrophicationPDF*m2yr 10% 878              757              14% 1.38                        
Land use PDF*m2yr 10% 7,083           6,109           14% 1.38                        
Minerals MJ surplus 10% 7                 6                 14% 1.38                        
Fossil fuelsMJ surplus 10% 29,953         25,833         14% 1.38                        

pumping station Impact categoryUnit Elec Elec (rated) #DIV/0!
CarcinogensDALY    53,329,500    59,706,360 12% 0.02             0.02             -12% 1.00-                        
Respiratory organicsDALY 12% 0.00             0.00             -12% 1.00-                        
Respiratory inorganicsDALY 12% 0.10             0.11             -12% 1.00-                        
Climate changeDALY 12% 0.02             0.02             -12% 1.00-                        
Radiation DALY 12% 0.00             0.00             -12% 1.00-                        
Ozone layerDALY 12% 0.00             0.00             -12% 1.00-                        
Ecotoxicity PAF*m2yr 12% 93,802.18     105,018.55   -12% 1.0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PDF*m2yr 12% 2,065.41       2,312.38       -12% 1.00-                        
Land use PDF*m2yr 12% 3,212.42       3,596.54       -12% 1.00-                        
Minerals MJ surplus 12% 214,028.69   239,621.11   -12% 1.00-                        
Fossil fuelsMJ surplus 12% 79,352.56     88,841.12     -12% 1.00-                        

Impact categoryUnit Con-A Con-B #DIV/0!
CarcinogensDALY     1,510,614     1,359,553 10% 0.0               0.0               10% 1.00                        
Respiratory organicsDALY 0.1 0.0               0.0               10% 1.00                        
Respiratory inorganicsDALY 0.1 1.9               1.8               10% 1.00                        
Climate changeDALY 0.1 0.0               0.0               10% 1.00                        
Radiation DALY 0.1 -                 -                 -                             
Ozone layerDALY 0.1 0.0               0.0               10% 1.00                        
Ecotoxicity PAF*m2yr 0.1 1,287.8        1,159.0        10% 1.00                        
Acidification/ EutrophicationPDF*m2yr 0.1 3,074.8        2,767.3        10% 1.00                        
Land use PDF*m2yr 0.1 24,808.4       22,327.6       10% 1.00                        
Minerals MJ surplus 0.1 25.9             23.3             10% 1.00                        
Fossil fuelsMJ surplus 0.1 104,908.7     94,417.8       10% 1.00                        



C C' Cd CI CI' CR

여수토 콘크리트       28,060,869       25,254,782        2,806,087

준설 경유          379,251          341,326           37,925

그라 팅 시멘트          413,305          371,975           41,331

단계 전력사       53,329,500       59,706,360        6,376,860

건축공사 콘크리트        1,510,614        1,359,553          15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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